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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을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

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하나는 칸트의 자율성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갖는 한계를 해

명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을 현대의 탈형이상학

적 조건 하에서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

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러한 기획은 칸트의 보편화가

능성의 원리를 재정식화함으로써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합의를 통해 근

거지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의 규범

적 내용을 재구성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2단

계 과정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이론이 직면하는 주요 난점들이 다름 아

닌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으로부터 칸트의 자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들을 찾아내어 재구성함으로써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

및 민주주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계기들을

발전시키게 되지만, 그것은 이론의 전면을 차지하는 칸트의 자율성의 논

제들과 병렬적으로 공존하거나 아니면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초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일관되게 전개함으로

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정당화 모델에서 공정한 합의 절차를 통

한 정당화라는 구성주의적 계기와 이유에 의한 정당화라는 인지주의적

계기는 준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 의해 하나로 묶임으로써 병렬적으

로 공존한다고 본다. 내적 반성을 통해 옳음에 대한 인식을 쉽게 확보할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의 관념이 전제될 경우에만 이러한 두 계기는

합당한 이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합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규범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일상적인 도덕의

식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 첨예한 불일치가 나타

나는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칸트적인 자율적 주체는 무기력해지며, 합의

에 의한 정당화와 이유에 의한 정당화 사이의 간극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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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적 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절차

의 공정성이 정당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유에 의한 정당화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규범의 인지적 내용

은 합의가 아닌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지도록 하는 한편, 합의에는 규범

의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이유에 직접 호소한다는 점에서 인지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모든 이들의 동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

의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은 모든 시민들의 합당한

합의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의 수

신자인 동시에 저자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난다. 그러

나 민주주의 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이러한 동일성을 지

향하는 것은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귀결되며, 합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으려는 시도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의 수준

과 충돌함으로써 흔적만을 남기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불일

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성의 차원에서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모든 시

민들이 하나의 관점을 승인하는 것에 점근해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버마스와 롤스는 합의를 통해 타당성을 산출하는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불일치가 지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당

성의 차원으로 이행하여 차이를 잠재화하는 모델을 따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계기를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 정당성 산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모델은 지속적인 불일치의 현실을 합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문제 상황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들이 진화적

다양성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인지적으로 상호보완관계

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모델은 동일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

라 공적 토론을 매개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나가고 개방적인 역동성

과 변환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도달한 규범적 성취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주요어 : 자율성, 민주주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공적 이성, 소통

행위이론, 구성주의

학 번 : 2010-3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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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논문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의 자율성을 다룬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칸트의 ‘자기 입법’, 즉 스스로 보편타당한 규범을 산

출하고 그에 구속되는 도덕적 인격의 능력을 의미한다.1) 민주주의의 핵

심을 이루는 규범적 직관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만이

정당성과 권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스스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산출된 공공 규범의 수신자인 동시에 저자

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칸트의 자기 입법

및 자율적 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율성은 시민들의 규범적

자기 이해를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

의 공적 문화에 내재하는 근본 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2) 따라서 칸트

의 자율성을 재정식화하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의 핵심을 재

구성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단초를 가장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전개한 하

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칸트적인 형태의 자

1) ‘자율성(autonomy)’은 ‘자기(self)’를 뜻하는 αὐτό와 ‘법(law)’을 뜻하는 νομ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어 ‘아우토노미아(αὐτονομία)’에서 유래했으며 본래 그

리스의 도시국가에 적용되는 정치적, 헌법적 개념이었으나(Pohlmann, 1971:

701-719), 칸트가 자율성을 규범성의 원리로 정립한 이후 개인의 실천적 능력의

의미를 갖게 된다(Schneewind, 1998). 개인의 실천적 능력으로서 자율성은 도덕

적 자율성(moral autonomy), 인격적 자율성(personal autonomy), 관계적 자율성

(relational autonomy)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관계적 자율성은 공동체주의

및 여성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자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된 것으

로서 아직 개념이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Mackenzei & Stoljar, 2000: 4). 인격적 자율성은 좋음(the good)의 개념과 관련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반성적으로 형성한 가치관(conception of the good)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적인 개인은 “자신의 삶의 원작자(author of his own life)”이다(Raz, 1986:

204). 도덕적 자율성은 옳음(the right)의 개념과 관련되며, 칸트의 도덕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율성은 도덕적 자율성이다.

2) 민주주의의 근본 관념으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Doppelt, 1989: 821;

Christman, 2009: 16; Flikschuh, 2013: 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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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갖는 한계를 해명하고,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을 현대의

탈형이상학적 조건 하에서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민주주

의의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바, 다른 한편으로 자

율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3) 롤스는 가상의 합

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 정의관을 직접 구성해내는 반면, 하버마스는 구

체적인 규범의 정당화는 실제의 합의 과정에 맡겨두고 철학은 합의의 인

지적 내용을 근거짓는 절차적 조건의 재구성에 스스로를 제한해야 한다

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

장 적합한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시하는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과 일관된

절차주의적 기획을 따르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담론이론

사이의 차이로 귀결된다. 이들의 이론은 칸트의 자율성을 재정식화하여

민주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초하는 가능한 두 가지 방식을 대표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

초로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이 갖는 한계를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자율성의 한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의 현 상황을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덕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을 주도해온 공통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에 대한 강조로서,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은 이러한 절차주의적 관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버

3) 칸트의 자율성을 하버마스와 롤스의 공통의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은 베인스와 포

르스트가 제시한 것이다(Baynes, 1992; Forst, 1994:2007a). 하버마스는 이러한 관

점을 수용하여 롤스와의 논쟁에 도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의 공정으로서

의 정의는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상호주관주의적 재구성에 토대를 둔다.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 원칙의 상호주관주의적(intersubjectivist) 형태를 제시하며 […] 이

러한 자율성의 도덕적 개념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설명

하는 열쇠로 삼고 있다.”(RPUR: 109) 이러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은 하버마

스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론은 법치국

가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그마적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율성

의 이념이다.”(FG: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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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와 롤스는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재정식화함으로써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합의를 통해 근거지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버마스-롤스 논쟁에서 이들은 가상의 합의 절차를 통해 직접 구성

된 롤스의 실질적 정의관과 하버마스의 일관된 절차주의적 기획 중 어느

쪽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더 적합한지를 두고 맞붙게 된다.4) 이

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 논쟁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한 관점을

수용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중첩적 합의

에 의한 정치적 정당화와 칸트의 자율성 및 실천 이성에 기초한 도덕적

정당화라는 두 노선 사이에서 분열되고, 기본권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

써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을 소외시키는 민주주의 이론으로 귀결되는

근본 원인은 칸트의 자율성을 일관된 절차주의적 방식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정의관을 직접 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롤스의 실질적 정의

관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이론으로 이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의 결론을 이룬다(Baynes:

1992; Tamplin: 2000; 이명순: 2005; Hayfa: 2008; Hedrick: 2010).5) 이러

한 연구들은 하버마스와 롤스가 공유하는 칸트적 절차주의의 타당성을

소박하게 전제하면서 어느 쪽이 좀 더 합당한 절차를 제시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와 롤스가 공유하는 절차주의적 관점을 겨냥하는 비판

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이성적 합의의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제가 되는 것은 이성적 합의를 구현하는 절차의 실현가능성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도달한 복잡성의 수준 및 다원주의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성적 합의의 절차를 통한 규범의 정당화 기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Geuss, 1981; Elster, 1986; McCarthy,

4) 하버마스-롤스 논쟁은 Journal of Philosophy의 주최 하에 이루어진 이들의 논쟁

으로서 하버마스가 롤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절차주의적 이론의 우위를

주장하고(RPUR), 롤스가 이에 대해 반론하면서 자신의 실질적 정의관을 변호하

고(RH), 하버마스가 재반론을 펴는(VW) 세 논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5) 예외로는 정원규, 2001; Rostbøll: 2008; Mielchen: 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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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Rehg & Bohman, 1996; Brink, 2005).

하버마스와 롤스의 절차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그것의 기초를 이

루는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공유하

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의무론적 우선성의 논제는 옳음에 대한 합당하고

지속적인 불일치의 현실을 올바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이 논제

를 따른 결과 롤스의 공적 이성은 옳음에 대한 불일치를 처음부터 배제

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Sunstein, 1995: 95; Waldron, 1999: 158-159).

하버마스는 의무론적 구도에 따라 도덕적 담론은 윤리적 담론과 달리 보

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좋음과 옳음은

변증법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음의 불일치는 옳음의 문

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McCarthy, 1995:

1096).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지향하는 동일성이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너월트와 탈리스에

따르면 롤스의 공적 이성이 전제하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인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

의는 합의만큼이나 불일치 또한 전제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Greenawalt, 1993; Talisse, 2005). 매카시는 하버마스의 합의 개념이 상

정하는 하나의 답은 규제적 이념에 불과할 뿐이며, 현실 속에서는 합당

한 불일치, 지속적인 불일치를 수용할 수 있는 담론 구조의 제도화가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McCarthy, 2013: 131). 정호근과 샤피로, 무페는 불일

치는 합의의 결여로서 극복되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며, 이 점에서 이성적 합의를 민주

주의의 핵심에 놓고 불일치를 제거하려는 절차주의적 기획은 잘못된 길

을 가고 있다고 본다(정호근, 1996; Shapiro, 1999; Mouffe: 2000). 이성

적 합의를 구현하는 절차의 개념은 비역사적인 자율적 주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규범성의 문제를 올바로 다루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사회 권력

에 의한 민주적 의지형성의 왜곡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된다는 비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있다(Seidler, 1986; Bernstein, 1995; Allen,



- 5 -

2012).

다른 한편으로 메타윤리의 영역에서는 하버마스와 롤스가 공유하는 칸

트적 구성주의가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있다. 드워킨과 라모어에 따르면 구성주의가 전제하는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은 구성에 앞서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는

규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합적인 이상이다(Dworkin,

1988: 39-42; Larmore, 2008: 83-84). 러판트는 하버마스의 주장과는 달

리 규범적 타당성은 합리적 수용가능성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구성

주의가 아니라 도덕 실재론이 더 타당한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성적 합

의는 규범적 타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afont, 2004).

이러한 비판들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칸트적인 자율성이 갖는

한계를 문제삼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관념의 타당성을 소

박하게 전제하면서 무엇이 이성적 합의의 합당한 절차인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의 한계를 갖는다면, 이러한 논제

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만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은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성취를 올바로 파악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에서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에 의

해 주변부로 밀려난 계기들을 단초로 삼아 대안을 마련한다. 이들은 민

주주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제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계기들을 불가피하게 발전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에서 이러

한 계기들은 칸트의 자율성의 주요 논제들과 병렬적으로 공존하거나, 혹

은 충돌하고 있어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통합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계기들이야말로 그들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룬다고 보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 및 민주주의관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

자율성에 기초한 정당화 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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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하버마스와 롤스에 의한

칸트의 자율성의 상호주관주의적 재정식화

하버마스와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을 현대의 탈형이상학적 조건 하에서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마련한

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1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

고자 한다. 하나는 칸트의 자율성을 이루는 주요 논제들이 이들에 의해

각각 어떻게 재정식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I). 다른 하나는 칸트의 자

율성의 근본 문제에 대한 본 논문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하버마스

및 롤스의 입장과 대조하는 것이다(II).

I. 칸트의 자율성의 세 가지 논제의 재구성

본 논문은 칸트의 자율성을 자기 입법의 원리, 주체,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논제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각각의 논제는 정언명령의 정

식들인 보편법칙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그리고 목적의 나라의 정식에

상응한다.6)

1. 자기 입법의 원리:

규범성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적 합의

6) 칸트의 정언 명령의 정식은 일반적으로 보편법칙의 정식(IV: 421) 외에도 인간성

의 정식(IV: 429), 그리고 자율성의 정식(IV: 432)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 논문

은 정언 명령의 정식에 대한 우드의 분류 및 명명법을 따르고자 한다. Wood,

2006: 291-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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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트의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합치를 통한 규범성의 정초

(보편 법칙의 정식)

칸트에 따르면 자율성은 “의지가 그 자신에게 (의욕의 대상들의 모든

성질로부터 독립적으로) 법칙인 그런 의지의 성질”(IV: 440)로서, 그것은

도덕의 유일한 원리이자 윤리성(Sittlichkeit)7)의 최상 원리를 이룬다.8)

이 관념은 윤리형이상학의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칸트는 모든

경험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선험적 원리들로부터 이론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윤리 형이상학을 순수 도덕철학으로 규정한다(IV:388-389).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단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보편

성을 갖는 바, 이것은 선험적 인식만이 갖는 특징이다(B3-4). 따라서 도

덕 법칙은 세계 내의 정황이나 인간의 자연본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에

근거할 수 없으며, 오직 선험적 인식에만 근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이로부터 일체의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순수한 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함으로써 도덕성의 최상 원리를 근거 짓는 작업, 즉 윤리

형이상학 정초의 이념이 따라 나온다.

이러한 이념은 규범성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자율성을 함축한다. 경

험적 인식 및 그 대상이 되는 객관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규범성을 근거

지을 수 있는 것은 주관, 그것도 경험적 관점에서 파악된 주관이 아닌

순수 주관뿐이다. 도덕 법칙은 객관에 근거를 둘 수 없는 만큼 주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주관의 순수한 실천적 능력에 의존하여 객관에 대

7) 본 논문에서는 백종현을 따라 칸트에서 ‘도덕성(Moralität)’과 ‘윤리성

(Sittlichkeit)’의 개념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임마누엘 칸트,

(2005),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8쪽의 <일러두기: 역주의

원칙> 6번 참조). 반면 헤겔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Sittlichkeit’를 ‘인륜성’으로 옮

긴다.

8) 본 논문에서 칸트를 인용하는 경우 『순수이성비판』의 인용은 일반적인 관례대

로 Raymund Schmidt판에 따라 초판(1781년)과 재판의 쪽수를 A와 B 뒤에 숫자

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베를린 학술원판을 기준으로 하여 괄호 안에 권수(로마

자)와 쪽수(숫자)를 순서대로 표기한다. 백종현의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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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고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Deligiorgi, 2012: 41). 따라

서 인간은 자율적 주체, 즉 스스로 타당한 규범을 산출하고 그에 구속되

는 능력을 갖는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규범성에 관한 한 어떠한 다른

권위에도 의존할 수 없다.9)

그렇다면 모든 경험적 인식을 배제하고 주관의 실천적 능력에 기초하

여 규범성을 근거짓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즉 순수 이성은 어떻게 실

천적일 수 있는가?(V: 42) 칸트는 보편 법칙의 정식을 해답으로 제시한

다. 자유의지는 모든 경험적 조건들에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하

므로, 준칙의 모든 객관은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경우 남는 것은 법칙 수립적 형식, 즉 그것이 법칙으로

서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요구뿐이다(V: 29).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IV: 437)는 보편 법칙의 정식은 이러

한 요구를 표현한다. 그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한

가의 여부에 따라 준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원리로서, 이것이 자기

입법의 원리를 이룬다.10) 자율성은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입법하는 실

천 이성의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Reath, 2006a: 157).

보편 법칙의 정식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한 것이

곧 옳은 것,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 “실천 원칙들

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객관적이다. 즉 실천 법칙들이다.”(V: 19) 따라

서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들은 보편적 법칙 수립에 있어 다른 모든 이성

적 존재자들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11) 칸트는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의

9) “도덕은 자유로운,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이성에 의해 자신

을 무조건적인 법칙에 묶는 존재자인 인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 [따라

서] 인간 자신과 그의 자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어떤 것도 인간의 도덕성의 결

핍을 메워줄 수 없다.”(VI: 3)

10)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라는 명제는 단지, 자기 자

신을 또한 보편적 법칙으로서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준칙 외에 다른 어떤 준칙

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표시할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정언 명령

의 정식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IV: 447)

11) “모든 순전한 자연존재자들에 대한 이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특권)은 항상 법

칙수립자로서의 그 자신과 또한 동시에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 – 이 때문에

이들 또한 인격이라고 일컫거니와 – 의 관점에서 그의 준칙들을 채택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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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개별 주체에게 맡기고 있지만, 보편 법칙의 정식은 상호주관주의

적 관점에서 복수의 주체들 사이의 이성적 합의를 통해 규범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단초를 갖고 있다.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롤스와 하버마스의 재정식화의 공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대한 칸트의 ‘민주주의적’ 확신이다.

“이성은 전제적인 권위를 갖지 않으며, 그의 발언은 항상 자유로운, 누구

나 자기의 의혹을, 심지어는 拒否權까지도 망설임 없이 표현할 수 있어

야 하는 시민들의 동의 이외의 것이 아니다.”(A738-739/B766-767) 칸트

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하버마스와 롤스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들의 이성적 합의만이 규범을 근거지을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원리로

재정식화된다. 이러한 칸트적 구성주의는 이들의 공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Forst, 2007b: 81; Hedrick, 2010: 24).

롤스에 따르면 규범성은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실

재하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합리적 직관에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니다. 그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PL: xxvi-xxvii). 롤스는 이미 그의 박사 논문에서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12) 이것을 절차주의적 기획으로 발전시켜 나간

다. 롤스에 따르면 도덕 실재론, 정의주의, 상대주의는 모두 규범성에 대

한 설명으로서 실패하는데, 이러한 입장들은 도덕 판단의 객관성이 합당

한 의사결정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Rawls,

1951: 177).

수반한다.”(IV: 438)

12) “도덕적 권위는 자유롭고 평등한 남성과 여성들의 옳음에 대한 집단적 감각에만

최종적인 근거를 둘 수 있다. […] 법과 도덕의 원칙들은 합당한 인간이 그들 자

신의 원칙으로서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관련된 물음에 대해 가장

넓은 검토를 행한 뒤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

는 것이다.”(Rawls, 19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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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 간의 가상의 이성적 합

의를 통해 정의관을 근거짓는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을 제시한다(TJR:

120).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계약론 논변이 약화되기는 하지만 그것

은 여전히 정당화 논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JFR: 15-16). 롤스가

제시하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정치 권력은 모든 시민들

이 합당하게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본질적 요건을 갖춘 헌법에 따라

행사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바, 이 원칙은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입각한 칸트적 구성주의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Hill: 2000: 238).

하버마스 또한 도덕 실재론과 가치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상호주관주의적 재정식화를 통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Habermas, 1996a: 49-50).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의 탈형

이상학적 조건 하에서 모든 인지주의적 윤리학은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

의만이 규범성을 근거지을 수 있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직관에서 출발

할 수밖에 없다.13)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은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

리를 다음과 같은 담론원칙 ‘D’로 재정식화한다.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

로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DNB: 76). 이 원리는 이후 도덕과 법에 대해 중립적인 추상

수준에서 규범적 타당성 일반의 의미를 해명하는 근본 원리로 규정되는

바, 담론원칙 ‘D’가 도덕과 법의 영역에 적용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 바

로 도덕 원칙(보편화원칙 ‘U’)과 민주주의 원칙이다(FG: 138).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롤스와 하버마스의 재정식화에서

핵심은 이들이 자율성을 복수의 주체들 사이의 이성적 합의와 결합시킨

다는 점에 있다. 칸트의 경우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 사이의 의지의 합치

는 예지자로서의 개별 주체의 실천 이성에 근거해야 하는 반면, 롤스와

하버마스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 사이에서

13) “모든 인지주의적 윤리학은 칸트가 정언 명령에서 진술한 저 직관과 연관된다.

내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언 명령에 대한 칸트의 여러 정식들이 아니라

타당한 도덕적 지시 명령(Gebot)의 비개인적 혹은 보편적 성격과 연관된 바탕 이

념이다. 이러한 이념에 따르면 도덕 원칙은 모든 가능한 관련 당사자의 합당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규범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이해된

다.”(DNB: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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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에 상호주관적 차원을 도입한

다.

3)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구성주의 해석과 실재론 해석

경험적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을 추상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합치를 통해 규범성을 근거짓는다는 점에서 칸트의 자율성은 구

성주의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chneewind, 2010: 240-241). 코스가드

(C. Korsgaard), 오닐(O. O’Neill), 허먼(B. Herman), 리스(A. Reath) 등

은 롤스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구성주의 해석을

전개하는 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자율성은 도덕 실재론과 양

립불가능하다(Darwall, 1995: 324-325; Kain, 1999: 110; Rauscher, 2002:

496; Rawls, 2003: 226-227; Lafont, 2004: 37-38; Reath, 2006a: 128;

Formosa, 2011: 175). 하지만 최근 우드(A. Wood), 케인(P. Kain), 가이

어(P. Guyer), 랭턴(R. Langton), 스턴(R. Stern), 에머릭스(K. Ameriks)

등은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구성주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실재론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이성적 합의를 통해 규범성을 근거짓

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칸트의 자율

성의 근본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규범성이란 구성되는가 아니면 발견되는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쟁점을 두고 대립한다. 구성주의 해석은 자율적 주체의 자기 입법의 절

차를 규범성 자체를 무로부터 비로소 산출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Darwall, Gibbard & Railton, 1997: 13; Street, 2008: 212; Copp, 2013:

112). 반면 실재론 해석에 따르면 규범성은 자기 입법의 절차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 따른 객관적 이유들에 기초해 있다(Kain, 1999: 232-233;

Watkins & Fitzpatrick, 2002: 363; Wood, 2008: 113; Stratton-Lake,

2000: 118-119; 2013: 259-260). 구성주의 해석은 도덕 법칙을 자율적 주

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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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칸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Krasnoff, 2013: 87; Ameriks, 2013: 70).

이러한 두 해석 사이의 대립은 자율성(autonomy)의 두 계기인 ‘자기(α

ὐτό/αὐτή)’와 ‘법칙(νομό)’ 사이의 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율성(α

ὐτονομία)이란 ‘스스로(αὐτό/αὐτή)’ 세운 ‘법칙(νομό)’에 구속되는 것으

로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자율

적 주체가 실천 원칙을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산

출해야 한다는 것이다.14) 다른 하나는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성

적 존재자 일반에 대해 타당한 도덕 법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자기 자신의,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법칙 수립”(IV: 432)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세운 준칙이 동시에 보편타당한 법칙

일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자율성의 이러한 두 계기 사이에 모순 관계가 성립한다는 지적

이 있다(Aiken, 1962: 134-170; Wood, 1999: 156; Lehrer, 2003: 177;

Reath, 2006b: 93; Sieckmann, 2012: 55). ‘자기’를 강조할 경우 자율성은

‘법칙’과의 연관성을 상실하고 한갓 자의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반면, ‘법

칙’을 강조할 경우 ‘스스로’ 입법한다는 계기가 약화되어 타율성이 된다

는 것이다(Korsgaard, 1996b: 66; O’Neill, 2013: 283). 만약 실천 원칙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도덕 법칙일 수 있겠는가? 하지

만 반대로 도덕 법칙만을 입법해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입법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닐은 구성주의 해석의 관점에서 자율성의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

법을 제시한다. 오닐에 따르면 이성이 주체의 자기 입법에 앞서 그 자체

로 성립하는 권위로 이해될 경우 그에 복종하는 것 또한 타율성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성이 이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반

대로 이성이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율성은 의지를 자기 입

법에 앞서 확립되어 있는 이성의 기준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와 행위의 기준들을 스스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O’Neill, 1989b:

14) “인격은 그가 (자신만으로 또는 적어도 동시에 타인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수립한 법칙들 외의 어떤 다른 법칙들에도 복종하지 않는다.”(VI: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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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04: 186). 이러한 해법에서 모든 입증의 부담은 구성의 절차에 실

리게 된다.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가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기 입법의 절차가 실천 이성 자체의 기준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실재론 해석은 구성주의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기 입

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무로부터 규

범을 구성해내는 원리로서의 자율성에는 내적 모순이 있다. 자기 입법에

선행하여 성립하는 타당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 입법의 객관

성을 보장해줄 근거가 없어 그것은 한낱 자의성으로 전락하는 반면, 그

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자율성은 규범성의 유일한 원천일 수 없기 때문이

다(Dworkin, 1988: 42; Regan, 2002: 291; Larmore, 1996: 48-51; 2008:

83). 구성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율성은 에우튀프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15). 둘째, 입법의 개념은 ‘자기’를 넘어서는 상위의 권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체의 자기 입법은 그 자신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

는다.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Anscombe, 1958: 13; Stern. 2012: 13-14). 실재론의 이러한 두 가지 논

점은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입법의 절차를 통해 모

든 규범을 구성해내는 원리로서의 자율성을 겨냥한다.

실재론 해석은 절차를 통해 규범성을 근거짓는데 실패할 경우 구성주

의적으로 이해된 자율성은 한갓 자의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이 관념에 다음과 같은 변형을 가한다. 먼저 실재론

해석에서 보편 법칙의 정식은 타당한 규범을 구성해내는 절차로 이해되

지 않으며, 그 대신 윤리형이상학에서 추상된 ‘세계 내의 정황’에 토대를

15) 스트리트는 구성주의-실재론 논쟁의 맥락에서 에우튀프론의 문제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실재론과 비실재론 사이의 핵심이 되는 논점은 플라톤의 『에우

튀프론』에서 제시된 핵심 물음, 즉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갖는가(비실재론) 아니면 그것이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가

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실재론)라는 물음에 대

해 어떤 대답을 제시할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해, 규범성은 부여되는 것인가 아

니면 인식되는 것인가? 메타윤리학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구분에서 정확히 비실

재론의 진영에 속한다.”(Street, 2010: 370-371) 이와 관련해서는 Shafer-Landau,

2005: 42-43; Johnson, 2007: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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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객관적 이유들이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실재론 해석에 따르면 우

리는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것, 즉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

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

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인데, 이러한 이유

들은 ‘사물의 본성’에 기초해 있다(Dworkin, 1988: 40; Larmore, 2008:

109-110; Hills, 2008: 189; Stratton-Lake, 2013: 259-261). 이에 따라 자

율성은 규범을 무로부터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관점에서 욕망

이나 경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이유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다(Stratton-Lake, 2000: 118-119; Stern, 2012: 24-25; Hill, 2002: 32-33).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구성주의 해석은 롤스와 하버마스의 칸트적 구

성주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재론 해석은 칸트 해석의

맥락을 넘어 이들의 이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6)

실제로 이러한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구성주의를 겨냥하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Dworkin, 1988: 57-58; Lafont, 2002b:

285-286; 2008: 81-82; Weber, 2010: 91-92).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이

유효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칸트적 구성주의의 배경 하에서 불편부

당한 합의의 절차를 통해 규범성을 근거짓는 것보다는 ‘사물의 본성’에

기초해 있는 객관적 이유들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유망하다는 점을 논증

하고자 한다.

2. 자기 입법의 주체:

가상의 합의 모델과 실제의 합의 모델

1) 칸트의 자율성의 두 번째 논제:

보편적 법칙 수립의 주체로서의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자율성의 정식)

16) 롤스와 하버마스의 칸트 해석과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구성주의 해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Lafont, 2002a: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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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요구는 준칙의 보편화가능성

을 판정할 능력을 갖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

편 법칙의 정식은 모든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가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

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17) 자율성의 정식, 즉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IV: 431)은 이러한 생각

을 표현한다. 이 논제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능력을 갖는 보통의 성인은

옳고 그름을 판정할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Hill, 1991: 44;

2000: 242; 2002: 33-34; Schneewind, 1992: 309; Deligiorgi, 2012: 37).

칸트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판정, 즉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의 판정은 누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18) 특별한 학문이나 철학이 없이도 인간은

누구나 자율적 주체이며, 자율성은 평범한 인간이성의 도덕 인식 안에서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규범성의 정초를 위해서는

이 원리를 재구성하기만 하면 된다. 칸트는 모든 각인이 보편적 법칙 수

립의 능력을 갖는다는 논제를 당위적 요청이 아니라 사실의 기술에 가까

운 것으로 이해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가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적 주체의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두 가지를 특징

으로 갖게 된다. 첫째, 그것은 모든 각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칸

트에 따르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옳고 그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

일한 방식으로 판정하며, 이 점에서는 악인 또한 선인과 다르지 않다.19)

17) “이러한 [보편적] 법칙 수립은 개개 이성적 존재자 자신에서 만날 수 있고, 그의

의지로부터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IV: 434)

18) “평범한 인간 이성에게 단지 그 자신의 원리에 주목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평범

한 인간이성이 이 나침반을 손에 들고서 등장하는 경우들마다, 무엇이 선하고, 무

엇이 악하며, 무엇이 의무에 맞고 의무에 어긋나는가를 구별하는 일에 얼마나 잘

정통해 있는가는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다. […]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또한 무엇을 알도록 의무지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의, 일이 될 것이다.”(IV: 404)

19) “인간이(최선의 인간 또한) 악한 것은 오직 그가 동기들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

용할 때 동기들의 윤리적 질서를 전도시키는 것에 의해서뿐이다. 즉 도덕 법칙을

자기사랑의 법칙과 나란히 준칙 안에 채용함으로써인 것이다.”(VI: 36) 이와 관련

해서는 Hill, 1992: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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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지는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능력에 있어 신적인 의지와 동등하

다. 후자는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선한 반면,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IV: 414).

칸트의 자율성은 도덕적 인식의 능력에 있어서의 강한 평등을 함축한다

(Feinberg, 1986: 30; Christman, 2005: 331). 둘째, 그것은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완결적이다. 칸트에 따르면 실천 이성은

의지의 자유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20) 따라서 자율적 주체는 자신

의 실천 이성 외에는 어떠한 다른 외적 기준이나 권위에도 구속되지 않

는다(Henrich, 1994: 94; Reath, 2006a: 157; 2006c: 182).

이러한 평등하고 자기 완결적인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자율적 주

체가 갖는 존엄성의 근거를 이루게 된다.21) 보편 법칙의 정식과 인간성

의 정식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이다(O’Neill, 1989d: 138).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인 것은 그/그녀가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갖기 때문이며(V: 435-436), 준칙이 보편화가능성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IV: 438). 이처럼 자율적 주체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서로를 지시하고 있

다.

그렇다면 자율적 주체의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에 있

는가? 만약 이 능력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 모든 도덕

공동체가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소규범의 영역에 한정된다면, 각인

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일상

20) “무릇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가지면서 그의 판단들에 대해 외부로부터 지도를 받

는 이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이성은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

적으로, 그 자신을 그의 원리들의 창시자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이성은 실천

이성으로서, 또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그 자신에 의해 자유롭다고 간주되

어야 한다.”(IV: 448)

21)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 수립 자체는 바로 그 때문에 존엄성을,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하고, 존경이라는 어휘

만이 이에 대해 이성적 존재자가 행해야할 평가에 유일하게 알맞은 표현을 제공

한다. 그러므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이다.”(IV:

436) 이와 관련해서는 Hill, 1973: 4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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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덕 의식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의 자율성

은 이러한 영역을 넘어 옳음과 관련된 판단 일반, 즉 무엇이 보편화가능

한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인이 정확한 판정 능력

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된다. 자율적 주체의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에 임의적으로 한계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실천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단적으로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의 전체 기획은 도덕 법칙이 단적인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자율적 주체는 바로 그러한 법칙을 산출할 능력을 갖는

존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논제는

개별 주체에게 과도한 인지적·동기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인지적 측면

에서 옳고 그름의 판정과 관련된 모든 유관한 정보를 전지적으로 파악하

고 있고, 동기적 측면에서 내적 강제 및 외적 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운 주체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이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를 ‘예지적 자아’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IV: 454). 하지만 개별 주체들이 ‘현상적 자아’로서 불

가피하게 인지적·동기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범한 인간

이성과 신적 이성이 준칙의 보편화가능성과 관련하여 항상 동일한 결론

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Aune, 1979: 50).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예지적 자아인 동시에 현상적 자아이기 때문에,

각인은 후자로서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전자의 관점에서 보편

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IV: 453-454). 칸트는 강력한 도

덕적-실천적 인식의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인간들이 갖는 인지적·동기적 한계는 그에게는 문제로

파악되지 않는다.

2) 가상의 합의에 기초해 있는 롤스의 정당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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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평범한 보통의 인간의 실천적 능력을 실마리로 삼아 이성적 합

의를 이끌어낼 합당한 절차를 재구성해낸다는 칸트적인 동기로부터 출발

한다. 그의 박사 논문에서 롤스는 이성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규범성을

근거짓는 복수의 자율적 주체들로서의 ‘우리(we)’를 ‘평범한 사람들’로 정

의한다.22) 이러한 ‘유능한 도덕적 판단자(competent moral judge)’는 평

균 정도의 지능, 일반적인 지식, 합당성, 타인의 이해관심에 동감할 능력

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는데, 이것은 평범한 보통의 성인이라면 대체로

누구나 충족할 수 있으리라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Rawls,

1951: 178-180).

롤스의 이러한 자율적 주체의 개념은 정의론에서 도덕적 인격의 개념

으로 발전한다. 도덕적 인격은 두 가지 능력을 갖는 바, 하나는 선관

(conception of the good)에 대한 능력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합리

적인 인생 계획을 설계할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정의감(sense of

justice)의 능력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이다(TJR: 442). 이 중 자율적 주체의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과 연관

되는 것은 후자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감의 능력은 누구나 정상적인

사회 여건 하에서 갖게 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

국어 사용자의 문법 능력에 비교될 수 있다(TJR: 41). 그것은 정의의 원

칙에 의해 평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충분조건을 이루게 된다.23) 모든 각

22) “‘우리’에 대한 적합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다: 평균적이

고, 합리적이며, 올바른 사고를 하는 공정한 인간들의 부류(class).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인간 본성의 보통 수준의 발달 정도를 갖는 것으로, 그리고 평

균적인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Rawls, 1950: 32)

23) “도덕적 인격성의 능력은 평등한 정의에 대한 권리를 갖는 충분조건이 된다.

[…] 나는 정의감의 능력은 대다수의 인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

제는 심각한 실천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개인을 요구주장의 주

체로 만드는 데는 도덕적 인격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충

분조건이 항상 만족된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비

록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정의를 보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정의로운 제도들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

다.”(TJR: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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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정의의 두 원칙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이 ‘목적 그 자체’로서 정의의 두 원칙에 따

라 대우받아야 할 근거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칸트의

자율성의 기본 구도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의감의 능력을 갖는 시민들은 어떻게 정의의 두 원칙에 대

한 이성적 합의에 이르게 되는가? 롤스는 가상의 합의 장치를 통해 이성

적 합의를 직접 구성해내는 길을 택한다. 롤스에 따르면 실제의 합의는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길은 철학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비역사적 합의의 장치를 통해 정의

의 원칙에 대한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뿐이다(Kukathas & Pettit,

1990: 18). 즉 정의의 원칙은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PL:

274).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롤스의 상호주관주의적 재정식화

의 산물로서, 정의의 두 원칙을 근거짓는 가상의 이성적 합의의 장치로

기능한다. 롤스는 칸트의 자율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자의 본

성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24)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자율성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자로

서의 우리의 본성을 표현해주는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공

통의 자기 입법의 절차로서 기능한다(TJR: 225-226). 원초적 입장을 통

해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는 주체는 다양한 가치

관과 이해 관계를 갖는 복수의 주체들이 아니라 무지의 베일에 의해 이

러한 차이들이 제거된,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자율적 주체로서

공유하는 본성을 표현하는 주체이다(Hampton, 1980: 337; Walzer, 1990:

189; Sayre-McCord, 2000: 257). 하지만 이러한 본성은 모두에게 동일하

다는 점에서, 원초적 입장은 개별 자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

다(TJR: 494-495).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각인의 관점에

24) “내 생각에 칸트의 주장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경우란 그의 행위의 원

칙이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자(free and equal rational being)로서의 그의

본성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그에 의해 선택될 경우라는 것

이다.”(TJR: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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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곧 자율적인 것이 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

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성원들은 자율적이며 그들의 책무는 스스로 부과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는 공정한 여건 하에

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만한 원칙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TJR: 12).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대상에 대

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개별 주

체가 ‘스스로’ 입법한다는 계기는 약화된다(Freeman, 1990: 154;

Flikschuh, 2013: 178). 이것은 시민들의 실천적 능력이 능동적 자기 입

법이 아닌 정의감이라는 수동적 능력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 각인이 ‘스스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25)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이처럼 자율성에서 ‘자기’의 계기를 약화시키는

대신 ‘자기 입법’의 과정 및 결과를 특정한 형태로 고정함으로써 시민 각

인의 인지적·동기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다. 그것은 옳음과 연관된 문

제 영역 일반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의관이라는 한정된 주제에 대해

이성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무지의 베일은 우연

성에 대한 인식을 배제함으로써 합의의 문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

을 방지하는 한편, 당사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갖고 합

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각인은 인지적 측

면에서 전지적인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동기적 측면에서 완전히 투

명한 반성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다. 무지의 베일이 그러한 부담들을 제

거하기 때문이다.

25) “우리는 개인의 양심을 문자 그대로 존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하

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바, 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양자가 받아들일

(we would both acknowledge) 원칙이 허용하는 대로 그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선택된 정의관에

대해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원칙들이 적절하게 준수되는 한 우리의

자율성은 침해되지 않는다.”(TJR: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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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의 합의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

하버마스는 보편적 법칙 수립을 개별 주체로 홀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 칸트의 자율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소통행위의 개념을 모색하는 이론의 초기 단계에

서 하버마스는 헤겔의 칸트 비판에 대한 해석의 형태로 칸트의 독백론적

자기 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헤겔은 칸트의 자율

성을 개별 주체들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인륜적 관계를 추상하여 얻어

진 것으로 이해한다.26) 소통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소통의 참여자로

서 상호작용(Interaktion), 혹은 ‘인륜적 행위’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직접

산출함으로써만 가능하다(TKH2: 137).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합

치는 그들 자신의 ‘노동(Arbeit)’을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추상해버리고, 의지의 합치가

자율적 주체 안에 예정조화의 방식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한

다.27) 그 결과 칸트의 자율적 의지는 완벽한 합리성을 갖춘 전능한

(omnipotent) 의지가 되는 바, 이로써 개별 주체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

에게 타당한 도덕 법칙을 홀로 입법할 수 있게 된다(Habermas, 1991c:

109-110). 하버마스는 이처럼 의식 일반의 동일성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칸트의 순수 자아보다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편성과 개별성의

26) “헤겔은 자기 의식을 상보적인 행위의 상호작용 연관으로부터, 즉 인정 투쟁의

결과물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율적인 의지의 개념이 소통하는 개별자들의 인륜적 관계를 추

상해버린 것임을 통찰해낸다.”(Habermas, 1968: 20)

27) “[칸트의] 도덕 법칙은 추상적으로 보편적인 바, 이것은 그것이 나에 대해서 보

편적으로 타당한 한에서, 그 자체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으

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칙들 하에서 상

호작용(Interaktion)는 고독하고(einsam) 자기 충족적인 주체들의 작용(Aktion)으

로 해소되어 버린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러한 주체들 각인은 스스로 유일하게 현

존하는 의식인 것처럼 행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 법칙에 따르는 자신의 모

든 행위가 모든 가능한 다른 주체들의 도덕적 행위와 필연적으로 그리고 선행적

으로 일치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Habermas, 196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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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으로 형성되는 헤겔의 자아 개념이 더 유망하다고 본다(TKH2:

148).

하버마스는 칸트의 독백론적 모델의 대안으로서 복수의 주체들 간의

소통에 기초해 있는 자기 입법의 모델을 제시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개별 주체가 어떠한 준칙이 보편화가능한지를 ‘내면의 법정에서(foro

interno)’ 홀로 숙고해보는 것만으로는 자기 입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보편적 법칙 수립은 이상화된 소통의 조건 하에서 모든 관련 당

사자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실천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TKH2: 145). 자기 입법의 이러한 소통이론 모델에서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개별 주체가 아니라 소통행위를 통해 상호 이해

(Verständigung)의 과정에 참여하는 복수의 주체들에 귀속된다(DNB:

77).

하버마스의 이러한 모델에서 개별 주체의 자율성은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개별 주체들은 실천적 논의의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제기된 타당성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개별

주체는 자기 이익을 판단하는 최종 심급으로서, 실천적 논의에 직접 참

여함으로써 그것이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DNB: 77-78). 둘째, 개별 주체는 실천적 논의의 결과 모든 관련 당사

자들이 인정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에 따라 스스로의 행

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ED: 136). 도덕적 인격으로서

의 개별 주체에 대한 존중(Achtung)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이러한 능력

으로서, 이것은 모든 개개의 자율적 주체가 동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8)

28) “인격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은 어떠한 등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

떠한 인격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은 이런저런 우수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위할 그의 능력, 즉 자신의 행위를

규범적 타당성 주장에 정향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우리는 인격을 오직 그를

인격으로 만드는 업적 혹은 특성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아무도 이러한 구성적

능력을 더 혹은 덜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인격들 일반을 특징짓는 것이

다.”(ED: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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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이러한 소통이론적 자기 입법의 모델은 개별 주체의 인지

적·동기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 규범의 정당화가 수반하는 인

지적·동기적 부담을 개별 주체가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

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천적 논의의 과정에서 각인은 인지적·동

기적 한계를 극복하고 타당한 규범에 대한 상호 인정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자기 입법의 방법:

불편부당한 절차를 통한 이성적 합의의 산출

1) 칸트의 자율성의 세 번째 논제:

개성적인 차이와 사적 목적의 도외시를 통한 보편타당한 규범의 산출

(목적의 나라 정식)

옳음에 대한 강력한 인식 능력을 갖는 칸트의 자율적 주체는 옳음의

좋음에 대한 의무론적 우선성에 기초해 있는 그의 도덕 인식론과 연관된

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옳은 것과 좋은 것 사이의 경계는 보편화가

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며, 바로 이 점이 전자

가 후자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근거가 된다.29)

칸트에 따르면 좋음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으로 얻어진다. 즉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어떠한 대상이 나에게 쾌 혹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

하는지는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다(VI: 215). 이로부터 좋음에 토대를 두

29) “실천적으로 선한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그러니까 주관적 원인에서가 아

니라,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

에서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쾌적한 것과는 다르다. 쾌적한 것은 오로지

이런저런 감관에만 타당한, 한낱 주관적인 원인들로부터 말미암은 감각에 의해서

만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이성의 원리인 것이 아

니다.”(IV: 413) 또한 IV: 425; V: 61 참조.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좋음에 대한 옳

음의 우선성이 옳음에 대한 특권적인 형태의 정당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

해서는 Sandel, 1998: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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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 원칙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따라 나온다. 첫째, 그러한 원칙은

특정 주체에게 유용할 수는 있어도,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

한 법칙은 제공할 수 없다. 좋음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만

큼 선험적 인식의 특징인 엄밀한 보편성과 필연성을 결여하게 된다.30)

둘째,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엄밀하게 판정하는 원리를 재구성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기 때문

이기도 하고(V: 28), 하나의 행위가 가질 수 있는 결과들의 무한한 연쇄

를 엄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전지전능함을 요구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IV: 418-419). 그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세상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영리함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를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옳음에 대한 인식은 선험적으로 얻어진다. 따라서 무엇이 보편타

당한 의무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의욕의 순수한 형식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한지

의 여부만 따져보면 된다.31) 칸트에 따르면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의 판정

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32) 이것은 좋음에 대한 경험적 인식에 기초

해 있는 실천 원리로서의 타율성과 달리 옳음에 대한 선험적 인식에 기

초해 있는 실천 원리로서의 자율성이 갖는 특징이다.33)

30) “쾌 또는 불쾌 – 이것은 언제나 단지 경험적으로 인식되며, 모든 이성적 존재

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타당할 수는 없는 것인데 – 라는 수용성의 주관적인 조건

에만 근거하는 원리는 그러한 수용성을 지닌 주관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준칙으

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만으로는 (이 원리에는 선험적으로 인식되

어야 할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칙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러한 원리는 결코 실천 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V: 22)

31) “나의 의욕이 윤리적으로 선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

혀 아무런 자상한 통찰력도 필요하지 않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경험이

없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도, 나는 단지 자문하기만 하

면 된다. ‘너 또한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가?’”(IV:

403)

32) “준칙에서 어떠한 형식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하고, 어떠한 형식이 적합하

지 않은가를 보통의 지성〔상식을 가진 사람〕은 배우지 않고서도 구별할 줄 안

다.”(V: 27)

33) “의사의 자율 원리에 따라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아

주 쉽게 아무 주저 없이 통찰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타율의 전제 아래서 무

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통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세상사에 대한 지식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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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과 좋음에 대한 이러한 의무론적 이해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

지에 대해 타당한 것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각인의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기를 도외시함으로써 옳음

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배제의 원리이다. 즉 주관적인 것, 사

적인 것, 보편화가능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면 객관적인 것, 공적인 것,

보편화가능한 것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34) 이러한 생각은 목적의 나라

정식에 나타나 있다.35) 칸트에 따르면 목적의 나라는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IV: 433)으로서,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들의 특수한 차이점들을 추상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타당한 목적들을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구성된다.

칸트는 이러한 배제의 원리에 의해 도덕 법칙의 객관성을 규정한다.36)

칸트에 따르면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어떠한 이해 관심에도 기초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실천 원칙을 산출할 수 있다(IV:

432). 이것은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각인의 좋음과 연관되는 지식은 자기

입법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Hill, 2013: 20). 배제의 원리

는 동기적 측면에서는 경향성의 배제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의

지(Wille)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

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

요로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의무인가는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러

나 무엇이 진정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는 […] 많은 영리함을 필요

로 한다.”(V: 36)

34) 일반 의지의 산출에 대한 루소의 설명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 사이에는 때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후자는 공동의 이익만을 바라지

만, 전자는 사적 이익을 바라며 특수 의지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

한 특수 의지에서 상쇄하는 과부족을 제외하면, 그 차이의 총합으로서 일반 의지

가 남게 된다.”(Rousseau, 2001: 64) 루소의 일반 의지와 칸트의 정언 명령의 관

계에 대해서는 Cassirer, 1991: 33-34 참조.

35) 칸트에 따르면 목적의 나라는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들

의 체계적 결합”(IV: 433)으로서,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들의 특수한 차이점들을

추상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타당한 목적들을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시

킴으로써 구성된다.

36) “규칙은 하나의 이성적 존재자를 다른 이성적 존재자와 구분해주는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조건들 없이 타당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타

당하다.”(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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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IV: 412) 보편 법칙의 정식은 이러한 배제의

원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경향성의 충족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칙의 예

외가 되려는 준칙을 보편화할 경우 모순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IV: 424).

칸트에 따르면 자율성은 두 가지 자유로 이루어지는 바, 하나는 법칙

의 일체의 질료 즉 욕구된 객관들로부터의 독립성(소극적 자유)이며, 다

른 하나는 순전히 보편적인 법칙 수립적 형식에 의한 의사의 규정(적극

적 자유)이다(V: 33).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자유의 결합이 이성적 존재자

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격성(Persönlichkeit)을 이루게 된다.37)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기의 배제의 원리가 소극적 자유에 연관된다면,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로서의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은 적극

적 자유에 연관된다. 칸트는 누구나 옳음에 대한 인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 수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그에게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배제의 원리는 도덕 법칙

의 인식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2) 롤스와 하버마스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이성적 합의의 산출

롤스와 하버마스는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 및 그와 연관되어 있는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공유한다. 각인의 좋음에 관한 인식 및 동기를

배제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규범에 대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원리는 이

들의 이론에서 공정성(fairness) 혹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구현하

는 절차를 통한 이성적 합의로 재정식화된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옳음에 대한 좋음의 의무론적 우선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이것은 정의관이 개인들이 갖는 합리적인 인생 계

37) “인격성이란 자유 내지 전 자연의 기계성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그러면서도 동

시에 고유한, 곧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 법칙에 복종하고

있는 존재자의 한 능력으로 보아진다.”(V: 87) 칸트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O’Neill, 1989b: 52-53; 2000a: 42; Hill, 2013: 18-1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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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혹은 선관(conception of the good)에 제한을 가하며 양자가 충돌할

경우 전자가 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TJR: 26-28; PL:

173-174; JFR: 82).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은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에 대한 합당한 것(the reasonable)의 우선성으

로 나타나는데,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우선성의 근거는 후자는 공적인

데 비해 전자는 비공적이라는 점에 있다(PL: 53). 합당한 것은 협동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연관되는 반면, 합리적인 것은 각인이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능력과 관계된다(TJR: 392-396; Rawls, 1980: 530; PL:

49-51). 이성적 합의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우선성 구도는 공적

이성의 비공적 이성에 대한 우선성, 정치적 가치의 비정치적 가치에 대

한 우선성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주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PL:

139-140).

의무론에 기초한 배제의 원리는 원초적 입장의 도덕적 제약조건의 핵

심을 이루는 무지의 베일에 반영되어 있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칸트

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재정식화로 제시한다. 칸트에게 소극적 자유란

외적 원인의 결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위하는 자유로서, 자연적 필연성

에 따르는 행위는 타율성이 된다. 이것은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에 대한 지식을 배제하고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Rawls, 1999b: 265). 롤스에 따르면 현실의 합의 상황 속에서

이성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연성에 대한 지식으로서, 이것이 불

일치의 근본 원인이 된다(TJR: 17). 무지의 베일은 우연성에 대한 지식

의 배제를 통해 당사자들이 타율적 원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

에,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자의

본성을 표현하는 자율적 원칙일 수밖에 없다(TJR: 222). 이처럼 타율적

원칙들의 배제를 통해 자율적 원칙의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무지

의 베일은 의무론적인 배제의 원리를 반영한다(Darwall, 1982: 322-323;

Sandel, 1998: 114-115).

하버마스의 이론 또한 옳음의 좋음에 대한 의무론적 우선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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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옳음과 좋

음, 도덕적 물음과 평가적 물음을 나누는 칼과 같이 기능하는 바, 담론윤

리학은 이성적 합의의 전망을 갖는 전자에 집중한다(DNB: 114, 118). 담

론윤리학에서 도덕적 물음은 일반화된 이익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서 경쟁하는 다른 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ED: 176).

공정성 혹은 불편부당성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한 이성적 합의의 도달

이라는 관념은 그의 이상적 담화상황에 반영되어 있다. 이상적 담화상황

을 이루는 네 가지 화용론적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Habermas, 2005a:

54). 1) 공지성과 포함성: 논란이 되는 타당성 주장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소통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 모든 사람

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3) 기만과 환상의 배제: 참여자들은 진

실되게 발언해야 한다. 4) 강제의 부재: 더 나은 논변이 제시되고 논의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제는 없어야 한다. 1)과 2)는 공통의

규범을 산출하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규정한다면, 3)과 4)는 논의의 합리성과 합당성을 보장하는 도덕적 제약

조건들을 나타낸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조건 3)과 4)가 모두 이성적 합

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배제라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의 내적 강제나 4)의 외적 강제는 사적 이익의 관철이라는 공통의 원인

을 갖는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평등한 발언권을 확보한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관

철하려는 동기가 배제되면, 참여자들은 더 나은 논변의 부드러운 강제력

을 받아들이고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다.

이것은 의무론적인 배제의 원리를 소통이론적으로 재정식화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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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의 한계에 대한

하버마스와 롤스의 보완

1. 메타윤리적 구성주의와 보편화가능성의 원리

칸트의 자율성에는 두 가지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38) 하나는 규범성의

본성에 대한 메타윤리적 주장으로서, 이것은 규범이 타당하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다.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한 것이 곧 옳은 것이

라는 논제는 메타윤리적 구성주의를 함축한다. 칸트는 이러한 생각을 옳

음의 개념에 대한 정의의 형태로 제시한다. “실천 원칙들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

로 인식되면, 객관적이다. 즉 실천 법칙들이다.”(V: 19) 다른 하나는 옳고

그름의 판정에 대한 규범윤리적 주장으로서,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다. 자율성의 두 번째 논제와 세 번

째 논제는 자율적 주체가 자신의 사적 목적과 개성적 차이를 도외시함으

로써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다. “윤리론의 최상 원칙은, ‘동

시에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할 수 있는 하나의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

는 것이다.”(VI: 225)

칸트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첫 번째 주

장이 참이면 두 번째 주장 또한 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옳음과 보편화가능성 사이에 동치관계가 성립한다면, ‘타당한 규범에 따

라 행위하라’는 명령은 ‘보편화가능한 규범에 따라 행위하라’는 명령과

38) 스트레이튼-레이크는 칸트적 구성주의를 환원적 구성주의(reductive

constructivism)와 정당화 구성주의(justificatory constructivism)의 두 가지로 구

분한다. 전자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환원적-분석적 구성주의는 합당한 절차를 통

해 당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반면, 정당화 구성주의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 행위의

이유를 제시한다(Stratton-Lake, 2000: 113-114) 이 양자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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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메타윤리적 구성주의가 타당하다면 곧 보편

법칙의 정식 또한 타당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에는 문제

가 있다.

칸트는 의무 개념에 대한 의미 분석으로부터 보편 법칙의 정식을 도출

해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IV: 400-402).

1.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

이다.

2.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서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3. 따라서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4. 그 경우 남는 것은 그것이 법칙이라는 것, 즉 보편화가능하

다는 것뿐이다.

5. 따라서 나는 보편화가능한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1에서 4까지의 과정은 ‘의무란 무엇인가’ 혹은 ‘의무로부터의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의무 개념의 의미 분

석에 머물고 있다. 반면 5에서 도출의 결과 제시되는 보편 법칙의 정식

은 무엇이 의무인지를 판정하는 원리이다. 칸트는 1-4의 과정에서 ‘옳음

=보편화가능성’이라는 동치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5에서 ‘보편

화가능한(=옳은)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도출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의무 개념의 분석을 통해 ‘옳음=보편화가능성’이라는 동치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옳음을 ‘R’, 보편화

가능성을 ‘U’로 나타낸다면, ‘R → U’는 일정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타당한 규범은 일반적인 인정가능성에의 요구를 수

반하며, 이것은 규범이 타당하다는 것의 의미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U → R’은 옳음 개념의 의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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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도덕 규범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모

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해야 하는 것이다.

칸트 또한 ‘R → U’에 입각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실천 원칙을 분

석하고 있다.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 책무의 근거로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은 절대적

필연성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너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

다’는 지시명령은 가령 인간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도 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일 터이다

(IV: 389).

칸트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도덕 법칙은 보편화가능성을 동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 법칙의 정식을 근거짓기 위해 필요한 것

은 ‘R → U’가 아니라 ‘U → R’이다. 이후 보편 법칙의 정식을 통한 규

범의 정초 과정을 검토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칸트는 ‘U → R’이 성

립한다는 점을 원리적인 차원에서든 예시를 통해서든 확실하게 근거짓는

바가 없다. 그의 논의에서는 ‘R → U’와 ‘U → R’, 의무 개념의 의미 분

석과 무엇이 의무인지를 판정하는 작업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2에서 4로 나아가는 논증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의무에 따르

는 행위가 욕구나 경향성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놓

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의무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보편

화가능성뿐이라거나, 혹은 보편화가능한 것이 곧 의무임을 함축하지 않

는다. 일단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분석하는 작업과, 무엇이 의무인지를 비로소 확정하는 원리를 구성

하는 작업이 불분명하게 서로 뒤엉키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칸트처럼 R과 U를 서로 동치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규범의 타당성은 이유들에 의해 직접 근거지어지는 것으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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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당한 규범이 확립될 경우 그것이 일반적인 인정가능성에의 요구를

수반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 ‘R → U’는

일부분 받아들이지만, ‘U → R’은 거부되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1-4와 5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타당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도덕 규범에 대해 ‘그것은 보편적으

로 인정될 만하다’라고 사후적인 재구성의 형태로 보편화가능성을 귀속

시키는 경우, 그것은 단지 해당 규범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에

머무른다. 반면 무엇이 의무인지를 비로소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

의의 사실에 호소할 수도 없고, 이상적인 합의가능성에 호소할 수도 없

다. 바로 그러한 것들의 부재가 의무의 판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구성하

는 조건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그에 도달하기 위한

사고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이다.

칸트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옳고 그

름의 판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옳

음의 인식은 이미 자율적 주체 안에서 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엇이 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그의 논의

에서는 주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규범성을 근거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율적 주체의 규범적 자기 이해를 재구성하는 작업뿐인데, 이 작

업에서는 의무 개념의 의미 분석과 의무의 판정을 위한 원리의 구성 작

업이 하나로 결합하게 된다. 윤리성의 최상 원리로서의 자율성은 개념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39) 반대로 보편 법칙의 정식이 의무를 근거

짓는데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명에 기여하게 된다.40)

보편 법칙의 정식이 의무 개념의 의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면,

39) “자율의 원리만이 도덕의 유일한 원리임은 윤리성의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만 해

보아도 충분히 밝혀진다”(IV: 440)

40) “이제 의무의 모든 명령이 그것들의 원리로서의 이 유일한 명령[정언 명령]으로

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공

허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미결로 남겨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개념으로써 무엇을 생각하고,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는 제시할 수 있

다.”(IV: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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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정할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의 개

념을 기초에 놓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의무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하

나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확보

된 옳음에 대한 앎을 재확인하는 절차이지, 옳음에 대한 앎 자체에 도달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2. 보편 법칙의 정식을 통한 규범의 정당화의 한계

1)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을 판정하는 4단계 과정

칸트는 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을 보편 법칙의 정식에 의해 직접 판정하

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치 관계에 있는 자연 법칙의 정식을 실천 이성

의 판단력의 규칙으로 새롭게 도입하여 이 정식을 통해 판정한다(V:

69). 자연 법칙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

라”(IV: 421)

롤스는 자연 법칙의 정식을 통해 준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과정을

다음의 4단계로 재구성한다(Rawls, 2003: 165-167). 1단계에서는 행위자

가 준칙을 형성한다. 그것은 가언 명령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일인칭 대

명사를 사용하는 바, 표준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Z가 성립하지 않는 한) C라는 상황에는 Y

라는 결 과를 얻기 위하여 X를 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준칙을 일반화한다. 이 일반화된 준칙

이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통과하면, 그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

에 타당한 도덕 법칙이 된다. 이에 따라 (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2) 모든 각인은 (Z가 성립하지 않는 한) C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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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Y라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X를 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2)에서 얻어진 일반화된 준칙을 자연 법칙으로 변형시킨

다.

(3) 모든 각인은 마치 그것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C

라는 상황에는 Y라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X

를 한다.

4단계에서는 (3)에서 얻어진 가상의 자연 법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수행한다.

(4) (3)에서 형성된 자연 법칙을 기존의 자연 법칙에

통합된 것으로 상상하고, 새롭게 통합된 자연 법

칙이 충분히 오랫동안 영향을 발휘할 경우 새로운

자연의 질서는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숙고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4단계의 검사를 거친 준칙은 두 가지 조건을 만

족시킬 경우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첫째, 행위자는 이성

적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자연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가

정할 경우 그러한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는 새로운 자연 질서 자체를 의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성적 존재자 모두가 그러한 질서에 속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준칙은 비록 행

위자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가능성의 검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

한 준칙은 두 경우 중 하나로 판정된다(IV: 424). 완전한 의무에 어긋나

는 준칙은 모순이 없이는 결코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서 생각될(gedacht)

수 없으며, 불완전한 의무에 어긋나는 준칙은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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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욕(wollen)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두 경우에 의지는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닐은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을 개념의 모순

(contradiction in conception)과 의지의 모순(contradiction in volition)으

로 규정한다(O’Neill, 1975: 76-91). 여기서는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의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칸트가 완전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

시하는 거짓 약속의 준칙에 롤스가 재구성한 4단계 과정을 적용하면 다

음과 같다(Rawls, 2003: 170).

(1) 나는 C라는 상황(즉, 돈을 갚을 수 없으며 값을

의도도 없지만 돈이 필요한 곤경에 처해 있는 상

황)에는 나의 개인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할 것이다.

(2) 모든 각인은 C라는 상황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

을 증진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할 것이다.

(3) 모든 각인은 C라는 상황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

을 증진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다(마치 자연 법

칙처럼).

(4) (3)에서 얻어진 자연 법칙을 기존의 자연 법칙에

통합된 것으로 상상한다. 이 경우 생성되는 가상

의 자연의 질서는 모두가 C라는 상황에서 거짓

약속을 하고 싶어하지만 아무도 거짓 약속을 할

수 없는 세계이다.

(1)의 준칙을 수용하고자 하는 행위자는 (1)의 준칙을 보편화할 경우

(4)에서 나타나듯이 (1)의 준칙을 따를 수 없게 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

타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1)은 그것이 보편화된 경우 (1)을 준칙으

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적이다.41)

41) “나는 이내, 나의 준칙은 결코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타당할 수가 없고, 자기 자

신과 합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연후에는, 그걸 지킬 결의도

없이, 그에게 생각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칙의 보편성이 되면, 그것

은 약속 및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갖는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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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가드의 실천적 모순 해석과 그 문제점

그릇된 준칙을 보편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순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

지로 해석되어 왔다.42) 첫째는 디트리히슨(P. Dietrichson), 켐프(J.

Kemp), 우드 등이 지지하는 논리적 모순 해석으로, 이 해석에 의하면 그

릇된 준칙의 보편화에는 일종의 논리적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칙이 제안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둘째는 페이튼, 벡

(L. Beck), 오운(B. Aune) 등이 지지하는 목적론적 모순 해석으로, 이 해

석에 의하면 그릇된 준칙을 보편화할 경우 그것은 일종의 자연적인 목적

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는 싱어(M. Singer), 오닐,

코스가드 등이 지지하는 실천적 모순 해석으로, 이 해석에 의하면 그릇

된 준칙은 보편화될 경우 실천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해석 중 현재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이는 코

스가드의 실천적 모순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가드의 실천적 모순 해석에 따르면 그릇된 준칙을 보편화할 경우

발생하는 모순은 행위자가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작동하

는 가상의 자연 질서에서 그 준칙을 통해 구체화되는 자신의 목적을 달

성을 하기 위해 그 준칙에 따라 행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립한

다(Korsgaard, 1996c: 92). 예를 들어 거짓 약속의 준칙이 보편화된 세계

에서는 약속이라는 사회적 관행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

해 거짓 약속을 하라’라는 준칙을 채택함으로써 돈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거짓 약속의 실효성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 약속을 하지는 않는

다는 점, 즉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대체로 그것을 지킨다는 사실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약속의 준칙을 채택하는 사람은 준칙 자체

를 의욕하는 동시에 준칙이 보편화된 세계를 의욕함에 있어 자신의 목적

의 실패를 의욕하는 셈이 된다. 이것이 코스가드가 말하는 ‘실천적 모순

(practical contradiction)’이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실천적 모순의 개념은

이다.”(IV: 422)

42) 모순 개념의 해석에 대해서는 Korsgaard, 1996c: 78; Timmon, 2006: 194-19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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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법칙의 정식을 통과하지 못한 정식이 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한다. 타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방식으로

행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만 효력이 있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타인

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가드는 실천적 모순 해석을 통해 보편 법칙의 정식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헤겔의 비판의 논점은 다음의 두 가

지이다. 첫째, 보편 법칙의 정식은 실제로는 준칙의 옳고 그름을 이미 전

제하는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를 판정하는데 쓸모가 없

다.43) 모든 확실한 수단을 위해 나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준칙, 즉 아무

도 맡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위탁물(Depositum)은 부인해도 된다

는 준칙은 보편화될 경우 위탁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모순을 발생시킨다(V: 27-28).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위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모순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핵심은 과연

위탁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당위인가, 다시 말해 위탁물의

반환이 의무인가 의무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위탁물의 반환이 의무라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칸트

의 보편 법칙의 정식은 그 자체로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규정 A와 –

A 중 어느 한쪽에 형식의 절대성을 은연중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

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짓 양성(false positive)으로 판정되는 준칙들

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44) 헤겔은 규정 A가 –A를 지양하는 행위

를 표현할 경우, 규정 A를 보편화함으로써 A와 –A가 함께 지양되고

43) “오로지 이 순수이성의 실천적 법칙부여의 능력의 외부에 있는 것, 즉 서로 대

립되는 규정들 중 무엇이 정립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

것이 이미 앞서 결정이 되어 있어 대립되는 규정들 중 하나가 이미 정립되었다는

것을 순수 이성은 요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순수 이성은 자신의

이제는 쓸모없는 법칙부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Hegel, 1986a: 463)

44) “절대적 형식이 제약된 질료와 혼합됨으로써 은연중에 비실제적이고 제약된 것

인 내용에 형식의 절대성이 삽입되는데, 바로 이러한 전도와 눈속임에 순수 이성

의 실천적 법칙 부여의 핵심이 있다. ‘소유는 소유이다’라는 명제에 ‘이 명제가 그

형식에서 표현하는 동일성은 절대적이다’라는 올바른 의미 대신 ‘이 명제의 질료,

즉 소유가 절대적이다’라는 의미가 삽입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모든 규정이 의무

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의사(Willkür)는 대립된 규정 중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

다.”(Hegel, 1986a: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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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양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준칙

은 보편화될 경우 빈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

지지만, 도덕적으로 그릇된 준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거짓 양성의

사례가 된다.

코스가드는 실천적 모순 해석에 입각하여 헤겔의 이러한 비판을 다음

과 같이 반박한다(Korsgaard, 1996c: 95). 첫째, 위탁물 반환의 사례에서

모순은 위탁물을 돌려주지 않는 준칙이 보편화된 세계에서 성립하는 것

이 아니라, 위탁물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준칙과,

그러한 준칙이 보편화되어 더 이상 그 준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세계 사이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물 반환이 의무라는 점

을 전제하지 않아도 양자 사이에는 모순이 성립하게 된다. 둘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준칙의 실천적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는데 있으므로,

이 준칙이 보편화되어 빈자가 사라진 세계는 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

진 세계가 아니라 이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세계로서 실천적 모순이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준칙은 거짓 양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

롤스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절차(CI-procedure)에 대한 성공적인 해석

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Rawls, 2003: 163). 첫째, 그

것은 적어도 그것이 작동해야 한다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주요 경

우들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규범을 전제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의 정식을 통해 옳고 그름의 판정

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정식에 의해 유도되는 도덕적 추론은 왜 준칙은

타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그렇다면 실천적 모순 해석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코스가드에 따르면 실천적 모순 해석은 거짓 약속의 준칙

과 같은 관습적으로 잘못된 행위의 판정과 관련하여 대체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며, 몇몇 자연적 행위의 경우에도 유사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Korsgaard, 1996c: 97).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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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절도, 살인, 폭력 등)을 행하라’는 준칙은, 그것이 보편화될 경우 ‘원

하는 것을 얻는 것’, 즉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천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코스가드는 실천적 모순 해

석을 통해 다루기 어려운 사례, 예컨대 원한에 의해 살인을 하는 경우나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등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코스

가드에 따르면 이와 상관없이 실천적 모순 해석은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

은 경향성에 이끌려 자신을 예외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기 때문이다. 일

상적인 도덕적 악은 대부분 여기 속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모순 해석이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코스가드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연적 행위에 대한 코스가드의 설명을 검토해보면 실천적 모

순을 통해 무엇이 의무인지를 근거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무인지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코스가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침해 행위(절도, 살인, 폭력 등)을 행하라’라는 준칙에서 ‘원하는 것

을 얻음’이라는 목적이 재화의 안전한 소유라는 목적을 함축한다고 주장

한다.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코스가드가 ‘안전(security)’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 선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안전은 여타

의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칸트적인 표현으로 말하

자면 다른 모든 것들의 좋음의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안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밀(J. S. Mill)의 언급을 통해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하고 있다(Korsgaard, 1996c: 99). 하지만 기본적 선의 개념

을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타인

의 기본적 선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편화하면 그것은 자신의 기본적 선도

침해받는 자연적 질서를 산출함으로써 실천적 모순을 발생시키게 될 것

이다. 하지만 이 경우 옳고 그름의 판정의 핵심에 있는 것은 기본적 선

의 개념이며, 실천적 모순의 개념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안전이 인

간의 기본적 선이라면 절도, 살인, 폭력 등의 침해행위는 그것을 위협한

다는 점에서 준칙을 보편화할 필요 없이 직접 도덕적 악으로 규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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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준칙의 보편화는 폭력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려는

자 자신도 폭력으로 위협받게 될 상황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실천적 모순 해석이 준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선행하는 직관에 의존한

다는 점은 논증의 형식을 검토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준칙을 p로, 그리

고 p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x로 치환하면 실천적 모순 개념에 따른

p의 판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1. x를 목적으로 하는 준칙 p는, 모든 사람이 p를 준

칙으로 채택할 경우 p를 채택함으로써 x라는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갖는다.

2. 따라서 p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준칙이다.

이처럼 논증의 순수한 형식만을 고찰하는 경우, ‘보편화될 경우 그를

통해 목적 x를 달성할 수 없음’이라는 속성이 왜 p를 그릇된 준칙으로

만드는지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p의 이러한 속성이 반드시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스가

드는 여기서 인간성의 정식에 호소할 수 없다. ‘보편화될 경우 그를 통해

목적 x를 달성할 수 없음’이라는 속성과 p의 그릇됨 사이에 필연적 연관

관계를 정립할 수 없다면, 코스가드는 실천적 모순 해석이 준칙의 내용

에 대한 선행하는 도덕적 직관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편화될 경우 그를 통해 목적 x를 달성할 수 없음’이라는 준칙의 속

성과 준칙의 옳고 그름 사이에 필연적 연관 관계가 없다는 점은 실천적

모순을 발생시키지만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닌 준칙의 사례들을 고

려함으로써 드러난다. 허먼은 다음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Herman,

1993: 138). 먼저 ‘돈을 아끼기 위해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은 올해 크리

스마스가 끝난 후 세일상품으로 미리 구매한다’라는 준칙의 경우, 보편화

되면 크리스마스 세일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 모순을 발생

시키며, 이 준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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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다른 예로는 ‘사람이 많은 시간

대를 피해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테니스를 친다’와 같은 준칙이 있으며,

이 경우도 위의 준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그

러나 이러한 두 가지 준칙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준칙은 아니다. 허먼에

따르면 실천적 모순 해석이 이러한 거짓 양성의 문제점을 갖게 되는 원

인은 그것이 무임 승차의 문제를 행위의 조정(coordination)의 문제와 구

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Herman, 1993: 139). 코스가드에 따르면 실

천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준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

에 대해 기생하는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혹은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

고자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준칙들이다(Korsgaard, 1996c:

100-101). 그러나 허먼은 ‘예외적이고자 함’이라는 준칙의 속성 자체는

준칙의 옳고 그름과 필연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천적 모

순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예외적이고자 함’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도덕적

으로 그릇되지 않은 준칙들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허먼의 반례들은 엄밀히 말해 옳고 그름의 판정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실천적 모순 해석에 대한 허먼의 비판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허먼의 비판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

제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거짓 양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을 생

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에서 범

죄자들 사이에는 자백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적은 형량을 받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자 불문율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범죄

자가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에서 나는 석방되기 위해서 자백을 한다’라는

준칙을 채택한다고 하면, 이 준칙은 보편화될 경우 이 준칙을 채택을 통

한 석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다른

행위자들은 그러한 준칙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어야만

이 준칙을 통해 석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준칙은

코스가드의 실천적 모순 해석에 잘 들어맞지만,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준칙은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실

천적 모순의 개념이 옳고 그름에 대해 중립적이며, 이 해석은 준칙과 연



- 43 -

관되어 있는 관습이 일종의 선이거나 당위라는 전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가드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편 법칙의 정식이 잘못된 판정을 내

린다는 점을 인정한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

례와 관련한 칸트와 콩스탕(B. Constant)의 논쟁이 보여주듯이 보편 법

칙의 정식은 행위자 주변의 누군가가 이미 행위 상황 속에 악을 도입한

경우에 잘못을 막거나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코스가드는 그럼에도 칸트의 보편 법칙의 정식은 이기심, 비열함, 사

적 이익의 부당한 추구, 타인의 권리 침해 등 일상적인 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들을 잘 판정해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Korsgaard, 1996c: 100-101). 그러나 이기심 등의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일상적인 악’의 영역 안에서 준칙의 옳고 그름은 대체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자율적 주체는 이러한 영역에서 준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선행하는 규범적 확신을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지, 준칙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원리를 통해 도덕적

인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편 법칙의 정식이 일상적인

도덕 의식의 영역 안에서 옳고 그름을 미리 전제하는 방식으로만 작동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이 의무인지가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대두될

경우 답변을 줄 수 없다.

3) 칸트의 자율성의 근본 문제

보편 법칙의 정식을 통한 규범의 정당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대체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를 작동 가능하게 하려는

해석적 시도들이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Taylor, 1975: 360-361; Herman,

1993: 143; Kerstein, 2002: 174). 보편 법칙의 정식은 올바른 도덕 판단

을 산출하는 알고리듬의 역할을 할 수 없다(Wolff, 1973: 50-51; O’Ne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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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c: 103; Wood, 1990: 161; Pogge, 2000: 190; Kerstein, 2002: 191;

Timmons, 2006: 185; Galvin, 2009: 76). 그것은 준칙의 허용 가능성

(permissibility)만을 판정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의무도 근거 지울 수 없

다는 것이다(Wood, 1999: 81; 2006: 295; 2010: 296; Allison, 2011: 180).

최근 보편 법칙의 정식보다는 인간성의 정식에 중점을 두는 경향 또한

이 원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반영한다(Hill, 1992; Cummisky, 1996;

Wood, 1999; Dean, 2006).

보편 법칙의 정식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고려한다면, 코스가드의 실천

적 모순의 문제점은 그녀의 특정한 해석 방식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이

원리 자체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

원리가 갖는 한계는 칸트의 자율성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논제들 자체

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 논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 각각 어떠한 근본 문제들이 내재해 있는지를 해

명하고자 한다.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한

것이 곧 옳은 것, 즉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는 논제이다. 이 논제에

따라 규범을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어떤 규범 N에 대해 모든 이성적 존

재자의 의지가 합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 선택지는

규범 N에 대한 의지의 보편적 합치를 이유가 없이 단지 확인만 가능한

하나의 사실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행하는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정해야 한다는 조건은 만족되지만, 그러한 의지의

합치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왜 해당 규

범이 타당한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지 논리적으로만 가능

한 선택지로 남아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규범 N에 대한 의지의 보편적

합치가 m1, m2, m3... 등의 규범적 이유들에 의해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규범을

근거 짓는 것은 m1, m2, m3... 등의 규범적 이유이며, 의지의 보편적 합치

라는 사실은 규범의 정당화에서 이유들에 대해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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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버린다. 규범적 이유 m1, m2, m3... 가 해당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가 성립하는 이유라면, 그것은 합의라는 사실을 건너뛰고 직접 해당

규범의 근거로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이성적 합의의 사실은

규범 N의 타당성을 근거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규범 N의 사실적 수용

이라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끌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선택지는 선행

하는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 합의를 통해 규범을 근거지을 수 있

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세 번째 선택지는 규범 N에 대

한 의지의 보편적 합치가 nm1, nm2, nm3... 등의 비(非)규범적 이유들에

의해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칸트 및 코스가드의 칸트 해석은 이

러한 길을 택한다. 칸트의 경우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생각될 수 없음’

(완전한 의무),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의욕될 수 없음’(불완전한 의무),

코스가드의 경우 ‘예외적이고자 함’, ‘기생적임’ 등의 속성은 바로 규범 N

에 대한 의지의 보편적 합치가 성립할 수 없는 비규범적 이유로서 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코스가드의 실천적 모순 해석에서 나타나듯

이 비규범적 이유가 어떻게 규범적 타당성을 근거 짓는지 파악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선택지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선택지에서도 의지의 보편적 합치라는 사실은 규범 N의 정당화

에 있어 비규범적 이유들에 대해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두 경우 모두 규범 N이 그것을 근거 짓는 규범적 이유 혹은 비규범적

이유를 갖는가가 관건이 되며, 그에 대한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가 존

재하는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성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율성에 대한 실재론적 관점에서의 비

판, 즉 규범의 완전한 진공 상태로부터 자기 입법의 절차를 통해 모든

규범을 비로소 근거짓는 원리로서의 자율성에는 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일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에 내재해 있는

근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논제는,

- 보편적인 이성적 합의가 어떻게 규범적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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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짓는지 설명할 수 없다.

칸트의 자율성의 두 번째 논제는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는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라는 논제이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다음

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각인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루기 때

문에, 이 능력에 임의적인 한계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한계는 바로

각인의 존엄성의 한계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의 자율성의

내적 논리에 따라 규범성의 모든 요구는 절차를 매개로 하여 개개의 자

율적 주체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 둘째,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

력은 누구나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율적 주체로서의 존엄성을 결여하게 된

다. 셋째,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선행하는 어떠한 규범도 전제하지

않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적 주체가 자기 입법에 앞서 성립하는

규범을 따르는 것은 타율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i) 어떤 규범도 전제하지 않고, ii) 모든 규범을, iii)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정당화하라는 세 가지 요구가

따라나온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누구나 쉽게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러한 요구

들의 배경에 있다. 사회 내에 이미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도

덕 의식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입장들의 첨예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러한 전제는 문제 영역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칸

트의 자율성의 내적 논리를 따를 경우 옳음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을 위

해 인지적·동기적 부담이 수반되는 하나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견의 합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절차를 통해 간단히 재확인하

면 되는 사소한 문제로 예단되어 버린다.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는 이러한 의무론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은 누구나

쉽게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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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한 의견 불일치의 현실 및 그것의 해결을 위해 수반되는 인지적·동기

적 부담을 개개의 자율적 주체가 그대로 감당하게 한다. 이에 따라 자율

성의 두 번째 논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내재하게 된다.

개개의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곧 보편적 법칙 수립

의 의지라는 논제는

- 규범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첨예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여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진정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한편,

- 그것의 해결을 위한 모든 인지적·동기적 부담을 개

개의 자율적 주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도

한 요구를 하게 된다.

이것은 자율성의 세 번째 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논제에 따

르면 자율적 주체는 좋음과 관련된 인식 및 동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옳음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옳

고 그름은 누구나 쉽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 즉 각인이 자율적 주체로

서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갖는다는 논제가 타당해야 한다. 이미 각

인이 옳음에 대한 앎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방해하는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기의 배제라는 방식으로 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기를 배제함으로써 옳음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논제는 준칙의

옳고 그름을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 자기 반성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그것이 앎과 인식의 문제로 제기되지 못하게 한다.

잘못된 준칙의 선택은 주체의 도덕적 타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도덕적 인식의 실패라는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경향성의 이익을 위해서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자유를 취하고자 하면서도 그 원리가 보편화되는 것은 의욕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지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성의 훈계에 대한 경향성의 저항이다(IV: 424). 그러나 경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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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는 무엇이 의무인지가 확정된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으며, 무엇이

의무인지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

둘째, 보편화가능하지 않은 것(좋음)을 배제함으로써 보편화가능한 것(옳

음)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는 규범의 과소결정이라는 문제

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릇된 모든 준칙이 행위자의 사적 목적

의 추구에서 기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확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상황과 의무 자체를 확정하는 상황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향성의 배제만으로도 의무가 무엇인지 재확인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롤스가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라

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는 문제 영역, 즉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 사이

에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의 현실은 자율성의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시야

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영역이야말로 옳고 그름의 판

정에 있어 본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역에서 좋음에 대한 인

식 및 동기의 배제라는 원리는 경쟁하는 복수의 합당한 입장들 사이에서

선택을 내리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합당한 입장들은

각인의 보편화불가능한 사적 목적의 추구의 배제라는 조건을 정의상 이

미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세 번째 논제에 내재해 있는 근

본 문제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기의 배제를 통한 도덕 법칙

의 확정이라는 논제는,

- 준칙의 옳고 그름의 판정을 주체의 내적 반성의 문

제로 온전히 환원해버리고,

- 그에 따라 잘못된 준칙의 선택을 주체의 도덕적 타

락의 문제로 환원하기 때문에 도덕이 앎과 인식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을 배제하며,

-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규범의 과소 결정의 문

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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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세 가지 논제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칸트가 확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상황과 의무 자체를 확정하는 상황을 구분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기인한다. 그의 자율성은 무엇이 의무인지를 전제

하는 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칙의 판정에 대한 칸트

의 설명은 무엇이 의무인지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해될 수 있

다. 네 가지 유형의 의무와 관련하여 사례로 제시되는 준칙들, 즉 자살,

거짓 약속, 재능의 낭비, 타인에 대한 도움의 거절이라는 네 가지 준칙이

보편화되는 경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행위자 자신이 이러한 준칙이 그

릇된 것임을 정식의 적용 이전에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

는 자신의 사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법칙의 예외가 되고자 하지만, 그릇

된 준칙이 법칙이 되는 것은 의욕할 수 없다. 오닐에 따르면 칸트의 보

편화 가능성 검사를 이끄는 직관적 관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행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특별한 고려나 대우의 대상

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O’Neill, 1989c: 94).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이미 의무가 무엇인지 확정된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의 자율성이 규범을 근거짓는 원리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타당한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그러한 것을 비로소 확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

3. 도덕적 자율성에서 정치적 자율성으로:

칸트의 자율성의 정치적 원리로서의 재정식화

1) 칸트의 정치 철학에서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와 시민들의 합의

칸트는 도덕을 규범 일반을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체계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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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도덕의 개념으로부터 정치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칸트에 따르

면 도덕은 “의무 일반의 체계”(VI: 242), 혹은 “우리가 그에 따라 행위해

야만 한다는, 무조건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법칙들의 총체”(VIII: 370)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도덕(덕의무)만이 아니라 법과 권리(법의무)의 문제까

지 포함한다(VI: 239). 따라서 칸트의 정치철학에서 정치의 영역은 그것

이 규범적인 것과 연관되는 한에서 도덕에 종속되는 형태를 갖는다.45)

이에 따라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정식화된 개별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

은 칸트가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서 제시하는 시민적 공화 정체, 즉 민주

주의 정체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해명하기 위한 기초의 역할을 하

게 된다.

칸트는 정치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와 양립시키는 ‘도덕적인 정치가’를

상정하고, 그 혹은 그녀가 따라야할 원리로서 보편 법칙의 정식, 즉 “너

의 준칙이 (목적이야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네가

의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하라”(VIII: 377)를 제시한다. 칸트의 보편

법칙의 정식은 도덕의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정치의 원리이기도 한 것

이다(Neiman, 1997: 119;나종석, 2002: 40-41). 하지만 도덕의 영역과 정

치의 영역에서 보편 법칙의 정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연

적 인격체로서의 개별 주체의 의무에 대한 판정이 문제가 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는 보편 법칙의 정식과 동치 관계에 있는 실천적

판단력의 규칙으로서 자연 법칙의 정식을 도입한다. 자연 법칙의 정식에

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합치라는 원리는 배면으로 사라지고 그

대신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으로 상상될 경우 발생하는 모순의 개념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Allison, 2011: 257). 반면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에 의한 공통의 규범적 질서의 확립이 문제가 될 경우, 자연 법칙

의 정식에 따라 독백론적으로 보편화가능성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칙수립적 의지로서의 모든 시민들의 합일된 의지라는 근본 원리가 전면

45) “참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가 없

다. 비록 정치가 그 자체로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와 도덕의 합일은

전혀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가 상충하자마자, 정치는 풀 수 없는 매듭

을 도덕은 잘라버리기 때문이다.”(VIII: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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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하게 된다. 칸트는 도덕적인 정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

다.

이러한 일[도덕과 정치의 합치]은 바로, (한 국민 중

에, 또는 여러 국민들 상호 관계 중에 있는) 선험적으

로 주어진 보편적 의지가 있고, 이 의지만 인간들 사

이에 권리 있는/법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인의 의지의 통합

〔합일〕은 그 실행에서 일관성 있게 밟아질 때에만,

자연의 기제에 따라서도, 동시에, 목표한 결과를 만들

어내고, 법 개념에 효력을 마련해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VIII: 378).

칸트에 따르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의지’는 무엇이 합법적

(recht)인가의 기준이 되는 반면, 법 개념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만인

의 의지의 통합이 경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칸트의 정치 철학에서 모든 이들의 의지의 합치라는 원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헌법의 차원이다. 칸트는 공동의 헌법 하에서

의 개인들의 시민적 상태를 “서로 간에 교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

데 법적인 것을 분유하기 위해 그들을 합일시키는 의지 아래서의 법적

상태”(VI: 311)로 규정하고, 자연 상태로부터 이러한 시민 상태가 산출되

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원초적 계약의 개념에 입각한 사회계약론을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입법의 차원이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 안에서 법

칙수립적 권력(입법권)은 오직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된다(VI:

314). 이러한 입법권의 합당한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공

법의 초월적 원리로서의 공개성(Publizität)과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

용의 개념이다.

칸트에 따르면 원초적 계약은 국가 혹은 시민적 헌정 체제를 설립하는

계약으로서(VI: 315), 다른 모든 계약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유형

을 이룬다(VIII: 289).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성립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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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성의 순전한 이념이지만 합법성의 시금석으로서 의심할 바 없는

실천적 실재성을 갖는 것이다(VIII: 297).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원초적

계약의 근거는 각인의 법칙수립적 의지(VI: 316)로서, 원초적 계약 자체

는 만인의 일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XXVII: 1382). 그

것이 설립하는 시민 상태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본질적인

법/권리적 속성을 부여하는 바, 첫째는 자신이 동의한 법률 외에는 어떤

법률에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이며, 둘째는 법적으로 자신을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자 외에는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이고, 셋째는 시민적 자립성, 즉 법적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타인

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VI: 314).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원리는 하나의 국가 설립이 외적인 인권의 순수

이성원리 일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선험적 원리들이다

(VIII: 290). 말하자면 원초적 계약은 시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정 체제의 확립에 대한 하나의 사회계약론적 모델을 제시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VIII: 380).

반면 공법의 초월적 원리로서의 공개성은 이미 시민적 헌정 체제로서

확립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입법권의 행사와 연관된다. 칸

트에 따르면 공법(公法)이란 “법적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반적 공

포를 필요로 하는 법칙〔법률〕들의 총체”(VI: 311)로서, 그 내용을 추상

하는 경우 남는 공개성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법의 초월적 정식

이 성립하게 된다. “타인의 권리와 관계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화합

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옳지 않다/부당하다/불법적이다.”(VIII:381). 이것

은 법칙의 순전히 보편적 합법칙성의 형식만을 고려함으로써 도덕과 정

치의 합치를 보장해주는 원리로 이해된다(VIII: 386).

이러한 공개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의 이성

의 공적 사용의 개념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서,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 계몽의 원리를 이룬다고 본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인간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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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VIII: 37)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법칙수립적 주

체로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법률로 결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시금석은

국민이 스스로에게 그런 법률을 부과하는가에 달려 있다.”(VIII: 39) 모

든 시민들이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법률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의견의 상당한 일치에 이

르게 되면 좀 더 나은 생각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속적

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바,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성의 공적 사용의 관념은 국민 주권의 합당

한 행사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 즉 인권과 국민 주권은 칸트가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제시하는 시민적 공화 정체 안에서 하나로 결합하게 된다. “인간

의 자연적 권리와 합치하는 정치 체제의 이념, 즉 법(Gesetz)에 종속되

는 자들은 전체로서 동시에 법을 부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이념은 모

든 국가형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순수 이성 개념을 통해 그 이념에

따라 사유된 정치적 조직체는 플라톤적 이상(예지적 공화국)으로서 공허

한 망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정치 체제 일반에 대한 영원한 규범이며,

모든 전쟁을 멀리한다. […] 그러므로 그러한 정치 체제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다.”(VII: 89) 이러한 이념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eiser, 1992: 33-34; Gerhardt,

1995: 89; Gaubatz, 1996: 137; Maliks, 2009: 427; Korsgaard, 2009: 183).

2) 롤스의 정의론에서

원초적 계약에 입각한 자율성의 재정식화

롤스는 자기 입법의 절차를 통해 타당한 규범을 산출하고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자율성을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의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여 경험

적 이론의 틀 안에서 재정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TJR: 226-227).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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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보편성이라는 법칙의 순수한 형식에만 의존하여 규범을 산출해내

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TJR: 221). 이것은 롤스가 모든 경험

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선험적 원리에만 의존하는 칸트의 윤

리형이상학 정초의 자기 입법의 모델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선험적 원리만으로는 합당한 정의관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

론은 경험적 사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TJR: 44). 보편성이라는 법칙의 순수한 형식에 머무를 것이 아

니라 경험적 사실들을 일반화하여 실천 이성의 원리에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하면 보편성이라는 형식적 원리로부터 실제로 타당한 내용적 규범들

을 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칸트의 자율에 대한 롤스의 재정식화의 핵

심을 이루고 있다. 즉 칸트에게서 순수한 일반성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

는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경험적인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실제로 타당한 규범들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롤스는 칸트의 도덕 이론의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Kain, 1999: 113-114). 이것은 칸트에 대한 헤겔의 공허한 형식주의 비

판에 대한 롤스의 답변이다(TJR: 221). 경험적 이론의 틀 안에서 재정식

화될 경우 칸트의 자율성은 공허한 형식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타당한 규범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46)

롤스의 정의론에서 칸트의 자율성을 경험적 이론의 틀 안에서 재정식

화하는 작업은 계약론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것은 칸트적인 형태의

사회계약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47) 롤스의 원초적 계약

(original contract)은 칸트의 원초적 계약(contractus originarius)의 재정

식화로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 갖는 가상의 합의 장치로서의 특성이

이성의 순전한 이념으로서의 칸트의 원초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46) 롤스의 이러한 생각은 헤겔의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에 대한 칸트주의자들의 대

응 방식의 한 가지 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Benhabib, 1990:

335; 1992a: 27; Freyenhagen, 2011: 100 참조.

47) “지금까지 내가 시도해온 것은 로크나 루소, 그리고 칸트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

약의 전통적 이론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일이었다. […] 결과적으로 도달

된 이론은 그 성격에 있어 지극히 칸트적인 것이다.”(TJR: xviii) 이와 관련해서

는 Guyer, 2000: 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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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TJR: 11).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계약(original

contract)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initial

position)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합의의 대상으

로 삼는다는 관념을 표현한다(TJR: 10).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 대한 가

장 유력한 해석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

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서(TJR: 11), 칸트의 자율성

과 정언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제시된다(TJR: 226). 원초적 입

장으로부터 선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의 세 부분, 즉 평등한 기본적 자유

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각각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을 표현한다(TJR: 91). 정의의

제1원칙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인 공정

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구현될 경우 모종의 형태의 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된다(Rawls, 1974: 144).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차등의 원칙은 분배

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정치적 전통에 기초하여 재해석한 것이다(Rawls,

1999a: 153).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의 원초적 계약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구성”(TJR: xviii)하며, 그 결과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민주주의 전통의 공통된 핵심의 본질적인 부분을 표

현”(TJR: xi)하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자율성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경험적으로 재정식

화된다. 롤스는 먼저 인간을 포함한 이성적 존재자 일반으로 상정되었던

칸트의 자율적 주체를 정의론의 맥락에서 인간으로 한정시킨다.48) 이와

함께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이 보편적 법칙 수립을

위한 경험적 맥락으로서 계약론의 형식 안으로 도입된다(TJR: 226). 롤

스는 정의론에서 인간과 관련된 경험적 사실들을 일반화하여 보편성이라

는 순수한 형식적 원리에 맥락을 제공하면, 그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정의의 원칙들을 ‘도덕 기하학’의 엄격한 연역의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JR: 104-105).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성적

존재자 일반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공적 정의관을 구

48) 이것은 칸트가 윤리형이상학의 덕론에서 구체적인 의무들을 산출하기 위해 취했

던 방법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Allison, 2011: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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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편적 법칙 수립은 “공동의

법칙들에 의한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IV: 433)으로

서의 목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할 필요가 없다. 롤스는 그 대신 흄에게서

빌려온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의 개념을 원초적 입장의

배경으로 삼는다. 정의의 여건이란 그 아래에서 인간의 협동체계가 가능

하고 필요한 정상적인 조건으로서, 객관적 여건으로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 그리고 주관적 여건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TJR: 109-110).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에서 서로 이해관계

가 상충하는 개인들이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상황적 조건

인 원초적 입장 하에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할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

할 경우, 선택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의 롤스

의 생각이다.

칸트의 원초적 계약에 대한 재해석으로서의 롤스의 계약론에 대한 이

러한 서술은 정치적 자유주의보다는 정의론의 칸트적 기획에 더 잘 부합

한다. 경험적 이론 안에서 재정식화된 칸트의 자율성을 통해 타당한 규

범을 산출하고 정당화한다는 기획은 정의론 이후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배면으로 밀려나게 된다(O’Neill,

2000b: 73).

3) 하버마스의 소통이론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에 입각한 자율성의 재정식화

하버마스는 소통이론의 맹아가 엿보이는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

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규범적 원리로서 칸트의 공법의 초월적 준칙 및

이성의 공적 사용의 관념에 주목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는 공개성

(Publizität)을 도덕과 정치의 합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로 파

악하고,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용과 연관되는 ‘공론장(Öffentlichkeit)’

을 계몽 및 정의로운 입법의 원리로서 제시한다(SO: 128-129). 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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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소통의 과정에서 공개적 의견 제시와 비판을 통해 진리를 공통으

로 추구해나가는 ‘학자들의 공화국(Republik der Gelehrten)’의 공론장 모

델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모델을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

의 공론장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공론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Publikum)이 공중을 스스로 계몽하는 공론장이다(SO: 130). 칸트에

따르면 계몽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

는 미성숙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개

개인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몽을 위해서는 상호

주관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중(Publikum)이 공중으로서 스스로를

계몽하기 위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자유가 필요하다(VIII: 35-36. 또

한 Arendt, 1992: 40 참조).

이성의 공적 사용은 실천적 논의의 참여자들 상호 간의 공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바, 칸트는 여기에 진리 통제의 기능을 부여한다.49) 공개성

은 이성에 기초한 지배를 관철하는데 기여하며, 공적 논의로부터 산출된

여론은 합리성을 보장받는다는 이러한 이념이 부르주의 공론장의 핵심

이념을 이룬다. “더 나은 논변의 힘으로부터 산출된 여론은 공적 논의의

이념에 따라 옳은 것과 올바른 것을 일거에 맞추려는 도덕적으로 야심만

만한 합리성을 요구한다.”(SO: 73) 바로 이러한 생각, 즉 칸트에게서 모

든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합치의 기초를 이루는 선험적 의식의 예지

적 통일을 공론장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경험적 의식의 통일을

통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버마스의 이론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이루고 있다(SO: 133).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성의 공적 사용의 개념에 따라 칸트의 자율성을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는 선험적 배

후 전제 때문에 자유의지를 목적의 나라에 있는 예지적 자아에 귀속시킴

49) “견해가 확신인가 순전한 신조인가 하는 시금석은 외면적으로는 그것을 상통할

수 있으며, 그 견해를 모든 사람의 이성에게 타당한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야 주관들 상호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

든 판단들의 일치의 근거가 공동의 근거에 의거할 것이라는, 곧 모든 판단들이

그에 합치하고 그로써 그 판단의 진리가 증명되는 객관에 의거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추측하기 때문이다.”(A820-821/B848-849)



- 58 -

으로써 본래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정초되어 있는 자율성을 개인주의적으

로 축소하게 된다(Habermas, 1996a: 48-49). 그러나 ‘자기 입법’은 ‘입법’

이라는 말 본래의 정치적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적인 과업이지, 결코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의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는 독백론적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해 있는 방식으로, 즉 모든 당사자들이 참가하여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마스는 자율성의 이

러한 상호주관주의적 재정식화가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해 있다는 점

을 롤스와의 논쟁에서 밝히고 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관

점은 ‘이성의 공적 사용’의 강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논증적 실천의

좀 더 개방된 절차이다.”(RPUR: 118)

하버마스는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상호주관주의적 이해를 기초로 칸트

에 대한 헤겔의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을 반박한다(ED: 21).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가 도덕 원리를 형식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허한 동어반복적 진술만을 허용한다는 헤겔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헤겔이 잘못 전제하는 것처럼 준칙의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 일관성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는 도덕적 관점의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칸트의 자연 법칙의 정식 및 준칙을 보편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

당한 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칸트의 보편 법칙의 정식의 본래의 핵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헤겔이 문제삼고 있는 칸트의 위탁

물의 사례에 있어 위탁물 반환의 준칙은 실천 이성에 의해 추상적 규정

으로서 스스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초기 시민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행위준칙으로서 주어진 것

이다.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는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행위준칙을 단지 검사하는 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위탁물

검사의 준칙을 이러한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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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보편적으로 의욕 가능한 준칙인가라는 물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

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상호주관주의적 재

정식화는 헤겔의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에 대한 하버마스의 대응으로 간

주될 수 있다(Wellmer, 1986: 43). 그것은 헤겔이 칸트를 비판했던 방식

으로 공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

의 자기 입법의 모델에서 규범의 옳고 그름은 모순이라는 형식적 원리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논증에서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인지

적 근거의 타당성에 의해서 판정되기 때문이다(Habermas, 1997: 38). 하

버마스의 자기 입법의 모델에서 합의의 절차는 규범에 대한 인지적 근거

를 제시하는 여러 논변들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경합하는 실천적 논증의

절차로 재정식화됨으로써 순수하게 형식적 원리에 의해 규범의 옳고 그

름을 판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게 된다.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루

는 조건들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좋음에 대한 인식 및 동

기의 배제를 통해 옳음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논제와 여전히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범을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

지는 것으로서 이해함으로써 그로부터 탈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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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 논리

롤스의 정의론은 칸트의 자율성의 절차주의적 재정식화로서의 원초적

입장을 통해 가상의 이성적 합의에 호소함으로써 정의관을 근거짓겠다는

야심찬 기획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정의론의 이러한 칸트적 동기는 이후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점차 약화되고, 정치적 자유주

의에서는 반성적 평형의 정합론 논변이 전면으로 부상하여 정의관의 합

당성을 최종적으로 근거짓게 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롤스의 공정으로

서의 정당화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를 보이고자 한다. 첫째, 가상

의 이성적 합의를 통해 정의관을 근거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계약론 논변을 합의가 아닌 이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I). 둘째, 반성적 평형의 정합론 논변에서 정의

관을 근거짓는 것은 정합성이라는 형식적 원리가 아니라, 정의관을 지지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다(II).

I. 원초적 입장의 계약론적 정당화 논변

1. 순수 절차적 정의의 구현으로서의 원초적 입장

1)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순수 절차적 정의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정의(justice)에 있어

근본적인 관념은 공정성(fairness)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Rawls, 1958:

164).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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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최초의 상황(initial situation) 하에서 도달하는 만장일치의 합의

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의

공정성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정의의 원칙의 규범적 타당성을 근

거짓게 된다(Rawls, 1999b: 264). 원초적 입장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초

의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의관

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상의 이성적 합의에 호소하는 이러한 정당화 논변에 있어 관건은 원

초적 입장을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사례로 간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순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

고 순수 절차적 정의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TJR: 74-75). 완전한 절차적

정의(perfect procedural justice)는 결과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절차 독

립적인 기준이 있고, 정의로운 결과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절차 또한 존

재하는 경우 성립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남은 한

사람이 먼저 한 조각을 고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불완전한 절

차적 정의(imperfect procedural justice)의 경우에는 결과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절차 독립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만,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형사 재판으로서, 이 경우

유죄인 피고에게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절차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법척 절차를 구성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와는 정반대가

된다. 그것은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절차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

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여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결과 또한 무엇

이든 공정한 것이 될 경우 성립한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로

도박을 든다. 도박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게임의 형식을 취하는 절차는

게임의 공정한 규칙이 준수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든 공정한 것이

된다.

순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롤스의 공정

으로서의 정의에서 ‘공정성(fairness)’이란 일반적으로 게임, 경기, 거래



- 62 -

등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도입되는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Rawls, 1958: 178).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를 일종의 규율체계(practice),

즉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하는 일련의 규칙들

의 체계로서 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게임 내에서 이해관

계의 상충을 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게임

의 참여자들이 모여 게임의 규칙을 최초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원초적

입장은 선택된 게임의 규칙이 무엇이든 공정한 것이 되도록 해주는 공정

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원초적 입

장)에서 선택되었음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게임 및 그 게임을 통해 이루

어진 이해관계의 조정은 무엇이든 정의롭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이 롤스의 생각이다(Katzner, 1982: 43-44).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을 통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구현

이라는 요구는 구성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율성과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50) 원초적 입장이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경우 그것은

‘자기 입법’에 선행하는 어떠한 규범도 전제하지 않고 규범을 비로소 근

거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구성주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민 각인은 원초적 입장을 통해 자기 입법을 수행함으로써 자율성을 행

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초적 입장은 어떻게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근거지을 수 있는가?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들이

합의의 공정한 제약 조건으로 인정하는 요소들이 원초적 입장 안에 집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산출되는 정의의 원칙은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

하는 제약 조건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은

50) “원초적 입장이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당사자들이 구성의 이성적 행위자로서 또한 자율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의 사용은 정의의 원칙들 자

체가 심의의 과정에 의해, 즉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 원초적 입장에 있어 순수

절차적 정의는 숙고에 있어 당사자들이 어떤 선행적으로 주어진 옳음과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혹은 그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Rawls, 198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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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우연적 여건

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TJR: 17).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을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성이나 사회적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TJR: 104).

2) 원초적 입장에 대한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

원초적 입장을 통해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롤스의 주

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강한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을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

정한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점에 의해서 완결적으로 정당화되며, 절

차 외적인 어떠한 다른 규범에 대해서도 타당성 의존 관계를 갖지 않는

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 의해 산출된 정의의 원칙을 절차 외적인 규범

을 토대로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lgin, 1996: 16).

왜냐하면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있어 결과에 대한 절차 독립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규칙이 준수되기만 한다면 게임의 결

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를 비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초적 입

장이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한에서 그로부터 어떠한 정의의 원칙

이 산출되든 그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 된다(Rawls, 1980: 523). 원

초적 입장이 구성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율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

려면 그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강한 해석에 따라 이해될 수 있어

야 한다. 그 경우에만 정의의 원칙은 선행하는 규범을 전제하지 않고 원

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절차의 의해 구성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약한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을 순수 절차적 정의와 불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

우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절차로서 정의의 원칙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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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특성을 갖지만, 그를 통해 근거지어진 정의

의 원칙이 절차 외적인 규범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

한 절차적 정의의 특성 또한 갖게 된다. 원초적 입장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그것이 반성적 평형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롤스에 따

르면 원초적 입장은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종합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반성적 평형을 통해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부합하는 원칙

을 산출하는 일종의 분석적 장치이기도 하다(TJR: 105). 약한 해석을 따

를 경우 원초적 입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Lyons, 1989: 158; Barry, 1989: 278).

롤스는 이러한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는 한편으로 원초적 입장이 강한 해석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처럼 보인다. “원초적 입장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순수 절차적 정

의를 구현한다. 이것은 대안이 되는 정의관들의 목록 중 당사자들이 무

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에게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Rawls, 1980: 523)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는 약한 해석을 지지하

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의관에 대한 정당화는 여러 가지 고려사

항들의 상호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합적

관점을 이룸으로써 해결될 문제이다.”(TJR: 19) 이러한 양가성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PL: 72). 하지만 강한 해석을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롤스는 강한 해석을 고수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약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다.

3) 원초적 입장에 대한 강한 해석의 문제점

원초적 입장에 대한 강한 해석이 타당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

택하는 상황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게임의 상황과 본질

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초적 입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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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 독립

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이 불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원초적 입장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해석은 유지될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게임은 순수하게 인간의 구성 행위를 통해 생겨난 자기 완결적

이고 폐쇄적인 논리적 체계로서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실제로

게임이 실행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은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롤스가 예로 드는 도박이나 복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게임으로서, 분배의 몫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게임이 실

행되기 전에는 온갖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 반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열려 있는 것도 아

니다.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은 가장 타당한 하나의 정의관을 선

택 가능한 여러 대안들로부터 골라내는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선택

의 결과가 임의적인 대안들에 대해 열려 있는 게임의 상황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Barry, 1989: 268).

둘째, 결과의 정의로움을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하는 게임의 상황과는

달리,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은 게임의 규칙 자

체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게임의 상황보다 한 단계 높은 층위에

있다. 게임의 경우 게임의 규칙은 모든 참가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논

리적 규칙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규칙을 준수할 경우 게임

의 결과 분배의 몫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된다. 반면 원

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

름으로써 분배의 몫을 절차를 통해 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상황, 다시 말해 게임 자체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이 순수 절차적 정의에 속한다는 롤스의 주장은 말하자면 그로부터

구성된 게임은 무엇이든 공정한 게임이 되는 그러한 가상의 절차로서 원

초적 입장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한 게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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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따라 분배의 몫을 정하는 상황과, 공정한 절차 하에서 게임의 규칙

을 선택함으로써 그 게임이 무엇이든 공정한 게임이 되는 상황은 같은

층위에서 비교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자체 완결적이고 폐쇄적

인 논리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러

한 논리적 규칙의 체계 자체를 고안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말

하자면 원초적 입장은 게임을 선택하는 게임이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확실하

다는 점에 있다(Nelson, 1980: 510).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과 게임 사이의 유비관

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의의 개념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념

은 공정성이라는 생각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게임이 분배의 몫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Estlund, 2008: 82).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대

한 강한 해석은 관철될 수 없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통해 산출된 정

의의 원칙이 절차 독립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

게 된다(Katzner, 1982: 80).

하지만 강한 해석이 실패했다고 해서 롤스가 원초적 입장에 의한 절차

적 정당화를 함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독립적인 기준에 의한 결

과의 비판 가능성을 수용하고, 절차의 구성 및 결과의 평가에 있어 반성

적 평형에 기초한 정합론 논변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원초적 입장은

여전히 이성적 합의의 합당한 조건들로 간주되는 것들을 종합하여 얻어

진 공정한 절차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약한 해석이다.

2. 가상의 합의와 규범적/비규범적 이유들

1) 무지의 베일과 정의관의 과소 결정

약한 해석에서 원초적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성해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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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합당한 정의관일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짓

는다. 정의관의 합당성을 최종적으로 근거짓는 것은 반성적 평형이지만,

원초적 입장 또한 정의관의 정당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된다. 그것은

원초적 입장이 무지의 베일에 힘입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의 관

점을 반영하는 공정한 절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이러한 생

각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PL: 272-273). 하지

만 본 논문은 롤스의 이러한 자기 이해와는 달리 가상의 합의 절차라는

관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무지의 베일이 롤스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점

에서 기인한다.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합의의 과정에서 우연성에

대한 지식을 배제하는 인지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해물은 합의 결과를 각인의 사적 목적에

따라 왜곡하려는 경향성에 있다는 것, 따라서 무지의 베일을 통해 경향

성이 작동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성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로부터 타율적 원칙

을 선택하게 하는 지식을 빼앗음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자

로서 자율적 원칙을 선택하도록 한다(TJR: 222). 하지만 이러한 배제의

원리는 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합당한 정의관인지에 대

한 앎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율적 주체가 전제될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일상적인 도덕 의식의 영역에서 합당한 정의관에 대한 암묵적 지

식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만, 무지의 베일은 경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앎을 재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무지의 베일은 명백하게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의관들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연성에 대한 인식의 배제만으로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거짓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수 이

익에 의한 왜곡은 정의관이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 하

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적 목적의 추구에 의해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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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어 이론 내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사회 현실에 맞지 않아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의도의 순수성만으로는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

거지을 수 없으며, 정의관의 정당화는 무지의 베일에 따라 우연성에 대

한 인식을 배제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Seung, 1993: 19).

결과적으로 무지의 베일은 정의관에 대한 과소 결정의 문제를 발생시

키게 된다. 무지의 베일이 요구하는 특수 이익에 의한 왜곡의 배제 및

도덕적 인격에 대한 평등한 존중이라는 조건은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

되는 정의관이라면 무엇이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정의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

지의 베일은 그것을 통과한 여러 대안적인 정의관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

려줄 수 없다(Seung, 1993: 94; Timmons, 2000: 400-401).

무지의 베일의 이러한 문제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즉 정의에 있어

근본적인 관념은 공정성이라는 롤스의 생각이 갖는 한계를 반영한다. 공

정성과 불공정성은 모순 개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을 배제

하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것을 배제한

다고 해서 곧 정의로운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가상의 공정한 합의

절차를 통해 정의관을 정초하겠다는 기획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

준다.

2)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하는 논증(1): 『정의론』(1971)의 경우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 중 규범적 내용

을 갖는 거의 유일한 조건으로서, 당사자들의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비롯한 여타의 조건들은 약정된 것이거나 한갓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

나 무지의 베일이 과소 결정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롤스는 원초

적 입장에서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아닌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선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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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종의 약정이나 한갓 사실에 호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의의 두 원칙의 선택을 지지하는 논증에서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

나는 당사자들이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공리주의에 따른 이득의 계산에 내맡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이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에 있어 당사자들

이 평균 효용의 원칙이 아니라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선택할 이유가 있

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논점과 관련하여 원초적

입장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아닌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택해야 할 이유

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TJR: 134-135; 181-183).

첫째,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회 안에 있게 될지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

에, 당사자들은 각각의 위치를 얻을 확률에 기댓값을 곱하여 총합을 구

하는 방식으로 평균 효용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평균 효

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될 평균 효용을 예

상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둘째, 당사자들은 공리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얻게 될지 모르는 이익이나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

지 않으며,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자유의 우선

성을 보장받고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얻게 될 기본 가치에 만족하

는 것으로 상정된다. 정의의 원칙이 최종성(finality)의 조건을 만족시키

는 영구적인 헌장으로서 후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모험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TJR: 116). 롤스는 불확실성의 상

태에서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이러한 조건을 ‘공약의 부담(strains of

commitment)’라고 부른다(TJR: 153). 셋째,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의 침해를 포함하여 다른 이들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적은

몫에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합당한 대안을

두고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검토해보면, 무지의 베일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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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당화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리주

의적 정의관 또한 특수이익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과 동

일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이 처하게 될 사회에

대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공리의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 경우

그것은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선택되어서는 안 될 규범적 이유를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리의 계산을 가로막는 임의적인 약정으로 기능하

고 있다. 원초적 입장이 공리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구성

되는 것을 막을 규범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Care, 1969: 91).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모험을 피하는 합리성이라는 조

건은 단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장치 안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선

택하게 하는 정황적인 이유에 불과하다(Waldron, 2015: 60). 합리적 선택

이론 안에서는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경우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선택하

여 모험을 피하는 합리성을 채택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

갓 사실이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규범적 이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정의관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기본 가치의 합당한 몫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정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롤스의 주

장은 계약론의 형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의 두 원칙

을 지지하는 규범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가상의 합의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이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비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원초적 입장에 기초하여 전개될 필요가 없고,

원초적 입장에 의해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

부를 따져보려면 절차 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우위를

논증함에 있어 계약론 논변의 틀이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

가 된다는 점이다. 롤스가 제시하는 이유들은 모두 공정한 절차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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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태적인 논점들과 연관되어 있다. 정의의 원칙은 공리의 계산에 의

한 평균 효용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전

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회보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그 우선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인가?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평등한 기본적 자

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들을 정언적으로 보장

하고 우선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논점들이 공정으로서의 정

의를 선택할 객관적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의 이성적 합의나

합리적 선택 이론의 맥락에서 도입되는 공약의 부담, 모험을 피하는 합

리성 등은 이러한 논점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있다.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들은 계약론의 틀 밖에서 독립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가상의 이성적 합의라는 틀을 벗어나 구체

적인 논점에 대한 사태적인 해명을 정교화하는 것이 보다 유망한 논증

방식이 아닌가 묻게 된다.

3)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하는 논증(2): 『재조명』(2001)의 경우

롤스는 『재조명』(2001)에서 원초적 입장의 계약론 논변을 재검토하

고, 그것을 합의 대신 이유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가상의 이성

적 합의를 통한 정의관의 정당화라는 기획은 배면으로 사라지고, 정의관

은 그 대신 그것을 지지하는 규범적 이유들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제한된 효용의 원칙과 정의의 두 원칙

사이의 선택을 다루는 ‘두 번째 근본 비교’의 논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51)

51) 롤스는 『재조명』에서 정의론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는 비교, 즉 평균 효용

의 원칙과 정의의 두 원칙의 비교를 ‘첫 번째 근본 비교’로 명명하고, 여기에 제

한된 효용의 원칙과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비교인 ‘두 번째 근본 비교’를 추가함

으로써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JFR:
94-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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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입장에서의 두 번째 근본 비교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조정

하는 원칙으로서 차등의 원칙이 제한된 효용의 원칙에 대해 갖는 비교

우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된 효용의 원칙은 정의의 두

원칙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제1원칙) 및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

칙(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을 그대로 두고, 차등의 원칙을 사회적 최소

치의 유지 및 평균 효용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 대체한 것이

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제한된 효용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두 원

칙이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를 공지성, 호혜성, 안정성이라는 규범적 관념

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JFR: 122-126).

첫째, 완전한 공지성 조건이 충족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관념과 그러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동 체

계로서의 사회라는 두 가지 근본 관념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자아관을 형

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정의관은 교육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은 호혜성을 전제하고 있

기 때문에,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적절한 분배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한된 효용의 원칙과 달리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최

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사회제도

가 천부적 재능, 최초의 사회적 지위, 혹은 삶의 과정에서의 운과 같은

우연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 즉 그러한 불가피한 우연성들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약속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셋째, 차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세 가지 우연성들이 공동선을 증진하

는 방식으로만 다루어지게 되며, 상대적인 협상 지위의 끊임없는 변동이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공적

으로 이해되면, 상호 이해와 협력의 덕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

칙은 정의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주의적 관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본다(JFR:

130-131). 첫째,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기아, 질병 등을 포함하는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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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일부 구성원들은 풍요를 누리는 것은 그

릇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불평등의 조정을 통해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굴종을,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의 오만이라는 악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공정 시장 혹은 공정

선거와 같은 공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사회에서, 과도한 불평등은 그러한

절차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롤스는 불평등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협동 체계

로서의 사회의 관념에 따라 호혜성에 기초해 있는 차등의 원칙을 도입하

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한된 효용의 원칙에 반대하는 근거들을 다

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JFR: 126-130). 첫째,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

자의 최대 이익이 되는 지점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

는 반면 제한된 효용의 원칙은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갈등 구간의 어느 지점에서 효용의 극대화

가 이루어지는지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제한된 효용의

원칙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 최소수혜자에게 그들이 차등의 원칙 하에서

누릴 수 있는 바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요구로

서 정의관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에

기초해 있는 반면, 제한된 효용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

럼 여기는 능력이라는 훨씬 약한 심리적 성향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소수혜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완전한 구성

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제한된 효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소치

를 설정하기보다는 호혜성의 관념에 기초하여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

적·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

롤스의 이러한 ‘두 번째 근본 비교’의 논증은 형식상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상의 이성적 합의라는 틀 안에서 전개되

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 그러한 틀을 벗어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정

의의 두 원칙이 규범적 이유들에 의해 직접 지지되면서 별다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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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며, 이유에 무게가 실리면서 합의에 대한 호소는 비중을 상실

하게 된다.

4) 원초적 입장에 나타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의 한계

원초적 입장의 절차적 정당화 논변에서 무지의 베일은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우연성에 대한 지식의 배제를 통해 현실의

개방된 공적 토론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이성

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다(TJR: 121). 다른 하나는 원초적 입장이 도덕

원칙의 객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TJR: 453).

무지의 베일은 칸트의 자율성의 세 번째 논제인 배제의 원리를 반영함으

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무

엇이 가장 합당한 정의관인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은 정의관들 사이의 과소 결정의 문

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 결과 가상의 합의 절차를 통한 정당화는 공정

으로서의 정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비중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Nagle,

1973: 233; C. Kukathas & P. Pettit, 1990: 62; Ricoeur, 1990: 560). 롤스

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규범적 기초를 이루는 것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추상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에 대한 평등한 존중’이라는 지적 또

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Dworkin, 1977: 181; Larmore, 1999: 608).

이것은 가상의 합의 절차를 통한 정당화에 내재된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초적 입장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요구에 따라

개인들 사이의 모든 차이들을 추상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복수

의 개인들 사이의 합의라는 관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의 숙고와 동일한 것이 된다(Hampton, 1980: 337; Walzer,

1990: 186; Sayre-McCord, 2000: 257; Narveson, 2009: 106). 그런데 원

초적 입장의 이러한 가상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변형된 에우튀프론의 문

제에 빠지게 된다(Shafer-Landau, 2005: 42-43; Dewey, 2010: 91-9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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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 입장에서 정의관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비규범적 이유들이 제시되

는 경우, 칸트의 보편 법칙의 개념에서 모순의 개념을 통해 준칙의 타당

성을 설명하는 경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비규범적 이유들이 어떠

한 의미에서 정의관을 수용할 규범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없

는 것이다(Cohen, 2008: 274-343). 이것이 『정의론』에서 제시된 원초적

입장의 논증이 택했던 길이다. 반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관을 정당화하

는 근거로서 규범적 이유들이 제시되는 경우, 가상의 합의는 정당화에서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규범적 이유들은 계약론 논변의 틀과 독립적으로

직접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이유들에 호소할 경우 정의관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자체이며 가상의 합의가 아니다. 이것이

『재조명』에서 제시된 원초적 입장의 논증, 특히 ‘두 번째 근본 비교’가

택했던 길이다. 가상의 이성적 합의는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정당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렇다면 가상의 합의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이 갖는 한계의 원인은 어

디에 있는가? 본 논문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칸트의 자율성의 기본 논제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롤스는 모든 각인이 자율적 주체로서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갖는

다는 논제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논제는 원초적 입장에 두 가지 요구를

제기한다. 하나는 원초적 입장이 정의관을 자기 완결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원초적 입장이 강한 해석에 따라 순수 절

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반영되어 있다. 다른 하나

는 이러한 자기 완결적인 정당화가 자율적 주체로서의 모든 각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원초적 입장에 의

한 정의관의 구성 및 정당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원초적 입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당하도록 정의관을 확고하게

정당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이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정당화의 부담을 지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합당한 정의관에 대한 인식을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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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충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칸트의 자율성은 이

러한 방식으로 사회 정의가 앎과 인식의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것을 동기의 문제로 환원해버린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은 무지의 베일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의 영향을 배제하

는데, 이것은 모든 각인이 반성을 통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율적 주체가 내면의 순수성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도덕적 인식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롤스가 정의론의 마지막 부분을 ‘마음의 순

수성(purity of heart)’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원초적 입장]은 객관적이며 우리의 자율성을 표현

한다. […] 마음의 순수성이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

에 따라 사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품위와 자제력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

을 의미한다.”(TJR: 514)

3. 하버마스-롤스 논쟁(1-1):

원초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반박

원초적 입장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근본 원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

성적 합의에 도달할 능력을 갖는 주체라는 관념 자체에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진단이다. 반면 하버마스와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통한 절차적

정당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그 원인은 다른 방식으로

진단한다.

1) 원초적 입장의 독백론적 성격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 요소의 분업을 통해

도덕적 관점을 구성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려는 원초적 입

장의 당사자들의 합리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당사자들이 공정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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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계를 규율할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강제하는 도덕적

제약 조건, 즉 무지의 베일에 의해 표현되는 합당성이다(PL: 305). 자신

의 선을 극대화하려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이라

는 합당한 제약조건 하에서 만장일치의 가상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그

러한 합의는 공정하며, 합의의 결과 산출된 원칙은 정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리성과 합당성의

이러한 분업의 구도는 개별 주체가 홀로 정의관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제되는 것으로서, 원초적 입장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화가

약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RPUR: 111-116).

하버마스는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는 합리성을 갖는 이기적인 개인의

모델로는 칸트의 자율성의 도덕적 직관을 결코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다

고 본다(Habermas, 1991b: 55-56). 완전한 자율성(full autonomy)을 갖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의 관점은 합리적 자율성(rational autonomy)

만을 갖는 것으로 상정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해 충분히 대변될

수 없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두 가지 도덕적 능력, 즉 정의감과

선관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관심

을 갖는 도덕적 인간이다. 반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도덕적 자율성이 그것을 결여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

자들에 의해서 대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Wolff, 1977:

115; O’Neill, 1989d: 207; Sandel, 1998: 114-115; Alejandro, 1998: 165).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게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을 채택하려는 도덕적 관심을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한다(PL: 74).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규범

적 내용을 귀속시키게 되면 합리성과 합당성 사이의 분업의 구도가 의미

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가상의 합의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규범적 내용이 정의의 원칙의 선택을 직접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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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는 합리성을 갖는 것

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극대화의 대상으로서 기본 가치(primary goods)

의 개념이 도입된다.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기본 가치의 개념은 권

리(Rechte)를 재화(Güter)에 동화시키기 때문에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

선성이라는 의무론적 직관과 양립할 수 없는데, 이것은 롤스가 자유의

우선성 원칙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옳

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이라는 의무론적 직관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자유는 오직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자유

의 우선성 원칙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의의 제1원칙은

제2원칙에 대해 우선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본 가치의 획득의 전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더 큰 이득을 위

해 자유를 일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Hart, 1973:

553). 만약 예상되는 기본 가치의 극대화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정

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예컨대 정치적 자유를 일

부 희생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롤스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기본 가치의 개념을 수정한다. 이제

기본 가치의 내용 및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갖는 두 개의 도덕적 능력, 즉 정의감의 능력과 선관의 능력을 실현하려

는 최고차적인 관심이 된다(Rawls, 1980:526).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것은

합리성과 합당성의 분업을 다시 한 번 약화시킨다. 이 경우 가상의 합의

절차는 비중을 상실하고, 시민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 및 그와 연관되는

규범적 내용이 정의의 두 원칙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원초적 입장의 독백론적 정당화가 강제하는 합리성과 합당

성의 분업이 무지의 베일에 과도한 정당화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본다

(RPUR: 116-119). 원초적 입장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 만큼 무

지의 베일이 칸트의 자율성과 정언명령의 규범적 내용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지의 베일은 불편부당한 규범적

판단을 침해하는 우연성에 대한 지식들을 배제하는 한편, 자유롭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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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리적 존재자로서의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관을 단번에 확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어지는

제헌, 입법, 법의 적용의 4단계 과정을 고려하면 도저히 만족될 수 없는

요구이다. 4단계 과정에서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배제된 정보들이 필요

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최상위

의 규범적 원칙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원초적 입장은 모든 정보가 공

개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내리게 될 자율적 판단을 온전하게 선취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것은 무지의 베일에 의해 배제되었던 우연성에 대한 인

식을 이론가 자신이 홀로 완전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감당

불가능한 부담을 낳게 된다.

하버마스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이러한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 근

본 원인을 롤스가 칸트와 마찬가지로 정의관의 정당화를 독백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따라서 복수의 주체들이 실제로 참가

하는 실천적 논의를 통해 규범의 타당성을 상호주관적으로 검증하는 일

관된 절차주의로 이행해야만 독백론적 절차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RPUR: 116).

2)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롤스의 반박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에 맞서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논쟁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성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독백론적으로 구

성했는가 혹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정의관인 반면 하버마스의 이론은 포괄적

교설의 일부분이라는 점에 있다(RH: 132).

정치적 정의관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도덕적인 포괄적 교설로부터 자

립적(freestanding)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교설에 의존적인 정치 철학의

교설들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RH: 134). 정치적 정의관이 포괄적 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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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자립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정치적 정의관은

철학에 기초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철학을 비롯

한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독립적이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설

들이 합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에 위배

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포괄적 교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다(PL: 150).

반면 하버마스의 이론은 포괄적 교설로 규정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은 이성적 논의의 전제조건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으로서 넓

은 의미에서 헤겔적인 논리학이라 할 수 있으며,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갖는다. 롤스는 하버마스

의 소통행위이론이 절차적인 이성의 개념을 통해 이전에 종교적-형이상

학적인 포괄적 교설들이 제공하던 존재의 궁극적 기초를 대체하고자 한

다고 추측한다(RH: 137). 그것은 이론 이성 및 실천 이성 일반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양립할 수 없

는 포괄적 교설들을 거부 혹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그것을 이상적

담화상황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교설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초점을

빗나가 있다. 원초적 입장은 이제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로서,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할 경우 입헌 민주주

의를 위한 정치적 정의의 가장 합당한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추정(conjecture)의 형태로 정식화하기 위한 ‘표현의 장치(device

of representation)’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합

당성을 판단하는 시민으로서의 ‘우리(we)’가 ‘지금 여기(here and now)’

에서 공정한 합의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구성함으

로써 공적 반성과 자기 명료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PL: 25-26).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합당한 것(the reasonable)’의 최종 기준은 ‘일반

적이고 넓은 반성적 평형(general and wide reflective equilibrium)’이 된

다. 시민들은 원초적 입장에 의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한편으로 숙고

된 판단들에 의해 검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원칙들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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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 제도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판단하

여, 최종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이고 넓은 반성적 평형

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최종적으로 평

가하고 공적으로 승인하는 주체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안으로 고

려되는 정의관들의 합당성을 반성적 평형을 통해 검토하는 시민들 자신

이 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합의를 단번에 선취하여 최종적인 형태로 고정하려고 한다는 하버마스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초적 입장은 시민들의 합의를 가상의

합의를 통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원칙의 정당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합의에 의존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

의에서 이상적 담화 상황과 정당화의 동일한 층위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원초적 입장이 아니라 반성적 평형으로서,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토론을 통해 무한히 점근해갈 수 있는 이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담화 상황과 공통점을 갖는다(RH: 142).

롤스의 이러한 반박은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의론의 칸트적 절차

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반성적 평형의 정합론 논변을 중심으로 정당화

논리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초적 입장은 더 이상 순수 절차

적 정의의 구현으로서 정의관을 자기 완결적으로 정당화하는 공정한 절

차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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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반성적 평형의 정합론적 정당화 논변

1.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기획

1) 정치적 정의관의 3단계 정당화 과정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치적 정의관이다. 이것은 공정으로서

의 정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초라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 포괄적 교설로서 도덕에 대한 일반 이론을 구

성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롤스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초는 포괄적

교설의 일반적인 도덕 개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Rawls, 1985: 225). 왜냐하면 철학을 비롯한 포괄적 교설에 대한 공적

합의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간섭 없이는

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롤스는 철학적 교설을 종교적, 도덕적 교설들

과 마찬가지로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합당한 다원

주의의 현실을 이루는 포괄적 교설의 하나로 분류한다. 공정으로서의 정

의는 자립적인(freestanding)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철학에 의존하지 않으

며, 특정한 철학적 교설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도 않는다.

철학적 교설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거부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될 정치적 정의관은 모든

시민이 합의하는 혹은 합의할 만한 공적 확신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그러한 정당화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타

인이 나와 함께 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제들로부터 출발해야 한

다(Rawls, 1985: 229). 합당한 불일치에 직면하여 대립하는 모두가 합의

하는 전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심층적인 합의를 구성해내는 것이 정치 철

학의 주요한 목표를 이룬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적

합의의 토대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뿌리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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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숙고된 판단 및 기본적인 직관적 신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규범적 정초는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이러한 신념들로부터

출발하여 심층적 합의의 내용을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으로 구성하는 방

식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기획의 핵심을 이루는 공적 정당화

(public justification)의 개념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1) 현

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를 위해 고안되어야 하고, 2) 어떠한

특정한 포괄적 교설에 대해서도 자립적이어야 하며, 3)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근본 관념들에 의해 정식화되어야 한다

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적 정당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JFR:

26-27).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주의 사회, 즉 모든 시민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적 정당화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52) 물론 모든 정치적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공적으로 합의될 수는 없다. 공적 정당화는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을 이

루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한정된 완전한 합의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협력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정의관에 대한 공적 정당화에는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 하

버마스와의 논쟁에서 롤스는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화 과정을 3단계로 설

명한다(RH: 142-143). 첫 번째 단계인 적정 수준의(pro tanto) 정당화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제시하는 공적 이성이 오직 정치적 가치에만 호소

하여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의의 모든 혹은 거의 모든 물음들

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관의 합당성을 입증해내는 단계로서, 원초적 입장을 거쳐 반성적 평

형에 의해 완수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반성적 평형은 ‘넓은’(wide) 반

성적 평형으로서 아직 완전한 반성적 평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두 단계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 사이의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

52)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주의 사회(well-ordered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y)’에 대해서는 Rawls, 1997: 4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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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으로써 정치적 정의관이 공적 정의관으로서 수용되는 과정과 연관된

다. 먼저 두 번째 단계인 완전한(full) 정당화는 시민 각인이 정치적 정의

관을 자신들의 포괄적 교설에 끼워 넣음으로써 성립한다. 각인의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 안에서 비정치적(nonpolitical) 가치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치적 가치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

별 시민의 자유 처분에 맡겨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민 각인은 타인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수용하였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포괄

적 교설 내에서 완전한 정당화에 도달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를 이루는 것이 공적 정당화로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

의 모든 합당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정치적 정의

관을 끼워 넣어서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인정에 도달함으로써,

즉 시민들이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완성된다.

공적 정당화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넓은 반

성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완전한(full)’ 반성적 평형, 혹은 ‘일반적이

고 넓은(general and wide)’ 반성적 평형의 상태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

으로 중첩적 합의의 결과 모두가 인정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기초하여 공

적 이성이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공적 정당화는 중첩적 합의, 완전한 반

성적 평형, 공적 이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바, 공정으로서

의 정의는 이러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완전히 정당화된다는 것이 롤

스의 설명이다.

2) 정치적 자유주의와 이성적 합의의 원리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철학적 교설의 일반적 도덕 개념에 의한 정

당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초적 입장이 아닌 반성적 평형의

중심으로 정치적 정의관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자율성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53)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를 자

53) 이러한 인상은 롤스가 칸트의 자율성을 포괄적 교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 의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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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살펴보면, 칸트의 자율성이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근

본적인 차원에서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Freeman, 1993: 621).

이것은 롤스가 합당성을 근거짓는 원리로서의 이성적 합의에 여전히

호소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원리는 일단 정치적 구성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롤스에 따르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간들, 즉 실천 이성을 행

사하기 위한 능력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확신을 지지한다면, 그러한 정치적 확신은 객관적이다. 실

천적 판단의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롤스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칸트적이며, 구성주의에 기초해 있다(PL: 119).

또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롤스의 정치적 구성주의에서 원초적 입장

이 정의의 두 원칙을 산출하는 구성 절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구성주의자가 어떤 판단을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 판단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올바르게 수행되

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구성 절차(원초적 입장)에 의해 산출됐다는 점에

있다(PL: 96). 사회 협동의 공정한 조건은 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

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대표들(representatives)이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

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PL: 97). 이러한 서술이 보여주듯이,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약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가상의 이성적

합의를 이루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의관의 합당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는 칸트적 절차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 점은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롤스가 말하는 ‘표현의 장치(device of

화된다. 그러나 롤스가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로서의 자율성이라는 점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도덕적 자율성(moral autonomy)은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목표와 이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삶의 방식이나 반성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서 밀(J. S. Mill)의 개별성(individuality)의 이상이나 칸트의 자율성 교설을 충실

하게 따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도덕적 가치로서의 자율성은 민주주의 사상

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나, 그것은 합당한 정치적 원칙에 대해 요

구되는 상호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신념을 가진 많은 시민들은 자율성을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거부할 것이

다.”(PL: xlii-xliii) 여기서 롤스는 도덕적 자율성을 포괄적 교설의 일부를 이루는

윤리적 가치로 이해하는 바, 이것은 그가 밀과 칸트의 자유주의를 포괄적 자유주

의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다(PL: 78) 윤리적 가치로서 개인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이러한 자율성과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율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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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구성주의적 성격에 대

해 논의하는 부분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를 수리철학에서의 구성주의와 비

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핵심은 ‘절차적 표현 장치(procedural representation)’

를 정식화함으로써 이 장치 속에서 가능한 한 올바른

추론(reasoning)의 모든 기준들 – 수학적, 도덕적 혹

은 정치적 – 을 결합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판단들은

올바른 절차를 올바로 따름으로서 결과로서 산출되고

참된 전제에만 의존해 있는 한 합당하고 건전하다. 도

덕적 추론에 대한 칸트의 설명에서 절차적 대표장치

는 순수 실천 이성이 우리의 합리적 준칙들에 부과하

는 요구조건들을 표현하는 정언명령에 의해서 제시된

다(PL: 102).

여기서 ‘절차적 표현장치’란 롤스의 원초적 입장, 그리고 칸트의 정언

명령의 정식에 해당하는 ‘표현의 장치(device of representation)’를 말하

는 것으로서, 그것은 ‘도덕적 관점’에 준하는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 롤스

가 ‘표현의 장치’로 이러한 것을 의도했다고 보는 경우에만, 그가 하버마

스와의 논쟁에서 원초적 입장을 이상적 담화 상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놓

으면서 ‘표현의 장치들(devices of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RPUR: 138). 이 세 가지 표현의 장치들은 모

두 타당한 규범의 구성을 위한 절차들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 권력

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치 권력의 행사는 그 본질적 요건이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에 의해 그들의 공통의 인간 이성에 의해 수용될 만한 원칙과

이상에 비추어 승인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헌법에 따라 행

사되는 경우에만 가장 적절한 것이 된다(PL: 137). 이 원칙은 칸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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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자율성의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RPUR: 109; Hill, 2000: 238).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은 이성적 합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괄

적 교설에 대한 정치적 정의관, 비공적 이성들에 대한 공적 이성, 그리고

비정치적 가치에 대한 정치적 가치의 우선성을 근거짓는다.

롤스에 따르면 어떠한 입장이 인간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주장이나 혹은 우리의 비정치적 행위들의 지침이 되는 개인적

덕과 인격에 대한 이상을 포함하면 그것은 포괄적 교설이다(PL: 175).

포괄적 교설은 본성상 합의 불가능한 시민 각인의 선관 혹은 가치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

의의 문제는 합의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 의해 합당하게 합

의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핵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O’Neill, 1997: 412).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옳음의 좋음에

대한 의무론적 우선성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

타난다.

3) 중첩적 합의에 대한 기능주의 해석과 적정 수준의 정당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3단계 과정에서 1단계인 적정 수준의(pro tanto)

정당화에서는 정치적 정의관의 타당성, 즉 인지적 내용이 근거지어진다

면, 중첩적 합의를 이루는 2단계(완전한 정당화)와 3단계(공적 정당화)는

정치적 정의관의 안정성 및 사실적 수용과 연관된다. 중첩적 합의는 정

치적 정의관의 안정성 논변의 일부로서, 여기서 핵심은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를 고려할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따르는 시민들 모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의관의 안정성 및 사실적 수용에 대한 이러한 물

음은 정치적 정의관의 타당성이 먼저 입증된 후에야 제기될 수 있다.

중첩적 합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버마스가 롤스와의 논쟁에서 제

시하는 기능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RPUR: 121-122). 기능주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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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첩적 합의는 정의관의 안정성 논변의 일부인 만큼 정의관의 인

지적 내용을 근거짓는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롤스가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치

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관의 타당성과 사실적 수용의 차원을 서

로 뒤섞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중첩적 합의는 정의관의 사실적 수

용만이 아니라 타당성까지 입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롤스가

중첩적 합의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롤스는 중첩

적 합의를 안정성 논변의 일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해석이 설

득력을 가질 수 있다(Hedrick, 2010: 41; Baynes, 2016: 174-175).

중첩적 합의가 정의관의 안정성 문제에 한정된다면 정의관의 타당성은

1단계인 적정 수준의 정당화에서 근거지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적정 수준

의 정당화는 원초적 입장에 의한 정의관의 구성 및 절차적 정당화를 거

쳐 넓은 반성적 평형에 의한 합당성의 입증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의한 정치적 정의관의 구성 및 정당화를 정치적

구성주의와의 연관 하에서 설명한다(PL: 103). 원초적 입장은 이제 민주

주의 사회의 공적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두 가지 근본 관념, 즉 정의감

과 선관의 능력을 갖는 도덕적 인격의 관념과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질

서정연한 사회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두 관념은 서로 결합하여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

력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근본 개념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정치

적 정의관의 핵심을 이룰 정의의 원칙에 적용되는 합당성과 합리성의 기

준을 표현하는 절차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건(무지의 베일) 하

에서 합리적인 개인(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에 의해 정의의 원칙을 선택

하게 하는 원초적 입장이 그러한 절차로서 제시된다. 롤스는 이러한 작

업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원초적 입장을 통해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정치적 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추정을 근거지을 수 있다고 본다.

원초적 입장을 통한 정의관의 절차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롤스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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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듯한 주장들을 제시한다.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롤스는 원초

적 입장은 구성된 정의관이 공정하다는 점, 즉 우연성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게 보장하지만, 정당화와 관련된 그 이상의 문제는

반성적 평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H: 153).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출발점을 이루는 인격관과 사회관이 실

천 이성의 관념들이며, 원초적 입장은 구성 절차로서 실천 이성의 요구

를 체화하고 있다는 강한 주장을 제시한다(PL: 107). 이러한 두 가지 주

장은 원초적 입장의 절차적 정당화가 하나의 추정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조화될 수 있다. 즉, 원초적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그것은

정의관이 공정하다는 것 이상을 근거지을 수 없다. 하지만 정의관의 합

당성이 반성적 평형에 의해 근거지어질 경우에는 원초적 입장 또한 실천

이성의 요구를 체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의 구성 방식

은 언제든 반성적 평형에 의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타당성은 1단계인 적정 수준의 정당화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넓은 반성적 평형에 의해 입증된다. 완전한 반성적

평형은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달되는 것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인

지적 내용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넓은 반성적 평형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인지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2. 넓은 반성적 평형에서 정합성과 규범적 이유들

1) 반성적 평형에 의한 정의관의 정당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반성적 평형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서의 ‘너와 나의 관점’에서 정의관의 합당성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PL: 28). 곤혹스러운 것은 원초적 입장이나 중첩적 합의에 비해 반

성적 평형에 대한 롤스의 설명은 매우 간략하여 논의할 만한 내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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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반성적 평형에 대한 가장 정치(精緻)한 해석

으로 생각되는 대니얼스(N. Daniels)와 스캔론(T. Scanlon)의 해석을 참

조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스캔론은 롤스의 반성적 평형이 세 단계를 거쳐 성립한다고 본다

(Scanlon, 2002: 140-141).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의에 대한 숙고된 판단

(considered judgment)들이 선별된다. 이러한 판단들은 우리의 실천 이

성의 능력이 거의 완전하게 행사되며 그것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의 영향

이 없는 조건에서 내려지는 판단들인 것으로 추정된다.54)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선별된 숙고된 판단들을 해명하는 원칙을 구성해낸다. 여기서 숙

고된 판단을 ‘해명하는(explicate)’ 원칙이란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시민에 의해 구체적인 규범적 문제에 적용될 경우 숙

고된 판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판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한다(Rawls, 1951: 184).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

성된 원칙과 숙고된 판단 양쪽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숙고

된 판단에 부합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규범적 문제들에 적용될 경우 합당

한 판단을 산출해낼 수 있는 원칙을 구성해낸다. 일반적 신념, 원칙 그리

고 특수한 판단들이 서로 정합적으로 상호 지지관계에 있는 이러한 상태

가 반성적 평형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정당화의

전체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요소든 개정 가능성을 갖

는다는 점에서 반성적 평형은 비정초주의적(non-foundationalist)인 정당

화의 방법이다(JFR: 31-32). 또한 반성적 평형은 우리가 이미 도달해있

거나 앞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서 무한정하게 지속되는 검증의 과정으로 제시된다(PL: 97).

스캔론에 따르면 반성적 평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Scanlon, 2002: 142). 하나는 기술적(descriptive) 해석으로, 이 경우

반성적 평형의 목표는 특정 인물 혹은 집단이 갖는 정의관의 내용을 최

소한의 수정을 가하면서 일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심의적(deliberative) 해석으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현존하는 정의관을

54) 숙고된 판단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는 Rawls, 1951: 181-183; Scanlon,

2002: 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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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타당한 판단을 산출해내는 것이 반성

적 평형의 목표가 된다. 스캔론에 따르면 반성적 평형이 기술적 해석의

방식으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정당화 논리로 간주될 수 없는 반면, 심의

적 해석의 방식으로 이해된 반성적 평형은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정당화

의 방법으로서 그에 대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Scanlon, 2002: 149).

반성적 평형에 대한 스캔론의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각각 좁은 반성

적 평형과 넓은 반성적 평형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롤스에 따르

면 반성적 평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JFR: 30-31). ‘좁은(narrow)’

반성적 평형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숙고된 판단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면서 반성적 평형을 이루는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을 발견하

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반성적 평형이 좁은 이유는 그가 숙고된 판

단에 최소한의 수정만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이 되는 정의관 및 그

에 대한 논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넓은(wide)’ 반성적 평

형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대안이 되는 정의관 및 그를 위한

다양한 논증들의 힘을 고려하여 도달하게 되는 반성적 평형을 가리킨다.

넓은 반성적 평형이 공적 정당화의 단계로 나아갈 경우 ‘일반적이고 넓

은(general and wide)’, 혹은 ‘완전한(full)’ 반성적 평형이 된다. 이 경우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공적 정의관에 대한 넓은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여

중첩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적 이성이 성립한다.

롤스는 넓은 반성적 평형의 단계에서 여러 대안적인 정의관들과 관련

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

지 않는다. 반성적 평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알아보려면 반성적 평형에 대한 대니얼스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대니얼스는 넓은 반성적 평형을 숙고된 판단, 정의의 원칙, 그리고

유관한 배경 이론(background theory) 사이의 정합성을 산출해내는 것으

로 이해한다(Daniels, 1979: 258). 이러한 배경 이론으로는 절차적 정의

이론, 인격 이론, 사회에서 도덕성의 역할에 대한 이론 등이 있으며, 정

의관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여 일반 사

회 이론과 도덕 발달 이론에 의한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Daniel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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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기술주의 비판

넓은 반성적 평형이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거지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정의관에 대한 시민들의 규범적 믿음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요

소들의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의 상호지지 및 일

관된 관점의 구성을 통해 정의관에 대한 정합론적 정당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반성적 평형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숙고된 판단의 내용을 일관되게 해명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정당화의 논리가 아니라 분석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주요 비판들, 즉 기술주의 비

판과 상대주의 비판, 그리고 인격관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이 지

점을 문제삼는다. 이 세 가지 비판은 하나의 쟁점으로 수렴하는데, 그것

은 반성적 평형이 숙고된 판단에 의존하여 정의관에 대한 현존하는 합의

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당화의 힘을 산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기술주의 비판(descriptivist critique)

의 핵심은 롤스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시민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Hedrick, 2010: 32-33). 우리가 믿

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너

무 적게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롤스는 현실적인 것이 곧 이성적인 것이

라는 잘못된 헤겔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Hedrick, 2010: 47).

헤드릭의 비판은 일차적으로 중첩적 합의의 관념을 겨냥하지만, 그것

은 반성적 평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니얼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의 도

식을 따를 경우 그것은 판단, 원칙, 배경 이론 사이의 정합성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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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작동한다. 정합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롤스는 이것이 한갓 사실성을 넘

어 규범적 정당화의 힘을 갖는다고 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

하지 않는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실제의 합의에 호소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규범적 정당화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 점에서 반성적

평형에 대해서도 유효하다(Raz, 1990: 46; Hampton, 1993: 309-312;

Song, 2012: 167).

반성적 평형이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

다.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반성적 평형의 수렴

가능성을 부정한다. 숙고된 판단은 각인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숙고된 판단에서 출발할 경우 각각 내적으로 정합성을 갖지만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반성적 평형들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

우 반성적 평형은 일종의 직관주의가 된다(Singer, 1974; Brandt, 1979;

Hare, 1989; Phillips, 1994: 38). 다른 하나는 반성적 평형의 수렴 가능성

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일종의 상대주의로 귀결된다고 본

다. 민주주의의 공적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근본 관념 및 숙고된 판단

에서 출발하는 롤스의 반성적 평형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들의 공통의 규범적 확신을 정합적으로 재구성할 뿐, 이러한 확신의 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O’Neill, 1989d: 211;

Kappel, 2006: 145-146).

롤스가 칸트적 구성주의를 내세운 이후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격관의 수용가능성 또한 이와 유사한 비판

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갈래의 비판은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는 합

리적이고 합당한 인격의 관념이 민주주의의 공적 문화에 내재된 직관적

관념이라는 롤스의 주장을 문제 삼는다.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그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에 의해 수용되는 관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용

될 가능성 또한 없다는 것이다(Galston, 1982: 515-516; Klosko, 2009:

31). 왜냐하면 도덕적 자율성과 인격적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능력을 특

징으로 하는 롤스의 인격관은 칸트적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교설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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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Doppelt, 1998: 426; Taylor, 2011: 250). 다

른 한 갈래의 비판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인격관 중 롤스가 제시하

는 인격관을 수용하여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는다. 여러 대안적인 인격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롤스의 인격관은 언

제든 임의적인 것으로서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Brink, 1989: 317;

Wall, 1998: 58-59; Talisse, 2009: 71; Guyer, 2013: 184).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비판은 반성적 평형이

한갓 사실로서의 정합성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동일한 논점으로 수렴

된다. 이에 대해 로티는 사실성과 우연성 넘어서는 정당화가 왜 필요한

가라고 반문한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역사주의적이

고 반보편주의적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바, 이것은 사실성과 우연성

을 넘어서는 정당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반형이상학적

성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Rorty, 1991: 180). 그러나 하버마스가 지적

하듯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처음부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규범적 자기 이해에 대한 한갓 사실적 기술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정치

적 정의관의 안정성의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중첩적 합의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FG: 85). 그 경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시민들이 이

미 받아들이고 있는 정의관을 분석적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관

의 사실적 수용의 문제는 제기될 필요가 없다. 사실적 수용에 대해 독립

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고 타당성이 근거지어진 정의관의 경우에만 수

용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롤스가 의도적으로 사실성

에 머무른다는 로티의 해석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롤스는 세 가지 비판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반성적 평

형이 비정초주의를 따르고 있고, 숙고된 판단은 개정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Daniels, 1979: 267;

Nielsen, 1993: 326; Scanlon, 2002: 14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의

세 가지 비판은 좁은 반성적 평형의 경우에만 타당하다. 넓은 반성적 평

형은 숙고된 판단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들을 개정가능한 것으로 다룬

다. 실천 이성의 요구를 체화한 반성적 평형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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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oberts, 2007: 30). 그 경우 수렴이 이루어진 정치적 정의관은 현

대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올바르게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Benhabib, 1996: 68-69).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개정가능성

의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기존의 신념을 정합적

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요소들은 개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러한 재구성에 사실성을 넘어서는 정당화의 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

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정합성이 왜 정의관의 합당성을 근거짓는지에 대

해 롤스가 충분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정치적 자유주

의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를 따라가면 넓은 반성적 평형에 의해 공정으로

서의 정의의 타당성이 근거지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기에는 너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롤스는 한 개인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정의관 및 그에 대

한 다양한 논증을 고려하여 숙고된 판단, 정의의 원칙, 특수한 판단들이

서로 합치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반성적 평형이 이루어질

경우, 그를 통해 실천 이성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막연한 기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정의관의 타당성을 최종

적으로 입증해야할 반성적 평형이 안정성을 입증하는 중첩적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자를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성적 평형은 정당화의 논리로서 진지하게 고

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Seung, 1993: 46; Klosko: 2009:

27; Hedrick, 2010: 47). 따라서 정합성이 왜 규범적 타당성을 근거지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점성술

이나 미신 등 내적으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거짓된 믿음들의 체

계가 보여주듯이, 정합적인 거짓된 믿음은 그저 거짓일 뿐이기 때문이다

(Brandt, 1979; Lyons, 1989; Kelly & McGrath, 2010: 326).

3) 이유의 개념에 기초한 반성적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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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평형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그것이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다고 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반성적 평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롤스가 본래 의도한 바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이러한 비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반성적 평형에서의 정합성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합성을 여러 고려 사항들

간의 논리적 모순이나 충돌의 부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은 우리의 모든 숙고된 확신에 잘

들어맞으며, 그러한 확신들을 하나의 정합적인(coherent) 관점으로 조직

해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의 정당화

이다(JFR: 31). 여기서 정합성은 논리적 모순이나 충돌의 부재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고려 사항들이 정의의 원칙에 대해 갖

는 지지 관계는 약하지만 그만큼 반성적 평형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

달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적 모순이나 충돌의 부재로서의 정합성은 규

범의 타당성을 근거짓기에는 지나치게 약한 조건이다. 모든 합당한 방법

론은 그러한 정합성 및 일관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Haslett, 1987:

310-311). 반성적 평형이 숙고된 판단, 원칙, 그리고 그로부터 따라 나오

는 특수한 판단 사이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면 그것은 기술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롤스의 반성적 평형, 그리고 스캔론 및 대니얼스의 그에 대한

해석이 염두에 두는 것은 고려 사항들 간의 훨씬 강하고 적극적인 형태

의 지지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예제는 그릇된 것이

다’라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다른 규범적 확신들과 대체로 정합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사실들을 비

롯한 여러 고려 사항들에 의해 굳건히 지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지지 관계는 이유 외에 다

른 개념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성적 평형

에서 숙고된 판단, 정의관, 배경 이론 사이의 정합성이란 모든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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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정의관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제공되었다는 것, 또한 그것을 거

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넓은 반성적 평

형에 도달한 사람]은 우리의 철학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정치적

정의관을 고려했고 […] 그것들을 지지하는 여러 철학적 이유들(reasons)

및 다른 이유들을 따져본 것이다.”(JFR: 31)

정의관은 그것을 지지하는 혹은 반대하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따져보고

평가하는 작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당위 명제가 다양한 고려 사항들에 의해 지지됨에 따라 그에 대한 확신

이 충분히 누적되면 그 명제의 오류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것을 대체

로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롤스가 반성적 평형을 구상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규범적 사고의 과정이다. 정의의 원칙

은 그 타당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숙고된 판단에 부합하고, 합당한 규

범적 판단에 도달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배경 이론에 의해 그것

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히 제시될 경우 정당화된다.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에 의해 원칙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무한하게 개방된 과정

으로서, 롤스가 반성적 평형에 연관시키는 실천 이성의 요구는 이러한

무한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반성적 평형에서 고려사항들 간의 지지 관계가 이유의 개념에 따라 이

해되는 경우에만 그것은 기술주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정합성, 일관

성 등 어떠한 형식적 개념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은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

거짓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칸트의 모순 개념과 마찬가지로

비규범적인 것을 통해 규범적인 것을 근거지으려는 시도로 귀결되기 때

문이다. 숙고된 판단과 배경 이론들을 비롯한 여러 고려사항들이 정의관

을 수용할 규범적 이유들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지관계를 이해할 경우

에만 반성적 평형은 사실성을 넘어서는 정당화의 힘을 획득할 수 있다.

반성적 평형이 이유의 개념에 따라 이해될 경우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

당화 논리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반성적 평형은 정의관

의 정당화와 관련된 인지적 부담을 온전하게 개방하게 된다. 롤스에 따

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의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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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거의 모든 물음들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타당

하다. 이러한 수준의 복잡성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숙고된 판단과 배경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에 의해 정의관을 지지하는 충분한 이

유를 제시하는 작업은 시민 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지적 부담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롤스의 반성적 평형은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에 유사하

게, 처음부터 복수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천적 논의에 기초하도록 변형

될 필요가 있다. 정의관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심급은 시민

각인으로 남겨두더라도, 정의관을 지지하는 혹은 거부하는 논변을 정교

화하는 작업이 공적 토론을 배제하고 시민 각인에 의해 홀로 수행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롤스가 하버마스의 논쟁에서 정의관에

대한 모든 논의는 시민사회의 문화에 속하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반성적 평형은 이상적 담화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이상이지만 우리는 토론(discussion)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때 그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

다(RH: 140-142).

3. 하버마스-롤스 논쟁 (1-2):

정치적 정의관의 합당성과 이성의 공적 사용

1)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하버마스에 따르면 ‘정치적 전회’ 이후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 논

리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그것이 원초적 입장을 강한 해석에 따라 순

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로 간주하는 정의론의 입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는 인격의 관념을 정의관의 구성 및 정당화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롤스에게는 이제 세 가지 과제가

부과된다. 첫째, 도덕적 인격의 관념은 칸트적 절차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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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롤스는 이러한 인격의 관념이 민주주의의 공

적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직관적인 관념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에 대응한

다. 둘째, 실질적인 규범적 내용을 갖는 인격관이 어떻게 합당한 다원주

의의 현실 하에서 모든 시민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포괄적 교설에 대해 자립적인 정치

적 정의관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관점에

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셋째, 정치적 자유주의

의 정당화 기획이 정의관에 어떠한 인지적 내용을 귀속시키는지 설명해

야 한다. 롤스는 이에 따라 포괄적 교설의 진리(truth) 개념과 구분되는

정치적 정의관의 합당성(the reasonable)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롤스는 이러한 세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의관을 ‘정치적(political)’

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정하는 바, 하버마스는 롤스가 ‘정치적인 것’의 개

념을 통해 정의관의 타당성과 사실적 수용의 차원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다고 본다(RPUR: 119-126).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에 대한 롤스의 이

러한 애매한 태도는 중첩적 합의의 관념에 반영되어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는 중첩적 합의에 대한 기능주의 해석을 배제하기 때문에,

중첩적 합의가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데 관여하는지 아니면 정의

관의 안정성 문제에만 연관되는지가 불분명하다.

하버마스는 합당성의 개념 또한 규범적 타당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원주의 하에서 계몽된 관용의 반성적 자세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롤스는 합당성을 일단 도덕적

인격의 속성으로 도입한다. 정의감을 갖고 협력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원

칙과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준수할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합당

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PL: 49). 이러한 합당성의 개념은 실천 이성

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옳음 또는 규범적 타당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는 진리의 개념을 포괄

적 교설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거부하고, 그 대신 포

괄적 교설들의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현실 하에서 자신의 포괄적 교설을

성찰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 시민이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하고 공적 이



- 100 -

성의 제약에 따르려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논리의 이러한

불분명한 부분들을 ‘정치적’이라는 규정을 통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칸

트의 자율성에 대한 일관된 절차주의적 해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

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을 필요가 있다. 정의론의 정당화 논리의 문제

점은 칸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정의관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롤스가 칸트의 자율성을 여전히 독백론적인 관점에서

재정식화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2) 공적 정당화의 개념에 기초한 롤스의 반박

롤스는 공적 정당화의 개념에 기초하여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을 반

박한다. 공적 정당화의 개념은 합당한 중첩적 합의, 올바른 이유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정당성(legitimacy)의 세 개념과 연관된다(RH: 144-150).

롤스는 먼저 하버마스가 중첩적 합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

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는 현존하는 이해 관심과 요구 주장을

일별하여 그 안에 존재하거나 혹은 잠재되어 있는 사실로서 합의를 도출

해내려는 것이 아니다. 적정 수준의 정당화의 단계에서 정치적 정의관은

현존하는 포괄적 교설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립적인 관점으로서 구성된

다. 그것은 사회의 합당한 시민들이 수용하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이

그것을 지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합당한 중첩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공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경

우 올바른 이유에서의 안정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의 세 가

지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사회의 기본구조는 가장 합당한 정치적 정의

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규율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

내의 모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해 중첩적 합의를 통해 승인받았으며

이 정의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소수에 머무른다. 셋째,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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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치적 토론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

여 항상 혹은 거의 항상 가장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기초하여 합당하

게 결정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올바른 이유에서의 안정성에 따른 사

회 통합은 가장 합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정치적 정의관은 가장

합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모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해 승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관에 대한 공적 정당화가 완료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당성

의 개념에 기초하게 된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생활에서 만장일치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

한 절차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 즉 헌법의 본질적 요건이 자유롭

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합당하게 기

대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에 따라 정치권력이 행사될 경우에만 정당하다

는 원칙을 따르게 된다. 합당한 중첩적 합의를 획득한 정치적 정의관은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은 비록 개별 사

안에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당성의 개념

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

롤스는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정당화에 대한 이러한 해명을 기초로 하

버마스의 비판에 답변한다. 롤스에 따르면 합당한 중첩적 합의는 공정으

로서의 정의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것이 올바른 이유에서의 안

정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정의관의 안정성 확보

가 단순한 사실적 수용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당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합당성의 개념과 직접 연관된다. 롤스는 합당성 개념의 두 가

지 특징, 즉 공정한 사회적 협동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

들이고 준수하려는 자발성과, 판단의 부담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

는 자발성이 서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롤스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실천 이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실천 이

성에 의해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바를 확정하는 것이

라면, 후자는 실천 이성을 통해 도달되는 이성적 합의의 한계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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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당성의 개념은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

을 가리키는 동시에 관용에 기초한 반성적 태도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

다.

3) 정의관의 정당화와 이성적 합의의 원리

하버마스는 롤스의 반박을 수용하여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그의 비판을 좀 더 예리하게 재구성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

의 자율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치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 합당성

과 진리 사이의 분업을 통해 정당화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직관적인 결론

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칸트의 자율성에 기초한 정당화의 대안을 제

시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칸트의 자율성을 일관된 절

차주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결론이다.

하버마스는 정치적 정의관의 3단계 정당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

한 주장을 논증해나간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모든 시민들

이 공유하는 ‘도덕적 관점(moral point of view)’, 그리고 그에 따른 이성

의 공적 사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각인의 비공적 관점에서 수

행될 수밖에 없다(VW: 112-123).

1단계인 적정 수준의 정당화의 단계에서 시민들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

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시민 사회에 있는 모든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합당한 답변을 제시하는 정의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일종의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수행한다.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

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없이 각인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편화가능성의 검

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인에게 고유한 선입견과 각자의 세계관에서 구

성되는 배후과정이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단계에서의 정

의관의 평가는 황금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즉 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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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보편화가능한 정의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단계인 완전한 정당화에서 시민 각인은 자신의 포괄적 교설에 1단계

에서 구성된 정치적 정의관을 끼워 넣는다. 이때 각인이 정치적 정의관

을 포괄적 교설에 끼워 넣는 이유는 비공적(nonpublic)인 것으로, 즉 각

자의 포괄적 교설의 내부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남아 있다.

3단계의 공적 정당화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에 대해

완전한 정당화를 수행하여 중첩적 합의에 도달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

우 각각의 시민들이 어떠한 비공적 이유에 따라 정치적 정의관을 승인했

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합당한 중첩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이 공적 정당화에서 중요성을 갖는다(RH: 144).

하버마스에 따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황금률에서 정

언명령으로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시민 각인은 3단계에서 독백론적

사고에서 시민 모두가 하나의 정의관에 대한 넓고 일반적인 반성적 평형

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은 관

찰자 시점에서 합당한 중첩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

에, 정의관의 3단계 정당화 과정은 시민 각인의 비공적 관점, 즉 “정치적

-공적 의도에서 이성의 사적 사용”(Forst, 1994: 159)에 갇혀 있다.

하버마스는 공적 정의관의 타당성을 비공적 이유들로부터 끌어와야 한

다는 것은 반직관적이라고 지적한다. 롤스의 공적 정당화는 타당한 모든

것은 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며, 타당한 진술들은 동일한 이유

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과 충돌한다는

것이다(VW: 108). 이것은 롤스의 정당화의 3단계에 이성의 공적 사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 없이

시민 각인이 각자의 포괄적 교설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비공적 이유에

기초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정의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불분

명하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지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는 결국 3단계인 공적 정당화의 단계에서 암암

리에 도덕적 관점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 점은 정치적 가치가 비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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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해 갖는 우선성에서 나타난다. 2단계에서 정치적 가치와 비정

치적 가치의 비중을 매기는 것은 시민 각인인 반면,55) 3단계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포괄적 교설에 대한 정치적 정의관의 우선성을 기대할 수 있

게 된다.56) 만약 우선성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합당한’ 포괄적 교설

이라면, 합당한 것의 개념은 각각의 포괄적 교설들로부터는 끌어낼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Forst, 1994: 283). 따라서 우선성 논제는 이

러한 교설들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권위를 갖는 실천 이성에

호소함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VW: 117).

하버마스에 따르면 롤스는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해 있는 칸트적인

도덕적 관점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논리가 갖

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은 각자의 관점에

갇혀서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할 비공적 이유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도 그

렇게 할 것을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실천적 논의

를 통해 공적 정의관을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해나가는 자율적 주체로 간

주된다.

시민 각인의 비공적 관점에 갇혀 있는 정의관의 3단계 정당화 과정에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 토론에 기초해 있는 방식으로 변형될 필요

가 있다는 하버마스의 지적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자

유주의의 정당화 논리의 문제점이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일관된 절차주

의적 관점으로의 이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

면 문제의 원인은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 및 이성적 합의의 원리 자체

에 있기 때문이다.

롤스는 실제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성적 합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의 합의 장치를 고안하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55) “[2단계에서] 정치적 정의의 주장들이 비정치적 가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

돈되거나 혹은 비중이 매겨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든 혹은 타인과 함

께 판단하든 간에) 시민 각인에게 맡겨져 있다.”(RH: 143)

56) “[3단계에서] 시민들은 그들의 공유된 정치적 정의관을 그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끼워넣는다. 그 다음 우리는 시민들이 (그들의 포괄적 교설에 따라) 정치

적인 가치들이 그것과 충돌할지 모르는 어떠한 비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도 앞에

놓이거나, 혹은 더 큰 비중을 갖는다고 (비록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판단

할 것으로 기대한다.”(RH: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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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입장을 통해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 및 이성적 합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가능한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공통의 규범적 확신

안에 정의관에 대한 이성적 합의 혹은 그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가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숙고된 판단들 및 두 가지 능력을 갖는 도덕적 인격의 관념,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의 관념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이미 존

재하는 이성적 합의의 산물로 이해된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

한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현존하는 규

범적 확신을 일관적으로 기술하는 작업과 이성적 합의를 절차를 통해 구

성해내는 작업을 불분명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롤스는 민주주의

의 역사적 전통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근본 관념들이 이성적 합의의 산

물이라는 점을 확신하지만, 그러한 확신을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통해

근거짓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기술주의 비판에 직면하

게 된다. 정당화의 무게가 인격관과 사회관에 실리게 되면서 공적 반성

과 자기 명료화의 수단으로 약화된 원초적 입장이나, 정합성의 검사로

파악된 반성적 평형은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만한 정당화의 힘을 산출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대안은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완전

히 폐기하고 이유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가상의 합의 절차로서의 원

초적 입장에 대한 호소, 혹은 중첩적 합의의 가능성에 대한 선취 등 공

정으로서의 정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합의에 대한 논의들은 정의관

을 정당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정의관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정교한 철학적 논변의 형태로

직접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합의는 실제의 논의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그 우선성(제1원칙), 그

리고 공정한 기회 균등 및 차등의 원칙(제2원칙)을 실질적으로 정당화하

는 것은 합의에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 각각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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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는 그것이 가상의 공정한 합의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기 때문

에, 혹은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로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롤스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사회적·경제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정언적으로 보

장되는 사회, 공정한 기회 균등 하에 평균 효용 극대화의 원칙이 아닌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조정되는 사회를 지지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변은 합의에 대한 광

범위한 논의에 의해 배면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107 -

제 3 장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의 규범 정초의 기획

하버마스는 롤스와의 논쟁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 논리가 난

관에 직면하는 근본 원인이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일관된 절차주의적 해

석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초해 있는 그의 이

론을 대안으로서 제시한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이론으로 이행함으로

써 롤스의 실질적 정의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들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의 공통의 결론을 이루고 있다(Baynes, 1992; Tamplin,

2000; 이명순, 2005; Hayfa, 2008; Hedrick, 2010). 본 논문은 3장에서 하

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의 규범 정초 기획을 보편화원칙 ‘U’와 담론원칙 ‘D’

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실제의 합의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규범의 인

지적 내용을 결정한다는 관념이 유지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I. 보편화원칙 ‘U’의 소통행위이론적 정초

1. 담론윤리학의 형식화용론 및 소통행위이론적 배경

1) 형식화용론에 의한 합리적 재구성과 담론윤리학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은 그의 소통이론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구성요

소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론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형식화용론과

소통행위이론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형식화용론에 따르면 소통행위는 담

화,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극적 행위의 세 가지 순수 유형으로 구

분되며, 이 각각은 진리, 올바름57),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 108 -

다(TKH1: 439). 담론윤리학은 소통행위의 두 번째 순수 유형인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대한 형식화용론적 분석을 토대로 삼고 있으며,

형식화용론의 합리적 재구성(rationale Rekonstruktion)이라는 방법론에

의존한다. 형식화용론은 또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 및 체계/생활세

계의 2단계 사회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담론윤리학은 합리

적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을 사회 이론과 공유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담론윤리학은 규범의 타당성 조건을 해명하는 도

덕 이론인 반면, 소통행위이론은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를 사회통합

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분석하는 사회 이론이라는

점이다.58) 규범을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여 그것이 사회 안에서 수용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과, 규범이 타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 사이에는 범주적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담론윤리학과 소통행위이론이 합리적 재구성이라

는 동일한 방법론을 공유하도록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서로 뒤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59)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은

규범이 이해되고 수용되는 방식에 대한 사실적 기술과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조건의 해명 사이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버마스는 합리적 재구성을 형식화용론의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하버

마스에 따르면 형식화용론의 목표는 상호이해(Verständigung)의 보편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데 있다.60) 상호이해란 언어 및 행위능력

57) 여기서 ‘올바름’은 독일어 ‘Richtigkeit’를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버마스의

형식화용론에서 타당성 주장의 세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은 ‘진리’, ‘정당성’, ‘진실

성’으로 번역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Legitimität’를 ‘정당성’으로 번역하고 규

범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Richtigkeit’는 ‘올바름’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58) 하버마스에 따르면 형식화용론은 사회학적 행위이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Habermas, 1999a: 14 참조.

59)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서 철학과 과학 사이의 뒤섞임에 대해서는 정호근,

1994 참조.

60) Habermas, 1984b: 353 참조. 하버마스는 여기서 ‘형식화용론(Formalpragmatik)’

이라는 명칭 대신 ‘보편화용론(Universalpragmati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용어상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화용론’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한다. 보편화용론에서 형식화용론으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김동규,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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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 합리적 동기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서

소통행위를 통해 도달된다.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소통행위에서 상

징적 표현의 의미 이해는 합리적 해석(rationale Deutung)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TKH1: 157). 예를 들어 어떤 교수가 세미나 참석자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이해지향적 태도에서 수행된 화행으로

서 제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요구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해석자는

소통적 일상실천의 상호작용의 참여자의 수행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통행위가 제기하는 진리, 올바름, 진실성의 세 가지 타당성

주장에 대해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TKH1: 170). 합리

적 재구성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

에서 행사하는 이러한 합리적 해석의 능력 및 그에 대한 선이론적인 지

식을 암묵적인 지식(know how)에서 명시적인 지식(know that)의 형태

로 체계화함으로써 상징적 형성물을 산출해내는 생성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cCarthy, 1978: 276-277; Habermas, 1984b: 368). 합

리적으로 재구성된 선이론적 지식은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인 인지, 언어,

혹은 상호작용의 능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61)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은 후설의 현상학 및 하이데거, 가다

머의 해석학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버마스는 상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은 타인과의 상호이해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의 내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는 해석학의 관점을 수용한다(TKH1: 165).

이에 따라 형식화용론은 소통행위를 통해 타당성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

을 이해 및 해석하는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

체의 내적 관점, 즉 하버마스가 소통참여자로서 해석을 수행하는 “2인칭

관점”(Habermas, 1999a: 25)이라고 부르는 것에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하

게 된다. 의미 이해는 말하자면 “하나의 생활세계의 구성원의 특권적 경

험양식”(TKH1: 176)이다. 그런데 의미 이해는 타당성의 문제와 필연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 상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타당성 주장에

61)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론적 원칙에 대해서는 Pederson, 2008: 461-4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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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해석자가 잠재적 참여자로서 태도를 취하고 평가를 내릴 것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 올바름, 진실성 주장의 타당성 조건은 상호

이해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내적 관점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은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선험철학의

기획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62) 칸트의 선험철학은 경험과 인식

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조건의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B25). 하버마스의 형식화용론은 경험의 가능근거로서의 ‘의식 일반

(Bewußtsein überhaupt)’이 아니라 언어 및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들의

사회적 실천과 활동에 구현되어 있는 생활세계적 배경의 심층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칸트의 선험철학적 동기를 변형시킨다(Habermas,

1999a: 19-20). 그것은 칸트의 선험철학의 기획을 경험과 인식의 가능근

거의 재구성으로부터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소통적 실천의 가능근거의

재구성으로 탈선험화한다고 할 수 있다(Cooke, 1994: 3). 이러한 탈선험

화는 약한 선험적 논증의 요구를 수반한다(Habermas, 1984b: 380). 형식

화용론은 상호이해의 가능 근거 및 심층 구조의 재구성이 최종적으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을 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칸트와는 달

리 재구성을 통해 얻어진 인식을 경험에 의해 확증 혹은 반증 가능한 인

식으로 간주한다. 합리적 재구성은 칸트처럼 상호이해의 가능 근거에 대

한 오류 불가능한 인식의 지위를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적 이론과의 합치를 통해 사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가설을 제시할 뿐이

다(Habermas, 1983a: 23-24).

형식화용론은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소통의 보편적 전제조건들을 소통 참여자로서 해석을 수행하는 2인칭의

내적 관점에 기초하여 재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규범에 규제되는 행위

에 대한 형식화용론의 서술이 규범의 타당성 조건의 해명이라는 도덕 이

62) ‘transzendental’은 일반적으로 ‘초월/초월적/초월론적’ 혹은 ‘선험/선험적’으로 번

역되었으며, 이에 따라 ‘a priori’ 또한 각각 ‘선험/선험적’ 혹은 ‘선천/선천적’으로

번역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a priori’를 ‘선천/선천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transzendental’과 ‘a priori’를 모두 ‘선험/선험적’으로 옮기고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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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요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참

된 실천적 앎이라는 도덕 이론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타당한 규범이 성

립하기 위한 조건을 해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규

범의 타당성에 대한 현대 사회에 일반적인 이해 방식을 재구성적으로 기

술하는 것인가?

하버마스는 소통행위이론을 ‘비판적 사회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

한 두 측면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당한 규범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방식을 재구성하면, 이로부터

타당한 규범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해명할 수 있고 사회 비판의 규범

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재구성은 사회 비판

의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론적 지식을 산출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Habermas, 1983b: 40-41).

2)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대한 형식화용론의 분석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대한 형식화용론의 분석은 사회 이론의

설명적 요구에 정향되어 있는 규범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 점은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세계 연관에 대한 하버마스의 분석에서 드러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자와 객관

세계 및 사회세계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는 바, 객관세계는 실재하는 사

실들의 총체로 규정되는 반면, 사회세계는 어떤 상호작용이 사람들 사이

의 정당한 상호관계들의 총체에 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규범적 맥락으로

구성된다(TKH1: 132).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맥락은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가 수반하는 타당성 주장은

복수의 규범적 맥락에 따라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규범에 대한 하버마

스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규범은 한 사회집단에서 존속하는 동의를 표현한다.

특정 규범이 효력을 갖는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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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그들이 그때그때 행해야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서는] 규범준

수가 핵심 개념인데, 이것은 일반화된 행동기대의 충

족을 의미한다(TKH1: 127).

규범이 하나의 사회집단에서 존속하는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하

나의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타당성 주장이 다른 사회집단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참여자 관점에서 제기

되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은 타당성 믿음의 형태로 중립화될 수밖에 없

다. 이것은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통해 온갖 형태의 규범

적 타당성 주장을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불가피한 것이다.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대한 형식화용론의 분석에 따르면 상호

이해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그들

은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인지

주의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세계의 복수성에 따라 규범적

타당성 주장 또한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지

주의적 전제가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실제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

자 관점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갓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서 규범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

가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로서’ 도덕적-실천

적 물음과 관련하여 인지주의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비인지주의

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주지는 못한다(TKH1: 134). 하

지만 하버마스는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우리

는 행위자들을 행위규범의 정당성이 원칙적으로 객관적 판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묘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상호작용의 참여자들

이 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결여하고 있다면, 규범에 의해



- 113 -

매개되는 상호작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전제

가 행위자 관점에서 필연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언어의 관습에 내재하

는 기만일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과 도덕 이론의 요구 사이의

이러한 균열을 더 깊게 파고들지는 않으며,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를 인지주의적 관점에 따라 규정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는 도덕적-실천적 지식을 구현하는 바, 이러한 지식은 법

관념이나 도덕관념의 형식으로 전승된다.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서 논란이 되는 올바름 주장은 진리 주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천적 토

의를 통해 검사될 수 있다(TKH1: 447).

하버마스는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에 대한 이러한 인지주의적 이

해를 근대 이후 사회 통합의 형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 이론적 분석을 통

해 뒷받침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미드와 뒤르켐은 근대 이후 사회통합

형식의 변화를 ‘신성한 것의 언어화’로 규정하는 바, 이것은 종교적-형이

상학적 세계상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사회통합이 점점 더 소통행위를 매

개로 하는 언어적 합의 형성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TKH2: 137-138). 하버마스는 이러한 현대적 조건 하에서는 담론

윤리를 통해 구현되는 소통적으로 유동화된 도덕만이 ‘신성한 것’의 권위

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동기에 따른 상호이해라는 담론

윤리의 기본 이념은 언어의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천이성

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삶의 재생산 과정에서 언제나 이미 작

동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다(TKH2: 147).

규범성의 구조 변동에 대한 사회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도덕 이론의

결론을 근거짓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논증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

다. 하나는 이러한 논증이 언어와 소통의 심층 구조에 이성적 합의를 통

한 상호이해라는 이념이 내재해 있다는 형식화용론적 분석에 기초해 있

다는 점이다. 하지만 언어 자체에 이러한 규범적 원리가 각인되어 있는

지, 그리고 형식화용론이 규범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방식을 올바르게 재

구성한 것인지의 여부는 논쟁적이다. 그것은 특정한 규범적 관점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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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구성의 방법을 통해 언어에 투영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Bubner,

1982: 52; Roderick, 1986: 159; 정호근, 1995: 404-405). 다른 하나는 언

어에 이성적 합의의 근본 이념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해방됨에 따라

근대 이후 사회통합이 소통행위를 매개로 하는 언어적 합의형성의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적인 분석이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이로부터 합리적 동기에 따른 상호이해라는 이념이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라는 결론은 유보 없이 따라나올 수 없다는 점이

다. ‘신성한 것’에 대한 전근대적 믿음은 근대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허

구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통합의 원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은 왜 허구가 아닌가?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의 규범에 대한 사회 이론

적 분석과 규범의 타당성 조건의 해명에 대한 도덕 이론의 요구는 하버

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리적 재

구성의 방법으로는 소통과정의 보편적 전제들로부터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의 실질적인 도덕 이론의 입장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3) 이성적 합의에 의한 사회통합과 생활세계의 개념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의 사회 이론적인 개념틀과 담론윤리학의 도

덕 이론적 요구 사이의 충돌은 소통행위를 통한 사회통합을 생활세계의

개념과의 연관 하에서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생

활세계의 개념은 후설이 선험적 현상학의 의식철학의 틀 안에서 정식화

한 것으로서, 하버마스는 이 개념을 슈츠와 루크만의 사회현상학적 분석

을 매개로 하여 소통의 보편적 전제조건에 대한 형식화용론적 분석의 맥

락에서 재구성한다.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는 언제나 생활세계

의 지평에서 소통행위를 수행하는 바, 생활세계는 윤곽이 불확실하고 항

상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배후확신으로 구성되며 소통의 참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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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호이해 과정의 맥락을 제공해준다(TKH1: 107). 말하자면 생활세계

는 소통의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선험적(transzendental) 장소”(TKH2:

192)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화용론적 생활세계 개념은 의식철학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소통의 참여자 관점에서 상호이해 과정의 지평을 이루는 맥락으로서 제

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상학의 생활세계 개념과 동일하게 1인칭

시점에 묶여 있다. 하버마스는 이 개념을 객관세계 내에서 사회 이론의

대상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즉 해석학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역사적,

혹은 사회 문화적 사실들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으

로 변형시킨다(TKH2: 205-206). 이러한 사회학적 생활세계 개념은 하버

마스의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 이론에서 소통행위를 통해 재생산되

는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소통행위는 생활세

계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전통과 문화적 지식의 갱신을 통한 상호이해,

사회통합과 연대의 산출을 통한 행위조정,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

을 통한 사회화라는 세 가지 근본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세계는 이 각각

의 경우 타당한 지식의 지속(문화적 재생산), 집단연대의 안정화(사회통

합), 책임능력이 있는 행위자의 육성(사회화)의 방식으로 재생산되며, 문

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의 과정에 각각 문화, 사회, 인격이라는 생

활세계의 구조적 요소가 대응한다(TKH2: 208-209).

형식화용론에서 소통행위를 통해 제기되는 진리, 올바름, 진실성의 타

당성 주장에 각각 대응하는 생활세계의 이러한 세 가지 재생산 과정에서

담론윤리와 연관되는 것은 두 번째 영역인 사회통합이다. 하버마스에 따

르면 소통행위는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을 통한 행위조정의

방식으로 생활세계 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룬다(TKH2: 212-213). 사회통

합은 사회적 공간의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기존의 세계상태

에 연결되도록 하고, 정당한 질서에 따라 규제되는 상호관계를 통해 구

성원들의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상실천에 충분한 정도로 집

단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통합을 통한 행위조정과 집단

정체성의 안정화는 구성원들의 연대성(Solidarität)의 정도를 통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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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통합의 장애는 행위자들이 더 이상 기존의 정당한 질서를 통해

행위조정을 이루지 못하는 아노미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 동기에 따라

‘예/아니오’의 입장표명을 하는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소통적

합리성은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타당성 주장의 전체 영역과 관계하

며, 이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의 방식으로 생

활세계의 재생산을 이루어낸다. 여기서 담론윤리와 관련하여 제기되어야

할 물음은 이처럼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 전반의 재생산을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소통행위의 개념이 규범의 타

당성 조건을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이후 사회통합은 문화

적 재생산 및 사회화와 마찬가지로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가 소

통행위를 통해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를 유지하고 변형하고 재생산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버마스는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정식화된 이

러한 이성적 합의의 이념이 도덕 이론으로서의 담론윤리학의 근본 원리

로서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생활

세계의 재생산과 연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의 타당성 조건의 해명

과 연관되는 이성적 합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생활세계의 재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재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합의는 실제

의 소통에 의해 매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그에 도달했

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생활세계의 안

팎에 있는 무한정한 불특정한 다수가 참여하는 무한한 소통행위의 결과

끊임없는 생성 및 소멸 중에 있는 합의이다.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이

대체로 모든 사회에서 수용되는 기본 규범을 예로 들어보면, 이 규범은

이성적 합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이성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의 소통행위에 따라 추적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실상 전인류가 전역사에 걸쳐 진행해온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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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다.

규범적 타당성 주장과의 연관 하에서 볼 때, 소통행위란 헤겔적인 의

미에서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구현되어 있는 동시에 자기 의식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인륜성(Sittlichkeit)’을 재생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

다.63) 하버마스가 소통행위를 처음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헤겔과 연

관된 의미에서 “인륜적 행위(sittliches Handeln)”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Habermas, 1968: 20). 이처럼 이성적 합의

가 생활세계에서 인륜성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실제

의 소통행위에 의해 도달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의 소통행위 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재구성될 수는 없다.

이것은 생활세계에서 인륜성을 재생산하는 이성적 합의가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그것은 오직 사후적 반성에

의해 재구성되는 방식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규범 n에 대

해 생활세계 안에서 이성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경우 ‘n은 이

성적으로 합의될 만하다’라고 반성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n

에 대한 이성적 합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실제의 행위연관을 근거로 입증

할 수는 없다. 둘째, 어떤 행위자 A가 규범 n에 대해서 ‘n은 옳다. 따라

서 n은 이성적으로 합의될 만하다’라고 타당성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규범 n에 대한 행위자 A의 강한

확신이다. 규범 n은 행위자 A의 주관적 확신을 넘어 실제로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규범 n에 대해 모든 관련당사자가 이성적으로 합의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재생산하는 이성적 합의가 갖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근

대 이후 사회통합이 구성원들의 소통행위에 의한 생활세계의 재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데는 문

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규범의 타당성 조건을 엄밀하게 해명하려는 도

덕 이론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고

무한정한 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이성적 합의란 개념상 무제한적일 수

63) 헤겔의 인륜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Hegel, 1986b: 292-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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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기 때문에, 규범 n에 대해서 실제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성적 합

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한 생활세계 안에서 n1, n2, n3... 등의 일련

의 규범들에 대한 이성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일종의 사

후적 반성에 근거한 주장만이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그 경우 그러한 주

장이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발화자의 n1, n2, n3... 의 타당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실제의 합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n1, n2, n3...에 대한 의견은 거

의 항상 분열되어 있으며, 만약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들이 공유하는 한갓 타당성 믿음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은 ‘신성한 것의 언어화’에 따라 사회통합이 근대 이후 구성원들 간의 언

어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조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 이론적 설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2. 선험화용론을 통한 보편화원칙 ‘U’의 도출 및 정당화

1) 보편화원칙 ‘U’의 도출에 대한 렉(W. Rehg)의 재구성

하버마스에 따르면 선험화용론을 통한 보편화원칙 ‘U’의 도출 및 정당

화 논증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성립한다(DE: 103). 하나는 정당

화된 규범을 통해 가능한 참여자의 공통 이익이 되도록 사회적 대상을

규율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형식화용론적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

회 이론으로서의 소통행위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논증 일반

의 필연적 전제조건에 대한 선험화용론적 분석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의 결합을 통해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논의를 통해 충족하

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는 모든 참여자는 보편화원칙 ‘U’를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렉은 보편화원칙 ‘U’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러한 선험화용론 논증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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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64) 렉에 따르면 보편화원칙 ‘U’는 다음의 두 가

지 논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Rehg, 1991: 29).

(P1): 우리는 어떤 행위규범이 수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가설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P2): 논증 일반의 화용론적으로 불가피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P1는 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형식화용론적 분석에 상응하는 반면, P2는

논증 일반의 필연적 전제조건에 대한 선험화용론적 분석에 상응한다. 렉

은 P1이 사회 규범의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분석을 함축한

다고 본다(Rehg, 1991: 36-37).

(P1.1): 사회 규범은 공유된 행위 기대로서 그것이 일반

적으로 준수될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

a)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규율하여 잠재적

인 갈등을 조정한다.

b) 특정한 사회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거나 그것

을 방조하는 결과 혹은 부작용을 갖는다.

항목 a는 참여자 관점에서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역할 기대에 연관되

어 있는 반면, 항목 b는 특정한 규범의 도입이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어

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렉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사

회 규범의 이러한 의미론으로부터 실천적 논증을 통한 정당화에 대한 다

64)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로는 렉과 오트

(K. Ott)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하버마스의 원안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

는 반면 후자는 그것을 몇 가지 방식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버마스에 의해 승인받은 바 있는(ED: 134) 렉의 재구성을 수용한

다.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에 대한 오트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Ott, 199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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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논제를 직접 도출해낸다.

(P1.2): 따라서 만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논증을 통해

규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면,

- 그들은 그러한 규범과 관련된 행위 기대가 모

든 것에 우선하여 이해관계를 규율해야할 가치

를 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들은 또한 해당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가 바람직한 사회 질서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조정된 충족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

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렉은 논제 P2를 세분화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알렉시(R.

Alexy)의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P2의 선험화용론적 분석은 사회 구성원

들이 규범에 대한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실천적 논

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렉은 알렉시의 분석에 따라

P2의 함축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낸다.

(P2): [논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a)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는 논의에 참

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b) i.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ii. 모든 사람은 논의에서 어떤 주장이든 제시할 수

있다.

iii.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욕망, 필요를 표현할

수 있다.

(c) 어떠한 화자도 (a)와 (b)에 제시된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내적 강제나 외적 강제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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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에 따르면 P2의 (a)는 ‘보편성’ 혹은 ‘공지성’(Öffentlichkeit)의 규칙

으로 명명될 수 있는 바, 이 규칙에 따르면 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

성적 행위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인 (b)는 평등

(Gleichberechtigung)의 규칙으로서, 이 규칙은 참여자들에게 주장을 도

입하고 문제 삼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c)는 비강제성

(Zwangslosigkeit)의 규칙으로서, (a)와 (b)에 명시된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왜곡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렉은 논제 P1과 P2에 대한 이러한 해명을 기초로, 하버마스가 보편화

원칙 ‘U’를 도출하는 과정을 다음의 10단계로 재구성한다(Rehg, 1991:

40-43).

(1) P1의 사회 규범의 의미론이 옳다고 가정하자.

(2) 어떤 다원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논증을 통해, 즉

좋은 이유들을 기초로 (이해관계의 잠재적 갈등을

규율하는) 규범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3) 논증 일반의 필연적 전제조건에 대한 P2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가정하자.

(4) 따라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관련 당사

자들이 좋은 이유, 즉 각인의 자유로운 문제 제기에

의해 검증된 이유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 규범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1, 2, 3

으로부터).

5단계와 6단계에서는 규범에 대한 실천적 논의에서 무엇이 ‘좋은 이유

(good reason)’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5) 해당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규범을 좋은 이유를

기초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a) 모든 다른 가치들에 우선성을 갖는 가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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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조정한다.

(b)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산출한다(1, 4로부터).

(6) 그 가치에 정향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의해

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 자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경우(상호적 행동 정향), 그리고 오

직 그 경우에만,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에 대해 우선

성을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렉에 따르면 (6)은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의 개념을

체화하고 있다.65) 하버마스에 따르면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에서 일반성

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TKH2: 64-65). 한편으로 그것은 어떤 구체적

사회 집단의 제제력을 동반하는 힘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

이라는 점에서 일반화된 명령의 사실적 힘에 대한 요구를 수반한다. 하

지만 동일한 일반성 속에는 또한 통찰에 기초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데, 그것은 규범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당사자 모두의 이해관심을 고려하

고,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심에서 공통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일반 의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6)은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렉은 7단계에서 왜곡되지 않은 소통의 개념을 「진리이론들」에서의

하버마스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66)

(7) 상호적인 행위 기대가 합리적인 경우는 그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심에 대한 인식이 언어, 개념틀, 혹은

사회 질서의 개념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경우, 즉

그러한 인식이 적절한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

등등에만 성립한다.

여기서 왜곡되지 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적절성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생활세계적 확실성들의 배경 전체와 연관된다. 생활세계적

65) 일반화된 타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Mead, 1972: 155-158 참조.

66) 왜곡되지 않은 소통에 대해서는 Habermas, 1984a: 165-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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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확신은 잠재적인 갈등상황에서 부분적으로만 주제화될 수 있기 때

문에, 7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각각의 생활세계적 배

후 확신이 논의에 의해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5단계에서 7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 규범에 대한 합리적 확신은

아직 독백론적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8단계 및 9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확신은 진정한 상호주관성의 영역으로 나아가 “자율적 주

체들 간의 완전한 상호성”(Rehg, 1991: 40-43)에 도달하게 된다. 최종단

계인 10단계는 8단계와 9단계를 통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8) 그러나 모든 각인이 타당성 주장을 자신의 이해관심

에 비추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해관심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해

당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킨다는 점을 타인들에게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관점에 따라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모든 다른 가치들에 우선성을 갖는 가치에 따라

행위를 조정한다.

(b)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산출한다(3, 5, 6, 7로부터).

(9) 그러나 내가 타인들의 관점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

신할 수 있으려면 나가 그들의 조건들이 그들 자신

과 나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므로, 그들은 나에게, 나 자

신의 관점에 따라, 해당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

어야 한다.

(a) 모든 다른 가치들에 우선성을 갖는 가치에 따라

행위를 조정한다.

(b)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산출한다(6, 7, 8로부터).

(1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규범은 좋은 이유를 기초로 도달되며, 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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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a) 관련 당사자 각인은 타인들을 그들이 그들 자신

및 타인들의 이해관계의 인식을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점에 따라, 해당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

다.

(i) 모든 다른 가치들에 우선성을 갖는 가치에 따라

행위를 조정한다.

(ii)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산출한다.

(b) 각인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해당 규범의 준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킴을 모

두에 의해 논의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i) 모든 다른 가치들에 우선성을 갖는 가치에 따라

행위를 조정한다.

(ii)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산출한다.

렉에 따르면 10단계는 보편화원칙 ‘U’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편화원칙 ‘U’ 및 담론원칙 ‘D’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DE:

103).

‘U’ 논란이 되는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각인의

이익의 충족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

들과 부작용들이, 모두에 의해 강제 없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D’ 실천적 논의의 참여자로서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

의를 받는 (혹은 받을만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보편화원칙 ‘U’는 실천적 논의에서 타당한 규범을 산출하고 정당화하

기 위한 논증의 규칙인 반면, 담론원칙 ‘D’는 도덕 이론으로서의 담론윤

리학의 기본 관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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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보편화원칙 ‘U’의 ‘대안 없음’의 논제

하버마스의 보편화원칙 ‘U’의 도출 과정에 대한 렉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보편화원칙 ‘U’의 도출이 논증 일반의 필연적 전제조건에 대한

선험화용론적 분석(P2)보다는 사회 규범에 대한 형식화용론 및 소통행위

이론의 분석(P1)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논제 P2의

a, b, c에 의해 정식화된 논증 일반의 필연적 전제조건들이 진리, 올바름,

진실성의 세 가지 타당성 주장 전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P2

가 나타내는 이상적 담화상황, 즉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보편성의 규칙) 실제의 논의 상황에서, 참여자 모두가 내

적 혹은 외적 강제 없이(비강제성의 규칙), 자유롭게 주장을 제시하고 제

시된 주장을 문제 삼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평등의 규칙)는 관념은 규범

적 타당성 주장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타당성 주장 일반에

대해 유효하다. 따라서 P2의 선험화용론적 분석은 규범의 정당화라는 특

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직접 말해주는 것이 없으며, 하버마스는 사회 규

범이란 무엇이고(P1.1) 어떻게 정당화되어야 하는가(P1.2)라는 물음을 형

식화용론과 소통행위이론의 분석(P1)에 의존하여 해명할 수밖에 없다.

보편화원칙 ‘U’의 도출이 P2보다는 P1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면, P2가

상호이해의 참여자 관점에서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고는 부정할 수 없

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편화원칙 ‘U’는 선험화용론의 방식으로 ‘되물

어갈 수 없음(Nichthintergehbarkeit)’67)의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그 경우 보편화원칙 ‘U’는 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의 특수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고 거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보편화원칙 ‘U’의 선험화용론적 도출 및 정당화 논

67) ‘되물어갈 수 없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Apel, 1988: 352-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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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4단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DE: 106-107).

(1) 논증규칙으로 기능하는 보편화원칙 ‘U’의 제시.

(2) 논증 일반의 불가피하고 규범적 내용이 충만한 화용

론적 전제들의 확인.

(3) 이러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명시적(explizit) 서술.

(4) 규범의 정당화의 이념과 관련하여 (3)과 (1) 사이의

내용적 함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의 입증.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4단계이다. 논증 일반의 필연적인 전제

들의 내용적 함축으로부터 보편화원칙 ‘U’를 도출해내려면 다음의 두 가

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나는 논제 P1에 의존하지 않고 논제 P2

로부터 보편화원칙 ‘U’를 직접 도출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P2에 집약되

어 있는 선험화용론적 분석은 세 가지 타당성 주장에 공통되는 방식으로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적 논증규칙으로서

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보편화원칙 ‘U’를 P2

에만 의존하여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형식화용론과

소통행위이론의 분석에 기대고 있는 P1 또한 실천적 논증의 참여자라면

누구나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전제들이라는 점에서 P2와 동일

한 방식으로 ‘되물어갈 수 없음’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길을 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언어 및 행위능

력을 갖는 모든 주체는 실천적 논증에 참여하여 소통행위를 통해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도덕적 논증의 규칙으로서

보편화원칙 ‘U’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편화원칙

‘U’는 ‘대안 없음(Alternativenlosigkeit)’을 특징으로 한다(DE: 105). 렉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대안 없음의 논제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Rehg, 1994: 141).

(1) 모든 개인들/사회들은 소통행위의 과정에 의존한다.

(1′) 어떠한 대안적인 형태의 사회적 조정 방식(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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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략적 행위)도 언어적으로 매개된 조정 방식

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2) 논증을 통해 타당성 주장을 보완하는 작업에 개입하

는 방식으로만 언어적으로 매개된 조정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어떠한 대안적인 형태의 갈등 해결 방식도 논증

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3) 그러한 개입은 합리적 논증의 이상화된 재현으로서

의 보편화원칙 ‘U’와 같은 담론윤리적 절차를 수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어떠한 대안적인 논증의 형식도 불편부당한 도

덕적 논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여기서 (1), (2), (3)은 각각 사회 이론, 소통행위이론, 그리고 논증이론

의 층위에서 제시되는 핵심 주장을 나타내며, (1′), (2′), (3′)은 각

층위에서 제시되는 대안 없음의 논제를 나타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는 소통행위를

통해 세계 안의 어떤 것에 대해 서로 상호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 가

지 타당성 주장에 정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증적 수단을 통해 소통

행위의 지속을 적어도 암묵적인 방식으로라도 지향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생활형식(Lebensforn)은 존재하지 않는다(논제 1′, 2′). 따라서 하버마

스의 담론윤리학에서 보편화원칙 ‘U’의 선험화용론적 도출은 형식화용론

과 소통행위이론의 분석에 따른 이해지향적 행위의 타당성 기초 및 그와

연관된 소통적 합리성 개념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P1 또한 P2와

동일한 선험화용론적인 방식으로 ‘대안 없음’의 속성을 갖는다. 렉의 재

구성 과정이 보여주듯이 보편화원칙 ‘U’는 P1과 P2로부터 도출될 수 있

기 때문에, 보편화원칙 ‘U’ 또한 실천적 논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불

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덕적 논증의 규칙이 된다(논제 3′).

하버마스의 형식화용론과 선험화용론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

체의 암묵적 지식(know how)을 명시적 지식(know that)으로 전환하는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에 기초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생활형식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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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든 소통행위에 의한 언어적으로 매개된 조정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소통행위 일반이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논증의 일상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는 것은 자기파괴적(DE: 112)

이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부터 하버마스

의 형식화용론과 선험화용론의 합리적 재구성의 구체적인 내용(P1, P2)

을 거부하는 것 또한 반드시 수행적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결론은 따라나

오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직관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을 구분하고, 전자는 오류일 수 없지만 후자는 가설

적 사후 구성으로서 오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DE: 107). 합리적 재

구성은 경험적 이론과의 합치를 통해 사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가설을

제시할 뿐이기 때문에, 형식화용론과 선험화용론 분석을 집약하는 P1과

P2, 그리고 그와 함께 보편화원칙 ‘U’에 귀속되는 ‘대안 없음’의 속성은

사후에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하나의 가정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언

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손실 없

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강한 주장으로부터 물러서서 합리적 재구성의 결

과를 사후에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한다는 점

에서 하버마스의 형식화용론 및 선험화용론 논증은 전통적인 선험철학의

의미에서 ‘최종 정초(Letztbegründung)’를 요구하는 아펠의 선험화용론과

구분된다.68)

따라서 보편화원칙 ‘U’에 대한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의 성공은

합리적 재구성의 타당성 여부, 즉 합리적 재구성이 하나의 가설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실천적 지식으로서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 재구성의 타당성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하버마스는 담론윤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

적 재구성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DE: 107-108). 하나는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도덕관념 및 법관

념의 기술에 있어 다른 윤리학보다 성공적임을 보이는 것이며, 다른 하

68) 아펠의 선험화용론에서의 최종 정초에 대해서는 Apel, 1999a: 158-160; 1999b:

222-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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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문화적 발달의 층위나 개체발생의 층위에 있어 도덕의식과 법

의식의 발달 이론을 통해 담론윤리학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검증 방법은 담론윤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

적 재구성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도덕관념 및 법관념의 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범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해명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

서 그것은 도덕적 논증 규칙인 보편화원칙 ‘U’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담론윤리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범을 이해하는 방식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후자의 경우 하버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지만, 이러한 이론들과의 합치를 통해 담론윤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적 재구성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형식화용론과

마찬가지로 재구성적 과학에 속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은 비록 경험적 데이터에 의해 부분적으

로 뒷받침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이론으로 유보 없이 도입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 재구성이라는 방법 자체의 객관성이기 때문이다.69) 피아제

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칸트적인 도덕적 직관을 기초에 놓고 있

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칸트의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과 이러한 이론들 사이의 합치를 경험적 검증으로 볼 수 있는

가라는 물음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재구성적 과학과 경험적 이론

사이의 합치가 아니라, 동일한 도덕적 직관에 기초해 있는 이론들 사이

의 예정된 수렴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69) 예를 들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 불편부당하고

보편화가능한 것에 기초하여 도덕 판단을 내리는 6단계를 도덕 발달의 최고 단

계로 규정하는 바(Kohlberg, 1981), 이에 대해 길리건은 주지하듯이 도덕 발달에

대한 콜버그의 6단계 구성이 남성 중심적인 특수한 도덕적 관점을 보편화한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3단계의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Gilligan, 1982). 이것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또한 합리적 재구성에 의존하

는 이론으로서 객관성에 대한 물음으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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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가 직접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

적 재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그것은 롤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된다. 먼저 보편화원칙 ‘U’는 도덕 이론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타당

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U’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은 일반

적인 도덕 이론적 숙고에 따라 검토되고, 그것을 배경을 이루는 도덕 이

론적 전제들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되며, ‘U’를 통해 산출된 규범들은 우리

의 숙고된 판단에 비추어 검사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화원칙 ‘U’

의 배경을 이루는 형식화용론 및 소통행위이론의 논제들 또한 사회 이

론, 언어 이론, 논증 이론, 도덕 심리학 등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적 이론들과의 합치 여부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이

것은 롤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에 대한 대니얼스의 해석(Daniels, 1996:

51)과 유사한 형태의 검증 절차를 지시한다.

그러나 합리적 재구성이 이처럼 롤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유사한 형

태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보편화원칙 ‘U’에 대한 대안 없

음의 논제 및 선험화용론 논증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위의 검증 절차는

그 안에 하나의 도덕 원칙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

항들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이다.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

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 이와 같은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면, 굳이 합리적 재구성에 의존하거

나 선험화용론 논증을 덧붙일 필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

로 이러한 검증 절차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보편화원칙 ‘U’

에 대한 도덕 이론적 검토 및 그것의 배경 이론과 경험적 이론 사이의

합치 여부의 검토는 롤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마찬가지로 무한하게 나

아가는 정당화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담론윤리학에 대한 이러한

검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항

상 몇몇의 이론에 의해서는 지지되고, 몇몇의 이론에 의해서는 거부될

것이다.70)

70) 이것은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은 그 본성상 엄밀한 의미에서 경험에 의해 확

증 혹은 반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페데르센에 따르면 하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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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펠의 선험화용론과의 연관 하에서 보면,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

의 검증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은 선험철학의 딜레마를 시사한다. 아펠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으로 손실

없이 곧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선험화용론 논증을 전개하며,

이러한 전제가 참일 경우에만 아펠의 선험화용론의 최종 정초의 요구가

만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논증 일반의 필

연적인 전제들을 재구성하는 선험철학적인 반성에 모종의 인지적 특권을

부여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만 가능하다. ‘왜 하필 이러한 가능 조건들인

가’라는 물음은 칸트 이래로 선험철학을 곤혹스럽게 하는 물음으로서, 이

물음이 해명되지 않는 한 선험철학의 최종 정초의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Hösle, 1988: 21). 아펠의 선험화용론 또한 이러한 물

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논증 일반의 필연적인 전제들을 확정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인식의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전제들을 재

구성하는 작업은 경험에 기초해 있는 오류 가능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Schönrich, 1994: 163; Werner, 2003: 44-45).

하버마스는 이에 따라 아펠의 선험화용론 논증으로부터 최종 정초의

요구를 제거하고, 그 대신 담론윤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적 재구성이

경험적 이론과의 합치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변형한다. 철학적 반성

에 모종의 인지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충족되었던 선험철학의 강한 정

당화의 요구는 경험적 검증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바, 경험적 검증의 절차는 무한하게 나아가는 정당화가 어느 시점에선가

수렴하리라는 한낱 기대의 형태로만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경우 보편화원칙 ‘U’는 여타의 도덕 원칙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가설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하버마스는 보편화원칙 ‘U’가 탈전통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관적으로

채용하는 관점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Habermas, 1996a: 338).

하지만 문제는 탈전통적인 도덕적 추론의 단계에 이른 도덕적 행위자의

암묵적 지식(know how)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 합리적 재구성은 경험에 의해 확증 혹은 반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장된 형

태의 선험적 논증으로 보아야 한다(Pederson, 2008: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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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McCarthy, 1982: 78; Benhabib, 1992a: 30). 하버마스의 선험화

용론 논증은 실천적 논증 일반의 필연적 전제들로부터 도출되는 도덕적

논증의 규칙이 존재하고, 보편화원칙 ‘U’가 그러한 규칙이라면, 도덕적

논증의 규칙으로서 보편화원칙 ‘U’의 대안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건의 입증이 무한하게 유예되기 때문에, 후건의 대안 없음의

논제 또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Gottschalk-Mazouz, 2000: 43-44). 따라

서 보편화원칙 ‘U’가 “실천이성을 표현하는 유일한 원리”(Habermas,

1973: 149)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선험화용론적 정당화와 자율성의 내적 논리

합리적 재구성의 타당성의 검증이 무한하게 유예되기 때문에 보편화원

칙 ‘U’에 대한 대안 없음의 논제가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러한 비

판에 대해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화원칙

‘U’를 구성하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험화용론적 정당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언

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가 보편화원칙 ‘U’와 유사한 모종의

형태의 도덕적 논증의 규칙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

험화용론 논증은 논증 일반의 필연적인 전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전제들이 존재하며 또한 대략적으로 재구성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논제 P1, P2 및 그

로부터 도출되는 보편화원칙 ‘U’를 구성하는 세부 사항들은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그에 기초해 있는 선험화용론적 정당화 논증이 핵심에 있어

타당하다면 합리적 재구성의 타당성 검증이 무한하게 나아가는 정당화의

이상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의 비판에 대

해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보편화원칙 ‘U’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

안 없음의 논제는 포기되지만 그럼에도 선험화용론적 정당화 논증의 핵

심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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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에 따르면 P2에 집약되어 있는 논증 일반의 필연적인 전제들

을 부정하는 것은 다음의 논제들을 통해 예시되는 의미론적 논제와 유사

한 방식으로 수행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1) 나는 거짓말을 통해 H로 하여금 p라는 사실을 확신

(überzeugen)하도록 하였다.

(2) 나는 거짓말을 통해 H로 하여금 p라는 사실을 믿도

록 설복(überreden)하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어떤 주체가 합당한 근거로 인해 어떠한 의견을 납

득한다는 것은 ‘확신하게 하다(überzeugen)’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 누군가를 ‘überzeugen’하게 한다는 것은 의

미론적으로 모순이다. 이러한 의미론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논제1은

논제2로 교정되어야 한다. P2의 화용론적 전제들을 부정하는 다음의 주

장 또한 이러한 의미론적 모순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적 모순을 발생시

킨다.

(3) 우리가 A, B, C...를 논의에서 배제한 후(혹은 침묵

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해석을 강요한 후), 우

리는 최종적으로 규범 N이 올바르게 성립한다고 확

신할 수 있었다.

여기서 A, B, C...는 규범 N이 효력을 갖는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사람

에 속하며, 이들은 논증참여자로서 어떠한 중요한 점에서도 다른 참여자

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논제3을 주장하는 사람은 P2

에 집약되어 있는 논증 일반의 필연적인 전제들, 즉 보편성의 규칙, 비강

제성의 규칙, 평등의 규칙과 모순에 빠지게 되는 바, 이것이 수행적 모순

이다.

실천적 논증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논증참여자 A, B, C...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규범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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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에 대한 공통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논증참여자의 부당한 배제가 합의된 규범 N의 타당성을

필연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은 실제의 합의 절차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규범의 타당성을 구성한다는 강한 절차주의적 직관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러한 직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P2의 화용론적 규

칙들을 어기더라도 규범 N의 타당성이 반드시 훼손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공정한 합의 절차가 산출된 규범의 타당성을 반드시 보장

하는 것은 아니듯이, 공정하지 않은 합의 절차가 산출된 규범의 타당성

을 반드시 훼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규범을 정당화하는 합당한 원리를 구성해내는 문제는 논증 일

반의 필연적인 전제에 대한 선험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논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편화

원칙 ‘U’ 및 P1, P2에 대한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적 분석이 대체로 타

당하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는

실천적 논증의 참여자로서 보편화원칙 ‘U’를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의 거부는 필연적으로 수행적 모순을 발생시키게 될 것

이다. 그렇다면 수행적 모순의 사실은 보편화원칙 ‘U’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

적 지식 안에 규범을 정당화하는 원리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선취되어 있

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상적인 도덕의식이 분열되어 있어

그로부터 통일적 원리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

은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원리가 단지 특정한 생활세계의 맥락에서만 통

용되는 도덕의식의 반영에 불과하다면, 특정한 생활세계의 구성원들 사

이에서 해당 원리의 거부가 수행적 모순을 발생시키더라도 그것은 그 안

에서 그러한 사고 방식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줄 뿐이

다(Lenoble, 1998: 52; Rentsch, 1999: 59). 일상적인 소통이 구조적으로

허술하고, 불투명하고,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일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

할 수는 없다(Rentsch, 200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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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가 보편화원칙 ‘U’를 전제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부정하면 반드시 수행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적 필연성은 보편화원칙 ‘U’가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당한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짓지는 못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줄 뿐, 그것이 합당한 사고방식임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의 이러한 맹점을 갖는 근본 원인은 칸트

의 자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적

지식 안에 규범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이미 내재해 있다는 선험화용론의

전제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보편적 법칙수립의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

체라는 관념으로부터 출발할 경우 타당한 것이 된다. 모든 각인이 자율

적 주체로서 실천 이성의 능력을 이미 완전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면,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자율적 주체의 암묵적 지식을 재구성함으로써 “평범한 인간이성

의 도덕 인식에서 그것의 원리에 도달”(IV: 403)하기만 하면 된다.

자율성을 기초로 삼는 경우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의 암묵적

지식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만 하면 그 결과 획득된 규범의 정당화 원

리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은 그와 함께 입증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

다. 그것은 이미 현실 속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명

시적 지식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험화용론의 이러한

논증 방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의 암묵적 지식 안에

규범을 정당화하는 타당한 원리가 선취되어 있다는 논제는 정당화의 부

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될 수는 있어도 출

발점으로서 전제될 수는 없다.

3. 보편화원칙 ‘U’를 통한 도덕 규범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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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화원칙 ‘U’의 결과지향성과 규범의 정당화/적용의 구분

하버마스의 보편화원칙 ‘U’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DE: 103). a) 모

든 각인의 이익(Interesse)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준

수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들과 부작용들이 b) 모든 당사자

들에 의해 강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a)와 b)는 칸트의 보

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하버마스의 두 가지 변형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승인 가능한 공통

이익(Interesse)의 관념을 중심으로 결과주의적 고려와 결합시키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복수의 주체가 실제의 실천적

논의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보편화원칙 ‘U’는 결과지향성을 처음부터 절차에

반영하기 때문에 칸트의 비결과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 즉 규범의 일

반적 준수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를 합당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담론윤리학에는 해당될 수 없다(Habermas, 1991: 23).

하지만 이러한 결과주의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보편화원칙 ‘U’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결과주의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취약하다(Benhabib, 1990: 343; 1992a: 35-36). 벤

하비브는 보편화원칙 ‘U’는 결과주의적 혼동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

필요하며, 담론윤리학은 담론원칙 ‘D’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

으로 벨머는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각인에게 가져올 결과와 부작용이 모

두에 의해 강제 없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화원칙 ‘U’의 요구는

판정을 위한 인지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보

편화원칙 ‘U’로는 어떠한 확정적인 규범적 판단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Wellmer, 1986: 63-64). 본 논문은 여기서 벨머의 비판 및 하버마

스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벨머에 따르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규범을 보편화원칙 ‘U’에 따

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적인 인지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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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모든 개별 상황들 하에서 이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가져올 결과

와 부작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결과와 부작

용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강제 없이 수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벨머에 따르면 이것은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실천적 논의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보편화원칙

‘U’를 통해 근거 있는 도덕 판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버마스는 귄터의 논의에 의존하여 규범의 정당화와 적용의 맥락을

구분함으로써 벨머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벨머

가 지적하는 이중의 인지적 부담은 타당한 규범을 정당화하는 논증 단계

와, 정당화된 규범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논증 단계를 하나로 합

쳐버림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ED: 138). 정당화의 단계에서는 규범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면, 적용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범

적용의 적합성(Angemessenheit)이 문제가 된다. 귄터는 이 두 단계의 논

증을 모두 통과하여 타당성과 적합성이 확보된 규범이 성립하기 위한 조

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규범의 준수가

모든 각인의 이익에 야기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들에 의

해 수용될 수 있다면, 이 규범은 타당한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적합하

다.”(Günther, 1988: 50) 하버마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규범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벨머가 지적하듯이 절대적 지식을 갖는 신적 지성이 필요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보편화원칙 ‘U’는 정당화의 논의

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논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토대로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각인

의 이익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voraussichtlich) 결과와 부작용만을 검

토하면 된다(DE: 138-139). 규범의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편화원칙

‘U’가 아닌 적합성의 원칙이 기준이 되며, 이 두 원리가 결합함으로써 비

로소 불편부당성의 이념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카시는 하버마스의 정당화와 적용의 맥락의 구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McCarthy, 2013: 217-218). 매카시에 따

르면 타당성을 다루는 입법과 적절성을 다루는 사법이 헌법적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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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 법 규범에는 정당화와 적용의 구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

으나, 그러한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도덕 규범에서는 정당화와 적용의

문제가 서로 끊임없이 뒤엉킬 수밖에 없다. 항구적인 불일치의 조건 하

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에 도덕 규범을 적용하는 과정은 적

용되는 규범 자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 규범의 경우 정당화와 적용의 맥락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매카시는 지적한다.

보편화원칙 ‘U’의 결과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 및 반박이 보여주는

것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의 암묵적 지식을 재구성함으로써

보편화원칙 ‘U’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 없음’의 속성을 갖는다

는 선험화용론의 주장이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보편화원칙 ‘U’는 그것이 도덕 규범의 정당화를 위해 합

당한 원리인가에 대한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의 검증을 필요로 하며, 선

험화용론에 기초한 주장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화원칙 ‘U’의 결과주의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원칙이 탈전통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관적으로 채용하는 관점을 재구

성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것은 합리적 재구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하버마스의 도덕 이론적

인 선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

인다.

2) 규범의 정당화와 실제의 합의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는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대한 세 가지 설명

이 공존한다. 인지주의적 윤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담론윤리학에서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란 합당한 근거에 따라 논증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Habermas, 1996a: 11-12). 이것은 ‘더 나은 논변’

에 대한 하버마스의 강조에서 나타난다. 칸트적 절차주의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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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란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

즉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를 의미한다. 이 점은 논증 일반의 화용론적

전제 및 그것을 부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행적 모순에 대한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에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보편화원칙 ‘U’의 결과주의에

따르면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란 모든 각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준수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들과 부

작용들이 모두에 의해 강제 없이 수용될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세 가지 설명 중 규범의 타당성을 판정하는데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합의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서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두 번째 설명뿐이다. 규범의 타당성을 이유에 의해 근거짓거나 결과주의

적 관점에서 근거짓는 작업은 공적 토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

성원들 간의 합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버마스는

왜 규범의 타당성의 판정을 위해서 실제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

장하는가?

하버마스는 보편화가능성의 검사를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제의

논증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DE: 77-78). 첫

째, 각인이 실천적 논증에 실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자기 이익이 타

인에 의한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각인은 자기 이익에 맞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최종심급이다. 둘

째, 소통적 일상행위를 통해 제기되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이 행위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도덕적 논증은 독백론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규범에 대한 교란된 합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주관적 승인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관

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호주관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근거는 보편화원칙 ‘U’의 결과지향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하버마스는 왜 각인이 자기 이익의 충족

및 욕구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의 정당화에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하

지 않는다. 히스에 따르면 이익의 개념에는 규범을 정당화하는 힘이 없

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규범을 정당화하려는 하버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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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심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Heath, 1995: 88). 하버마스는 이

러한 비판에 대답해야 한다. 둘째, 실천적 논증에 당사자가 실제로 참여

해야만 자기 이익의 정당한 반영 및 욕구의 올바른 해석이 귀결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논쟁적이다. 예를 들어 롤스는 실제의 합의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성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

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생각은 하버마스의 규범의 정

당화와 적용의 구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각인이 각자의 이익과 관련

된 특수한 맥락을 실천적 논증에 개입시킨다면, 규범의 정당화와 적용의

구분은 취소되고 판정을 위한 인지적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당화와 적용의 구분이 고수되어 정당화의 과정에서 각인의 자기

이익이 충분히 일반화된 형태로 고려된다면, 실제의 합의 없이 개별 주

체가 홀로 규범의 정당화를 수행할 수 있다(Schönrich, 1994: 46; 정호근,

1997: 138-139).

두 번째 근거는 규범의 타당성과 사실적 수용의 혼동에 기초해 있다.

규범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교란된 경우 새로운 실제의 합의를 산출해내

기 위해서는 실제의 소통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규범의 사실

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만 그러하다. 규범이 하나의 생활세계 안에서 구

성원들에 의해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효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사

회 이론적 분석과, 규범의 타당성을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과

정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의 행위조정의 기능을 실제의 합의의 필요성을 위한 논거로 제시함

으로써, 규범이 사회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범의 타당

성이 실제의 합의 과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규범의 정당화를 위해 실제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버마

스의 주장에는 서로 구분되어야 할 세 가지 주장이 섞여있다. 첫째, 규범

의 타당성 판정은 개별 주체에 의해 홀로 수행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주

체가 참여하는 공적 토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

(discussion)을 통해 실천적 판단의 인지적 내용을 향상시킬 개연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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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규범이 보편적인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의 속성을 갖는 경우 그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규범의 타당성은 그것이 실제로 모두에 의해

승인받았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에 의해 승인받을 만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정된다. 셋째, 규범의 타당성이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제의 합

의, 즉 실제의 수용(acceptance)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가 없어도 규범의 타당성이 판정될 수 있는 반면,

세 번째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가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구성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적 토론의 형태로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각인의 인지적·동기적 한계

를 극복하고 실천적 판단의 인지적 내용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합당하지만, 이것이 담론윤리학에 고유한 주장은 아니다. 두 번째 주장은

칸트적 구성주의를 따르는 관점에서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모두 이 주장을 토대로 삼고 있다. 세 번째 주장이야

말로 담론윤리학을 여타의 입장들과 분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만,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제의 이성적 합의에 규범의 타당성을 구성하

는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반론이 힘을 얻

을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실제의 합의 개념을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의 중간

적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은 규범의 사실적 수용을 가

리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규범의 수용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 또한 아니

다. 사실성과 타당성은 하버마스의 합의 개념에서 불분명한 방식으로 상

호 결합되어 있다.



- 142 -

II. 담론원칙 ‘D’와 실제의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당화

1. 담론원칙 ‘D’의 메타윤리적 구성주의

1)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으로서의 규범적 타당성

하버마스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에 대한 담론윤리학의 이해방식을 두

가지 논제로 요약한다(Habermas, 1999d: 284-285). 하나는 규범적 판단

의 올바름은 사실을 기술하는 명제의 진리치와 마찬가지로 논증을 통해

판명된다는 논제이다(인지주의). 다른 하나는 규범적 판단의 올바름은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논제이다(구성주의). 진

리는 객관세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를 초월하는 개념인 반면, 올

바름과 연관된 사회세계는 질서정연한 상호인격적 관계의 세계로서 구성

원들 스스로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올바름은 이상적

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설명

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진리를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으로 환원

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Habermas, 2005: 48). 일단 이러한 시도

는 사실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기 때문에 합의되는 것이지, 합의되었기

때문이 참이 아니라는 직관과 충돌한다. 또한 인간의 정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사실 명제도 객관세계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진리의 개념은 확보가능

한 모든 정당화를 넘어서는 요구와 결합되어 있다.

하버마스는 이에 비해 올바름 주장에는 진리 주장에 특징적인 객관세

계에의 연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화를 초월하는 계기 또한 결

여되어 있고 본다. 이 두 가지 주장의 이러한 차이점은 각각이 성공 혹

은 실패하는 방식을 비교해봄으로써 드러난다(Habermas, 1999d: 295).

진리 주장의 경우 성공 및 실패는 객관세계에 대한 목적합리적 개입의

성공 및 실패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올바름 주장의 성공은 사회



- 143 -

세계 안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규범적 믿음이라는 배경 하에서만

성립하는 행위갈등의 합의적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타당한

규범적 요구는 규범에 대한 이성적 합의에 기초한 질서정연한 상호인격

적 관계의 세계의 산출 및 유지의 방식으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반

면 규범적 믿음의 실패는 공동의 사회세계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구성원

들 간의 규범적인 의견불일치의 해소불가능성의 형태로, 다시 말해 그러

한 규범적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박 혹은 절규의 형태로 표출된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실패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사회세계를 확장하여 동일한 형태의 규범적 요구에 대해 이

성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올바름 주장은 정당화를 초월하는 계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

화를 초월해 있는 진리 주장과는 달리 규범의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

가능성은 논의를 통한 정당화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암

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름 주장에 대해 합의는 구성적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규범이 타당하다는 것은 그것이 이상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

는 것, 즉 이상적 조건 하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99d: 297).

물론 규범적 타당성은 곧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을 의미한다

는 논제는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규범이 오류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

지는 않는다(Habermas, 1999d: 298). 하버마스에 따르면 규범에 대한 이

성적 합의는 정당화와 적용의 구분에 따라 이중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유

보 하에 있다. 각각의 공동체는 정당화의 과정에서 인지적 한계를 드러

낼 수 있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타당한 규범

의 경우에도 그것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복수의 사회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사회세계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규범적 믿음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규범적 타당성이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논

제는 상대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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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진리 주장이 관계하는 ‘유일한’ 객관세계에 상응하는 ‘유일한’ 사

회세계를 상정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세계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목적의 나라처럼 도달되어야 할 하나의 과

제로서 부여된다(Habermas, 1999d: 300-301). 실천적 논증의 참여자들에

게는 각자의 사회세계를 확장하고 상호간의 관점의 수용을 통해 포용적

인 ‘우리의 시각’을 성취해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

로 이러한 ‘유일한’ 사회세계가 올바름 주장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규범

적 타당성 주장이 응당 가져야 할 무조건성은 창출되어야 할 사회세계의

보편성을 통해 설명된다. 올바름 주장의 타당성을 이러한 보편주의적 관

점에서 이해하면 질서정연한 상호인격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이상적 사회

세계라는 준거점은 올바름 주장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토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2) 하버마스의 구성주의에 대한 러판트의 실재론적 비판

러판트는 규범적 타당성은 곧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을 의미

한다는 논제는 인지주의와 모순된다고 본다(Lafont, 2002b; 2004). 러판

트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인지주의를 포기하고 상대주의로 변질된 구성주

의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인지주의를 고수하는 대신 구성주의를 포기하

고 실재론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러판트에 따르면 올바름 혹은 도덕적 진리의 개념은 무조건적인 타당

성의 요구를 수반하는 반면, 합리적 수용가능성(rational acceptability)

혹은 합당성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동치일 수 없

다(Lafont, 2002b: 293). 보편화가능성의 원리가 도덕적 진리의 무조건적

인 타당성의 요구가 보존하려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 보편화가능

한 이익이 객관적으로 실재해야 한다. 그 경우에만 칸트적 절차주의는

하나의 올바른 답을 확정할 수 있으며, 보편타당한 규범을 산출해낼 수

있다(Lafont, 2004: 29). 러판트에 따르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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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적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하버마스의 보편화원칙 ‘U’ 또한 보편화

가능한 이익이 실재한다는 전제에 의존한다(Lafont, 2004: 32-33).

하버마스는 이러한 실재론 노선을 거부하고 구성주의를 고수하는데,

러판트는 그 근본 원인이 자율성에 있다고 본다. 주체의 자기 입법 이전

에 그 자체로 성립하는 규범이라는 관념은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율적 주체는 자기 입법의 절차를 통해 규범의 진공 상태에서 비로소

규범을 산출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Lafont, 2004: 37). 따라서 올

바름 주장에서 이성적 합의는 발견적 역할이 아니라 구성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이성적 합의가 올바름 주장에 대해 구성적 역

할을 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실천적 논증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형태

의 합당성(reasonableness)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실제의 합의를 제시한

다. 러판트에 따르면 논증 참여자의 합당성은 두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

지는데, 하나는 ‘더 나은 논변을 수용하라’ 등등의 인지적 조건들이고, 다

른 하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불편부당하게 고려하라’ 등등의 도덕적

조건들이다.

러판트는 규범적 타당성을 논증 참여자의 합당성으로 환원하려는 하버

마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Lafont, 2004: 42-45). 논증 참여

자의 합당성을 현실 속의 인간이 구현가능한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합당

성 조건의 만족이 반드시 규범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된

규범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순수 절차

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논증 참여자가 합당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이루어진 실제의 합의는 무엇이든 타당한 규범을 산출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면, 올바름 주장이 수반하는 무조건적 타당성의 요구가 유지될 수

없다(Lafont, 2004: 332). 그 경우 규범의 타당성은 합의의 실정성으로 환

원되고 만다. 논증 참여자의 합당성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반드시 타당

한 규범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산출되도록 합당성의 조건을 이상화

함으로써 이러한 귀결을 피할 수 있지만, 합의 결과의 무오류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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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러한 합당성은 더 이상 현실 속의 인간이 구현 가능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 결과의 타당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합의 절차를 정식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그 경우 공정한 합의의 절차는 공허한 동어

반복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Lafont, 2002b: 333).

요컨대 현실의 합의 절차는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결과의 타당성을 보

장할 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이상적 합의 절차는 실현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공허하다는 것이다(Wellmer, 1986: 72; Lukes, 1982: 139-141).

러판트에 따르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구성주의를

포기하고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하버마스는 인지적 합당성이

진리를 보장하지 못하듯이, 규범적 합당성 또한 올바름을 보장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Lafont, 2004: 42). 러판트가 제시하는 실재론

해석에서 이성적 합의는 올바름에 대해 구성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적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른다. 따라서 규범적 타당성은 합리적 수용

가능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합리적 수용가능성은 올바름이 아니라 절

차적 정당성(legitimacy)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Lafont, 2003:

171).

하버마스는 실재론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러판트의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부한다(Habermas, 1999d: 308-313). 첫째, 규범의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은 불편부당한 판단 형성의 절차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명될 수 있다. 실제의 합의 과정은 규범에 대해 구성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편화가능한 이익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보편화가능한 이익 및 정당한 질서를 갖는 상호인

격적 관계들의 세계는 관찰자의 객관화하는 3인칭 관점에서는 파악될 수

없으며, 오직 소통행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의 과정의 참여자

의 2인칭 관점에서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셋째, 소통은 단지 실천적

논증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의견들이 개진된다고

하는 인식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기인식 및 타자인

식을 탈중심화하고 공통의 합리적 의견을 형성해나간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 하지만 러판트가 제안하는 실재론적 모델은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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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인지적 기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이러한 실천적 의

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지적이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보편화가능한 이익은 2인칭 관점에서

수행되는 실제의 합의 과정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하나의 주장으로 수

렴된다. 하버마스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논쟁이 되는 규범

의 타당성은 1인칭 복수의 관점, 그때그때마다의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만 주제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규범적 타당성 주장은 ‘우리의’ 인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ED: 153) 하버마스는 여기서 규범의 사실적 수용과

수용가능성을 혼동하고 있다. 규범이 사회적 효력(soziale Geltung)을 갖

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이것은 규범의 타당성(Gültigkeit)의 판정이 ‘우리의’ 관점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반면 세 번째 이유는 공적

토론의 유용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러판트의 비판을 반박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없다. 공적 토론이 각인의 인지적·동기적 한계를 극복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올바름 주장에 대해 실제의 합의가 구성적인 역할을 한

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이 토론(Diskurs)과 합의(Konsens), 그리고 규범의

타당성과 사실적 수용의 혼동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준다.

2. 이성적 합의의 절차적 기준으로서의 이상적 담화상황

1)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루는 네 가지 조건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ideale Sprechsituation)의 개념은 본래 진

리합의론의 일부로서 제시된 것이다. 진리합의론은 진리 주장과 올바름

주장에 대한 논증이 타당성을 판정해낼 수 있기 위해 만족해야 할 기준

을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따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abermas,

1984a: 136-137). 진리합의론을 전개할 당시에 하버마스는 이성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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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주장과 올바름 주장 모두에 대해서 구성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

으나, 이후 진리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입장을 철회하고 진리는 합리적 수

용가능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Habermas, 1999d: 288). 하지

만 올바름 주장과 관련해서는 규범의 타당성은 곧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이라는 진리합의론의 입장을 고수한다(Habermas, 2005b: 85).

하버마스는 실제의 합의가 합리적으로 동기지어진 동의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이상적 담화상황 안에 집약한다. 이상적 담

화상황은 소통의 체계적인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담화

상황(Sprechsituation)이 ‘이상적(ideal)’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의 소통이 외적인 우연적 영향력 및 소통의 구조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강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84a: 177).

이상적 담화상황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논증 일반의 화용론적 전

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렉시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

화상황을 다음과 같이 동등한 권리 부여, 보편성, 그리고 강제 없음의 세

가지 조건으로 정식화한다(Alexy, 1978: 169).

(1) 동등한 권리 부여(Gleichberechtigung)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는 논의에 참

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보편성(Universalität)

a.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b. 모든 사람은 논의에서 어떤 주장이든 제시할 수

있다.

c.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욕망, 필요를 표현할

수 있다.

(3) 강제 없음(Zwanglosigkeit)

어떠한 화자도 (1)와 (2)에 제시된 그의 권리를 행

사하는데 있어 내적 강제나 외적 강제에 의해 방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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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상황에 대한 알렉시의 이러한 정식화를 담론윤

리학 안으로 수용하며(DE: 99), 이후 이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조건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Habermas, 2005a: 54-55).

(1) 공지성과 포함성

- 논란이 되는 타당성 주장에 유관한 기여를 할 수 있

는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소통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

- 모든 각인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할 동등

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기만과 환상의 배제

- 논증 참여자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

(4) 강제의 부재

- 소통은 더 나은 논변이 제기되어 논증의 결과를 결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제한들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러한 조건들은 더 나은 논변

이라는 강제 외에 모든 강제를 배제하며 협업적 진리추구의 동기 외에

다른 모든 동기를 중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는

합의는 이성적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Habermas, 1984a: 179).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의 개념은 논의(Diskurs)를 통한 근거제시

의 방식으로 타당성을 판정하는 진리 주장과 올바름 주장 일반에 적용된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개념이 올바름 주장을 판정하

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절차적 조건들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불

가피하게 만든다. 진리 주장과 올바름 주장을 이상적 담화상황이라는 하

나의 절차적 제약조건을 통해 아우르려는 하버마스의 시도는 알렉시의

모델에서 (2)의 c 항목 그리고 하버마스의 모델에서 항목 (3)을 이루는

진실성의 조건이 두 가지 타당성 주장 사이에서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에

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욕망, 필요를 표현할

수 있다’ 혹은 ‘논증 참여자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라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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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실천적 논의에서는 유관성을 갖지만 이론적 논의에서는 불필요하

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제가

논증 일반의 화용론적 전제를 이룬다고 확언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DE:

123).

2) 이상적 담화상황과 선험화용론 논증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의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

판은 그것이 실제의 합의 과정에서 원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Luhmann, 1971; Geuss, 1981; Elster, 1986; McCarthy, 1991; Bubner,

1992; Rehg & Bohman, 1996; Brink, 2005). 앞서 제시된 네 가지 조건

들 중 (1)의 공지성과 포함성은 실제의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의 수를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2)의 소통에 참여할 동등한 권

리는 실제의 합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무시하

는 것으로 보인다. (3)의 기만과 환상의 배제 조건 및 (4)의 강제의 부재

조건은 실제의 합의 과정에서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

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실제의 합

의’를 제한된 숫자의 참여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하에서 실제로 논

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상적 담화상황을 실현하는 것은 원리

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상황을 실제의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적 담화상황은

이성적 합의 여부를 판정할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그 근거는 다음

의 세 가지이다(Habermas, 1984a: 179-183). 첫째, 실제의 합의 과정이

갖는 현실적 한계들은 공공의 토론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 및 평등한 발

언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둘째, 이상적

담화상황은 규범에 대한 기존의 합의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비

판적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루는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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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통의 가능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통적 관계에 처해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든 이상적 담화상황을 반사실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상황은 경험적 현상도 단순한 이론적 구

성물도 아니고, 논증에서 상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피한 선험적

가정이다.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유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성적 담화상황의 실현불가능성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한 규범을 근거짓는 원리로서 제시되

기 때문이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제의 합의에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구성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합의가 실현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규범도 이상적 담화상황에 의해 절차적으로 근거

지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의 합의 절차에 대한

비판적 기준의 구성은 이와는 별개의 논의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

해 반드시 이상적 담화상황에 호소할 필요는 없다.

하버마스의 반박의 핵심에 있는 것은 세 번째 이유이다. 소통적 상호

작용의 참여자는 누구나 이상적 담화상황을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남은 길

은 그것이 비록 완전하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

하버마스의 선험화용론 논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편화원칙 ‘U’를

다루면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그것이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이도록 하겠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루는 네 가지 조건들은 논증

의 필연적인 전제조건들이기 때문에, 모든 화자는 이러한 조건들이 위반

되면 관련 논증은 진정한 논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

게 된다(ED: 161). 하지만 규범의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

차의 공정성에 의해 규범의 타당성이 구성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실천적 논의에서 참여자들이 A,

B, C... 등의 논변을 제시하고, 이 중 A가 타당한 논변 혹은 제일 나은



- 152 -

논변이라고 가정해보자. 실천적 논증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즉

논변 B, C...를 제시하려는 참여자들이 배제되거나, 혹은 B, C... 등을 제

시하려는 시도가 억압되거나, 혹은 B, C... 등에 아니오의 입장표명이 강

제되는 경우, 그것이 논변 A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논

증의 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다.

논변 A, B, C...에 타당성이 절차독립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

정한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만, 논변 A의 타당

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지

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실천적 논변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갖는 속성에

의해서, 즉 합당한 이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지, 그것이 공

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되었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아니다. 만약 공정한

합의의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합의가능성에 호소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

유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3) 이상적 담화상황과 자율적 주체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1) 공지성과 포함성, 2) 소통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 3) 기만과 환상의 배제, 4) 강제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조건들 중 1)과 2)는 논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형식적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며, 더 나은 논증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는 것은 3)과 4)이다. 하

버마스에 따르면 3)의 ‘기만과 환상의 배제’는 참여자의 자기 기만을 방

지하며 타인의 자기 이해 및 세계 이해에 해석학적으로 개방된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반면, 4)의 ‘강제의 부재’는 모든 참여자의 이해관계와 가

치정향이 동등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장한다(Habermas, 2005a: 54).

여기서 더 나은 논증을 가려내는 실질적 기준이 되는 3)과 4)가 ‘배제’

혹은 ‘부재’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의 ‘기만

과 환상의 배제’는 타당한 규범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내

적 강제(‘자기 기만’ 등)를 제거하는 반면, 4)의 ‘강제의 부재’는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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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 강제(‘권력의 개입’ 등)

를 제거한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이 점에서 경향성의 배제를

통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산출하려는 배제의 원리를 소통행위이론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상황은 더 나은 논증의 강제 외에 다른

모든 강제들을 배제함으로써 협동적 진리추구의 동기 외에 다른 모든 동

기를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DE: 99).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하버마스에게 이성적 합의란 참여자들이 협동

적 진리추구의 동기 외에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서도 추동되지 않는 상

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말한다. 이상적 담화상황은 동기의 순수성, 즉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모든 동기의 배제를 통해 규범의 정당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념을 표현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 의한 소통의 왜곡은 규범에 대

한 합의를 가로막는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Thompson, 1982: 129).

논증 참여자 모두가 동기적 순수성을 갖는 경우에도 그들은 인지적 한계

때문에 잘못된 전제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상적 담화상황은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McCarthy, 2013: 220).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내적, 외적 강제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

서 필연적으로 타당한 규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해주는 특정한 형태

의 자율적 주체를 기초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소통행위를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고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현실의 행위자들과 상당

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 행위자들은 항

상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유한 특수성과 한계를 가지고 생성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자율성과 실천이성을 행

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특수성과 한계 안에서 나름

의 방식으로 제한된 실천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갖는 주체를 추상

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권력이 침투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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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형태의 주체성들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으로 보

인다. 앨런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논의 참여자의 내적 관점 자체가 그들

을 사회화하는 생활세계 및 소통적 사회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권력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Allen, 2012:

363). 사이들러에 따르면 칸트의 자율성 관념은 주체의 독립성을 선행적

으로 확립된 것으로서 사회관계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상정한

다는 점에서 권력과 종속의 사회관계에 의해 개별 주체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Seilder, 1986: 80-83). 이상

적 담화상황이 하나의 수사학적 기만이거나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합

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이러한 비판들과 같은 맥

락에 있다(Bubner, 1982: 51; Ottmann, 1982: 96; 정호근, 1997: 126). 하

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은 실제의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실제의 행위자

와 괴리를 갖는 자율적 주체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행위자에게 적

용되기 어려운, 자율성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모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Bernstein, 1995: 56).

3. 하버마스-롤스 논쟁 (2):

소통적 이성과 실제의 합의

1) 소통적 이성과 ‘무조건적인 것’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사유, 이성, 행위 일반의 전제조건들의 형식

과 구조를 소통행위이론을 통해 합당하게 정식화하고, 종교적, 형이상학

적 교설 및 특정한 공동체들의 전통에 체화된 ‘실질적(substantive)’ 내용

들 혹은 ‘인륜성(Sittlichkeit)’을 이러한 형식과 구조를 통해 흡수 혹은

헤겔적인 의미에서 지양(sublimate)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RH: 178-179). 롤스에 따르면 이것은 하버마스의 이론이 정치적 정

의관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포괄적 교설로서 헤겔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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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의 논리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H: 136-137).

롤스는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이러한 생각을 간략하게 제시할 뿐, 상

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가 칸트의 의미에서의 ‘무조건적인 것(das Unbedingte)’71)과

의 연관을 일종의 형이상학적 잔재의 형태로 은밀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롤스의 이러한 하버마스 비판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이

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표방하는 하버마스의 자기

이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적 사유로의 회귀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소통적 이성의 개념에는 여전히 선험적 가상의 그림자

가 드리워져 있다. 소통적 행위의 이상화하는 가정들이

확정적인 상호이해의 상태라는 미래적인 상태의 이상으

로서 실체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충분히

회의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성의 이상

(Vernunftideal)을 도달가능한 것으로 사기치는 이론은

칸트에 의해 도달된 논증 수준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Habermas, 1989: 184).

하버마스는 여기서 소통적 이성에 내재되어 있는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가능한 상태로 실체화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의 형태로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관성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놓는 것이 형이상학적

사유로의 퇴보라면, 그것을 영원히 점근해가야 할 목표로 놓는 것 또한

유사한 형태의 퇴보가 아닌가 묻게 된다. 계속되는 부분에서 하버마스는

71) 칸트는 무조건적인 것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우리를 필연적으로 경

험과 모든 현상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몰고 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무조건

자〕인데, 이성은 이 무조건적인 것을 모든 조건적인 것을 위해서 사물들 자체에

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요구하며, 그로써 조건들의 계열이 완성될 것을 요

구한다.”(『순수이성비판』, B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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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적 이성에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적 잔재가 남

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오류가능한 진리와 도덕성에 대한 담론 개념들 안에 보

존되어 있는 무조건성(Unbedingtheit)의 계기는 결코 절

대자가 아니며, 기껏해야 비판적 절차로 용해된 절대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잔재를 가지고서만

우리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통한 세계의 왜곡을 막아낼

수 있다(Habermas, 1989: 184).

소통적 이성이 무조건적인 것의 계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만 무조건적

인 것을 전제하는 사유에 맞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상 형이상학

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에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실체적 합

리성이 포기되는 대신 타당성 요구 주장을 근거짓는 절차적 합리성이 대

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는 어떤 것을 제공해

야 한다는 요구 주장을 함축한다(Rorty, 2001: 43). 말하자면 소통적 이

성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제공하던 근원적인 통일성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을 절차를 통해 복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은밀하게 내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관성을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 혹은 그

에 준하는 형태로 절차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는 기대로 표출된다. 하버

마스는 담론원칙 ‘D’에 대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규범과 가치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합리적으로 동기지

어진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말하자면 상호주

관적으로 확장된 일인칭 복수의 관점, 모든 참여자의 세

계이해와 자기이해의 관점들을 강제 없이 그리고 왜곡

없이 모두 수용하는 일인칭 복수의 관점에서 출발할 때

에만 판정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헤

겔의 구체적 일반성이 모든 실체적인 것을 정화시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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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구조로 승화된다(FG: 279-280).

모든 참여자들의 관점을 모두 수용하는 일인칭 복수의 관점에서 논증

이 진행됨으로써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으로 동기지어진 동의가

달성되는 지점은, 다름 아니라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를 통해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관성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하버마스

는 우리가 이러한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관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전

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소통을 통해 최소한 점근적으로나마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하도록 의무지워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것은 우리에게 칸트의 목적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과제로서 부과되어 있다는 하버마스의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Habermas, 1999d: 300). 그렇다면 여기서 헤겔의 구체적 일반성의 개념

이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소통적 행위, 즉 정신

의 노동으로서의 ‘인륜적 행위(sittliches Handeln)’를 통해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관성으로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호근은 하버마스의 소통적 이성에 남아 있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잔

재를 동일성 논리의 개념으로 포착한다. 상호이해는 인간 언어에 목적으

로 내재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화해된 상호주관성을 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이후 과정적으로 전개되기만 하면 되는 근원적인 통일성으로

전제한다(정호근, 1996: 143-144).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미 언어에 잠재

되어 있던 소통적 이성은 근대에 완전히 전개되어 자기 자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명은 경험적 기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 논리가

사유 논리로서 작동한 결과물이다. 정호근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소통 개

념은 이러한 동일성 논리에 기반하여 다름, 이질성, 차이를 경쾌하게 뛰

어넘게 된다(정호근, 1996: 135).

2) 이상적 소통공동체와 실제의 합의

하버마스의 소통적 이성이 보존하는 무조건적인 것과의 연관성은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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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이상적인 소통공동체 안에서 무한하게 나아가는

실제의 합의라는 관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

들이 이성적 논의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들만이 타당하

다”(FG: 138)라는 담론원칙 ‘D’에 반영되어 있다. 완전히 화해된 상호주

관성은 우리가 비록 그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에 끊임없이

점근해가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서 제시된다.

그런데 담론원칙 ‘D’를 통해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에 점근해가고자

한다면, 하버마스가 ‘모든 관련 당사자(alle Betroffenen)’, 혹은 ‘모든 사

람(alle)’이라고 부르는 자기 입법의 상호주관적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일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담론원칙 ‘D’에 따

라 점근성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으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는 수가 한

정되어 있는 유한집단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정된 횟수의

소통을 통해 규범을 근거짓는 작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경우 규범에 대한 실제의 합의는 무조건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규범의 무조건적 타당성의 개념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

자’를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 일반을 포함하는 무한집합으로 상

정하면, 규범을 산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의 횟수가 그와

함께 무한하게 증가한다. 소통의 무한한 네트워크 안에서 담론원칙 ‘D’에

의해 규정되는 실천적 논의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는 확인 불가

능한 형태로 용해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 담론원칙 ‘D’의 점근성에

대한 논의는 타당성 주장을 검증하려는 도덕 이론의 관점에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것은 이제 ‘규범적인 것’의 구조변동에 대한 사회 이론의 관

점에서만 관심을 끌 뿐이다.

하버마스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의 이상적 소통공동체의 이념은 담론

원리 ‘D’에 따라 실제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

는 주체 일반에게 무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실제의

합의는 이상적 소통공동체와의 연관 하에서 조작 가능한 의미를 상실하

고,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게 나아가는 소통의 연쇄 속에서 일종의 형이상

학적 이념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보인다. 벨머는 이 점에서 이상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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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개념이 요구하는 무한한 이성적 합의는 규범적 타당성 주장의

판정을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경

험의 경계 너머에 있는 이념이기 때문이다(Wellmer, 1986: 78).

이상적 소통공동체의 이념이 요구하는 무한한 실제의 합의를 현실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점근성의 논제이다. 실제의 합의

를 이러한 이념에 최대한 점근시킴으로써 그것이 타당하다는 추정을 근

거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 A, B, C... 에 대해 1) 공지성과 포함성, 2) 소통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 3) 기만과 환상의 배제, 4) 강제의 부재라는 네 가지 기준

에 따라 엄밀하게 차등적으로 타당성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규범 A, B, C... 에 대한 실제의 합의의 구체적인 행위연관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 A, B, C... 에 대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1)과 2)의 조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나 참여

하여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했는지, 혹은 3)과 4)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소통에 기만과 환상, 혹은 강제가 개입했는지 등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범 A, B, C... 에 대한 합의는 규범 A, B,

C... 에 대해 비록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성적 합의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이루어질 만한 것이다 등등의 일종의 추

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그러

한 진술들의 실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규범 A, B, C... 에 대한 발언자의

확신이거나, 혹은 규범 A, B, C... 가 해당 공동체 안에서 대체로 인정받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제의 합의의 개

념은 여기서 별다른 역할을 하는 바가 없다.

아니면 실천적 논증 절차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성숙한 민

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절차적 조건들이 제도를 통해

대체로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대체로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규범 A, B, C... 는 타당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경우 그러한 진술들의 실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점근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및 공론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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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신뢰에 불과하다.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들이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실천적 논의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합의들뿐이며, 이러한 합의들은 이상

적 소통공동체가 요구하는 무한한 합의와 종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버마

스는 이러한 유한한 합의들이 이상적 소통공동체와의 연관 하에서 무한

한 합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혹은 무한한 합의에 최대한 점근해가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합당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 혹은 잠재력은 모든 유한한 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Heath, 2001: 223).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사회통합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가 소통행위를 통해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 즉

이성적 합의를 유지하고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렇다면 합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범과 타당하지 않은 규

범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모든 규범은 사회적 효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발적 동의를 필요로 한

다. 타당한 규범에 대한 합의와 타당하지 않은 규범에 대한 합의 사이에

절차의 이상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격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절차주의적 예단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점

근성의 논제는 규범에 대한 실제의 합의들을 엄밀하게 판정할 기준이 아

니라, 합당한 규범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준칙에 가까운 것이

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소통공동체가 요구하는 무한한 실제의 합의는 하나

의 실천적 이상으로서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맥카시는 이와 관련

하여 하버마스의 실천적 논의의 개념은 민주적 공론장에서 합리적 의지

형성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모델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론장의 모델은 아

무리 탈선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칸트의 자율성의 관념을 재정식화한 것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McCarthy, 1991:

188-189). 하버마스의 이상적 소통공동체의 이념은 언어적 의미가 갖는

역사성과 불완전성을 은폐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증론적 가상을 낳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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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머의 비판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Wellmer, 1986: 85). 결국 이상적 소

통공동체의 이념은 담론윤리학이 구체적인 실천적 상황에서 유의미한 지

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Heller, 1984: 7; Bernstein, 199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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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간고찰

합의에서 이유로: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개요

본 논문은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에 대한 1-3장의 비판적 분

석에 따라,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칸트의 자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개요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은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의지의 합치가 아니

라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지도록 하고, 합의에는 규범의 정당성 및 사실

적 수용의 산출이라는 역할을 부여한다.

1)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세 가지 논제

칸트의 자율성의 상호주관주의적 재정식화에 기초해 있는 롤스와 하버

마스의 정당화 모델에서는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 문제와 관련

하여 두 가지 논리가 서로 경합한다. 하나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논리로

서, 이 논리에 따르면 규범의 인지적 내용은 그것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인지주의에 기초한

논리로서, 이 논리에 따르면 규범의 인지적 내용은 그것을 지지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은 칸트적 구성주의를 공통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 두 모델의 핵심은 규범성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로서, 이 원리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한

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칸트의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합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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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롤스의

정당화 모델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가상의 합의는 정의관의 인

지적 내용을 근거짓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롤스는 원

초적 입장의 논변을 이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

다. 또한 반성적 평형이 정의관의 합당성을 근거지을 수 있으려면, 정합

성은 무모순성이 아니라 정의관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의미

에서의 강한 지지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의 합의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상적 담화상황의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이유에 기초해 있는 ‘더 나은 논

변’이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지 못한다면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

의는 정당화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의 사실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면, 그리고 규범의 이상적으로 정당화된 확언가능성은 그 규

범을 지지하는 이유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규범의 인지적 내용

을 합의보다는 이유에 의해서 직접 근거짓는 것이 보다 유망한 모델로

생각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서는 구성주의보

다는 인지주의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칸

트의 자율성의 첫 번째 논제를 다음의 논제로 대체한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첫 번째 논제:

- 실천 규칙으로서의 규범은 주체에 의해 구성되지만,

- 규범의 타당성은 이유들에 의해 결정된다.

롤스와 하버마스는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합의할 만한 규범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 산출할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의 관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주의와 인지주의를 결합시키고 있다. 옳음에 대한 인식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합

당한 이유들에 의해 지지되는 규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주체 혹은 주체들이 내적 반성을 통해 옳음에

대한 인식을 쉽게 확보하는 것은 규범에 대한 정당화가 이미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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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상적인 도덕의식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율적 주체의 보편

적 법칙 수립의 능력은 소통행위를 통한 재생산된 생활세계의 연대성이

라는 자원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벗어나 무엇이 옳

은지에 대한 합의가 없이 첨예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영역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칸트적인 자율적 주체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며, 합의에 의한 정

당화와 이유에 의한 정당화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합의에 의존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덕의식의 영역에서는 정당화

가 불필요한 반면, 불일치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야말로 정당화 논

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칸트의 자율성에 기초한 정당화 모델

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불일치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더 이상 옳음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개별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적 부담과 규범의 정당화가 수반하는

인지적 부담 사이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바, 이러한 격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인은 대체로 평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

델은 이러한 생각에 따라 칸트의 자율성의 두 번째 논제를 다음의 논제

로 대체한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두 번째 논제:

- 모든 각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도덕적 인격으로서,

- 규범의 정당화가 수반하는 인지적 부담과 각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지적 부담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

다는 점을 상호 간에 인정한다.

이러한 모델에서 규범의 정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의 합의에 점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정당화

가 요구하는 인지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논변을 구성하

는 것에 있다. 자율적 주체의 이성적 합의에 호소하는 모델은 규범의 정

당화와 관련된 사태적 차원을 자율적 주체들에 의해 인지적으로 처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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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영역으로 암암리에 제한할 수밖에 없는 반면, 대안적인 정당화 모

델은 규범의 정당화와 관련된 사태적 차원을 온전하게 개방한다. 그것은

‘나’ 또는 ‘우리’의 인지적 능력과 규범의 정당화를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 사이에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인

지적 격차는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서 각인은 더 이상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을

언제나 소유하는 자율적 주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을 수

있다는 절차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모델

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한 실제의 합의라는 관념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

데, 하나는 규범의 정당화와 관련된 논변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논변의 인지적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공적 토론

(discussion)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인된 절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

여하는 합의(agreement)의 과정이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은 이러한 생

각에 따라 칸트의 자율성의 세 번째 논제를 다음의 논제로 대체한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세 번째 논제:

- 공정한 절차적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적 토론은

규범의 정당화를 두고 경쟁하는 논변들의 인지적

내용을 향상시킬 개연성이 높은 소통적 실천이며,

- 공인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실제의 합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타당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근거

짓는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서는 시민들 중 누구도 실천적 진리를 배타적

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 없고, 각인의 인지적 능력과 규범의 정당화

가 요구하는 인지적 능력 사이의 격차라는 점에서 보면 각인은 대체로

평등하다. 따라서 각인은 논변들 사이의 경쟁의 형태를 갖는 공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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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이것은 규범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당

한 형태로 정식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규범을 지지하는 혹은 지지하지

않는 이유들을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규범

의 정당화를 위한 ‘더 나은 논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정한 합의 절차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

은 타당성이 아니라 정당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의사결정은

공인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이든

정당한 권한 부여의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성을

갖는 의사결정이 반드시 동시에 합당하고 올바르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을

갖는 의사결정인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

주의 이론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규범의 타당성과 객관적 이유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첫 번째 논제, 즉 실천 규칙으로서의 규범은

주체에 의해 구성되지만 규범의 타당성은 이유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

제는 롤스와 하버마스의 구성주의에 내재해 있는 단초를 정교화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규범의 타당성이 자율적 주체에 의해 임의적

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칸트의 도덕 이론에 나타나 있다.

입법자는 법의 저자가 아니라 법이 갖는 책무의 저자

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를 수 있다. 신은 도덕적 입법

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도덕 법칙의 저자

는 아닌데, 왜냐하면 도덕 법칙은 사물의 본성에 기초

해 있기 때문이다. […] 신은 도덕성의 저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은 그의 의지에 달린 것이 되며

우리가 도덕성을 자연을 통해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 167 -

때문이다. 도덕성은 사물의 본질에 기초해 있다

(XXIX: 633-634).

도덕실천적 법칙이 “실정적(우연적)이며 자의적인 것”(VI: 227)으로 전

락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사물의 본성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주의적 관점을 관철한다면 규범의 타당성이 공

정한 합의 절차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념은 유지될 수 없다. 자율성에서

‘자기’와 ‘법칙’ 사이의 긴장관계가 지속된다면, 규범의 객관성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법칙’의 손을 들어주고 ‘자기’의 계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롤스와 하버마스 또한 규범의 타당성이 이유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지

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롤스의 정치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정치적

확신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즉 합당

하고 상호간에 인정가능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특정화되고, 모든 합당

한 이들에게 그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PL: 119). 롤스에 따르면 무엇이 합당한 이유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우선성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구성주

의적 절차가 없다면 사실은 한갓 사실들에 불과하다(PL: 122). 하버마스

는 주관세계와 객관세계의 옆에 사회세계, 즉 행위자 자신에 의해 산출

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척도에 의해 산출되는 세계를

상정한다(126-127).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율성이란 ‘통찰(Einsicht)’에 따

라 의욕을 자기 구속하는 능력으로서, 통찰은 하나의 결정이 인지적 근

거의 도움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행위자

가 특권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관세계를 넘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사

회세계의 사실 관계로 확장되는 경우에만 실천적 숙고는 비로소 통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Habermas, 1996a: 38). 롤스와 하버마

스의 이러한 설명에서 이유의 합당성은 보편적 합의가능성에 의해 결정

됨으로써 칸트적 절차주의에 인지주의가 종속된 형태가 된다.

규범이 외부 세계를 이루는 사실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구성해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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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하버마스의 구성주의에 동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대안적인 정

당화 모델은 규범이 실천 규칙으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행위자 자신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거짓 약속의 문제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실천 규칙들이 생성될 수 있다.

- 나는 모든 경우에 거짓 약속을 한다.

-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다.

- 나는 a, b, c... 의 경우에는 거짓 약속을 하지만, 그

외에는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준칙들은 무한하게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 준칙들이 외부 세

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 능력을

갖는 주체가 문장들을 무한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

위 능력을 갖는 주체는 실천 규칙을 무한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 구성적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실천 규칙으로서의 규범은 행위자에 의해 구성된 것이지만, 생

성된 규범의 타당성까지 행위자에 의해 구성될 수는 없다. 칸트와 롤스,

하버마스는 이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덕 법칙을

자연 법칙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 되기 위

한 후보군으로서 가설들을 임의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지만 가설에 임의

적으로 타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가설의 인지적 내용은 ‘사물의 질

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규범의 인지적 내용 또한 이와 마찬가

지로 사물의 질서에 의해, 즉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논변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주체의 구성적 능력에 따라 생성된 실천적 규칙 Σ

- N을 근거 짓는 이유들 a, b, c...

- 이유들에 대한 평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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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타당성이 ‘사물의 질서’에 기초해 있는 이유들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보는 관점에서는, 규범에 대한 실제의 합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들을 인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수적인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3인칭의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실천

적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합당한 실천 규칙으로서의 규범 및 그것을 근

거 짓는 이유 및 그에 대한 평가들의 꾸러미는 사물의 질서에 따라 객관

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선의 논변이 무엇인지 확정해

주는 인지적 절차는 존재할 수 없다. 칸트의 보편화가능성의 원리 및 그

에 대한 재정식화들이 보여주듯이, 그러한 절차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옳

음에 대한 앎이 절차를 매개로 하여 주체의 1인칭 관점 혹은 주체들의 2

인칭 관점 안으로 흡수되는 불합리한 구도로 귀결된다. 우리는 각자의

인지적·동기적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논변에

대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규범의 인지적 내용이 이유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합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

렵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의 실천적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

은 합당한 실천적 규칙, 그것을 근거짓는 이유, 이유들의 평가라는 세 가

지 층위에서 불일치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규범 Σ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란 Σ를 근거 짓는 이유들 a, b, c... 및 그에

대한 평가 a′, b′, c′... 의 꾸러미는 시민 각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그

럼에도 규범 Σ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나, 혹은

규범 Σ는 물론 그것을 근거 짓는 이유들 및 평가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

들의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합의는 인지적 내용을 가질 수 없다. 규범 Σ를 지지하는 이유들 및 그

에 대한 평가들의 꾸러미가 시민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남

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규범 Σ를 승인한다는 합의의 사실뿐이다. 후자

의 경우에도 합의는 규범 Σ의 인지적 내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경우 규범 Σ의 인지적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승인하는

단일한 이유 및 평가의 꾸러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꾸러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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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지 못한다면, 모든 시민들의 합의라는 사실

과 무관하게 규범 Σ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동일성과 차이가 상대적인 개

념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완전히 하나의 인격체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의 합치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모든 문제에 대해

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아무리 합의에 점근

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느 층위에선가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권의 문제가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 등등 인권과 연관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으려는 관점에서

는 불일치가 성립하는 이러한 모든 세부사항들 및 층위들과 관련하여 시

민들이 합당하게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요구하는 의지의 합치에는 제한이 없고, 제한을 임의적으로 상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일관되게 전개해나갈 경우 모든 시민들은

실천 이성에 따라 하나의 인격체처럼 완전히 통합되어야만 자율성을 행

사할 수 있게 된다.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옳음과 관련

된 불일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현상적 자아들을 단일한 예지적 자아

로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3) 실천적 사안에 대한 공적 토론과 실제의 합의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서 시민 각인은 문제시되는 실천적 사안에 대

해 각자 고유한 논변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각인의 논변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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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에 대해 각인이 지지하는 규범 Σ, Φ,

Ψ...

- 지지하는 규범을 근거 짓는 객관적 이유들 a,

b, c...

- 이유들에 대한 평가 a′, b′, c′...

시민 각인의 논변은 지지하는 규범 Σ, Φ, Ψ...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

고, 동일한 규범 Σ을 지지하더라도 그것의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들 σ1,

σ2, σ3...와 관련하여 불일치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형태의 규범을 지지하

더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객관적 이유들 a, b, c... 의 꾸러미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유들에 대한 평가 a′, b′, c′...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층위들 및 그 각각에 속하는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고려하면, 시민 각인이 지지하는 논변들은 서로 겹

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규범의 수는 무

한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각각을 지지 혹은 거부하는 이유들의 가능한 목

록 및 그에 대한 평가들의 가능한 목록 또한 무한하게 많을 것이기 때문

에, 하나의 규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무한한 인지적 부담을 수

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적 토론은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실천적 사안

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논변들을 추려내

고, 각각의 논변들에서 제시되는 규범을 정교하게 정식화하는 동시에, 규

범들을 지지 혹은 거부하는 이유들의 목록 및 그에 대한 평가들의 목록

을 소통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 및 평가하고 수정하는 공통의 작

업으로 생각될 수 있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은 공적 토론이 이상적으로 진행될수록 대안으로

고려되는 논변들의 인지적 내용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롤스 및

하버마스와 공유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롤스와 하버마스의 모델과

는 달리 공적 토론의 결과 무엇이 가장 합당한 논변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거나, 혹은 우리가 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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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접해가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럴 만한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합당한 불일치는 좋음의 합당한 다원주의는 물론 옳음의

합당한 다원주의에 기초할 수도 있고, 해당 사안 자체가 불가피하게 선

택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현재 공동체가 도달한 인지적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공적 토론이 무의미하

게 공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롤스와 하버마스가 공유하는 이성적 합

의의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담아낼 수 없으며, 합의의 부재

를 그저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도상이나 혹은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문

제로만 간주할 뿐이다.

하나의 실천적 사안에 대한 공적 토론은 무제한적으로 개방된 대화의

형태로 무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시점에서의 토론의 결과물을 수합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논변 A, B, C가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선정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각각의 논변들은 이상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공적 토론을 통해 최대한 정교화된 형태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만 이것은 논변 A, B, C 중 해당 사안에 대한 가장 합당한 논변이 있다

는 점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A, B, C는 그저 그 시점에서 가

장 유력한 것으로 간주되는 논변들을 추려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

다. 공적 토론이 순수하게 이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론의 결

과물은 소통 공동체가 갖는 인지적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대안적

인 정당화 모델에서 규범의 정당화가 수반하는 인지적 부담과 각인이 감

당할 수 있는 인지적 부담 사이의 격차는 실천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구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논변 A, B, C가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생각된다면, 시민 각인은 각

각의 논변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투표로 표현하

는 방식으로 공공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논

변 A, B, C가 각각 규범 Σ, Φ, Ψ을 뒷받침한다면, 시민 개인은 논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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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표를 작성해볼 수 있다.

논변 A

- 논변 A가 제시하는,

규범 Σ을 지지하는 이유 a, b, c... 및 그에 대한 평

가 a′, b′, c′...

- 논변 B, C가 제시하는,

규범 Σ를 거부하는 이유 α, β, γ... 및 그에 대한 평

가 α′, β′, γ′...

- 총점: TA

시민들은 각각의 규범을 지지하는 이유 및 거부하는 이유들을 전체적

으로 평가하고 각각의 논변에 총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논변 A, B, C중

최선으로 생각되는 논변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타당한 하나의

논변을 타당하지 않은 다른 논변들로부터 선별해내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논변들을 비교평가하고 최선의 논변을 선택해내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시민들마다 이유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시민 각인에 있어 무엇이 최선의 논변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상적인 의사소통공동체로

이행하여 완전한 이성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문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천 이성이 처해 있는 하나의 항구적인 조건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72)

무엇이 최선의 논변인지에 대한 시민 각인의 판단들이 투표의 형식으

로 수합되면, 다수결 등 의사결정의 원리가 명시된 공인된 민주적 절차

에 따라 그것이 공적인 구속력을 갖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가공

72) 롤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약 우리가 가능한 고려 사항들

의 목록을 완결할 수 없다면(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고려되었

을 때 사고의 균형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불확실한 채로 남는다. 우리가 할 수 있

는 최선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검토하지 않

은 것들이 이 근거들의 균형을 뒤엎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 가장 잘 고

안된 정치관도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설 수 없다. 또한 이 한계들은 우리의 실천

이성의 성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결함이 아니다.”(JFR: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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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법안들 A, B,

C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50%, 30%, 20%가 나왔다고

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경우 A가 정당성을 갖는 법안으로서 효

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공인된 원칙 및 공정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로서, 즉 그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

가 무엇이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의

입법권에 대한 칸트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정당성의 개념을 기초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칙수립적 권력〔입법권〕은 오직 국민의 합일된 의

지에만 귀속한다. 무릇 이로부터 모든 법이 나와야 하

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 법칙을 통해 절대로 어느 누

구에게도 불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

가가 타인에 대해 무엇인가를 처리할 때 그가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법을 행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되,

자기 자신에 관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그러

한 일이 없다. (무릇 自願者에게 不法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volenti non fit iniuria.) 그러므로 오직 모든 이

의 합치하는 합일된 의지만이, 각자가 모든 이에 관해

그리고 모든 이가 각자에 관해 동일한 것을 결정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오직 보편적으로 합일된 국민의지만

이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VI: 313).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다’라는 원리는

의사결정의 내용의 합당성이나 합리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

사결정을 내릴 정당한 권한을 갖는 주체인가만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의 개념과 연관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정당한 권한을 갖는 주체라는 점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결

정은 무엇이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이 동시에 항상 합

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법칙수립적 권력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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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아닌 정당성의 개념을 기초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마치 내가 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이들의 의지가

완전히 합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필요하다. 그러한 의지의 과

도한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하

는 절차를 고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범에 대한 모든 실제의 합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공인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

소통을 통해 생활세계를 재생산하는 실제의 합의는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생활세계의 안팎에 있는 무한정한 불특

정한 다수가 참여하는 무한한 의사소통행위의 결과 끊임없는 생성 및 소

멸 중에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은 생활세계에

서 ‘인륜성’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실제의 합의에 규범의 사실적 수용이라

는 역할을 부여한다. 모든 규범은 사회 내에서 사실적 효력을 갖기 위해

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믿음을 생산 및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

한 규범과 타당하지 않은 규범은 이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잘못된 규범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이 ‘옳다’라는 믿

음을 구성원들에게 갖게 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 하나의 규범에 대한 아무리 강력하고 견고

한 타당성 믿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잘못된 것임이 드

러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에 대한 만장일치는 규범의 타당성의 최고 수

준이 아니라, 규범의 사실적 수용의 최고 수준을 의미한다.



2부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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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적 이성과 민주적 자율성: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입헌 민주주의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

업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두 가지 동기에 이끌리고 있다. 롤스는 정치

적 정의관의 정당화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칸트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전히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

들에 강하게 의존한다. 본 논문은 4장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입헌 민

주주의관을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율성과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갖는 문제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I.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의 인지적 내용

1. 입헌 민주주의의 최상 원리로서의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

롤스에 따르면 현대 입헌 민주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초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적 사유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흐름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다(PL: 4-5). 하나는 로크(J. Locke)와 연관

되는 전통으로서, 이 전통은 콩스탕이 ‘근대인의 자유’라고 부르는 사상

과 양심의 자유, 인간과 재산의 기본권 및 법치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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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하나는 루소(J. Rousseau)와 연관되는 전통으로서, 이 전통은

콩스탕이 ‘고대인의 자유’라고 부르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공적 삶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다.73)

그렇다면 관건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요구를 조화시키

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제도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원칙으로서 정

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JFR: 42-43).

(1) 각인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의 완전히 적절한 체계

에 대해 동일한 불가침의 권리(claim)를 가지는 바,

이 체계는 모두를 위한 동일한 자유들의 체계를 갖

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하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책 및 지위에 결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둘째,

그것은 사회의 최소수혜자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

야 한다(차등의 원칙).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적 정의관은 다음의 세 가지 점

에서 자유주의적(liberal)이다(PL: 6-7). 첫째, 그것은 현대 입헌 민주주

의에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권, 자유 및 기회들을 열거한다. 둘째, 그것은

이러한 기본권, 자유 및 기회들에 우선성을 부여한다. 셋째, 모든 시민들

이 그것은 이러한 기본권, 자유 및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전목적적(all-purpose) 수단을 보장한다.

정의의 두 원칙은 여기에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요구를 결합시키

는데, 그것은 세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

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제1원칙에 의해 열거된 평등한

73) ‘현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에 대한 콩스탕의 구분에 대해서는 Constant,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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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방지책을 요

구한다. 셋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수혜자

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롤스는 정의

의 두 원칙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본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에 내재되어 있는 심

층적 합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Rawls, 1980: 518). 따

라서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제1원칙은 입헌 민주주

의의 근간을 이루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그 우선성을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장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비롯한 목적론적 원칙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다(Rawls, 1999a).

입헌 민주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의해 성립한

다고 할 수 있다(TJR: 214). 정의의 제2원칙을 이루는 공정한 기회균등

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과 연관

된다(TJR: xii, 65). 민주주의 사회의 에토스를 고려하면 최소수혜자의

인생의 장기적인 전망을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일관된 방식으로 극대화

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관습을

합당하게 확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Rawls, 1999a: 153).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의의 두 원칙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입헌 민주주의의 최상 원리로 간주된다. 이

점은 롤스가 정의의 두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하는 방식을 설

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4단계 과정(four stage sequence)의 개념에서 분

명하게 드러난다(TJR: 172-175). 1단계인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

칙이 선택되면, 2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제헌 위원회에 참가하여 입헌 민

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헌법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으로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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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전체로서 정치 과정이 정의로운 절차가 되도록

하는 헌법을 선택하도록 요구받는다. 정의로운 헌법이 선택되면 3단계인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바, 여기서는 정의의 제2원칙이 적용된다. 질서

정연한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은 정의의 제1원칙이 보장하는 평등

한 기본적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고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전망을 극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법관과 행정관

에 의해 법규가 적용되고 시민 일반이 법규를 준수하는 단계이다. 롤스

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이 단계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정의한

법에 대항하여 이루어져야 한다(TJR: 326). 4단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롤스가 정의의 두 원칙을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 입법, 법

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최상 원리로 간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헌법 및 헌법에 체화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주의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스는 입헌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

비시킨다(JFR: 145). 롤스에 따르면 입헌 민주주의는 법규와 법령이 예

컨대 정의의 제1원칙이 포괄하는 것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들에 부

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체제로서, 입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헌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반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입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한계를 비롯한 어떠한 한계도 부여하지 않으며, 법을 제정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수가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법이 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 민주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이해된다.

롤스에 따르면 입헌 민주주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Rawls, 2007: 85). 첫째, 헌법은 성문화된 최고법으로서 정부 구조를 전

체적으로 규제하며 그것의 주요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권

력을 정의한다. 둘째, 성문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특정한 기본권이 최고

의 입법적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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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제도를 갖추고 있다. 넷째, 제헌 위원

회 및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헌법적 절차들이 존재한다. 이후 살

펴보게 되겠지만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규정되는 입헌 민주

주의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2)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실제의 합

의에 의한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

이 없도록 헌법에 의해 적절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롤스가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이 갖는 역동적인 잠재

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이 보장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

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들

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전통과의 접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롤스는 정의로운 입법을 항상 보장해주는 민주적 의지 형성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TJR: 173). 헌법을 정치

적 의지 형성의 과정을 통해 입법의 체계를 산출해내는 하나의 절차로

간주한다면 완전한 절차적 정의, 즉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절차라는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가능한 최선의 체제는 불완전한 절차

적 정의의 체제뿐이다. 따라서 입법은 정의로운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TJR: 194).

민주적 의지 형성의 과정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사례일 수밖에 없

다는 것은 부정의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입헌 민주주의는

입법 과정에서 다수결 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그렇다면 이 규칙

에 의해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왜 준수해야 하

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롤스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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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로서의 입헌 민주주의의 한계를 감내해내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

가 없기 때문이다(TJR: 311). 우리는 공통의 입법 절차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 중 하나에 합의하는 것이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를 해야 하며, 가능한 최선

의 입법 절차로서 다수결 원칙을 운용하는 데 있어 서로가 갖는 인지적,

동기적 한계들을 감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롤스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수결 원칙을 최대한 정당화할 방도를 모

색한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수자가 의지하는 것이 곧 옳은 것

이라는 관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TJR: 313). 민주적 헌법 하에서

특정한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 다수자에게 법을 만들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다수결 원칙을 통해 최대한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다수결 원칙에 입

각한 의지형성의 절차가 배경적 정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

으로서, 이 경우 배경적 정의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TJR: 313). 다른 하나는 다수가 제정한 법이 이상적인 조

건 하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따르는 합리적 입법자가 합당하게 선택할

만한 것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TJR: 318). 이 경우 다수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다수결 원

칙은 유사-순수 절차적 정의(quasi-pure procedural justice)의 사례가 된

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이 정의로운 입법의 결과를

직접 규정하며, 다수결 원칙은 그러한 입법 결과를 산출해낼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하나의 효율적 절차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 공정으

로서의 정의에서 다수결 원칙은 헌법에 종속된 지위를 갖게 되며, 정의

의 두 원칙 및 그것을 구현하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TJR: 201). 롤스

에 따르면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변은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자유의 우선성 논제에 기초해 있다. 헌법에 의

해 다수결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큰 자유를 보장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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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으

로서의 정의에서 헌법에 입각한 다수결 원칙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두 가

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롤스가 주제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공정으

로서의 정의의 입헌 민주주의 체제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사법 심사제

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규정하는 입헌 민주주의의 체제

에서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및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적

으로 위배하는 부정의한 법률 제정에 대해 이루어질 시민 불복종이다.

한편으로는 사법 심사제를 운용하는 대법원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의 두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들 자신에 의해서 다수

결 원칙이 견제받음으로써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의한

입법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롤스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것이 헌법

을 통해 보장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은 자유주의가 허용하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하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L: 325). 그 경우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입법 과정

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롤스는 공정으

로서의 정의가 이러한 비판을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에

서 자유주의를 수정하는데, 하나는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을 이

루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의의 제1원칙이 열거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 중 정치적 자유에 대

해서만큼은 공정한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모든 기본적 자유

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자유

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적 직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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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평등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L: 327). 롤스는 이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실천적 방도로서 정부의 세금에 의해 자유로운 공

개 토론을 장려하거나, 정당에 세금 지원을 함으로써 그것이 사적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되도록 하는 등등의 조치들을 열거한다(TJR: 198). 롤스

는 이처럼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왜

곡되는 것을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보장을 통해 최대한 방지한다

면,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본다(PL: 328).

3) 차등의 원칙과 재산소유 민주주의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입헌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갖는 두드러지

는 특징은 그것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치 경제학

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기본 가치의 실현에 대한 논의와 연관시킨

다는 점에 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74)의

개념이 보여주듯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민

주적 헌법을 통해 조정하는 문제는 입헌 민주주의 이념 자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이 시민들의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바(Mills, 1957: 361; Dahl, 1961: 3; Shapiro, 1999b: 34; Crouch, 2004:

51-52; Bartels, 2008: 285-286),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만큼 이 문제

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주

의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정태창, 2011).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먼저 차등

의 원칙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적 자유

를 비롯하여 정의의 제1원칙에서 열거하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

74) 이 개념에 대해서는 Meade, 1964: 40-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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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양립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그대로 누적될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이

훼손되고 소수가 정치적 삶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TJR: 199).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이 민주주의 이념 자체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 영역이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조화로운 한 부분을 이룰 필요가 있

다(Cohen, 2002: 3).

차등의 원칙은 다른 한편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안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요구를 직접 반영한다. 롤스에 따르면 차

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redress)’, 즉 부당한 불평등은 보

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출생이

나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마땅한 응분(desert)의 이유에 의해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로부터 단순

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

회의 시민들은 호혜성(reciprocity)의 요구에 따라 공동선에 부합하는 경

우에만, 즉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하게 된다(TJR: 88).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민주주

의 사회의 구체적인 여건 하에서 시민들 개개인의 분배의 몫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일이 야기할 엄청난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롤스는

시장에 의해 매개되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의존한다(TJR: 76).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적절한 배경적 제도 하에서 시장을 통

해 분배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결과된 분배의 몫

은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TJR: 242-243). 이러한 배경적 제도로는 정의의 제1원칙이 규정하는 평

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유지

등이 있으며, 또한 정의의 제2원칙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동

등한 교육의 기회 보장, 경제 활동과 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기

회 균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득에 따른 등급별 보조를 통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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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할당처, 안정처, 양도처, 분배처, 교환

처의 5개의 기관을 통해 이러한 배경적 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로 재

산소유 민주주의로서, 롤스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

의 대안으로서 제시한다(JFR: 133). 롤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복지국

가 자본주의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닐은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O’Neill, 2012: 77-79). 첫째,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광범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

중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제1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민들에게 사회적 최소치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제2원칙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요구

하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실패한다. 셋째, 정의의 제2원

칙의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소치만을 제

공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로는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의 관념에 담겨 있

는 시민들 상호간의 호혜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반면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

보다 훨씬 강한 평등주의적 요구를 제기한다(White, 2012: 134). 첫째, 재

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

유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후자와는 달리 생산 수단의 소유가 시민들 사

이에 광범위하게 분산됨으로써 시민 각인이 적정한 양의 자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TJR: xiv-xv).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

가 자본주의처럼 각 시기의 최종점에 최소수혜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시작점에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한다. 둘째,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상속세와 증

여세를 통해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및 공정한 기회 균등과 양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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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세대 간 불평등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다(TJR: 245). 셋째,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선거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

원, 정당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정치적 토론을 위한 공공 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거대

한 집중에 의해 민주주의 정치가 영향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JFR: 149-150).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강한 평등주의를 수반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차등의 원칙의 두 가지 목적, 즉 평등한 정치

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 및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와 이성적 합의의 한계

1) 판단의 부담과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안정성 논변의 수정은 정의론에서 질서정

연한 사회의 개념이 갖는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이

루어진다. 질서정연한 사회란 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수

용하며,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3)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TJR: 4).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다. 정의론에서는 공

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치적 정의관이 아니라 포괄적 교설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항구적인 특징을 이루는 합당한 포

괄적 교설들의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는 하나의 포괄적 교설이 모든 시

민들에 의해 수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안정성 논변

을 수정해야 한다(PL: xvi-xvii).

롤스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이란 ‘최상의 문제

들(highest things)’을 다루는 믿음들의 체계로서, 여기에는 종교,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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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철학적 관점들, 그리고 선관에 대한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이 속한

다(PL: 4). 어떤 교설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

모든 가치와 덕목을 다룸으로써 모든 주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우리

의 인생 전반과 관련하여 행동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L: 12). 롤스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를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체제 하에서 인간 이성의 행사로부터 귀결되는 정

상적인 결과로 간주한다(PL: xvi).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는 ‘판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

을 통해 설명된다. 판단의 부담은 합당한 개인, 즉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으로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고,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존중하고 사회의 협동적 구성원이 되려는 지속적인 욕망을 갖는 사람들

사이의 합당한 불일치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롤스는 합당한 불

일치의 원천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PL: 56-57).

(1)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

거는 서로 상충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2) 유관한 고려사항들에 완전히 동의하는 경우에도, 그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달리 평가함으로써 다른 판단

에 이를 수 있다.

(3) 도덕적, 정치적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은 어

느 정도 모호하며 판단이 어려운 사례(hard case)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과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합당한 개인들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4) 우리가 증거를 평가하고 도덕적, 정치적 가치의 중

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는 그 시점까지의

우리의 전체 경험, 우리의 삶의 전체 경로에 의해 형

성된다. 따라서 직업, 사회적 지위, 노동분업, 다양한

사회집단과 인종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

회에서 시민들의 총체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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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의 경우 그들의 판단은 대체로

여러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

(5) 하나의 문제의 양 측면에 대해 상이한 힘을 가진 상

이한 종류의 규범적 고려사항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6) 어떠한 사회 제도의 체계라도 그것이 허용하는 가치

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도덕적, 정

치적 가치들에 대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들의 선택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개인들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게 된

다.

롤스는 판단의 부담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정치 문화는 합당한 불일치

를 항구적인 조건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판

단들은 합당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서 이성

적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판단의 부담이라는 개념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판단의 부담의 개념은 이성적 합의의 한계를 규정한다. 롤스가 제시하

는 합당한 불일치의 여섯 가지 원천은 실천적 판단 일반과 관련하여 유

효성을 가질 수 있다.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

일치의 원천인 (1)-(4)나, 규범 및 가치 판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일

치의 원천인 (5), (6)은 좋음은 물론 옳음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작동한

다. 실천 이성의 자유로운 행사 자체가 합당한 불일치들을 산출해낸다면,

우리는 이성적 합의의 한계를 수용하고 옳음과 관련하여 합당한 불일치

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을 따를 경우 옳음의 문

제에 대해서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칸트의 자

율성과 결별하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당화 논

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를 상당 부분 인정하



- 190 -

고 있다. 옳음과 관련된 불일치는 옳음의 본성에 대한 메타윤리의 차원,

실천법칙의 내용에 대한 규범윤리의 차원, 그리고 실천법칙의 적용과 관

련되는 응용윤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괄적

교설에는 종교, 형이상학과 인식론 등을 포함하는 철학적 입장들, 그리고

도덕관(moral conception)이 속하는데, 도덕관이 포괄적 교설에 포함된

것은 옳음에 대한 메타윤리, 규범윤리, 응용윤리의 차원에서의 합당한 불

일치가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롤스는 이러한 이유에

서 공리주의를 비롯한 포괄적 교설로서의 도덕관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

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포괄적 교설로서의

어떠한 도덕관도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모든 시민들에 의해 인정될 것

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awls, 1985: 225). 이것이 질서정연한 사

회에 대한 정의론의 설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2) 정치적인 것의 비정치적인 것에 대한 우선성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과의

연관을 보존하고 있다. 이 점은 롤스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한 자율성(full autonomy)의 개념에서 드러난다.75) 롤스

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 정의의 두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두 원칙을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하

고 ‘이 원칙들로부터 행위(act from these principles)한다’76)는 점에서 완

전한 자율성을 갖는다(PL: 77).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자유롭고 평

등한 인격으로서 공정하게 대표될 경우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

할만한 공정한 협동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실천적

판단력에서 시민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의의

75) 롤스의 완전한 자율성이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의 변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Taylor, 2011: 24 참조.

76) 롤스는 여기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행위한다(act from these principles)’라는

표현을 칸트의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Handlung aus Pflicht)’(IV: 397)의 개념

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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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원칙을 수용하고 그에 따를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은 평

등한 것으로 간주된다(PL: 80).

그렇다면 자율성에 따르는 이성적 합의의 요구는 판단의 부담에 따른

이성적 합의의 한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롤스는 이성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옳음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성적 합의를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를 결합시킨다(O’Neill, 1997: 412).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포괄하는 영역, 즉 현

대 입헌 민주주의에 있어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가

속하는 영역을 이성적 합의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상정

한다(PL: 227-229). 보편화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옳음과 좋음 사이의

의무론적 구분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 사이의 구분으로 변형된다.

이성적 합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롤

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 공적 이성과 비공적 이성, 정치적 가치와 비정치적 가치의 구분 및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선성은 이로부터 따라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판단의 부담의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판단의 부담이 옳음과 관련된 문제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작동한

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Waldron, 1999: 112). 판단의 부담의

귀결을 일관되게 전개해나간다면, 규범에 대한 모든 합의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롤스는 이러한 방

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규정되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으로써 판단의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판단

의 부담은 포괄적 교설에는 적용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적 정의

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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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적 합의와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

1) 정치적 구성주의와 중첩적 합의

정의관의 3단계 정당화 과정에 따라 정의관에 대한 공적 정당화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정치

적 정의관의 타당성 입증의 요구이다. 롤스의 정치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서 보면 정치적 확신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합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L: 119). 정의

관을 인지적 내용을 근거 짓는 이러한 이유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승인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유들(public reasons)이다.

이것은 적정 수준의 정당화의 단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정의관의 안정성 확보의 요구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각자의 포괄적 교설의 내적 관점에서 성립하는 비공적 이유들

(nonpublic reasons)에 따라 정의관을 지지함으로써, 즉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은 완

전한 정당화와 공적 정당화의 단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정의관을 지지하는 공적 이

유들은 모든 시민들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공유되어야 하는 반면, 2단계

및 3단계에서 정의관을 지지하는 비공적 이유들은 시민들마다 서로 달라

도 상관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의관의 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시

민들이 서로 다른 비공적 이유들에 따라 정의관을 지지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정의관의 타당성 입증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정치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정의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시민들은 동일한 정의관에 대한 동일한 공적 이유들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1단계에서 시민 각인이 서로 다른 이유들에 따라

정의관을 지지한다면, 정의관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 A, B, C... 를 따르는 시민들 a, b,

c... 가 있다고 하자. 이들이 정치적 정의관 JF에 대해 중첩적 합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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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위해서는 공적 이유와 비공적 이유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중 시민들 a, b, c... 가 JF를 지지하는 비공적 이유들, 예컨대 포괄적 교

설 A의 경우 A1, A2, A3..., 포괄적 교설 B의 경우 B1, B2, B3..., 포괄적

교설 C의 경우 C1, C2, C3... 등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JF를 지지

하는 공적 이유 P1, P2, P3...은 시민들 a, b, c... 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공유되거나, 혹은 합당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 각인이 각자의 포괄적 교설에 비공적 이유들에 따라 정치적 정의관

을 끼워 넣는 과정은 모든 시민이 JF를 공적 이유 P1, P2, P3... 에 따라

지지함으로써 JF가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JF가 공적 이유 P1, P2, P3...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구현한다는 점이 먼저 모든 시민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시민 각

인이 JF를 자신의 포괄적 교설에 끼워 넣음으로써 JF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정의관의 3단계 과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만, 중첩적

합의가 잠정적 협정(modus vivendi)과 다르다는 롤스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 된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하나의 도덕적 관점으로서

도덕적 근거들에 따라 수용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중첩적 합의는 잠정

적 협정과 구별된다(PL: 147).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설의 방식으로

‘진리’로서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타당성에 대한 충분히 강한 요

구주장을 수반한다.

2) 마이클만의 해석적 다원주의와 중첩적 합의

마이클만은 롤스가 헌법적 계약론(constitutional contractarianism)이라

는 정치적 정당화의 모델을 하버마스와 공유한다고 본다. 마이클만에 따

르면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는 헌법적 계약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다(Michelman, 2001: 258-261). 첫 번째 특징은 합리적 보편주

의(rational universalism)이다.77) 이것은 강압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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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각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그것을 인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

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

의적 관점은 공리주의처럼 하나의 전체로 간주된 시민 일반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행사가 모든 시민 각인의 관점에서

합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번째 특징은 헌법

적 본질주의(constitutional essentialism)이다.78) 합리적 보편주의의 원칙

에 의해 정치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경우들, 예컨대 모든 정치적 행위

혹은 모든 입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본질주의는 합리적 보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

는 범위를 정치적 행위 및 입법을 규제하는 기본적 규칙들의 핵심 체계,

즉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한정한다. 세 번째 특징은 도덕적 반응주의

(moral responsivism)이다.79) 마이클만에 따르면 롤스와 하버마스는 시

민들이 갖는 특정한 형태의 도덕적 동기, 즉 협동의 공정한 조건에 대한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동기에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힘을 부여한

다. 이러한 도덕적 동기를 갖는 시민들이 합의하는 원칙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이클만은 먼저 헌법적 본질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합리

적 보편주의의 원칙을 모든 개개의 정치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지만, 헌법의 본질적 요건을 개별 사례들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Michelman, 2001: 266).

적용의 과정에서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서로 경합적인 해석들 사이

의 합당한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롤스의 정의의 두 원

칙은 고도의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식화된 원칙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을

이루는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옳음에 대한 합당한 불

일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의의 제1원칙에서 열거되는

77) 합리적 보편주의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서 “... [합리적인 존재로서] 모든

시민이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구절에 상응한다.

78) 헌법적 본질주의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서 “... 그 본질적 요건이 모든

시민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헌법에 따라...”라는 구절에 상응한다.

79) 도덕적 반응주의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서 “... 합당한 존재로서의 시민

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원칙과 이상들에 따라...”라는 구절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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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기본적 자유 중 양심의 자유라는 항목만 고려하더라도, 이 항목

은 그 자체로 수많은 세부 논점들을 포함하는 규범적 문제들의 하나의

거대한 군(群)을 나타낸다.

마이클만에 따르면 헌법적 본질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은 정의관의 자기

동일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정의관을 승인했

지만, 정의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일치들이 나타난다면, 출발

점으로서의 동의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시민들은 동일한 정의관

을 동일한 이유에 따라 승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정의

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의관 JF에

대해 각자의 시민들의 이해가 JF1, JF2, JF3... 의 방식으로 서로 다르다

면, JF에 대한 합의는 JF1, JF2, JF3... 에 대한 각인의 인정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의관의 자기 동일성이 이러한 해석적 다원주의로 인해 훼손된다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한 동일한 이유에 따른 합의를 통해 그것의 타당성을

근거짓는다는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하나는 해석적 다원주의가 발생시키는 옳음의 합당한 불일

치들을 그대로 떠안은 채로 추상적으로 기술된 정의관에 대한 불분명한

형태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느슨하기 때문에 도달하

기에 수월하지만, 정의관을 통해 옳음에 대한 불일치를 조정한다는 목표

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의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각의 원칙들과 관련된 세

부사항들을 일정 수준까지 모두 확정하고, 이렇게 동일성이 확보된 정의

관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의관이 이처럼 옳

음에 대한 불일치를 그 내부에서 해소하는 경우에만 그것은 민주주의 사

회 내에서 발생하는 옳음의 불일치들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화된 정의관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정의관의 모든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의견이 합치할 경우에만, 다시 말해 하나의 인격체처

럼 통합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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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선택지는 정의관의 정식화 단계에서 감당불가능한 부담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롤스는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정의의 제1원칙에서 열

거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롤스는 민주주의 헌정의 역사 및

도덕적 인격의 두 가지 능력의 개념을 참조하여 몇 가지 자유들을 예시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기본적 자유의 확정된 목록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PL: 292-293). 제2원칙을 이루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또한 그 핵심이 간략하게 설명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중첩적 합의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이러

한 대략적인 서술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롤스는 중

첩적 합의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의 대상을 공정으로서의 정

의에 한정하지 않고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PL: 164). 중첩적 합의가 완료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일련의 자유주

의적 정의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석적 다원주의가 개

입하기 전에 이미 정의관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롤스는 합

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

의관에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이클만의 물음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Michelman, 2001: 268).

롤스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정의관들은 i)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보장, ii) 이러한 자유들의 특별한 우선성, 그리고 iii) 기

본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전목적적 수

단의 보장이라는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PL: 6). 롤스는 자

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가 이러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다는 점을 인정한다(PL: 226).

이러한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라는 구도 하에

서는 정당화의 1단계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동일한 이유에 의한 합의

의 방식으로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 LCJ1, LCJ2, LCJ3... 에 대해 시민들이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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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정의관 LCJ1, LCJ2, LCJ3... 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그것을 지지하는 ‘공적 이유’들은 서로 분명히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각자가 지지하는 정의관이 서로 다르고,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들

이 서로 다르다면,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정의관에 대한 이

성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당화의 1단계는 이 경우

서로 다른 비공적 이유들에 따라 정의관을 승인하는 중첩적 합의의 모델

에 동화되어 버린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여기서 충돌한다(Wall, 1998: 119). 하

나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의해 표현되는 이성적 합의의 원리로

서,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

에서 나타나는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로서, 이것은 중첩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들마다 정의관 및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정의관의 3단계 정

당화 과정에서 전자는 후자와 충돌함으로써 무효화되고 있다.

3) 실제의 합의를 통한 타당성 정초의 한계

롤스가 정당화의 3단계 과정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중첩적 합의에 대한 시몬스의 비판을 살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시몬스는 로크(J. Locke)에 의존하여 정당화

(justification)와 정당성(legitimacy)의 개념을 구분하는 데서 논의를 시

작한다.80) 시몬스에 따르면 정당화란 어떤 판단, 행위, 전략, 규율체계,

제도 등등을 수용할 만한 충분히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80) ‘justification’과 ‘legitimacy’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그것의 번역어인 ‘정당화(正

當化)’와 ‘정당성(正當性)’은 한자어가 겹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것은 ‘legitimacy’에 대한 적합한 번역어가 없다는 사정에서 기인

한다. 보통 이 개념은 ‘합법성’ 혹은 ‘적법성’으로 번역되지만, 이 개념이 반드시

법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러한 번역은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legitimacy’를 시종일관 ‘정당성’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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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Simmons, 1999: 740). 반면 정

당성은 권한(authority)의 문제와 연관된다. 시몬스는 국가 혹은 정부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의 준수를 요구하고,

집행하는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독점적인 도덕적 권리로 정의한다

(Simmons, 1999: 746). 즉 정당화가 ‘그것을 수용한 충분히 합당한 이유

들이 있는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면, 정당성은 ‘그것을 할 권한이 있는

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권력에 대한 로크의 논의에서 이 두 개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로크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동의(consent)의 개념과 연관시킨다. 로크

에 따르면 정치 권력은 그 권력에 종속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행사에

실제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Locke, 1980: 52-53). 시민들

의 동의는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힘을 갖는 것

이다. 반면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로크의 논변은 무정부주의자를 상대

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Locke, 1980: 16). 여기서는 시민들의 실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정체를 받아들어야 하는 이유들의 객관성

만이 문제가 된다.

반면 시몬스에 따르면 칸트의 정치철학에서는 타당성과 정당성의 개념

이 불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칸트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하다는 정당화 논변을, 각각의 정부가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의 근거짓는데 끌어들이고 있다

(Simmons, 1999: 756). 칸트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된 정체에서 행사된 정

치 권력은 곧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시몬스에 따르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는 롤스와 하버마스를 비롯한 현대의 칸트적인 노선의 정치철학자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점은 특히 롤스의 중첩적 합의의 개념에서 분명

하게 나타난다. 시몬스는 롤스가 중첩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정의관의

타당성과 그에 입각한 정치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하려고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첩적 합의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은 세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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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Simmons, 1999: 762-763). 첫째, 중

첩적 합의에서 정당화는 합당한 이유에 따른 비개인적(impersonal) 정당

화와 특정한 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personal) 정당화

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다. 둘째, 그러한 정당화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한 비개인적 형태의 호소와 실제 개인들의 동의에 대한 호소의

중간을 택하고 있다. 셋째, 그러한 정당화는 이상화된 개인들에게 정당화

하는 것과 현실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개인에게 정당화하는 것 사이의 중

간에 있다. 시몬스에 따르면 이상화된 개인을 상정하여 합당한 이유에

따라 비개인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성 입증의 맥락에 속하는 반면,

특정한 개인들의 실제 동의를 근거로 권한을 승인하는 것은 정당성 입증

의 맥락에 속한다. 그런데 롤스의 중첩적 합의는 이 두 가지 맥락을 분

명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1)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시몬스의 구분에 따를 경우 실제의 합의를 두

가지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실제의 합의를 통해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모델로서,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규범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들에

따라 실제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모델에 의존한다.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하고 또

이 사실이 널리 공지되어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 모든 시민이 공통의 인

간 이성에 따라 동일한 정의관을 수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당성의 자유

주의적 원칙,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들에 따라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정당화는

이러한 모델에 기초해 있다.

적정 수준의 정당화가 합의의 타당성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면, 다음의 세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정의관의 인지적 내

용을 근거짓는 것이 관건이라면, 합의의 당사자들이 왜 특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 제한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합의 참여자의

8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가상의 합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타

당성과 정당성의 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Dworkin,

1977: 151; Hampton, 1993: 309-310; Stark, 2000: 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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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합의는 여전히 타당성을 근거짓는 힘

을 가질 수 있는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치

적 정의관을 동일한 공적 이유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것은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

여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을 동일한 공적 이유에 따라 수용한다고 하

더라도, 이 사실 자체는 정의관의 타당성을 근거지을 수 없다. 모든 시민

들이 정의관 JF를 공적 이유 P1, P2, P3...에 따라 수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공적 이유 P1, P2, P3...가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들이 아니라면,

시민들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은 확보되지

않는다.

반면 실제의 합의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것으로 이

해하는 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이 모델은

타당성을 근거짓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만장일치

의 합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합의

든 혹은 참여자 2/3 이상이든 미리 합당하게 정해져 있는 일정 수준 이

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모델에

서 합의 대상의 동일성은 해석적 다원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수준까지 확

보될 필요가 없다.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

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정당성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를 해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에서

실제의 합의는 동일한 이유들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예컨대 시

민 a, b, c... 가 공공의 의사결정 P를 서로 다른 이유 Pa, Pb, Pc... 에 따

라 지지하는 경우,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정당

성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다.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합의 절차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물론 이러한 모델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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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갖는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결정

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타당

하다고 믿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에서 이러한 믿음은 반드

시 도덕 이론의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

다. 시민 각인이 각자의 인지적, 동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떠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정당한 권한 부여를 가로막

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당성 모델은 타당성과 관련하여 실제의 합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함축한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의에 대한 정당성 모델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롤스는 임신중절의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의 불일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임신중절의 문제와 같이 매우 논쟁적인 문제들의 경우

에는 상이한 정치적 정의관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시민들은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자신들의 완전한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한다. 사실상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관점들의 만장일치는 합당하게 기대될 수 없다(Rawls,

1997: 479).

롤스에 따르면 옳음에 대한 첨예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만장일치의

합의는 거의 기대될 수 없고 서로 다른 관점들이 교착 상태에 이르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투표의 절차를 통한 정당성 모델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롤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들은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

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을 고수하는 시민

들도 특정한 문제들에 항상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투표의 결과는 합당

하게 정당한 입헌 정체 안에서 다른 합당한 시민들에

의해 지지되는 모든 정부 공직자들이 공적 이성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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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실하게 투표하는 경우, 정당한(legitimate) 것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투표 결과가 참이거나 올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시민들을 다수결 원

리에 따라 구속하는 합당하고 정당한 법임을 의미한다

(Rawls, 1997: 479).

다수결 원칙에 따른 투표는 타당성의 맥락에서는 해소가 불가능한 옳

음에 대한 불일치를 정당성의 맥락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경우

실제의 합의에 의해 승인된 법은 정당하게 권한 부여를 받은 것으로서,

타당성에 대해 제한적인 요구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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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적 이성 중심의 민주주의관과 옳음의 불일치

1. 민주주의 사회의 심층적 합의의 재구성으로서의 공적 이성

1)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자유주의적 정의관들

공적 이성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를 포괄하는데,

이 중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전자이다.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헌법의 본질적 요건

들에 대한 시민들 사이의 확고한 합의가 유지되는 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발적인 정치적, 사회적 협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PL: 230). 따라서 공적 이성의 핵심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합의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의 본질적 요건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PL: 227). 하나는 민

주적 정체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부의 일반

적 구조와 정치적 과정,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다수결 원칙의

범위 등등에 대한 근본 원칙들이 속한다. 이러한 첫 번째 종류의 본질적

요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제와 내

각제 등 정부의 형태가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들로서, 입법의 과정에서

다수를 점하는 당파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롤스에 따르

면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본질적 요건들은 첫 번째 종류와는 달리 대체

로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바, 그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자유 민주주의적 정체에서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는 더 나아가 이동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특정한 형태의 기회 균등의 원칙 및 모든 시민들의 기

본적 필요를 위해 공급해야 할 사회적 최소치(social minimum), 즉 최소

복지의 문제 또한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포함시킨다. 반면 정의의 제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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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두 부분을 이루고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및 차등의 원칙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이 아닌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속하게 된다.

첫 번째 종류의 본질적 요건들은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공공선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확고

한 합의는 주로 두 번째 종류의 본질적 요건들을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본질적 요건들에 대한 롤스의 논의

를 살펴보면, 그것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한 기

본적 자유의 목록은 예시의 형태로 제시될 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에 덧붙여지는 특정한 기회의 균등이나 사회적 최소치의 원칙 또한 단지

언급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이성은 아마도 입헌 민주주

의 사회의 대원칙에 대한 시민들의 불분명한 형태의 암묵적 합의의 수준

에 머무를 것이며, 그러한 암묵적 합의로는 옳음의 불일치들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Greenawalt, 1993: 681).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하여 공적 정당화가 완료됨

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공적 이성이므로,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들이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면 그 결과 합당하지만 서로 다른 복수의 공

적 이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롤스는 이 점을 인정한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에 따라 공적 이

성을 고정하려 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에 의해 규

정되는 공적 이성 등 대안이 될 수 있는 합당한 공적 이성의 형태들을

인정한다(Rawls, 1997: 451).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실천적 합의가 필요하다

는 요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유일하게 합당한 혹은 가장 합당한 정치

적 정의관으로서 그러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함

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를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롤스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펴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대두된다(Gaus, 2003: 195; Klosko,

20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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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인륜성의 총체로서의 정치적 가치들

롤스는 공적 이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불일치를 조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는데, 이 점은 정치적 가치에 대한

롤스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적 이성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오직 정치적 가치들

에만 의존하여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L: 214). 이것은 정

치적 정의관이 갖추어야 할 완결성(completeness)의 조건과 연관된다.

정치적 정의관이 탐구의 지침 및 원칙과, 기준, 이상들을 구체적으로 명

시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관한 모든 문

제 혹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치적 가치에만 의존하여 합당한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정의관은 완결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바, 정의관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

들에 대한 공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사고의 틀로 간주될 수 있

다(Rawls, 1997: 454-455).

그렇다면 정의관의 정치적 가치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롤스는 정치적 가치를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PL: 224). 첫 번

째는 정치적 정의의 가치들로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평등

한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상호성, 공동

선 및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한

다. 두 번째는 공적 이성의 가치들로서, 여기에는 추론의 원칙 및 증거의

규칙 등등의 공적 탐구를 위한 지침들,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합당성 및 시민성의 도덕적 의무의 존중 등

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정치적

가치들은 모두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근거로 정당화된다. 즉 그것

은 모든 시민들에 의해 이미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가치들이거나,

아니면 적절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 모두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합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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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가치들이다.

롤스는 미국 헌법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는 더 완벽한 연합(union), 정

의, 국내 안정, 공동 방어, 일반 복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자유 등을 정치적 가치들의 예로 들고 있다(Rawls, 1997: 453). 다른 곳

에서 롤스는 정치적 정의관을 확장하는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물 및

자연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자연의 환경 보존을

통해 우리 및 미래 세대의 선을 증진하는 것, 인류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동식물의 다양한

종들을 보존하는 것, 공공의 즐거움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쁨을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 등을 이와 관련된 정치적 가치들로

제시하고 있다(PL: 245). 롤스에 따르면 인류의 공익을 위한 자연 보존

이라는 이러한 정치적 가치는 모두가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합당한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롤스의 정치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 추론할 수 있

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롤스의 정치적 가치는 정의의 두

원칙에 연관되어 있는 가치들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공

동선(public good)이라는 개념 하에 속하는 제반 가치들을 포괄하는 것

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은 롤스가 미국 헌법에 의존하여 예로 들고

있는 정치적 가치들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롤스의 정치

적 가치는 공동선에 속하는 가치들을 단순히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각각

의 가치들과 관련하여 모든 시민들에 의해 이성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관점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자연

보호와 관련된 정치적 가치들의 사례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 인류의

공익을 위한 자연 보호, 환경 보호 및 동식물 종의 멸종 방지 등은 민주

주의 사회에서 대체로 시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만한

공동의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롤스의 정치적 가치들이 이처럼 모든 시민들에 의해 이성적으로 합의

된 가치들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하자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

체화되어 있는 인륜성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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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그것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 사이에 이성적으로 합의

된 혹은 합의될 만한 공통의 실체적인 규범적 확신들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서, 바로 그러한 규범적 확신들을 토대로 불일치들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롤스의 공적 이성이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들의 심층적인 규범적 합의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롤스는 정치적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가장 첨예하게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실천적 문제들 또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그것은 임신중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PL: 243). 롤스의

이러한 주장은 롤스의 공적 이성이 단지 입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대원칙들을 추상적인 형태로 포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정치적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첨예한 불일치들을 합당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것이 가능하려면 시민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 현

존하는 규범적 합의에 호소함으로써, 혹은 그에 기초하여 반성적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적 이성과 이원적 민주주의

롤스는 공적 이성을 공적 정치 포럼(publica political forum)에서 이루

어지는 토론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Rawls, 1997: 442-443). 공적

정치 포럼은 i) 판사들의 논변, 특히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사들의 논

의, ii) 정부 공직자들, 특히 수석 행정관과 입법가들의 논변, iii) 공직 입

후보자들과 그들의 선거운동 매니저가 공적 연설, 정당 강령, 정치적 발

언들에서 제시하는 논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적 정치

포럼은 배경 문화와 구분되어야 하는 바, 배경 문화란 시민사회의 수많

은 기구와 단체들이 사상과 언론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에 기

초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비공적 이성

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 이성이 공적 정치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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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정부 공직자의 논변 및 그와 연관된 토론에만 적용된다면, 공직

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어떻게 공적 이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롤스에 따르면 답은 투표에 있다.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를 입법가인 것

처럼 생각하여, 상호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에 따라 어떠한 입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면서 투표에 임함으로써 정부 공직

자들이 공적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다(Rawls, 1997:

444-445).

공적 이성의 적용 영역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설명은 입헌주의에 입각

한 민주주의관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롤스는 애커만의 이원적 민주주의

(dualist democracy)의 개념을 수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입헌주의의 원칙

은 다음의 요약할 수 있다(PL: 231-233). 첫째, 입헌주의는 헌정체계를

구성하는 국민(the People)의 권력, 즉 헌정 권력(constituent power)과

입헌 체계 하의 일상 정치에서 정부 관료 및 피선출자에 의해 집행되는

일상 권력이라는 로크의 구분(Locke, 1980: 111-112)을 따른다. 입헌 민

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헌정 권력은 제헌(制憲), 혹은 개헌(改憲)의 방

식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된다. 미국 헌정사에서 국민의 헌정

권력은 건국기(the founding), 재건기(Reconstruction), 뉴딜(the New

Deal)의 세 시기에 발동한 바 있다. 국민의 헌정 권력은 일상 권력을 규

제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기존의 헌정 질서가 해체되는 경우에만 발동하

게 된다. 둘째, 입헌주의는 최고법과 보통법을 구분한다. 최고법은 국민

의 헌정 권력의 표현으로서 국민(the People)의 의지를 표현하는 최고

권위를 갖는 반면, 보통법은 국회와 유권자에 의해 행사되는 일상 권력

의 권위를 가지며, 최고법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다. 롤스에 따르

면 민주주의 헌법이란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한

정치적 이상을 최고법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적 이성은 이러한

헌법의 정치적 이상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헌정 권

력과 일상 권력,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최고법과 보통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입헌 민주주의는 이원적인 것이 되며, 국

회 최우선주의(parliamentary supremacy)를 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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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커만에 따르면 이원적 민주주의의 헌법은 정부관료 및 피선출자에

의해 행사되는 일상 권력과 국민의 헌정 권력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Ackerman, 1989: 461). 일상 권력을 갖는 피선출자가 헌

법에 체화되어 있는 국민들의 선행적인 합의 및 숙고된 판단을 위배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헌정 권력 및 최고법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원적 민주주의 헌법은 보통법을 제정하는 일상 권력의

권한을 남용하여 최고법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

추어야 한다고 애커만은 강조한다(Ackerman, 1989: 465). 롤스는 애커만

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특히 유권자의 강력한 다수의 횡포로 인

해 민주적 헌법이 훼손되거나 폐지되고 입법 절차의 남용 및 왜곡으로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해 우

려한다(PL: 233).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반민주적 제헌 혹은 반민주적

입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정치 권력의

하나의 불변적 속성을 이룬다.

그렇다면 최고법을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하는가? 롤스는 애커만을 따라 대법원(the Supreme Court)을 최고법

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간주한다.82) 롤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적 이성의 적용을 통해 최고법이 유권자의 일시적 다수에 의해, 혹은

자신의 이해 관계를 조직적으로 관철하는 협소한 이익 집단에 의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된다(PL: 233). 이 경우 민주적 의지 형성의 결

과가 대법원에 의해 부정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

원 및 그에 기초해 있는 사법 심사제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비판할 수 있

다(Ely, 1980: 100-101; Dahl, 2001: 153). 이러한 관점은 국민의 의지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일반적 선거의 결과 및 그 결과 구성된 피선출자

의 집단에 의해 완전히 대변된다는 일원적(monistic) 민주주의관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Ackerman, 1989: 463). 롤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애커만의 반론을 수용한다. 애커만에 따르면 이원적 민주주의자는 사법

심사제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지를 정치적 엘리트들이 반민주적

82) 미국의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롤스의 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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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으로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적 헌법에 의해 표현되는 국민의 의지 및 시민들의 세대에 걸친 심층적

합의가 정치적 불안정이나 다수의 횡포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다(Ackerman, 1989: 465). 민주주의를 근

본적으로 하나의 헌정 체계로 간주한다면, 사법 심사제는 반민주적이 아

니라 기껏해야 반다수결적일 뿐이다(Freeman, 1993: 659).

사법 심사제에 대한 이러한 옹호는 다른 한편으로 절차가 아니라 결과

중심적인 민주주의관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워킨은 민주주

의에 대한 의존적(dependent) 관점과 비의존적(detached) 관점을 구분한

다(Dworkin, 2000: 186). 의존적 견해에 따르면 최선의 형태의 민주주의

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한 관심을 가지고 대우하는 실질적 판

단과 결과들을 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즉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의 집합이다. 따라서 의존적 견해는 민주주의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결

과에 대한 검증(outcome test)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면 비의존적 견해는 민주주의는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적 의지형성 절차

의 공정성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권력의 동등한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것은 투입에 대한 검증(input test)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

워킨은 순수한 형태의 비의존적 견해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질과 절차를 동시에 아우르는 포괄적인 형태의 입헌 민주

주의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workin, 2000: 190). 드워킨의

이러한 결과 중심적인 민주주의관의 입장에서는 사법 심사제는 입헌 민

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다. 드워킨의 이러한

주장은 사법 심사제에 대한 롤스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JFR: 145).

롤스에 따르면 사법 심사제를 갖추고 있는 입헌 민주주의 정체에서 공

적 이성의 전형은 대법원이며, 공적 이성이란 다름 아닌 대법원의 이성



- 211 -

이 된다(PL: 231). 대법원이 공적 이성의 전형이라는 것은 다음의 세 가

지를 의미한다(PL: 235-237). 첫째, 대법원은 공적 이성만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공적 이성이야말로 대법원이 행사하는 유일한 이

성이다. 대법관들은 공적 이성 및 정치적 가치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

려야 하며, 헌법의 전통 및 헌법상 중요한 역사적 문헌에 입각하여 결정

을 내리게 된다. 둘째, 대법관의 과제는 헌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

의 판결에는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헌법

에 대한 최상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법관은 자신의 개인적 도덕

성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

민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가치들인 정치적 가치

에만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는 경우,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대법원은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에 대한 권위적인 판단을 통하여 공적 정

치 포럼에서 공적 이성에 활기와 생명력을 부여한다. 미국 헌정사에서

격동의 시기인 건국기, 재건기, 뉴딜 시기에서 대법원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정치적 가치와 공적 이성에 부합하

도록 헌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돈된 논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토

론이 질서정연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처럼 공적 이성의 전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가능한 한 대법원의 관점에서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

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공적 이성에 따라 논변을 잘 전개했는지 점검하려면 그러한 논변이 대법

원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따

져보면 된다(PL: 254).

2. 공적 이성을 통한 불일치의 조정

1) 공적 이성과 정의관의 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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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성을 통한 불일치의 조정은 정의관의 완결성(completeness)의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관은 탐구의 지침

및 원칙과 기준, 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가치에 입각하

여 헌법적 본질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관계하는 모든 문제나 거의 모

든 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완결성의 조건을 만족

시키게 된다(Rawls, 1997: 454). 정의관이 완결되지 않으면 그에 입각하

여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관의 완결성은 공적 이성이 공적 포

럼(public forum)에서 실천적 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

건이다.

정의관의 완결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강한

해석으로서, 정의관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주의 사

회의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

하여 공적 이성에 입각하여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임신중절, 동성결혼, 소득의 공정한 분

배에서 응분(desert)의 문제, 일부일처제 등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있어 공적 이성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롤스가 주장한다는 점에

서, 강한 해석은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 해석을 따르는 경우에

만 정치적 정의관은 시민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약한 해석으로서, 정의관의 완결성을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공적

이성이 포괄적 교설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가치에만 의존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

의관의 완결성은 정의관이 포괄적 교설로부터 자립적(freestanding)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약한 해석이 수용될 경우, 정의관은 포괄적 교설의 비

공적 이성이 공적 이성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

할 수 있을 뿐, 포괄적 교설과 무관하게 오직 정치적 가치들에만 관련되

어 있는 불일치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약한 해석 하에서 공적

이성은 그만큼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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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관에 대한 강한 형태의 완결성의 요구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에 나타나 있다. 롤스에 따르면 입헌 민주주의 사회가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구조

가 그러한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며,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모든 시민

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포괄적 교리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공적 정의관은 수

용하는 바, 그러한 정의관은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관점을 확

립함으로써 그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불일치를 조정하게 된다. 질서정연

한 사회에 대한 롤스의 서술은 충분히 구체화된 단일한 정의관에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입각하여 옳음의 불일치를 조정하

는 “고도로 이상화된(highly idealized)”(PL: 35)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단순히 모든 시민들이 입헌 민주주의의 대원칙

에 대한 추상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그에 입각하여 포괄적 교설의 비공

적 이성들을 공적 정치 포럼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이상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현실의 입헌 민주

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한 해석은 두 가지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정의관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수반되는 난점이다.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기회

균등, 최소 복지,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각각은 수많은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는 문제의 거대한 군(群)들이다. 따

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와 관련된 모든 혹은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처음부터 실현 가

능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관 안에서 헌법의 본

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혹은 거의 모든 불일치

가 미리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강한 해석을 따를 경우 정의관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합의에 도달하는데

수반되는 난점이다. 정의관이 강한 해석에 따라 완결될 수 있으려면, 모

든 시민들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



- 214 -

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어

야 한다. 그 경우 모든 시민들은 마치 칸트의 목적의 나라의 성원을 이

루는 예지적 자아처럼 의지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합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입헌 민주주의 사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만

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롤스는 정의관의 완결성에 대한 강한 해석을 하나의 원칙적 요

구로 남겨두고 약한 해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중첩적 합의의 대상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포함하는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들로 확장함으

로써, 그리고 이에 따라 공적 이성의 합당한 여러 형태들이 있을 수 있

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적 이성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불일치를 조

정한다는 요구는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정의관의 완결성에 대한 논의에

서 롤스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서로 다른 정치적 정의관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기본

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할 것이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정치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또한 존재하는 바, 그것은 그 개념

과 가치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정의관이 끝나는 곳과 해석이 시작하는

곳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쨌든 정치적 정의관은

가능한 해석을 상당히 제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론

과 논증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Rawls, 1997: 455).

여기서 롤스가 말하는 서로 다른 정의관들 사이의 불일치, 혹은 그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는 포괄적 교설에 호소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시민들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 이성은

정치적 정의관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

다.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다원주의는 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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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의관의 완결성에 대한 강한 해석의 요구를 포기하

고, 약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제 공적 이성이 포괄적 교설을 배제하는 방화벽으로

서 합당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게 된다.

2) 공적 이성에 의한 포괄적 교설의 배제

정의관의 완결성에 대한 약한 해석을 따를 경우 공적 이성은 포괄적

교설,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초

점을 두게 된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이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적 이성의 재조명」(1997)의 결론부에서

롤스는 공적 이성의 핵심을 “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전쟁도

없으며 있을 필요도 없다”(Rawls, 1997: 486)라는 논제로 요약한다.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이성을 통해 민주주의와 합당한 종교적 교설

들 사이의 갈등 혹은 합당한 종교적 교설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

치적 정의관의 경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가 공적 이성

을 통해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들, 예컨대 임신중절이나

동성애의 허용 여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의식(school prayer) 등

의 문제는 종교적 교설의 요구와 자유주의의 세속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

점에 위치해 있다.

롤스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과 관련되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공적 이성

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종교적 교설들의 요구를 공적 토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일치를 조정한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임신중절의 문

제이다. 롤스에 따르면 임신중절의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가치는 세 가

지,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사회의 질서 있

는 재생산, 그리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평등으로서, 이것들을 합

당하게 비교평가할 경우 임신의 첫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trimester)에

는 여성에게 임신중절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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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게 된다(PL: 243). 이 기간에는 여성의 평등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포괄적 교설이 여성의 이러한 권리를

거부한다면, 비록 그러한 포괄적 교설 자체는 대체로 합당하더라도 포괄

적 교설의 그러한 결론 자체는 합당하지 못하며, 그에 입각하여 투표를

하는 것은 공적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게 된다. 롤스가 여기서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은 종교적 교설이다(PL: 246). 롤스의 공적 이성의 이러한 기

본 논리는 동성애의 허용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범죄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시민들의 시민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있다(Rawls, 1997: 458). 여기서 공적 이성은 동성애와 관련된 공적 토론

에서 종교적 교설에 입각한 주장들을 배제하는 일종의 방화벽으로 기능

함으로써 불일치를 제거한다.

본 논문은 롤스의 공적 이성에 입각한 이러한 논변이 다루는 내용, 즉

임신중절이나 동성애 및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추상하고, 그러한

논변이 갖는 형식의 합당성만을 따져보고자 한다. 공적 이성에 입각한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그것에 의해 배제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포

괄적 교설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도 합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물

론 첨예한 불일치들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반대쪽 입장에

서도 수용할 수 있는 논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적 이성에 입각한 롤스의 논변에는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

들에게 공통된 인간 이성에 따라 이성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바를 선취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Mulhall & Swift, 2002: 483). 정

당성의 자유주의의 원칙을 따를 경우 임신중절이나 동성애 등등 포괄적

교설과 정치적 정의관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논쟁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포괄적 교설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포괄적 교

설에 기초한 논변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인간 이성에 따라 합의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롤스의 공적 이성은 종교적, 철학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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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교설 및 그에 기초해 있는 논변 일반을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근거로 일거에 평가절하하고, 공적 토론의 장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방

식을 택한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동일한 포괄적 교설을 따르

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로부

터 포괄적 교설에 기초한 모든 논변이 항상 합당하지 못하며 공적 토론

의 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합리주의의 신봉자(rationalist believer)에 대한 롤스의 논의는 공적 이

성에 의한 포괄적 교설의 배제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롤스

에 따르면 합리주의의 신봉자란 포괄적 교설에 기초한 자신의 신념이 모

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인간 이성에 따라 합의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

로서, 이러한 믿음의 귀결로서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

(PL: 152-153).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참은 아니다. 합리주의의 신봉자

는 모든 시민이 예컨대 칸트의 포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신중절이나 동성애와 같은 특

정한 구체적 사안들에 있어서는 칸트의 포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논변

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합당하게 승인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은 포괄적 교설에 기초해 있는 논

변 일반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는

여기에 포괄적 교설에 대한 롤스의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George, 1997: 2484). 조지에 따르면 합리주의의 신봉자들은 포괄적 교

설에 기초한 자신의 신념을 신봉자들 사이에만 공유되는 비밀스러운 지

식이나 특별한 계시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합리적 논

증에 의해 공적 정당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이 공

적 토론에서 제시하는 논증이 타당하면 수용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 및 그에 기초한 논

변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관한 공적 토론에서

사전에 배제될 수 있는 한갓 신념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이성 및 정치적 가치들만이 모든 시민들에 의한 이성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롤스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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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들과 관련된 불일치를 공적 이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

을 정의관 및 공적 이성의 다원주의의 인정을 통해 사실상 철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이성 및 정치적 가치가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로

부터 반드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롤스는 여기서 이성적으

로 합의 가능한 것(정치적 정의관)과 그렇지 않은 것(포괄적 교설) 사이

의 의무론적 경계선을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왜 포괄적 교설이 공적 토론에서 사전에 배제되어야 하는가라

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Galston, 1995: 520; George, 1997: 2481;

Young, 2002: 156-157; Talisse, 2009: 55). 이러한 비판은 종교적 교설과

철학적, 도덕적 교설의 양쪽에서 제기된다. 맥코넬에 따르면 롤스의 공적

이성은 종교적 신념을 갖는 시민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적 정치

포럼에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시민들이 민

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McConnell, 2007: 160-161). 스미스는 롤스의 공적 이성이 자유주의

의 세속적 가치들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한다(Smith, 2010: 151). 철

학적, 도덕적 교설과 관련해서는, 정의관이 롤스의 주장처럼 진리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개입 없이, 혹은 도덕철학적인

기초가 없이도 정립 가능한지의 여부를 놓고 하버마스-롤스 논쟁에서도

나타나듯이 첨예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Maffettone, 2004: 566; Cohen,

2009: 13).

청은 맥코넬의 비판이 롤스의 공적 이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Quong, 2013: 275-276). 청에 따르면 롤스의 공적

이성은 포괄적 교설에 기초해 있는 논변들이 공적 이유들을 수반하고 그

에 의해 지지되는 한에서 그러한 논변들이 정치적 토론에서 제기되는 것

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Quong, 2013: 275-276). 하

지만 포괄적 교설에 기초해 있는 논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공

적 정치 포럼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 공적 이성은 방화벽의 역할을 빼

앗기고 완전히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제 그것이 없어도 공적

정치 포럼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는, 근거 없는 순수한 신념들만



- 219 -

을 걸러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이성에 기초한 논변이 스스로의 원칙에 충실하게

포괄적 교설들로부터의 자립성을 고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논쟁적

이다. 조지는 임신중절의 문제에 대한 롤스의 공적 이성에 기초한 논변

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에 입각하여 판단할 경우 임신의 첫 3개월에 해당하

는 기간(trimester)에는 여성에게 임신중절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

어야 하며, 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롤스의 주장은

비판에 직면한다(McCarthy, 1994: 53; Sandel, 1996: 107-110). 롤스는 이

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중절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 톰슨의 논변을 합당한 것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사

례로서 제시한다(PL: liii-liv). 여성의 임신중절의 권리에 대한 톰슨의 논

변에서 핵심은 수정의 순간부터 태아(fetus)가 갖는 생명의 권리는 합당

하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Thomson, 1995: 11). 그러나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야말로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인데, 조지에 따르면 톰

슨은 이 주장을 근거지으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George, 1997:

2490). 조지는 만약 톰슨이 정당화의 작업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공적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 임신 이후 태아가 갖는 생명권에 대한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George, 1997: 2495).

포괄적 교설의 영역에 속하는 이러한 논쟁에 진지하게 개입하지 않고,

공적 이성에만 입각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지는 이로부

터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이성의 합당한 원칙은 종교적, 철학적, 도

덕적 교설들에 기초한 논변들을 사전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

린다(George, 1997: 2504).

공적 이성을 통한 포괄적 교설의 배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롤스

의 공적 이성이 배제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임신중절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포괄적 교설을 둘러싸고 발생

하는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옳음에 대한 불일치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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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고유한 선관을 다른 시민들에게 강요하려는 합당하지 못한 시민

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이것은 공적 이성이

공적 토론에서 포괄적 교설을 배제하는 일종의 방화벽으로 기능하는 방

식으로 불일치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옳음의 합당한 불일치와 이성적 합의의 원리

롤스의 공적 이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 개념이 옳음의 불일치

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

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 공적 이

성과 비공적 이성들, 정치적 가치와 비정치적 가치, 즉 모든 시민들에 의

해 이성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이 확고

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개된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에 따라 이성적 합의에 도달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합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롤스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을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들로 확장함으로써 정의관의 엄격한 동일성을 포기하

고 공적 이성의 다원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이성을

공적 정치 포럼에서 포괄적 교설에 기초한 논변들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

화벽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논점 선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

면 이제 공적 이성에 남은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입헌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추상적인 정식화뿐이다.

그렇다면 롤스의 공적 이성이 점점 빈곤해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한 가지 원인은 그의 괄호치기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월에 따르면 괄

호치기 전략이란 정당화 논리의 일종으로서, 차이를 추상하고 모두가 받

아들이는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근거에서 출발함으로써 정당화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Wall, 1998: 44).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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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설의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정의관은 모든 시민들이 수용하는 혹은 수용

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일례로 그것

은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질서정연한 사

회 등 입헌 민주주의의 전통에 뿌리박혀 있는 근본 관념들을 추출하여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JFR: 5-6). 또한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른 정당화는 모든 시민들이 수용하는 합리적 사고의 일반적 믿음과 형

태들, 아주 평범한 진리들, 혹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의 방법 및 결

론에만 호소한다(PL: 224-225). 롤스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규범

적 합의를 일관되게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보다 논쟁적인 문제

들에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Hill, 1989: 760; Norman, 1998:

283; Laden, 2003: 383-384). 롤스의 괄호치기 전략에서는 칸트의 자율성

에 특징적인 형태의 상기설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정의의 원칙이

란 우리가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따라서 적절한 반성을 수행함으로써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

을 의미한다(Song, 2012: 167-171).

그러나 라즈와 햄프턴에 따르면 실제의 동의와 정당화는 오히려 모순

관계에 있다(Raz, 1990: 45; Hampton, 1993: 309-310). 이들에 따르면 롤

스의 괄호치기 전략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정당화된 규범적 원칙은 논쟁적인 것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람들의 실제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사

람들이 실제로 동의하는 바와 그들이 합당하게 동의해야 하는 바 사이에

는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에, 롤스는 전자에 호소하고 타당성에 대한 요

구주장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후자에 호소하는 대신 논쟁적인 내용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괄호치기 전략은

논쟁적인 것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두 가지 점에

서 내용의 빈곤으로 이끈다. 하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공정



- 222 -

으로서의 정의의 평등주의적 요소의 쇠퇴이다(Holmes, 1993: 39; Okin,

1993: 1010; Ackerman, 1994: 374-375; Barry, 1995: 913; Chambers,

2012: 27).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지나치게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정의의 제2원칙을 이루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헌법

의 본질적 요건에서 제외한다(PL: 229-230).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는 헌법의 본질적 요건에 속하는 정의의 제1원칙, 즉 평등한 기본적 자

유 및 그것의 우선성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강한 형태의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정의론에서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관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평

범한 자유주의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하나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우선성이라는 자명한 규범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관점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 관용, 그리고 정교분

리를 강조하는 근대의 자유주의가 달성한 규범적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

으로 독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종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우선성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83)

롤스의 괄호치기 전략의 배면에서 작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칸트의 자

율성의 논제들이다. 이러한 논제들에 따르면 i) 모든 각인은 ii) 좋음에

관련된 인식과 동기를 추상하는 방식으로 iii) 모두에 의해 이성적으로

합의될 만한 도덕법칙을 스스로 산출하고 그에 구속될 능력을 갖추고 있

다. 모든 각인은 옳음에 대한 보편타당한 인식을 언제든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의 합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옳음과 관련해서는 합당

하고 지속적인 불일치란 존재할 수 없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여

전히 이러한 생각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괄호치기 전략의 핵심은 사람

들이 이미 받아들이는 규범적 원칙들을 적절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 재구

83) 롤스는 이러한 비판을 예상하고 있다. 롤스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공적 이성은

사회가 서로 적대적인 종교 집단과 세속 집단에 의해 분열되어 있을 경우 우선적

으로 유용하다(PL: 484-485). 따라서 잘 확립된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이성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롤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민

들이 공적 이성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포괄적 교설들 사이

의 분열과 적대감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새로운 집

단이 유입되지 않는 한 잘 확립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괄적 교설들 사이의 적대

관계가 새롭게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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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 옳음의 불일치가 해소되거나 혹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

에 있다.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옳음의 합당한 불

일치라는 현상을 무시하거나, 혹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함

으로써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정의

관으로서 적실성을 가지려면 옳음의 불일치라는 사실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관은 합당성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만이 아니라, 옳음에 대한 관점의 합당한 다원주의 또한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Waldron, 1999: 158-159; Sunstein, 1999: 95;

O’Flynn, 2006: 96).

3. 하버마스-롤스 논쟁 (3):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

1) 롤스의 민주주의관에서 기본권의 우선성에 대한 비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를 선취하려는 롤스

의 이론 구성이 자유주의적 기본권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의

지형성의 과정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RPUR: 126-131).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원초적 입장을 통해

모사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자기 입법을 이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간섭주의적으로 제

약한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4단계 과정의 도식이다. 4단계 과정의 도식에 따

르면 정의의 두 원칙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제헌, 입법, 그리고 법의

적용을 아우르는 근본 원리로 기능한다(TJR: 171-176). 그런데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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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할수록 실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무지의 베일의 제약 없

이 정치적 자율성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민들의 손에 남아 있는 것은 법

의 적용뿐이다. 정의의 원칙의 선택을 비롯하여 제헌, 입법의 3단계는 무

지의 베일 하에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따를 경우 시민들은

헌법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열려있는 공통의 기획으

로 이해할 수 없다. 정의관에 대한 3단계 정당화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용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처럼

정치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관의 안정성에만

기여할 뿐이다.

롤스의 이러한 이론 구성이 갖는 문제점은 시민들의 공적 자율성과 사

적 자율성 사이의 경직된 경계설정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다. 하버마스

에 따르면 롤스는 모든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에 앞서 정치적인 것의 영

역과, 시민들의 민주적 입법의 권한이 적용되는 영역을 자유주의적 기본

권에 기초하여 미리 확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사적 자율성에 연관되는

기본적 자유들은 우선권을 갖는 반면, 공적 자율성과 연관되는 정치적

자유는 그 외의 자유들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된다(PL: 299). 공

적 자율성이 이처럼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에,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사적 자율성에 속하는 기본적 자

유들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형성이 개입할 수 없는 전(前)정치적 자유

영역으로 구획된다. 이것은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이 동근원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직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항상 논쟁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역사적 경험과도 모순된다고 하

버마스는 지적한다(RPUR: 129).

2) 롤스의 반론 (1):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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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민주주의관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두

가지 문제로 나눈다(RH: 150-151). 첫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을 외적으로 제한하는가? 둘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가? 롤스

는 이 각각에 반론을 제기한다.

롤스는 먼저 하버마스가 4단계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RH: 151-152). 4단계 과정은 실제의 정치적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

라, 각 단계에서 어떠한 정보 및 어떠한 규범적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개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정치적 자율성을 행

사하는 주체는 시민 자신이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 및 4단계 과

정의 결과물은 고정 불변이 아니며, 언제든 시민들의 숙고된 판단에 의

해 검사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롤스는 헌법을 원칙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수정 및 변경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또한 헌법을 열려 있는 공통의 기획으

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자율적이다(RH: 155). 첫째, 시민들은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헌법 하에서 살아가면서 이

헌법을 공통으로 승인하고, 경우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조정 혹은 변경시켜 나갈 수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자율적이

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불완전하고 부정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민

들은 그들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환경 하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자율성을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헌법, 입법, 법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항상 정치적

으로 자율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정의로운 헌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하버마스는 헌법의 제정이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상

황에서만 요청되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은 이미 존재하

는 정의로운 헌법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성립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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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고 있다.

롤스의 이러한 반론은 이원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통해 정교화된다. 롤

스에 따르면 미국의 헌정사에서 국민들의 헌정적 권력이 발동한 것은 건

국기, 재건기, 뉴딜 시기의 세 시기에 한정된다. 이러한 시기들에 이루어

진 헌법 제정을 살펴보면 기본권에 대한 헌법의 보호는 국민들의 헌정적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비판과 달리 민주적 의지

형성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기본권

을 정치적 의사형성에 앞서서 그 자체로 성립하는 일종의 자연법으로 간

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전개된다고 보지만,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자연법 교설로부터 자립적이다.

3) 롤스의 반론 (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

롤스는 그의 이론 또한 하버마스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국민 주

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한다고 본다(RH: 163). 롤스에 따르면 그와 하버

마스의 민주주의 이론 사이에는 세 가지 평행관계가 성립한다.

첫 번째 평행관계는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권리의 체계를 확정

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하버마스는 권리의 체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

격체들이 그들의 공동생활을 실정적인 강제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율하

고자 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어떠한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FG: 109)

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롤스에 따르면 이것은 기본권의 확립

과 관련하여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도하는 물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기본적 자유의 목록을 확

정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떠한 기본적 자유들이 보장되어야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시민들의 고차원적인

관심이 만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이론 모두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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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164). 양쪽과 연관되는 기본적 자유들은 정의의 제1원칙 안에서 우

선성 관계없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도

덕적 인격의 두 가지 능력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동근원적이다.

두 이론 사이의 두 번째 평행관계는 두 이론 모두 2단계적 이론 구성

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두 이론 모두 먼저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

리를 확정하고(1단계), 현존하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그러한 원

리를 적용하고 있다(2단계).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경우 시민들은 원초적

입장을 표현의 장치로 사용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들이

어떠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 정의의

원칙의 지침에 따라 제헌 위원회의 관점을 취하여 현존하는 헌법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롤스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이론 또한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버마스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기본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국가 권력을 법치국가

의 이념에 따라 통제하는 2단계적 구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FG:

673). 따라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2단계적인 이론 구성 때문에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하

버마스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반박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권은 국민 주권을 외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시민들이 국민 주권의 행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

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두 명제는 어떠한 인간의 제도도 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이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치적 자율성

의 행사를 기본권의 관념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그것은 자율성에 대한

외적 제한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두 이론 사이의 세 번째 평행 관계는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내

적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하버마스는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이 강제성을 갖는 실정법의 개념 안에 서로 동근원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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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있다고 본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또한 이와 유사하게 공

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근거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을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에 속

하는 두 종류의 자유들의 완전히 적합한 체계와 연관시키는 과정은 여섯

단계로 재구성될 수 있다(RH: 167-168).

(1) 모든 시민들이 ‘두 가지 근본적인 경우(two fundamental

case)’84)에 있어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적정 수준까

지 발전시키고 완전히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이 무엇인지 밝

힌다.

(2) 두 가지 근본적인 경우에 있어 두 가지 도덕적 능력

을 보호하고 허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들이 무엇인지 확정한다.

(3) 기본적 자유들이 충돌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본적

자유도 다른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각각의 자유의 중심 범위가

실행가능한 사회의 기본구조에서 동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검사해보아야 한다.85)

(4)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을 조사하여 일

반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들의 목록이 무엇인지 역

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적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행사하기 위해 어떠한 기본적 자유가 필요한지 이론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본적 자유의 목록의 초안을

84) 롤스에 따르면 도덕적 능력의 발휘와 관련된 두 가지 근본적인 경우 중 첫 번째

는 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연관되며, 정의의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와 사회 정

책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 중 정치적 자유와 사

상의 자유에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선관에 대한 능력과 결부되어 있으며, 일

생에 거쳐 우리의 삶을 지도해줄 ‘숙고된 이성(deliberative reason)’의 원칙의 적

용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PL: 332 참조.

85) 기본적 자유의 중심 범위(central range)에 대해서는 PL, 297-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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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5) 정의의 원칙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그것이 일반적

인 사회적 조건 하에서 실행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

록 기본 가치(primary goods)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러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의의 원칙은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를 포함하는 모든 기본적 자

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

록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6) 원초적 입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갖는 시민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의의 원칙이 선택될 것임을 보인

다.

이러한 6단계의 구성 과정이 보여주는 바는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

성 중 어느 한쪽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일 없이 두 원리 모두 두 가지 도

덕적 능력을 갖는 도덕적 인격이라는 관념에 동등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

는 점이다. 이처럼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한다

는 점에서 그와 하버마스의 이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롤스의 결론이다.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을 살펴본 이후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한 가지 논점, 즉

롤스가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를 선취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구성하기 때

문에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을 간섭주의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하버마

스의 비판에 대한 롤스의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롤스는 시민사회에

서 반성적 평형을 통해 정의관을 평가하는 ‘너와 나의 관점’에 원초적 입

장의 가상의 합의 결과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에 답변

하고 있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을 비롯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초적 입장에 의해 불변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숙고된 판단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반론이 될 수 없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전체 기획은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공통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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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성에 따라 합의될 수 있는 바를 선취하는데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의 구분, 그리고 공적 토론에서 후자

에 입각한 논변의 배제는 무엇이 시민들에 의해 합당하게 합의될 수 있

는지를 선취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따르

는 합당한 시민들은 공적 이성이 부여하는 제한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롤스가 이러한 결정들을 다시 시민들의 실제

의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한 것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

의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갖게 된다. 그것은 시민들이 합의가능한 바를

선취하여 간섭주의를 발생시킨 후에, 그것을 다시 시민들의 실제의 합의

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간섭주의를 해결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권을 중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자유주의적 관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롤스는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합의를 이중적으로 선

취하게 된다.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시민들이 합당하게 합의할 수 있

는 바를 선취하고(원초적 입장), 시민들이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바를

선취한다(중첩적 합의). 이 과정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내용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지며,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정당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간섭주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버리고 이유에 직접

호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공리주의

적 정의관과 경합시키는 과정에서 전자의 우위를 근거짓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게 합의될 만하다 혹은 실제로 합의될 만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아니라, 평등한 기본적 자유 및 그 우선성, 그리고 공정한 기회 균등 및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들이다. 이러한 이유에 입각한 논변을 반론

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히 정교화하는 것 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지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다. 시민들이 공정으로

서의 정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자신

의 판단에 완전히 맡겨두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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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통적 이성과 민주적 자율성: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적 민주주의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입헌 민주주

의의 두 가지 근본 원리인 인권과 국민주권, 즉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

율성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는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담론원칙 ‘D’와 법 형식의 상호 침투로부터 생겨나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5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자율성과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I.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에 대한 담론이론의 이해

1.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과 권리의 체계

1)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이후 종교적,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해체되고

의견불일치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세계가 사회 통합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사실성으로서의 강제와 정당한 타당성을 동시에 수반하는

규범의 형식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 규범이다. 법의 타당성 양식

안에서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이라는 사실성의 계기와 법률 제

정 절차의 정당성의 계기가 공존한다(FG: 46). 하버마스는 법 규범의 사

실성의 계기를 제약에서 풀려난 소통이 이성적 합의라는 스스로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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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통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정

화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반면, 법 규범의 타당성의 계기는 자유롭고 평

등한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만이 정당한 법 규범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연관시킨다.

하버마스는 담론이론에 기초해 있는 이러한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통해 법 실증주의와 플라톤적인 자연법 전통의 법 이해를 동시에 넘어서

고자 한다. 여기서 관건은 법 규범과 도덕 규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

는가에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 실증주의는 법을 도덕 및 그와 연관

된 규범적 타당성 주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순수하게 자의적 결정

의 우연성으로 환원하는 반면, 플라톤적인 자연법 전통에서는 법을 도덕

의 단순한 모사로 이해한다. 하지만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은 도덕과 무

관한 실정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단순히 모사한 것

도 아니다. 근대적인 법과 도덕은 전통적 법과 관습적 도덕이 뒤섞여 있

던 전근대적인 사회적 에토스로부터 동시에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서, 상

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버마스는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이러한 직관을 담론윤리학의 분

석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원칙 ‘D’는 법과 도덕에

대해 중립적인 추상수준에서 탈관습적 정당화의 필요조건만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원리로서 자율성 일반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FG: 138). 담

론원칙 ‘D’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담론원칙 ‘D’: 가능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 논의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

타당하다.

여기서 ‘타당하다(gültig)’라는 술어는 행위 규범 일반의 인지적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덕 규범의 ‘올바름(Richtigkeit)’과 법 규범의 ‘정당

성(Legitimität)’을 포괄한다. ‘행위규범(Handlungsnorm)’의 개념 또한 동

일한 방식으로 도덕 규범과 법 규범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담론원칙 ‘D’로부터 동시에 분화되어 나오는 것이 도덕적 자율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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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편화원칙 ‘U’와 시민적 자율성의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이다. 민주주

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FG: 141).

민주주의 원칙: 법적으로 구성된 논의적 입법 과정에서

모든 법동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만이 정당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

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자

기 입법은 도덕적 자기 입법의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그것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버마스는 도덕적 자율성과 시민적 자율

성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Habermas, 1994: 665-666). 첫째,

도덕적 자율성은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의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도

덕적 세계에 속하는 모든 자연적 인격체를 주체로 하는 반면, 시민적 자

율성은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구체적인 법적 공동체 안에서 법동료로서

주관적 권리의 담지자라는 지위를 획득한 시민들만을 주체로 삼는다. 둘

째, 도덕적 자율성은 각 인격체가 스스로 타당한 규범을 산출하고 그에

구속된다고 하는 단일한 개념인 반면, 시민적 자율성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즉 주관적 자유의 사적 사용과 소통적 자유의 공적 사용이

라는 이원적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실천 이성의 실용적, 윤리적, 도덕적

사용이라는 구분에 따를 경우 도덕적 자율성의 적용 범위는 도덕 규범은

물론 법 규범까지 포함하여 실천 이성의 도덕적 사용과 연관되는 모든

행위규범을 포괄하는 반면, 시민적 자율성의 적용 범위는 특정한 법적

공동체 안의 법 규범에만 한정된다. 넷째, 도덕적 자율성은 도덕적 근거

들에만 의존하여 도덕 규범을 정당화하는 반면, 시민적 자율성은 도덕적

근거는 물론 실용적, 윤리적 근거를 포함하는 실천 이성의 전 영역과 관

계할 뿐만 아니라 논의의 영역을 넘어 이익의 공정한 협상과도 연관된

다.

법과 도덕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식 체계에 머무르는 도덕과 달리

법은 지식 체계인 동시에 행위 체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법은 사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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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당성에 동시에 관계하기 때문에 지식 체계로서 도덕이 갖는 한계들

을 극복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도덕을 보완한다(FG: 147-149). 첫째는 규범의 정당화 및 적용과 관련된

인지적 차원이다. 자율성에 기초해 있는 도덕은 불편부당한 규범적 판단

을 내리기 위한 절차만을 제공할 뿐이며, 확정된 의무의 목록을 제공하

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적 주체들은 규범의 정당화와 적용의 문제와 관

련하여 인지적 무규정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의 사실성

을 통해 해결된다. 둘째는 규범 준수와 관련된 동기적 차원이다. 지식 체

계로서의 도덕만으로는 시민들이 합리적 논의에 참여할 동기 및 정당화

된 규범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것을 항상 보장할 수 없다. 법은

행위 체계로서 법 규범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는 의무의 귀책능력의 차원과 관련된다. 난민 구제의 의무처럼 익명

의 행위망과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도덕적 요청들은

행위 체계로서의 법체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2)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변

하버마스는 담론이론의 이러한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기초로 인권

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종교적, 형이

상학적 세계관에 뿌리내리고 있던 에토스의 규범적 내용은 근대의 탈관

습적 정당화의 필터를 통해 걸러진 후 자기 입법(도덕적 자율성)과 자기

실현(인격적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이념으로 응결되는데, 이 각각은 인

권 및 국민 주권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FG: 129). 인권과 국민 주

권의 동근원성에 대한 논쟁에서 전자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자유주의 전

통은 인권을 도덕적 자기 입법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반면, 후자에 우선

성을 부여하는 공화주의 전통은 국민 주권을 윤리적 자기 실현의 표현으

로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이해방식에서 인권과 국민 주권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버마스는 칸트와 루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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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의 대표로 보고 이들이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의 법 이론은 모든 각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평

등하게 부여받는 권리, 즉 자연권의 체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자연법

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86) 이러한 자연권의 체계는 원초적 계약을 통해

구성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과 무관하게 자연적 인격체가 갖는 도덕

적 자율성에 의해 정당화되어 있으며,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 상태에 진

입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 상태에서 도덕적 권리로서 효력을 갖는다. 따

라서 칸트의 법 이론에서 인간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자연권은 시민

들의 공적 자율성에 선행하며, “보편적으로 합일된 국민의지”(VI: 314)에

의해 행사되는 국민 주권은 도덕적으로 근거를 갖는 인권에서 의해서 사

전에 제한받게 된다. 도덕이 법에 선행한다는 자연법 전통의 기본 논리

는 시민적 자율성에 대한 도덕적 자율성의 우선성,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한 인권의 우선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반면 하버마스에 따르면 루소는 국민 주권에서 출발하여 인권의 규범

적 내용을 국민 주권에 직접 새겨넣는 방식을 취한다. 시민적 자율성과

무관하게 도덕적 근거에 의해 직접 정당화되어 있는 인권을 국민 주권에

앞세움으로써 그것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에 의

해 행사된 국민 주권을 통해 인권의 규범적 내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

게 한 것이다.87) 일반 의지의 구현으로서의 국민 주권의 이상적인 행사

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루소의 이러한 기본 방향이 보다 유망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루소의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과도한 윤리적 통합을

상정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루소에 의해 윤리적으로 해석

86) “자유(즉 타인의 강요하는 의사로부터의 독립성)는, 모든 타인의 자유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공존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인간에게 그의 인간성의 힘으로(그

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힘으로) 귀속하는 유일하고 근원적인 권리이다.”(VI: 238)

87) “사회계약은 시민 사이에 평등을 확립하고, 그래서 시민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서로 약속을 하며, 모두 같은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의 성질상 주

권의 모든 행위, 즉 모든 일반 의지의 정당한 행위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의무

지우거나 혹은 혜택을 준다.”(Rousseau, 200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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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민 주권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에 통합된 시민들이 하나의 거

대 주체로서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악됨으로써 도덕적 관점에서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법의 보편주의적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칸트와 루소가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의식철학의 관점에서 파악된 자율성의 관념에

서 찾는다(FG: 133-134). 의식철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기 입법의 능력

은 칸트의 예지적 자아든 혹은 루소의 윤리적 공동체로 통합된 국민이든

하나의 단일한 주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처럼 타

당한 규범이 오직 개별 주체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다면, 인권이 자연

법의 방식으로 미리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이 모

든 시민들의 의지의 이성적 합치로서의 정치적 자율성을 완전히 선취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개별 주체가 인권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소유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다. 반면 후자의 경우

처럼 타당한 규범이 오직 하나로 통합된 국민이라는 거대 주체에 의해서

만 산출될 수 있다면, 정치적 자율성은 구체적 공동체의 인륜성을 실현

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와 루소의 공통

적인 문제점은 실천적 논의에 참여하는 복수의 주체에 의해 자기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 즉 자율성이 상호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은 담론이론에 따라 상호주관적으

로 이해된 자율성을 기초로 삼는 경우에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하

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인권과 국민 주권의 내적 연관은

시민적 자율성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소통의 형식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조건이 인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체계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권은 국민 주권이 소통적으로 행사되기 위

한 가능 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인권은

국민 주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버

마스에 따르면 인권은 국민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

주권에 대한 외적 제한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FG: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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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에 대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하버마스는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권리의 체계가

담론원칙 ‘D’와 법 형식의 상호 침투로부터 논리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

성의 동근원성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한다. 법이라는 매체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법 인격체의 지위를 정의하는 권리들을 먼

저 확립해야 하는 바, 이것을 담론이론적으로 재정식화된 시민적 자율성

의 관념과 연관시킴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근원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바, 1단계에서는 사적 자율성이 확

립되고, 2단계에서는 공적 자율성이 확립된다. 하버마스는 1단계에서 확

립되는 권리의 범주로세 가지를 제시한다(FG: 155-156).

(1)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에 기초한 조형으로부터 생겨나

는 기본권

(2) 법 동료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 그 구성원의 지

위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에 기초한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3) 권리의 소송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

호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에 기초한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권리 범주는 법 인격체의 지위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확립됨으로써 법 코드가 성립하게 된다. 하지

만 이러한 세 가지 권리 범주는 법 인격체가 법의 수신자로서의 서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그치게 된다. 법 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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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를 법의 저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음

의 네 번째 권리 범주가 필요하다.

(4)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정당한

법을 입법하는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의 과정에 동

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권

하버마스는 여기에 시민들의 생활조건의 보장과 관련된 다음의 다섯

번째 권리의 범주를 추가하는 바, 이로써 권리의 체계가 완성된다.

(5) (1)에서 (4)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시민적 권리를 현

재 주어진 상황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향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에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생태

적으로 보장되는, 생활조건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

시민의 사적 자율성과 연관되는 (1)의 권리 범주들은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롤스가 정의의 제1원칙에서 보

장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상응한다. 여기에는 인간 존엄성, 인격체의

자유, 생명, 신체적 불가침성, 이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기본권들이 속하게 된다. (2)는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

의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법적 공동체의 성원권을 규정하는 권리 범주

로서, 망명자 송환금지나 정치적 망명의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반적 지위에 속하는 모든 권리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

로 (3)은 모든 법 인격체에게 평등한 범적 보호를 제공하는 권리 범주로

서 소급처벌의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특별 법정의 금지, 법관의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소송절차상의 보장과 권리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에서 (3)에 이르는 권리 범주들이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추상적으

로 범주화된 것에 불과하며, (1)~(3)의 권리 범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4)에서 규정되는 시민적 자율성의 소통적 행사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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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기본권들은 ‘불포화(ungesättigt)’ 상태에

있다. 이것은 하나의 법 공동체에 속하는 시민들이 소통적 자유의 행사

를 통해 서로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헌법들의 기본권 부

분은 추상적으로 정식화된 동일한 권리의 체계를 각각의 법 공동체 안에

서 시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버

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헌법은 입법의 모든 차원에서 끊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헌법 해석이라는 양태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하

나의 기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FG: 163).

2. 인권의 규범적 내용과 사적 자율성

1) 국민 주권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인권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이 두 원리를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갖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근본 원리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주권이 실정법으로 제정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연

권이나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의해 제한되어서도 안되고, 인권을 보

장하는 법 인격체의 사적 자율성이 국민 주권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파

악되어서도 안 된다(FG: 161). 인권과 국민 주권 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지 않는 것을 양자의 동근원적 파악을 위한 소극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인권과 국민 주권이 “완전히 대칭적인 상호관계”(FG: 131)를 갖

도록하는 것은 양자의 동근원적 파악을 위한 적극적 조건이 된다.

하버마스의 동근원성 논변을 살펴보면 그의 민주주의 이론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론에서

인권은 국민 주권과 동등한 원리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의 규

범적 내용은 그것이 국민 주권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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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은 모든 자연적 인격체에게 보편적으로

귀속되는 인권, 민주적 의지형성의 결과를 제한하는 자유주의적 기본권,

그리고 법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갖는 사적 자율성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

한다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지만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들이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하버마스가 권리의

체계에서 (1)의 범주를 ‘사적(privat)’ 자율성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 인격체의 사적 자율성은 소

통적 자유와 결부된 책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통을 통

해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

화할 필요가 없는 ‘사적’ 영역에서 성립한다(FG: 153). 이러한 영역에서

는 무엇을 선택하든 법 인격체 개인의 자유 처분에 맡겨지며, 여기서 법

인격체는 소통행위로부터 철수하여 발화수반적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FG: 665).

하버마스가 공적 자율성을 사적 자율성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는 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법의 저자인 동시에 법

의 수신자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적 자율성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수반

하는 공적 정당화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사적 자율

성을 사후적으로 설립한다. 이에 따라 사적 자율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갖

게 된다. 첫째, 사적 자율성은 구체적인 법 공동체에 속하는 법 인격체의

자유 처분에 맡겨진 ‘주관적 권리’, 혹은 ‘주관적 행위자유’가 속하는 영

역을 나타내므로, 그것은 구체적인 법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자연적 인

격체로서의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

적 자율성은 인권이 갖는 보편주의적인 규범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둘째, 시민들의 공적 자율성에서 출발하여 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영

역으로서 상정된 것이 사적 자율성인 것인 만큼, 사적 자율성은 공적 자

율성을 외적으로 제한할 독립적인 규범적 권위를 갖지 않는다. 소통적

자유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영역은 다름 아닌 소통적 자유의 행사 자체

에 의해서만 구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자율성은 민주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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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성 과정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독립적인 규범적 권위로서의 자유주의

적 기본권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사적 자율성이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인권 및 기본권과 다르다면,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확립하는 것이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불명확한 것이 된다.

하버마스의 동근원성 논변에 대한 코언의 비판은 이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코언의 지적은 두 가지이다(Cohen, 1999: 395). 첫째, 권리의 체

계를 도출해내는 하버마스의 논변에서는 법 형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데, 왜 법 형식이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의 확립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담론원칙 ‘D’가 왜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

유를 산출하는지 불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담론원

칙 ‘D’와 법 형식의 상호 침투로부터 권리의 체계가 논리적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1)-(3)에 이르는 권리 범주로부

터 법의 수신자로서의 시민들의 사적 자율성이 확립되는 한편, (4)의 권

리 범주에 의해 법의 저자로서의 시민들의 공적 자율성이 확립된다. 그

런데 담론원칙 ‘D’로부터 공적 자율성이 확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

만, 사적 자율성을 인권이나 기본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왜 담

론원칙 ‘D’와 법 형식으로부터 인권이나 기본권이 도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법 코드의 확립 혹은 법 인격체의 지위의 확정이 (1)-(3)의

권리 범주의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권리의 체계는 반드시 인

권이나 기본권을 구현할 필요 없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공적 자율성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사적 자율성이라는 관념

으로는 인권이나 기본권의 규범적 내용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버마스의 동근원성 논변으로는 왜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가 ‘가능

한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루멘스의 지적 또한 이

와 같은 맥락에 있다(Rummens, 2006: 476). 사적 자율성이 소통적 자유

와 결부된 책무로부터 해방되는 영역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영역이 가능

한 최대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주권의 소통적 행사를 근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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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는 하버마스의 이론 안에서는 제시될 수 없다. 그것은 사

적 자율성에 인권이나 기본권의 규범적 내용을 덧붙여서 생각하는 경우

에만 정당화되는 요구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인권 및 기본권의 내재적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

적 자율성은 공적 자율성의 행사를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

지만, 마이클만에 따르면 인권은 인권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

지 않으며 절차 독립적으로 성립한다(Michelman, 2000: 66). 기본권은 심

의적 정치 과정의 생산물로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기본권은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페터스의 직관과

충돌하게 된다(Peters, 1996: 115). 라모어와 마호니는 같은 맥락에서 하

버마스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내재적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armore, 1999: 625; Mahoney, 2001: 31). 구트먼과 톰

슨은 심의 민주주의를 통해 행사되는 정치적 자율성이 기본권에 선행하

는 가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기본권의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

지 못한다고 지적한다(Gutmann & Thompson, 1997: 17). 이러한 비판들

은 인권 및 기본권의 규범적 내용을 담론이론적으로 재정식화된 자율성

의 절차에 의존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갖

는다.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변은 실효성이 없

다는 비판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베인스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이 서로를 전제한다는 논리를 통해 양자를 화

해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추상적 화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두 가지 원리

가 충돌할 경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Baynes, 2002: 23). 알

렉시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이해에서 기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은 민주적 의지형성의 절차가 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여 항상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해소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

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두 원리 사이의 긴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Alexy, 1994: 233-235). 이러한 비판들을 고려하면, 담론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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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식화된 자율성을 기초로 삼는 경우에만 인권과 국민 주권이 동근원

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인권과 국민주권의 동근원성과 자율성의 내적 논리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

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버마스가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자율성의 내적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하버마스

에 따르면 법을 산출하는 민주적 절차는 정당성의 유일한 탈형이상학적

원천을 형성하는 바, 근대적인 법 질서는 시민들이 법의 수신자인 동시

에 항상 법의 저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자율성의 관념에 입각해서만 정

당성을 산출할 수 있다(Habermas, 1994: 662-663). 하버마스의 이러한

시민적 자율성의 관념은 그에 독립적인 정당한 권위가 존재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민주적 절차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심급도 존재할 수 없다(Wellmer, 1993: 180). 하버마스가 인권을 국

민 주권과 동등한 원리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민적 자

율성의 행사와 무관하게 모든 자연적 인격체에게 도덕적 근거에 따라 귀

속되는 인권 혹은 기본권의 개념은 시민적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

이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시민들의 자기 입법의 이념은 법의 수신자로서 법에 종

속된 자들이 동시에 법의 저자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

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를 도덕

적으로 정당화된, 그래서 정치적 입법자에 의해 실정화

된 권리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이념을 충족할 수 없다

(FG: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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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버마스는 서로 모순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시민적 자율

성은 민주적 절차만이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한다. 반면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 두 원리가 완전히 상호 대칭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야 한다. 하버마스는 인권을 국민 주권의 가능 조건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능 조건으

로 이해된 인권은 국민 주권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원리로 이해되지 못

하고 그에 종속되고 있다(Larmore, 1999: 612).

하버마스-롤스 논쟁의 맥락으로 돌아가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에서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 문제를 검토해보면, 그의 이론에서도

자율성의 내적 논리가 두 원리의 동근원성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은 하버마스의 담론원칙

‘D’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의 이성적 합의만이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

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Baynes, 2001: 73). 하버마스의 경우 시민들이

소통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 실제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 롤스는

민주주의의 전통에 체화되어 있는 심층적 합의를 직접 재구성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 재구성이 결과물이 평등한 기본적 자

유 및 그 우선성,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전목적적 수단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기본권에 대한

시민들의 심층적 합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지적

하듯이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의 전통

에 서 있는 롤스는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을 주로 ‘다수의 전제’가 일어날

가능성, 즉 다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방어적인 관점에서 다룬다(PL: 233). 하버

마스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시민적 자율성이 민주주의

에 대해 갖는 구성적 의미를 간과한다(Habermas, 1994: 599).

하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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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이성적 합의를 국민 주권에 귀속시킨다면, 롤스는 이성적 합

의를 인권 및 기본권에 귀속시킨다(Mouffe, 2000: 8). 이성적 합의가 규

범성의 유일한 원천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현대 입헌 민

주주의가 인권과 국민 주권이라는 두 가지 동등한 근본 원리를 갖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

3. 하버마스-롤스 논쟁 (4):

절차적 민주주의관과 실질적 정의

인권과 국민 주권의 동근원성의 문제는 하버마스의 절차적 민주주의관

과 롤스의 실질적 정의관 사이의 대립과 긴밀하게 연관된다.88) 이 양자

는 절차적 민주주의관과 실질적 정의관 중 어느 쪽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온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두고 충돌한다.

1)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기획에 대한 롤스의 비판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실제의 합의에 의한 정의관

의 구성이라는 대안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

고 보고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TJR: 121-122). 첫째, 완전

한 지식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의관에 대한 합의의 문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인지적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확정된

88) 이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민주주의의 유형

들 간의 긴장관계로 파악되기도 하고(JFR: 145-147; Dworkin: 2008: 131),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상호 이질적인

전통들 사이의 긴장관계로 파악되기도 하였으나(Bobbio, 1990: 41-50; Barber,

2003: 3-25; Mouffe, 2005: 2-3), 적어도 현대 입헌 민주주의가 절차적 측면과 실

질적 측면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측면을 동근원적으로 이론

화하는 것이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략적

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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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정의론을 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지식이 완전히 허용된

상황에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소수의 매우 명백한 규범적 문

제들에 대해서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장일치의

실제의 합의에 기초해 있는 정의관은 빈약하고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셋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은 합의의 결과를 임의적인 우연성에 의

해 왜곡시킬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실제의 합의에 기초한 정의론은 공

허하거나 사소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 바, 이것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기획에 제기되는 주요 비판들을 선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일관된 절차주의적 이론으로 이행

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제안을 거부한다. 롤스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규

범적 정초를 위해서는 실질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

며, 순수하게 절차에만 의존하는 정의관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롤스는 논의의 배경으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실질적 정

의(substantive justice)에 대한 햄프샤이어의 구분을 도입한다. 햄프샤이

어에 따르면 민주주의 이론에서 절차적 정의는 모종의 공적 토론과 논쟁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과 연관되는 반면, 실질적 정의는

절차를 통해 산출된 의사결정의 결과의 공정성과 연관된다(Hampshire,

1993: 44). 햄프샤이어는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롤스를 비판한다. 햄프

샤이어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들의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정의관은 다른 포괄적 교설과 내용적으로 직접 충돌한

다는 점에서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반면, 공정한 절차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중첩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내용을 갖는 규범적 가치들에 직접

호소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절차주의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Hampshire, 1993: 44-46).

하버마스와 유사한 절차주의의 관점에서 제기된 햄프샤이어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코언은 그러한 절차 자체는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라고 되묻

는다(Cohen, 1994: 606). 코언에 따르면 절차는 비례대표제나 사법심사제



- 247 -

와 같은 사회 내의 특정한 규율체계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공정성이나 자

유, 평등과 같은 특정한 규범적 가치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바, 햄프샤이

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절차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차가 특정한

규범적 가치들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결국

그것이 전제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차적 정

의관이 포괄적 교설의 다원주의와 양립가능하다면, 실질적 정의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코언의 지적이다. 이 양자는 모두 실질적인 내용을 갖

는 규범적 가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롤스는 코언의 이러한 논의로부터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는 모두

특정한 규범적 가치에 의존하며, 이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절차의 공정성은 그것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의 공정성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될 수 없다.

하버마스는 그의 이론이 공정한 절차에 대한 분석에 스스로를 제한하

고, 규범에 대한 실질적인 물음들은 시민들의 공적 토론에 맡겨둔다는

점에서 일관된 절차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롤스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따

를 경우 하버마스의 이론 또한 실질적인 규범적 가치들과의 연관성을 부

정할 수 없다.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실질적 정의관의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한다(RH: 173-174). 첫째,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

화상황은 불편부당성, 평등, 개방성, 강제의 부재, 그리고 만장일치라는

다섯 가지의 특정한 규범적 가치를 전제한다.89) 둘째, 하버마스는 이상

적인 민주적 절차를 그것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의 합당성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합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유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FG: 670). 셋째, 하버

마스는 그의 이론이 롤스의 기획보다 ‘좀 더 겸손하다’(more modest) 혹

은 ‘더 많은 물음들을 열린 물음으로 남겨둔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

것이 실질적 정의관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89)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규범들을 전제한다는 점에

서 순수 절차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Benhabib, 1982:

59; Larmore, 1999: 620; Estlund, 2008: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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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타당하다면, 실질적인 규범적 가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롤스와 하

버마스의 이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일관된 절차주의로

이행함으로써 실질적 정의관의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롤스는 하버마스의 비판을 이와 같이 반박한 후에, 이제 반대로 하버

마스의 절차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롤스에 따르면 그와 하버마스의

이론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전자에서 핵심은 결과의 합당성을

평가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인 반면, 후자에서는 절차의 합당성을 평가

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개념이 핵심에 있다는 점이다(RH: 175). 이

두 개념을 비교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정당성이 정의보다

결과에 대한 더 약한 제한조건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의사결정의 결과는 널리 인정된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기만 하면 정당한(legitimate) 것이 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사결정

이 반드시 정의롭다(just)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당성은

정의가 허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정의들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정당성보다는 정의가 더 근본적인 관념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정당성은 결과의

합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절차의 합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의

는 결과 자체가 합당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개념이기 때문

이다. 롤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의 정당성은 시민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의사결정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RH: 176). 따라서 정당성은 규범적으로 강한 요구조건

을 부과하지 않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온갖 형태의 절차들이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

롤스는 이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존하는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

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절차적

민주주의관의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RH: 175-178).

첫째, 절차의 합당성과 결과의 합당성은 민주주의 사회가 매우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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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합치할 수 있다.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승인하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법률

과 정책들은 대체로 정의로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이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절차의 합당성과 결과의 합당성은 그만

큼 분리된다. 정당성은 결과에 제한조건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당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만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결

국 정의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판단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실의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성의 개념이 허용하는 부정

의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적 절차와 공적 토론을 하버마스가 제

시하는 이상적 담화상황에 근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롤스는 의회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사회 내의 여러 형태의 정치적 주체들이 이끌어나가

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현실은 하버마스의 이상과 메울 수 없는 괴리를

갖는다고 본다. 비록 최선의 정치적 절차가 고안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대한 보완되더라도 항상 결과의 합당성을 확보하는 정당한 절차가 현

실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셋째,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추론 및 논증의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롤스는 한 가지 예로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이해관

계(interest)’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가능한 논의의 방식이나 논의에서 사용되어야 할 주요 개

념 등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그의 이론

은 불가피하게 실질적 정의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넷째, 하버마스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집합적 주

체로서만 공공의 규범들을 스스로 산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시민들의 규범적 자기 이해에 어긋난다. 시민 각인은 개인적 관점

에서도 정치적 권위를 스스로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시민들은 집합적으로만 자율적 주체일 것이 아니라, 각인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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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대해 자율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our)’ 숙고된 판단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공공의 의사결

정을 검사하기 위한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

각인이 자율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판단

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절차의 규범 중립성의 문제

하버마스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관계에 대한 롤스의 논의가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롤스가 말하는 절차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절차 및 절차적 합리성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롤

스의 비판을 피해간다(VW: 119). 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검

토해보면, 롤스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의 도덕적-실천적 자기 이해는 자율성과 실천

이성에 대한 일관된 절차주의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으며, 그것

은 보편주의적 도덕의식 및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에서 동일한 정도로

표현된다(FG: 11). 하버마스의 민주적 절차는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닌은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

은 절차적 민주주의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들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본다(Cronin, 2006: 367). 크로닌에 따르면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은 사회적 규율체계로서의

특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관이 성공적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

는 것을 참여자의 내부 관점에서 일종의 ‘합리적 신념’의 형태로 전제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주의적 전제들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삼는

경우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의 방법은 답을 줄 수 없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의 절차가 실질적 내용을 갖는 규범적 관

념에 의존한다는 점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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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의 담론윤리학을 비교해봄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펠의 담론윤리

학의 절차적 조건은 네 가지이다(Kuhlmann, 1985: 185-214). 1) 합리적

으로 논증할 것, 2) 이성적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 3) 이해관계가

타인과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도 이성적 합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 4)

이상적 소통 공동체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러한 원칙

들은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을 이루는 조건들과 세부 사항에서 분

명한 차이점을 갖는다. 아펠의 절차와 하버마스의 절차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은 합당한 절차에 대해 이 두 철학자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적 직

관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 합의의 절차 구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불일치는 민주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안하는 단계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마이클만은 이

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절차적 민주주의관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 나

간다. 마이클만에 따르면 민주적 입법의 과정에 있어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식으로 민주적 토론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견의 합당한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Michelman, 1997: 163). 마이클만은 이 과정에서

이견을 발생시키는 쟁점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든다. 민주적 토

론의 절차가 공정하려면 참여자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

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하는가? 혹은 비례대표제는 민주

적 토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가 아니면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한 필요조

건인가? 공론장에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발언은 억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허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적 토론의 공정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

성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많은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바, 만약 이러한 쟁점들 자체가 다시금 실천적 토론의 절차를 통해 합의

로 해결되어야 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관은 무한 퇴행의 문제에 빠질 수

밖에 없다.90) 따라서 마이클만이 보기에 하버마스는 절차에 대한 합의는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다(Michelman, 2001: 270). 마이클만에 따르면 이것은 하버마스의 절차가

90) 담론이론의 무한 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Mielchen, 2010: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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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절차적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실질적 내용을 갖는 특정한

규범적 가치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번스타인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담론원칙 ‘D’의 절차가 실질

적인 규범적 관념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Bernstein, 1996: 1129).

번스타인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칸트의 옳음과 좋음의 구분에 따라 실질

적-윤리적인 것은 좋음과 연관되어 있어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고

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입을 가능한 한 거부하고, 엄격

하게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것의 개념

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론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번스타인이 보기

에는 하버마스가 실질적-윤리적인 것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순수성을 주

장하면 할수록 그의 이론은 형식적이고 공허해질 뿐이다. 하버마스의 이

론은 암묵적으로 탈형이상학적인 보편적 인륜성에 기대고 있으며, 이러

한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질적-윤리적인

것에 개입하고 있다고 번스타인은 지적한다. 민주적 토론은 하나의 복합

적인 사회적 규율체계(social practice)이기 때문에 소통의 형식화용론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

된 윤리/도덕 구분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인륜성에 기대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민주적 절차는 더 이상 정당

성의 유일한 원천일 수 없으므로 자율성의 내적 논리는 유지될 수 없다.

절차는 이제 실질적인 규범적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

론을 피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순수 절차

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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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하버마스의 심의 정치의 모델과 정치적 공론장

1.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 개념과 민주적 의지형성의 모델

1)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과 소통적 권력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들이 소통을 통해 실제의 합의를 산

출해내는 방식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실천 이성과 국민 주

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유

일한 원천을 이룬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Benhabib, 1996a: 68-69). 하버

마스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루소와 칸트의 자율성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적 요구를 담론이론에 따라 재정식화한 것이다(FG: 232). “법

적으로 구성된 논의적 입법 과정에서 모든 법동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만이 정당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FG: 141)라는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칙은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다. 이 원칙은 담론원칙 ‘D’에 의

해 표현되는 실제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과정과

결합시킨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담론이론적 이해방식을 아렌트의 권력 개념과 연관시킨다. 아렌트에 따

르면 권력(Macht)은 함께 행위(act)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사람

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다(Arendt, 1958: 200). 따라서 권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만 귀속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

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일정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이름으로 행동

하도록 권력을 위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Arendt, 1970: 44). 따라서

권력은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요구를 수반한다(Arendt, 1970: 52).

아렌트는 권력(Macht)을 폭력(Gewalt)과 선명하게 대비시킨다. 폭력은

목적 합리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는 있어도 정당성은 가질 수 없기 때

문에, 폭력은 권력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권력을 대체할 수 없다(Arendt,

195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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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에 따르면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여 폭력과 차별화되기 위해

서는 그와 연관된 규범적 타당성 주장이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현상적 잠재 공간인 공적 영역(political realm)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주관

적 인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실제의 이성

적 합의를 통해 산출되는 이러한 권력을 아렌트와의 연관 하에서 ‘소통

적 권력(kommunikative Macht)’이라고 명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

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적 권력은 시민들의 이성의 공적 사용에 토대를 두

고 있으며, 오직 왜곡되지 않은 공론장 속에서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소

통의 상호주관성의 구조로부터만 생성될 수 있다(FG: 184).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담론이론적 독해에 따르면 민

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은 법적 형식에 따라 구성된 행정 권력과 법

을 제정하는 소통적 권력으로 분화되며, 이 양자는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실제의 이성적 합의로부터 동근원적으로 발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시민들의 소통적 자유의 공적 사용은 정당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FG: 183). 하나는 법 규범을 인지적으로 근거짓는

역할이다. 법 규범과 관련된 주제들과 제안들, 정보들과 근거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실제의 이성적 합의의 절차에 따라 산출된 결과는 합리

적일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짓게 된다. 다른 하나는 법 규범을 따를 동기

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법 규범과 관련된 규범적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

호주관적 인정에 도달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이 그와 관련된 의무들을 암

묵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규범을 인지적으로 근거짓

는 과정은 동시에 약한 의미에서 규범을 따를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권력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장

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소통적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치적

자율성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일단 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 권력이 법

을 집행하는 과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의 이분법에 따를 경우 소통적 권력이 형성되는 영역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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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세계에 속하는 반면, 행정 권력은 체계에 속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은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를 순환하는 사회 전체의 소

통에서 일종의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바, 공론장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일반 의지는 법을 매개로 행정 권력으로 번역된다(FG: 187).

2) 담론원칙 ‘D’에 따른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의 모델

담론원칙 ‘D’에 따라 법 규범을 근거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도덕 규범과 법 규범의 차이를 실마리로 삼아 담론원칙 ‘D’에 기초한 정

치적 의지형성 과정의 모델을 구성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도덕 규범은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의 나라, 즉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의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도덕적 세계에 속하

는 모든 자연적 인격체들을 단적으로 구속하는 일반 의지를 표현한다.

반면 법 규범은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구체적인 법적 공동체 안에서 법동

료로서 주관적 권리의 담지자라는 지위를 획득한 시민들만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공동체의 특수 의지 또한

표현한다(FG: 188). 이로부터 도덕 규범과 구분되는 법 규범의 세 가지

특징이 따라나온다(FG: 190-195).

첫째,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판정될 수 있는 옳음의 문제에만

연관되는 도덕 규범과는 달리, 법 규범에 대한 정치적 의지형성의 과정

은 정의의 담론의 경계를 넘어선다. 법 규범은 실천 이성의 도덕적 사용

은 물론 실용적 사용 및 윤리적-정치적 사용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

머, 이익들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상(Kompromiß)의 문제 또한 포

함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하나의 법 규범은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들

을 모두 고려한 합의를 표현할 경우 비로소 법 앞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일반성을 갖는다.

둘째,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순수하게 인지적인 의미에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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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도덕 규범과 달리, 법 규범은 도덕적 근거만이 아니라 실용적

근거와 윤리적-정치적 근거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고, 공정한 협상

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법 규법의 인지적 내용을 나타내는 ‘정당성

(Legitimität)’의 개념은 이 점에서 도덕 규범이 갖는 규범적 타당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타당한 법 규범은 도덕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윤리적-정치적 고려, 실용적 고려 및 구성원들의 자기 이익에 대한 공정

한 고려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보편화가능성에 대한 통찰(Einsicht)이 강조되는 도덕 규범과는

달리 구체적인 생활형식을 대상으로 삼는 법 규범에서는 통찰이라는 수

동적 계기보다는 기획이라는 능동적 계기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

주적 입법 과정은 그만큼 우연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자기 입법

은 도덕적 자기 입법과 달리 실천 이성으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우연

적 맥락에 의해 근거를 제공받는 한에서 우연성의 요소를 포함하게 된

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정치적 자기 입법이 어떻게 모든 관련 당사자들

의 합리적인 동기에 따른 합의라는 담론원칙 ‘D’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보편화원칙 ‘U’에 의해서 일

괄적으로 규제되는 도덕적 의지형성의 과정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형성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에 따라 다양한 담론형식과 협상형식들

이 등장하며, 이 과정에서 담론원칙 ‘D’는 직간접적으로 실천적 토론을

규제한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지형성의

과정을 2단계로 구성한다(FG: 207).

첫 번째 단계에서 정치적 의제는 집합적 목표의 가치지향적 선택과 정

치적 입법자들이 의결하려는 전략의 목적합리적 검토라는 실용적 차원에

서 제기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용적 정당화는

올바른 상황 해석, 현안에 대한 적절한 기술, 관련 정보의 적절한 공급,

올바른 정보 처리 등을 요구하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적 쟁점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선택이 갈

리게 된다. 옳음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제기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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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서로 경합하는 이익과 가치정향을 헌법에 의해 해석되고 조형된

권리 체계의 틀 안에서 보편화가능성의 검사에 부치는 담론이 이루어진

다. 하버마스는 여기에 속하는 문제로 임신중절 문제, 분배적 정의의 문

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반면 좋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정치적 쟁

점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공통의 자기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공동의 생

활 형식 속에서의 심층적 일치를 반성적으로 의식하는 담론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등의 생태적 문제들, 다문화정책 등이 속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대안이 모두 열려 있지 않은 경우, 즉 보편

화가능한 이익이나 특정 가치의 우선성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

천적 담론의 수행에 의존하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경쟁하는 이익들의

공정한 협상이라는 세 번째 대안이 채택된다. 도덕적 쟁점의 경우에는

실용적 정당화에서 도덕적 정당화로 직행하는 반면, 윤리적 쟁점과 협상

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에서 정당화가 완료된 뒤 그러한 결과가 도덕적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양립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실용적 정당화에서 도덕적 정당화로 이어지는 2단계의 정치적 의지형

성의 과정에서 담론원칙 ‘D’가 직접 관철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

는 듯하다. 문제는 칸트적인 자율성의 내적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

적 쟁점 및 협상의 경우이다. 하버마스는 특히 협상이 어떠한 의미에서

담론원칙 ‘D’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협상은 a) 협상이 다른 어떠한 의사결정의 절차보다 모든 당사자

들에게 더 유리하고, b) 협력을 기피하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며, c) 협

력을 위한 노력에 비해 협력으로부터 얻는 적이 적은 피착취자를 배제한

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참여자들에게 수락될 수 있다

(FG: 204).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협상은 실천적

담론에 의해 해결되는 도덕적 쟁점 및 윤리적 쟁점과는 달리 사회적 권

력 관계가 중립화될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원칙 ‘D’는 협상을 공정성의 관점에서 규제하

는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협상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즉 모든 당사자들

은 협상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협상 과정에서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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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모든 관련 이익은 이러한 방

식으로 평등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조건들이 만족될 경

우 산출된 협약이 공정하다는 추정은 근거를 갖게 된다. 그 외에도 협상

이 공정성이라는 추정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근거들이 도덕적 담론 속에

서 정당화된다는 점, 보편화될 수 없는 특수 이익이 작동하는 경우에만

협상이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협상의 결과는 도덕적 담론을 통해 검사

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협상은 담론원칙 ‘D’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한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담론원칙 ‘D’에 의해 규제되는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에 대한 하버마스

의 설명은 이 원칙이 정치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

선성이라는 칸트의 자율성의 기본 구도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점을 보

여준다. 담론원칙 ‘D’는 정치적 의지형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 공동체

의 법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으면서 무제한적인 소통공동체라는 형식으로

담론윤리학에 구현되어 있었던 칸트의 ‘목적의 나라’와의 연관성을 상실

한다. 이제 담론원칙 ‘D’는 엄격한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도덕적 쟁점뿐만 아니라 실용적, 윤리적 쟁점까지 다루게 되며,

합리적 담론과는 처음부터 다른 기초에서 출발하는 이익들의 공정한 협

상까지 간접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3) 심의 정치의 투트랙 모델과 정치적 공론장

하버마스가 담론원칙 ‘D’를 기초로 정식화하는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

의 모델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를 보이려면 그것을 사회 이론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버마스

는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

행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심의 정치

(deliberative Politik)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의지형성(Willensbildung)과

비공식적인 의견형성(Meinungsbildung)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게



- 259 -

되는데, 이것이 심의 정치의 투트랙(zweigleisig) 모델이다(FG: 374).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세 가지 힘은 화폐와 행정

권력, 그리고 연대성(Solidarität)으로, 화폐 및 행정 권력은 각각 고유의

작동논리를 따르는 경제 체제와 행정 체계의 매체를 이루는 반면, 연대

성은 생활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민사회를 통해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FG: 187).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를

민주적 심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구성한다는 이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하버마스의 투트랙 모델에서 민주적으로 조직된 의지형성은 행위

체계로서의 정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제도적 의지형성을 가리

키는 반면, 비공식적 의견형성은 시민사회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이루어

진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여기서 후자는 전자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하버마스의 심의 정치 모델은 사회 이론적인 반성에 따른 시민사회의

자기 제한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입법의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관철시

키려는 사회 권력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활기찬 공론

장 뿐이라는 기대를 피력한다(FG: 532). 하버마스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만이 오늘날 소진되어 가고 있는 연대성의 차원을 소통을

매개로 하는 상호 이해의 과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FG: 536).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절차적 민주주의관의 규범적 요구는 심의 정치의

투트랙 모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지형성과 비공식적 의견형성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

에서 구속력를 갖는 의사 결정을 산출해내는 국회 중심의 공식적인 민주

적 절차를 의지형성의 과정으로 규정하는 반면, 시민들이 소통적 자유를

행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기초로 하는 공론장

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의견형성의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공론장은 의사결정의 권한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하는 장

으로서 기능하는데 비해, 구속력을 갖는 의사 결정은 국회 중심의 공식

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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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은 여론을 형성을 통해 공식적인 의지형성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소통적 권력을 직접 산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절차이다. 따라서 공론장은 주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확인하

는 발견의 맥락에 따라 작동하는 반면, 국회의 공식적인 민주적 절차는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당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FG: 373).

하버마스의 이러한 투트랙 모델에 따라 정당한 법 규범이 제정되고 집

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개괄될 수 있다. 먼저 공론장에서 ‘욕구에 대

한 해석의 투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들이 여론의

형태로 응축되고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적 층위에 의해 수용되면, 필요

한 경우 국회에 의해 민주적 심의 절차를 거쳐 법 규범으로 제정된다.

이렇게 정당성을 갖는 법 규범이 산출되면, 행정 체계는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FG: 382). 따라서 하버마스의 모델에서 공론장에서 형성

된 여론은 직접 지배할 수 없고, 법을 매개로 하여 행정 권력의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심의 정치의 투트랙에 각각 서로 다른 규범적 요구를 부여

한다. 국회 중심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의지형성의 과정은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이상적인 의사결정의 절차로서의 심의를 구현할 것이 요구

된다. 하버마스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의지형성의 과정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코언에 의존하여 일곱 가지로 규정한다.91) 민주적 절차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그로부터 산출된 법 규범은 정당성을 갖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적인 의사결정 절

91) 코언에 따르면 이상적인 심의는 먼저 1) 합리적 논증의 형식을 갖춰야 하고, 2)

원칙적으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3)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4) 더 나은 논변의 강제 없는 강제에만 구속된다는 점에서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

롭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심의의 정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심의는 5) 이성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제한 계속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수결에 의해

종결될 수 있으며, 6) 모든 사람의 동등한 이익을 위해 규제될 수 있는 모든 주

제들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7) 또한 욕구의 해석 및 심의에 앞서 주어져 있는

가치정향 및 선호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Cohen,

2003: 346-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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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공동의 삶의 조건을 불편부당하게 규제하기로 동의한 자율적 시민

들의 자기결정적 연합체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들이 제도화

될 경우 그러한 연합체는 시민적 정치체로 구성된다(FG: 371-372).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의지형성의 과정은 시민사회를 매개로 생활세

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론장의 의견형성의 과정이 올바로 작동하는

경우에만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이란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공론장에서 다양한 소통의 흐름들이 종합되

어 주제별로 묶인 여론으로 집약된다(FG: 436). 공론장은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소통적 실천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활세계

에 누적되는 사회 전체의 경험을 기초로 전체 사회 문제를 지각하고 주

제화하는 일종의 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인 소통적 실천을 통해 의견형

성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식적 의지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법에 복종하는 시민이 바로 근원적인 입법자라는 사실,

즉 국민 주권이 공론의 형태로 표출되고 검증되는 절차가 시민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한상진, 2000: 613).

이러한 요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함축한다. 하나는 시민들이 공론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감지하고 그것을 충분히 주제화함으로써 국회에 의해

수용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정치 체계 안에서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것은 법의 수신자가 동시에 법의

저자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율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

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율성의 실현

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겨냥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기

결정적 연합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으로부터 부당하게 자립화하는

권력들, 즉 한편으로는 국회의 소통적 권력으로 벗어나 점점 더 입법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행정 권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

적 권력의 형성 과정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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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다시금 시민들의 자율성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율적 공론장을 육성하

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 미디어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정당

이 국가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 체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FG: 533).

2. 민주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과 이성적 합의

1) 정치적 자기 입법의 원리와 법 규범의 정당성

하버마스에 따르면 도덕과 달리 법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정당한 법 규범을 산출할 가능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FG: 141-142).

법 규범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법 집행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에서 도덕 규범과 달리 법 규범에 대해서는 실제의

이성적 합의가 무제한적으로 유예될 수 없고, 법은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소통에 의해 실제로 산출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

진 모든 주체의 실제의 합의라는 관념을 무제한적인 소통 공동체와의 연

관성을 통해 보존함으로써 엄밀한 규범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보편

화원칙 ‘U’와는 달리, 법 규범을 산출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더 이상 그러

한 연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소통

공동체 안에서 모든 자연적 인격체를 구속하는 도덕 규범과는 달리, 법

규범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법동료들의 특정한 법공동체 안에서 결

정되고, 그 안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된 실제의 합의에 의해 근거지어진 법 규범의 인

지적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특정한 법공동체 안

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의 실제의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소통을 통해 달성된 합의는 무제한적인 소통 공동

체에서의 합의와는 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 물음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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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답변한다. “민주적 절차는 쟁점과 관련 논의들, 정보와 근거들

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의지형성의 담론적 성격을 보

장함으로써, 절차에 합당하게 산출된 결과가 어느 정도 합리적일 것이라

는 오류가능한 추정(Vermutung)을 근거 짓는다.”(Habermas, 1994: 662)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법 규범에 귀속시키는, 합리성에 대한 오류가능한

추정의 인지적 내용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여기서 앞서 시몬스의 논의를 단초로 도입한 바 있는 합의의 타당성

산출 모델과 정당성 산출 모델의 구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의

합의를 통해 타당성을 산출해내는 모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대

상에 대해 동일한 이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합의의 목

적은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의 합

의를 통해 정당성을 산출해내는 모델에서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과반수의 합의든 2/3의 합의든 미리 합당하게 정해져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서는 합의의 대상이 해석적 다원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수준까지 엄밀한

동일성을 확보할 필요도 없고, 실제의 합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유에 따라 일어날 필요도 없다. 여기서 합의의 목적은 공정한 절차에 따

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공공의 규범을 확정하고 정당한 권

한 부여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염두에 두고 하버마스가 법 규범에 귀속시키는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면, 그것은 타당성보다는 정당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동일한 이유에서의 합의를 이룸

으로써 규범적 타당성을 근거짓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형태의 공공의 규범을 승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천적 진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공동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규범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요구로부

터 기인한다. 하버마스는 타당성 모델과 정당성 모델을 불분명한 형태로

결합시키고 있지만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델은 실제로는 전자



- 264 -

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우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하버마스가 올바름(Richtigkeit)이 아니라 정당성(Legitimität)의 개

념을 통해 법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92)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정당성 모델에 더 가깝다는 점

은 이 모델을 구성하는 세부 담론들을 검토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

난다. 하버마스의 모델은 도덕적 물음을 넘어 실용적 물음, 윤리적-정치

적 물음, 그리고 이해관계의 공정한 협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이라는 의무론적 구도로부터 이탈하며, 더 나아가 담

론원칙 ‘D’가 규정하는 합리적 담론 및 이성적 합의의 관념으로부터 부

분적으로 이탈한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합치라

는 원리에 기초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규범적 타당성을 근거지을 수 없

다. 그것은 구체적인 법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

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가능한 결정을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형태의

소통을 통해 승인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특히 이해관계의 공정한 협상은 하버마스의 모델이 이성적 합의의 원

리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리

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의는 모든 당사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

득하는 근거에 의존하는 반면, 이해관계의 협상의 결과는 각각의 당사자

들마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수용될 수 있다(FG: 205). 협상이라는 형태

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공통의 타당한 규범적 확신을 근거짓는 이성적 합

의와는 원리적으로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 이처럼 하버마스가 합리적 담

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하나로 묶어 절차

를 구성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정치적

92) 이와 관련하여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버마스가 올바름이 아니라

정당성을 법의 타당성 주장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은 중요성

을 갖는다. 그가 이러한 개념을 선택한 것은, 법 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

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법 규범의 실질적인 장점보다

는 그것을 산출한 절차나 그것의 기원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을 시사한

다.”(Baxter, 20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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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모델의 인지적 요구는 결정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기획이 타당성보다는 정당성을 근거짓는 모델

에 가깝다는 점은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헬러에 따르면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것과 사회-정치적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후자의 경우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게 된다(Heller, 1984: 9-10). 러

판트는 메타윤리의 차원에서 하버마스가 택하는 비실재론의 노선은 규범

의 정당성(legitimacy)은 설명해줄 수 있지만, 규범적 타당성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Lafont, 2004: 47). 오닐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공정한

절차에서 시민들에 의해 도달된 실제의 합의가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

여한다(legitimate)’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을 어떠한 의미

에서 ‘정당화한다(justify)’고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O’Neill, 2015:

122).

2) 실제의 이성적 합의와 다원주의의 현실

하버마스는 정치적 자기 입법의 담론이론적 모델에 강한 인지적 요구

를 결합시키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탈전통적 정당화의 차원에서는

담론적인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과정에서 모든 법동료들에 의해 합리적

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법만이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FG:

169). 이것은 하버마스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모든 주체의 실제의

이성적 합의라는 담론원칙 ‘D’의 강한 인지적 요구를 법 규범의 정당화

의 차원에서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버마스는 비록 담론원

칙 ‘D’에 의해 요구되는 이상적인 절차적 조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에 의해 산출되는 법 규범

에 오류가능성의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상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

로 정치적 자기 입법의 담론이론적 모델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지

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준순수 절차적 정의는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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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G: 220). 이 모델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발생 과정이 법 규범

의 정의로움(Gerechtigkeit)을 보장하게 된다(FG: 232).

하버마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화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채택하는 다수결 원칙에 이상적 담화상황에서의 진리 추구와

의 내적 연관을 성립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내려

진 결정은 계속 이어지는 합리적 담론이 제도화된 결정의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서 담론을 통한 의지형성 과정의 중간 결과에

불과하다. 그것은 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원칙적으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끊없는 논증 과정의 중간결과라는 점

에서, 합리적 동기로부터 나왔지만 오류가능성을 갖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FG: 220).

하버마스가 법 규범에 귀속시키는 이러한 강한 인지적 요구는 정치적

의지형성 과정에 대한 담론이론적 모델이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원리는 담론원칙 ‘D’는 물론 법적으로 구성

된 담론적 입법 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 규범들만

이 정당하다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끊임없이 점근해감으로써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법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

각이 하버마스의 영향을 받은 심의 민주주의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Benhabib, 1996a: 67; Gutmann & Thompson, 1997: 17).

따라서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델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한 법 규범에 대한 공통의 확신에 도달한 사회에 가능한

한 근접해갈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여전히 칸트의 목적의 나라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와

공통점을 갖는데, 차이점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이유에서 승인해야 하

는 대상이 정치적 정의관을 넘어 법 규범 일반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있

다. 도덕적 쟁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정치적 쟁점과 실용적 쟁점에 대해

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실제의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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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의 모델은 칸트의 자율성에 의해 의무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계

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특징으로 하는 현

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록 하나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는 것이기는 하지

만 이러한 형태의 의지의 합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까?

법 규범이 실천 이성의 도덕적, 윤리적, 실용적 사용 전반과 관련한 모

든 시민들의 실제의 합의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모델에서 다원주

의는 점근적인 형태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버마스는 자신의 모델이 이러한 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

버마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기 입법에 대한 담론이론적 모델에서 다원주

의는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된다.

만약 소통적으로 유동화된 시민의 주권이 자율적 공론

장으로부터 생겨나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기구의 의결 속에서만 그 형태를 얻는

공적 담론의 권력 속에서 효력을 얻게 된다면, 신념과

이익의 다원주의는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

에서 풀려나며, 수정가능한 다수자의 결정과 타협 속에

서 인정된다(FG: 228-229).

하지만 신념과 이익의 다원주의가 수정가능한 다수자의 결정과 타협

속에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법 규범은 모든 시민들의 실제의 이성적 합

의를 통해 타당성을 획득했다는 강한 인지적 요구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

다. 법 규범이 그러한 인지적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법 규범에 반영되지

않은 신념과 이익은 잘못된 것으로서 거부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법 규범의 인지적 내용에 오류가능성과 수정가능성을 덧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하버마스의 모델은 결국 시민들의 의지의 완전한 합치를 지향한

다.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지형성의 모델에 다원주의가 이질적 요소라는 점

은 하버마스가 국민주권에 대한 담론이론적 해석으로부터 법치국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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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담론의 논리로부터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칙이 나오며,

국회에서 정당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견형

성과 의지형성을 정치적 공론장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비공식적 의견형성을 통해 보충해야할

필연성이 나온다. […] 자율적 공론장의 보장이라는 원

리와 복수정당의 원칙이 첨가되어 대의 원리와 결합할

때 비로소 국민주권 원리의 내용이 완전해진다(FG:

211).

하버마스는 여기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칙과 복수정당의 원칙을 담론

적으로 구조화된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하

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만약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시민들의 실제의 이성적 합의라는 형식으로

정당성을 갖는 법을 산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된다면, 다원주의는 기껏

해야 합리적 담론의 과정에서 종국에는 지양될 하나의 중간적 상태이거

나 혹은 해소되어야 할 의견불일치의 위험(Dissensrisiko)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당한 정치적 입장들의 지속적인 다원주의라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복수정당의 원칙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된

다.93) 하버마스의 투트랙 모델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절차를

주도하는 단체 혹은 기구는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과정에서 생성된 영향

력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며, 굳이 국회에서 복

93) 백스터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대 입헌 민주주의에서는 정

당 체계가 입법의 정치를 중심적으로 조직화하는 바, 정당들은 하버마스의 의미

에서 ‘소통적으로’ 행위하기보다는 전락적으로 행위한다. 정당 체계의 논리는 정

부와 그에 대한 반대의 논리이지, 이해관심의 개입 없이 공통의 확신을 추구하는

담론의 논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정치가 입법 과정에서

생각과 논증들의 교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입법의 정치의 참여자들은 보

편적 동의라는 요구조건을 수반하는 담론원칙을 규제적 이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없다.”(Baxter, 2014: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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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정당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의견 불일치를 지속시킬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올바

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카시는 이와 연관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다(McCarthy, 1995: 1097-1123). 매카시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적 세계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객관 세계에 대한 진리와 유비

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바, 그것은 도덕적 쟁점과 윤리적 쟁점이 분석

적으로만 구분되고 실제로는 철저히 상호의존적이며, 가치 다원주의의

조건 하에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성적 합의는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법 규범이 구체적인 법적 공동체에만 한정

하여 정당성을 갖는다면, 정의의 문제는 더 이상 자연적 인격체 일반에

타당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공동체 안의 문제가

되어 좋음의 다원주의가 스며들게 된다. 매카시가 보기에 이러한 상황에

서 하버마스에게 남은 대안은 합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

하고, 인지적 요구를 약화시키는 보다 엄격한 형태의 절차주의로 나아가

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성 산출의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

될 수 있다. 매카시가 보기에 하버마스의 실천적 담론 개념은 민주적 공

론장에서 합리적 의지 형성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모델의 역할을 하기에

는 너무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론장의 모델은 비록 탈선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칸트의 자율성 관념을

재정식화한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McCarthy,

1991: 198-199).

렉과 보우먼은 매카시와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지형성의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모델은 다원주의의

현실과 긴장관계에 있는 매우 논쟁적인 세 가지 강한 전제에 기초한다

(Rehg & Bohman, 1996: 91-94). 그것은 a) 그러한 모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담론들의 서로 다른 유형들 사이에 해소 불가능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b) 시민들이 협상이 필요한 경우와 합리적 담론이 가능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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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c) 이상적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

완전한 심의의 경우에도 의견 수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렉과 보우먼에 따르면 이상적인 절차적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불완전한

심의에서는 의견이 수렴한다는 보장도 없고, 수렴된 의견이 옳다는 보장

도 없다. 이들이 보기에 하버마스의 정치적 의지형성 모델의 이러한 한

계들이 극복되려면 약한 형태의 인지적 요구를 하는 모델로 나아가는 방

법 외에는 없는 바, 이 경우에는 의견들이 이상적으로 수렴한다는 조건

없이 합당한 타인들과 협동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핵심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델로

부적합하다는 점 또한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매닝에 따르면 만장일치

의 요구는 순수한 정의론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Manin, 1987: 363-364). 쿠크에 따르면 하버마

스에 의해 재정식화된 자율성의 개념이 요구하는 이성적 합의는 다원주

의를 특징으로 하는 탈관습적 사회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Cooke,

1992: 276-278). 와르키는 임신중절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분석하면

서, 민주주의 사회가 임신중절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첨예한 불일

치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면 하버마스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민주주

의 이론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와르키에 따르면

대안은 앞서 매카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된다(Warnke, 2001: 299).

이러한 비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라

는 칸트의 자율성의 원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다원주의의 현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정치는 완전

한 합의의 부재 하에서 서로 경쟁하는 입장들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에

의해 규정되는 바, 이성적 합의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의 정치

적 의사결정의 모델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합당한 실천적 지침

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성적

합의의 원리와 결부되어 있는 강한 인지적 요구를 포기하고, 합의를 통

해서 정당성을 산출하는 모델로 이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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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3. 칸트적 공화주의와 시민적 자율성의 실현

1)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의 한계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민적 자율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은 하버마스가

직접적인 논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험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하버마스는 특히 루만의

체계이론과 엘스터의 경제적 민주주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루만은

정치와 법을 각각 독자적인 의미론을 지닌채 서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서

로를 환경으로 대하는 자율적인 체계들로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엘스터

는 전략적 행위에 기초해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구를 제거해버린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사회과학의 경험적 관점에서 중

립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들의 경험적 관찰의 결과를 많은 부분 수용한다. 따라서 이들을 논박하

는 하버마스의 논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들에 맞서는 하버

마스의 주장의 핵심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기결정적 결사체라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이 처음부터 부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 다시 말

해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Carleheden & Gabriëls, 1996: 2).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의 수준

하에서 시민적 자율성의 실현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난관들을 하버

마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순수한 이상적 소통공동체를 기준으로 삼아 관찰할

경우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관성적 계기들

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기들은 소통적 권력의 형성 과정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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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인지적 한계와 동기적 한계, 그리고 소통적 한계의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이 각각의 한계들은 소통을 매개로 하는 상호이해의 과정에

참여하는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들 개인의 한계의 형태로 나타

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 이론의 층위에서만 일별될 수 있는

시민사회 및 공론장 자체의 한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버마스는 먼저 민주적 의지형성 및 의견형성의 과정에서 노정되는

심의 정치의 인지적 과부하(kognitive Überforderung)의 문제에 주목한

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체계의 조절과 운행에 필수적인

지식을 수용하고 처리하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담론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FG: 389).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측면에서, 인지적 과부하는 체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지

식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생활세계에서 일상언어를 통해 이루어지

는 상호이해 과정이 갖는 한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식적인 민주적 절

차의 측면에서 그것은 국회 권력 및 그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 행정의 과

정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복잡성, 상황의존성, 불확실성을 처리하지 못하

고 무기력해짐에 따라 국회 권력이 주변화되고 행정 권력이 자립하게 되

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위협받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것은 현대 사회가 도달한 복잡성의 현실이 시민적 자율성의 규

범적 요구와 첨예하게 충돌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약 없는 소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사회 권력및 체계적으로 왜곡된 소통의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되

는 경향이 있다. 공론장의 생활세계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시민사회는

행정과 경제 체계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자발적 결사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견형성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

는 주요 행위자이다. 하지만 공론장에는 조직 권력, 자원, 위협잠재력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존재하는 바,

여기에는 기성 정당 및 관련자들 그리고 사회 권력을 갖는 거대 이익집

단 등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 권력에 속하는 행위자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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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에서 의견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행위자들이 공론장에서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영향력을 둘러싸고 투쟁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생성된 여론이

시민들의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으

로 왜곡된 소통의 결과물인지의 여부는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 하버마스

가 통찰한 바 있는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비판적 공개성과 조작적 공개성

의 충돌은 민주적 의견형성과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이 갖는 동기적 한

계를 특징짓게 된다(SO, 287-288).

마지막으로 소통의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갖는 한계가 포함된다. 인지적 측면에

서 보면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소통의 수평적 연결망을 갖

는 단순한 구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공중(Publikum) 내부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능력의 불균등한 분배들이 문제가 되는 반면, 동기적 측면에서는

소통 참여자들의 자기중심주의, 의지박약, 비합리성, 자기기만 등 상호이

해를 방해하는 특성들이 관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소통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들은 이상적

소통의 모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의 사실성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서,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매

우 희소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이 직면하는 이

러한 난관들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의 완전한 부정으로 귀결될 필요

는 없다고 본다. 먼저, 시민사회가 전문지식을 소화하는데 인지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럼에도 시민사회가 전문지식을 나름의 방식으로 번역할 가능성은 존재한

다(FG: 451). 또한 공론장에서 조작적 공개성의 관철을 목표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자들은 공론장에서의

영향력을 시민들 자신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요

구에 직면해 있다. 자금력이나 조직권력의 은밀한 사용을 통해 조작된



- 274 -

여론은 그 원천인 사회 권력이 노출되면 바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FG: 441).

순수한 이상적 소통 모델과 비교해볼 때 현실의 소통 과정이 노정하는

한계들은,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고 사회적 복잡성을 축소하는 것이 기

본권과 법치국가의 원리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해봄으로써 비록 완전

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버

마스에 따르면 다수결 원칙, 대의 기구, 견제와 균형 등 현대 입헌 민주

주의를 이루는 제반 원리들은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FG: 397).

따라서 현실의 소통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제의 이성적 합의는 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식화하

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제 관건은 법치국가의

제반 제도들이 민주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과정, 그리고 소통적 권

력이 행정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정되는 인지적, 동기적, 소통적

한계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

반 제도들 또한 동일한 한계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의 정치의 투트랙 모델 및 법치국가의 제반 제도가 상호 보완을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행정 권력과 사회 권력이 민주적으로 산출된 소통적 권력

으로부터 부당하게 자립화하는 사태를 민주적 법치국가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로 진단하는 바, 이 각각은 민주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 과

정의 인지적, 동기적 한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버

마스는 이러한 자립화를 막기 위해서는 심의 정치의 투트랙 모델이 원활

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즉 공론장에서의 이

루어지는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과정이 잠재적인 사회통합의 문제를 효과

적으로 감지하고, 확인하고, 쟁점화하면, 국회 중심의 공식적으로 제도화

된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은 이것을 정치 체계로 끌어들여 입법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FG: 434).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

한 투트랙 모델에서 규범적 기대의 대부분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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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의견형성에 배치된다. 말하자면 최초의 의견 투입의 차원에서

효과적인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자율적 공론장이 요구되는데, 하버마스에 따

르면 그것은 합리화된 생활세계, 즉 시민사회적 결사체들이 주도하는 공

론장, 자유로운 정치문화 및 사회화 유형을 요구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논의의 배경 하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

을 진단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이 행정 권력

및 사회 권력의 부당한 자립화로 인해 침식되는 근본 원인은 이 이념이

현대 사회가 도달한 복잡성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붕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 법치 국가의 제도들이 불

충분하게 제도화됐다는 점에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기결정적 결사체라는 이념이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정치 체계가 시민사회에 기초한 공

론장을 매개로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필요

가 있다(FG: 576). 생활세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소통을 매

개로 시민적 자율성이 투트랙 모델에 따라 급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과 경제라는 두 체계가 남긴 공백은 오직 참여적 시민들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이 지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의 전통과 결합한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칸트적 공화주의(Kantischer

Republikanismus)’로 명명한다.94) 연대성이라는 자원은 시민사회 안에서

공론장을 통해 상호이해에 이르고자 하는 시민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생

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적 자율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

화된 생활세계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많은 부분 시민들 자신의 몫이 된

다.

칸트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시민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

적 공론장을 육성해나가는데 있다(FG: 533).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율적

94) 하버마스와 공화주의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는 Benhabib, 1996: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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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공론장의 의견형성을 왜곡하는 ‘외적 강제’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장이 소통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려는 사회 권력으로부

터 자유롭고, 미디어 권력이 여론 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

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치국가의 제반 제도들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론장의 의견형

성을 왜곡하는 ‘내적 강제’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생활세계 내

부 안에서, 그리고 참여자들 자신에게 있어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 합리화된 생활세계로서, 이것은 공론장이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들에 의해 주도되고, 자유주의적(liberal) 정치문화와 사회화 유형에 배태

되어 있을 경우 성립한다. 말하자면 합리화된 생활세계는 자유롭고 평등

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를 인지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생활세계의 소통 과정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의 한계들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자세

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한계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분화

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논리와 생활세

계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의 과정의 논리의

충돌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의 정치의 인지적 과부하에 대한 논의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생활

세계에서 일상언어를 매개로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과정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처리하는 과정 사이

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소통적으로 행사되

는 자율성의 요구에 따라 모든 실천적 쟁점들이 일상적인 도덕 의식의

차원에서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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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자는 바로 정의상 일상적인 소통의 너머에 있는 전문지식의 처

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소통적 일상 실천을 통해 상호이해에 도

달하는 과정의 인지적 요구조건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요구조건과 현저한 간극을 보이게 된

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의견형성을 일거에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을 통해 현대 사회

의 복잡성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간극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현대적 지식기반사

회의 소통 조건 아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의 자기결정적 결사

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통해 포착한다(Habermas, 1999e: 6).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이 심의 정치의 인지적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시민들의 소

통적 자기 결정이 합당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인지적 요구

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체계의

내적 논리를 불필요하게 교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공론장에서의 비판적 공개성과 조작적 공개성 사이의 경합이라는 현실

또한 생활세계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이해 과정의

논리를 벗어나고 있다. 하버마스가 상정하고 있는 상호 이해의 과정은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

고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이상적 모델이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론장은 유동적인 시간적, 사회적, 객관적 경계를 가지면서 서로 중첩하

는 수많은 공론장들의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네트워크의 형식을 갖는 것

으로서, 여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결사체 외에도 조

직력과 자금력을 동원하는 사회 권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막강한 영

향력을 갖는 미디어 권력이 의견형성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 안

에는 언어 및 행위능력을 갖는 주체들의 ‘2인칭 관점’에서 출발하는 하버

마스의 상호이해의 모델에서는 쉽게 포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적 권

력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견형성의 과정이 어떠한 고유한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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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적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지, 그것이 과연 일상적 소통에 의해 매개

되는 방식으로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등은 마찬가지로 경험적

으로 결정되어야 문제들이다. 이에 덧붙여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하버마

스가 재구성해낸 상호 이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은 해방적

담론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배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담론 또한

동일한 소통의 메커니즘을 통해 산출된다(정호근, 1996: 135). 공론장이

비판적 공개성과 조작적 공개성의 이러한 경합으로 특징지워진다면, 단

순히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의

이러한 양가성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쉽게 가정할 수 없

다. 칸트는 개별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했기 때

문에 주체의 내적 충동으로서의 경향성을 주체의 의지에 의해 극복 가능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논의를 전개하는 소통

적 사회 구성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는 고유한

동학과 내적 논리를 갖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현상들에 의

한 소통의 체계적 왜곡이 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내적 반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

하버마스는 칸트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민들 자신의 참여에 의한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구축을 제

시한다. 합리화된 생활세계는 법적 규제, 행정적 통제, 정치적 조절 등

위로부터의 촉진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으며, 생활세계 내에서 소통을 통

해 상호 이해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 자신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FG: 434). 이러한 토대 위에서 활기찬 시민사회가 뿌리

를 내리는 경우에만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적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단지

변형된 형태로 반복함으로써 앞서 지적된 한계들을 기각해 버리는 것으

로 보인다. 합리화된 생활세계란 개념상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주도하는 공론장 및 자유주의적 정치문화와 사회화를 통해 담론적 의지

형성 및 의견형성이 갖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생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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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의미한다. 그러한 생활세계는 물론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념 안에 이미 넣어놓은 것을 다시

꺼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버마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자율성의 내적 논리가 그것을 강제한다는 점에 있다. 그의 민주주의 이

론은 인간은 상호주관적으로 획득한 통찰에 의거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칙에 복종하는 한에서만 자유로운 주체로서 행위할 수 있다는 자율성

의 관념을 도그마적인 핵심으로 삼고 있다(FG: 537). 이것은 하버마스의

이론이 소통을 매개로 하여 상호주관적으로 통찰을 획득할 능력을 갖춘

자율적 주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체는 개념상 앞서

언급한 인지적, 동기적, 소통적 한계에 의해 제약되지 않고 언제든 통찰

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지만, 이것은 이러한 한계들에 직

면해 있는 현실의 주체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현실의 주체가 갖는 한계들을 강조하면서 자기 입법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을 완전

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칸트의 자율성은 2진법의 방식으로 코드화되

어 있기 때문이다(Habermas, 2005a: 43-44). 따라서 자율성의 논리를 고

수할 경우 여기서 가능한 것은 한계지워져 있는 현실의 주체(현상적 자

아)가 한계들을 극복하고 자율적 주체(예지적 자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뿐이다.

‘사실성’과 ‘타당성’ 사이의 이러한 추상적인 대립은 그의 이론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투트랙 모델에 따라 정당한 법 규범을 산출할 수 있는

생활세계, 시민사회, 공론장은 그렇지 못한 생활세계, 시민사회, 공론장과

이러한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몇 가지 우호적

인 조건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는 경우 후자에서 전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기대, 즉 생활세계, 시민사회, 공론장은 합당한 방식으

로 비공식적 의견형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에 의존하는 방식으

로 시민들의 소통적 자기 결정이 갖는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심의 정치가 갖는 인지적 과부화, 공론장에서 비판적 공개성과 조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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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의 경합, 제한된 소통의 과정이 갖는 한계 등등은 자율성의 규범

적 요구에 의해서 기각되고 만다. 하버마스는 이것이 현재 민주적 법치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절망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희망’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논리를 고수할 수밖

에 없다(FG: 535).

물론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하버마스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

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버마스는 냉전시대의 핵경쟁, 원자력 발전이

나 유전자 연구 등의 위험성, 환경에 대한 생태적 담론, 다문화 문제 등

등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주도적으로 사회 통합의 문제들을 감지하고 쟁

점화하는데 성공한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FG: 460-461). 하지만 민

주주의 사회의 입법 일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적 자

율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다(Cohen, 1999: 410). 하버마스는 합리화된

생활세계 안에서 소통적 자기 결정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비공식적 의견형성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입법의 과

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실천적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전부 감당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스스로 지적하

는 한계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문제 해결에 적

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담론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인지적 내용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법을 산출하는 민주적 절차를

정당성의 유일한 탈형이상학적 원천으로 간주한다. 민주적 절차는 실용

적 담론, 윤리적-정치적 자기 이해, 도덕적 담론 및 이해관계의 공정한

협상 사이에 내적 연관을 설립하고, 해당 쟁점과 관련된 적합한 정보의

흐름과 적절한 정보의 가공이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오류가능한 추측을 산출해낸다(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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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60). 그렇다면 이성적 합의 원리가 공론장의 비공식적 의견형성 과

정과 국회의 공식적 의지형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버마스의 투트랙

모델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

회의 소통적 사회구성 전체를 관통하는 이러한 모델에 어떻게 절차적 정

당화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과정을 ‘무정

부적으로 풀려나온 소통적 자유의 도취경’(FG: 229), ‘공론장들의 야생적

복합체’(FG: 374), ‘주체 없는 소통의 형식’(FG: 365) 등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공론장의 비공식적 의견헝성의 과정에서 합의의 구체적

인 행위연관을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공론장의

상호이해의 과정은 소통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세계를 재생산하

는 과정에 속한다. 그것은 실제의 소통에 의해 매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을 확정할 수 없고, 하나의 생활세계 안팎에 속하

는 무한정적인 다수가 무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결과 끊임없이 생

성 및 소멸 중에 있는 합의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에서 비

공식적 의견형성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은 ‘무제한적(unbeschränkt)’이라는

성격을 갖는다(FG: 382). 따라서 그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사회 권력의 불평등 및 체계적으로 왜곡된 소통의 억압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공론장의 비공식적 의견형성 결과의 인지적 내용을 절차적 기

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의지형

성의 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러한 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결과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 권력의 은밀한

관철의 결과인가, 아니면 시민들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가의 여부 뿐이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의 풍부한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FG: 453).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론장의 소통을 왜곡하려는 권력들이 존

재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론장의 의견형성의 필연적인 왜곡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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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는 점 뿐이다(Habermas, 2006: 419).

그렇다면 비공식적 의견형성의 결과물들의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의지

형성의 수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기준에 따라 인지적 내용을 획

득하게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소통의 과정 자체가 비

교적 유한한 형태로 고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소통의 절차적

기준에 따라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회

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된 소통의 과정이 이상적인 절차적 조건을 형식적

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담론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이 유의미하게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이 인지적 내용의 확보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의지형성 과정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산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론장의 비

공식적 의견형성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구속력 있는 법 규범의 형태로 가

공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공식적 의견형성과 공식적 의지형성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는 민주

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면, 남은 길은 이러한 과정

전체를 경유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지적 내용이 확

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다. 하버마스의 투트랙 모델에

서 절차적 정당화의 요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 소통의 무한한 연쇄들 속에서 불분명한 형태로 용해되어버린다. 이

경우 합당한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오류가능한 추정

은 인지적 내용을 대부분을 상실하고 허용가능한 결정이라면 대체로 무

엇에든 귀속될 수 있는 공허한 개념이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절차주

의적 법 패러다임은 법의 정당성을 절차 자체에 귀속시키는 바, a) 모든

관련 당사자의 포함, b) 비공식적 의견형성 과정과 공식적 의지형성 과

정의 상호연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오류가능한 추정을 근거짓는다(Habermas, 2013: 68-69).

하지만 여기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규범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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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근거짓는다는 요구는 단지 흔적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며, ‘오류가

능한 추정’은 법 규범의 인지적 내용에 대해 별로 말해주는 바가 없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제의 합의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의 민

주주의관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절차로부터 합당

한 의사결정이 산출될 수 있으리라는 추정 이상을 근거지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이 완벽하게 실현된 민주주의

사회를 가정해보자. 하지만 시민들이 제시하는 논변들의 인지적 내용을

외부의 관점에서 평가했더니 C, D, E... 등등 전부 C등급 이하인 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논변은 A등급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한 선택지 중 최

선의 논변인 C등급의 논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합의

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합당성을 근거짓지 못한다. 둘째, 공정한 절차가

C등급의 논변에 대한 합의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소통이 체계적으로

왜곡되어야만 더 나은 논변이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기획이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하고 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능력을 갖는 자율적 주체의 관념에 의존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정한 절차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내용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인 추정을 근거지을 뿐이라면,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소통 과정

전반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이에 가능한 한 점근해가는 방식으로 법 규범의 타당성을 추정적으로 근

거지을 필요도 없다. 관건은 공정한 소통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내용을 갖는 논변을 구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적 토론의 결과를 참조하여 이유들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각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한 합의 절차는 최선의 논변이 시민들에 의해 사실적으로 수용되고

공적인 구속력을 갖는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가공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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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심을 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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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간고찰

타당성에서 정당성으로:

대안적인 민주주의관의 개요

본 논문은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4장과 5장의 비판

적 분석에 따라, 한편으로는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제1중간고찰에서 제시한 바 있는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 따르는 민주주의관의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관은 합의에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현대 민주주

의의 규범적 내용을 보다 합당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합의를 통한 정당성 산출 모델과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규범성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적 합

의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성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내용적으로 확정하

려고 하는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자율적 주체들

의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과 양립할 수 없는 형태의 동일성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

다.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모든 시민들이 실천 이성에 따라 하나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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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처럼 통합되는 방식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실현하고, 그에 따

라 법의 수신자인 동시에 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95) 현대

민주주의가 도달한 복잡성의 수준 하에서 자율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실

현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모

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들에 따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

관들로 확장됨으로써 배면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성적 합의가 어려운 내

용들을 배제함으로써 공적 이성에는 공적 토론에서 포괄적 교설을 배제

하는 역할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의 실천적 논의에 앞서 포괄적 교

설에 입각한 논변 일반을 일거에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충족된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담론원칙 ‘D’에 따라 정치적 의

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실천 이성의 세

가지 사용은 물론, 이익들의 타협을 통한 협상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한

다. 이 과정에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칸트가 옳음과 좋음 사이에 설정

한 의무론적 경계를 넘어가며, 구체적인 법공동체 내부의 합의로 한정됨

으로써 정당성 산출 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된다. 다른 한편으로 심

의 정치에 대한 투트랙 모델은 공론장의 비공식적 의견형성과 국회 중심

의 공식적 의지형성을 관통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그치게 된다.

동일성을 지향하는 타당성 산출 모델과 달리 본 논문이 제시하는 정당

성 산출 모델은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의

견의 불일치를 합의에 의해 해소되어야 할 중간 과정이나 문제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일치를 전제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모델의 목표는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속력 있는 공공의 의사결정에

도달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i) 대상의 엄격한 해석적 동일성을 요구

하지 않고, ii) 대상을 동일한 공적 이유에 따라 지지할 것을 요구하지

95)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Schmitt, 1985: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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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iii)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상화된 합의의 모델

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합의의 메커니즘을

기술한 것에 가깝다.

정당성 산출 모델은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하

나의 실천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각인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고유한 논변

을 형성한다는 것, 즉 각인이 지지하는 규범,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들 및

이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시

민들 간의 이러한 의견 차이는 공적 토론을 통해 최대한 정돈되는 경우

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규범의 정당화에 수반되는

인지적 부담과 각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지적 부담 사이에 넘어설 수 없

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 이성의

도덕적 사용, 윤리적 사용, 실용적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 쉽게

해소될 수 없는 합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델은 판단의 부담이 산출하는 합당한 불일치가 합의에 대해 갖

는 귀결을 일관되게 전개한다.

시민 각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논변이 타당한 것으로서 모든 시민들

의 승인을 얻을 만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논변을

수용하는 1인칭 단수 혹은 복수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3인칭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타당성의 차원에서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모든 시

민들이 하나의 논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는 구속력 있는 민주적 의사결

정에 도달할 수 없으며, 정당성의 차원으로 이행하여 다수결과 같은 형

식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잠재화함으로써

해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민주주의의 도덕과 합리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불일치, 차이, 불만족을 견지하는 방식에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정호근, 1996: 140).

예를 들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논변 A, B, C가 있고,

공적 토론을 거친 결과 각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50%, 30%, 20%임

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논변 A가 구속력 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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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의사결정으로 가공될 경우, 이러한 사실 자체는 논변 A가 오류가

능한 추정이라는 조건 하에서 타당하다거나, 혹은 논변 A가 모든 시민

의 동의를 얻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논변 A

가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선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

다. 따라서 논변 B 혹은 C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각각의 논변에 대한 지

지를 철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은 A, B, C 중 어느 한 논변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만장일치의 승

인에 최대한 점근해가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주

의에 대한 관용과 존중,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시민의 덕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실천 이성의 행사를 통

해 도달되어야 할 합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

고 다층적인 실천적 사안의 여러 측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의 실천적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입장들

은 각각 쉽게 논박될 수 없는 견고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각

각의 입장들은 하나의 관점에 따라 하나의 논변으로 쉽게 정리될 수 없

는 실천적 사안의 복잡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

다면 서로 경쟁하는 입장들은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극단화되는 것

을 방지하고 하나의 전체로서 인지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96) 정당성 산출 모델은 타당성 산출 모델에

비해 복합적인 방식으로 불일치의 현실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

다.

정당성 산출 모델에서 합의는 해당 시점에서의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오류임이 판명될 경우

언제든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성과 전환가능성을 특징

으로 한다. 이러한 ‘확실성의 해체’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96) 슈미트에 따르면 공적 토론은 의견들의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Dynamisch-Dialektisch)” 논쟁을 통해 합당한 공공의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경쟁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조화로

서 여러 의견들 사이의 자유로운 투쟁으로부터만 생겨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Schmitt, 1985: 4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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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Lefort, 1988). 서로 경쟁하는 입장

들은 선택가능한 여러 대안들이 진화적 다양성의 형태로, 즉 가용 자원

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고

려되는 주요 의견들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들 또한 잠재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대안은 그러한 소수 의견들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규범에 대한 만장일치의 이성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그것이 칸트의 목적의 나라에서 통용될 만한 영원한 규범임을 보이는 것

이 아니라, 진화적 다양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대안적인 입장들이

상호 경쟁 속에서 서로 인지적 보완 관계를 이루고 개방된 공적토론을

매개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나가고 개방적인 역동성과 변환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가 도달한 규범적 성취의 핵심을 이

룬다고 할 수 있다(Sartori, 1987: 24; Brink, 2005: 253). 이 경우 민주주

의는 도덕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치적 대답으로 이해된다(Barber, 1984:

65).

2) 복수의 규범적 권위의 원천들에 기초해 있는 민주주의관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이성적 합의라는 단일한 원리를

통해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려

움에 처하게 된다. 합의를 통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지향하는 이

러한 이론들은 인권과 국민 주권이라는 서로 동등한 복수의 원리가 존재

한다는 생각과 양립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을 이성적 합의의 담지자로

놓아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한쪽을 그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과 국민 주권을 동근원적으로 파악하려면 현대 민주주의가

복수의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기획으로서 규범적 차원, 경험적 차원,

철학적 차원 등 여러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단일한 원리로 핵심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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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8). 그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복합적이

고 다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피쉬킨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평등, 독재의 부재(nontyranny), 그리고 숙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ishkin, 1991: 29). 니노는 입헌 민주주의의 세 가

지 요소로서 민주적 과정, 개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치를 제시한다.

니노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은 끊임없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러

한 긴장을 해소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Nino, 1996: 217-223). 브레트

슈나이더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가치로 이해관계의 동등한 존중,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상호성을 들고 있다(Brettschneider, 2007: 9). 이들은 현

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는 생

각을 공유한다.

본 논문은 롤스와 하버마스에 따라 인권과 국민 주권을 현대 민주주의

의 두 가지 동등한 규범적 권위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 두 원

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세 번째 원리를 추

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개인 및 소수 집단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

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한편으로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리고 하버마스의 권리의 체계에서 (4)의 정치적

자율성에 속하는 기본적 자유들인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에 함축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불복종과 양

심적 거부의 관념에 함축되어 있다.

이성적 합의에 기초해 있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개인 및 소수 집단의

의견은 그것이 더 나은 논변을 포함하는 경우 모든 시민들에 의해 동의

를 얻는 방식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지향하도록 요구된다. 반면

시민들 사이의 첨예한 의견 불일치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본 논문의 민주

주의관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및 소수 집단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그것

이 다수의 의견이 된다거나 혹은 공적 토론의 과정에서 끝내 살아남을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구현할 수 있

도록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생활세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기



- 291 -

울이더라도, 사회의 통념이나 혹은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권력의 횡포

앞에서 개인 및 소수 집단의 합당한 의견이 억압되고 공론장에서 강제로

축출될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

정당성 모델에서 민주적 절차가 갖는 진정한 힘은 진화적 다양성을 유

지하면서 끊임 없는 피드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역동성과 전환가능성에 있으므로, 그것은 개인 및 소수 집단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민주적 의지형성

이 그때 그때 다수를 점한 시민들의 의견 및 헌법에 누적되어 있는 민주

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한 해석적 성과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역동성을

잃고 이미 누구에게나 친숙한 의견들의 무의미한 공회전으로 전락할 위

험성이 있다. 특히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치적 엘리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및 소

수 의견의 존중이라는 원리는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Young, 2001:

677).

본 논문의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에서는 규범의 타당성을 합의가 아닌

이유에 의해 근거짓기 때문에, 비록 개인 및 소수에 의해 지지되는 논변

이라고 할지라도 ‘사물의 질서’에 의해 확고하게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타

당성의 영역에서는 다수를 점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혹은 민주적 헌법에

대한 해석의 전통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이 모델은 칸트에 기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볼 때 각

인의 자율성을 ‘자기’와 ‘입법’의 양측면에서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옹

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율성을 최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이

해하는 방식으로 밀이 말하는 “다수의 폭정”, 혹은 토크빌이 지적하는

“최대 다수의 일반 의지에 의한 속박”이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해결책

을 제시한다(Mill, 2008: 75-76; Tocqueville, 2009: 742).

하지만 이것은 개인 및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의 원리가 정당성의 영

역에서도 인권이나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성에 관한 한, 개인 및 소수 의견은 시민 불

복종이나 양심적 거부 혹은 다양한 형태로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소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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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반영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체로 그것은 정당성의 영역에서는 크게 지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과 국민 주권의 충돌, 혹은 자유주의적 기본권과 민주적 의지형성

과정의 충돌에 대해서는 인권 및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민주적 의지형성

이 갖는 규범적 권위에 의해서 쉽게 부정될 수 없는 정당한 권위를 갖는

다는 것 외에 더 자세하게 논의할 만한 내용은 없다. 롤스는 물론 하버

마스 또한 다수결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이 인권 및 기본권의 관념이

갖는 규범적 권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본 논문의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 및 기본권

과 관련된 이유들은 다른 여타의 이유들에 대해 거의 항상 우선성을 갖

는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인권 및

기본권과 관련된 이유들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이유들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권 및 기본권이 거의 항상 우선

성을 갖는 강력하고 확고한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인권 혹은 기본권에 대한 특정한 해석과 민주적 의

지형성의 결과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 그것은 사법 심사제 등 민주적으

로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혹은 그러한 절차 밖에 일어나는 시민 불복종

이나 소수 집단의 활동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결정

되어야 할 문제이지, 미리 인권 및 기본권에 무조건적인 우선성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의견이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경직된 해석에 비해 더 나

은 판단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다수의 폭정에 대항하여 인권

과 기본권에 대한 해석의 전통에 호소함으로써 더 나은 판단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공적 토론을 통해 가능한 한 각각의

논변을 객관적 이유와 사실의 관점에서 정교화하고, 개방성과 역동적인

변환성을 토대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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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오늘날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들 간의 공적 토론에 의한 권력의 합당한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인 관념을 철학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산출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정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font, 2006: 5-6). 숙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관념은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관념을 따르고 있는 숙의 민

주주의의 모델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논제를 공유한다. 첫째, 민주

적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그것을 산출한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이상적인 숙의 절차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타당성과 함께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까지 동시에 산출해낼 수 있다. 셋째, 현실의 의사결정의

절차는 이상적인 숙의 절차에 점근할수록 더 많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

보한다(Benhabib, 1996a: 69; Gutmann & Thompson, 1997: 229; Cohen,

1999: 73).

이러한 논제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롤스의 영향을 받은 숙의 민

주주의 모델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들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 하버마

스의 영향을 받은 숙의 민주주의 모델이 좀 더 절차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양자는 내용적으로 서로에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롤스의 영향을 받은 모델과 하버마스의

영향을 받은 모델 사이의 차이는 이들이 내용적으로 서로 유사한 형태의

모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Freeman, 2000: 382).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은 이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현실에 적용하

여 구속력 있는 규범을 실제로 근거짓는데 있으므로, 현실과의 매개의

요구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

한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되며,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숙의 민주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절차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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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속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엘스터(J. Elster)는 현실의 공적

토론이 합리적인 만장일치로 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장일치는

많은 경우 이성적 합의가 아니라 다수 의견에 대한 순응의 결과일 수 있

다고 지적한다(Elster, 1986: 114-117).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본성을 무시하고 정치를 탈정치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 또한 제기

되고 있다(정호근, 1996: 130; Sanders, 1997: 353-354; Walzer, 1999: 66;

Shapiro, 1999b: 36; Young, 2001: 677; Mouffe, 2000: 49). 이상적인 의사

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의 신념은 민주

적 공론장은 물론 개인의 내면까지도 사회 내의 권력관계 및 이해관계들

사이의 투쟁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저 과도한 낙관주의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적인 숙의 절차는 현실 속에서 불

완전하게 실현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점근성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샤우어는 이상적인 숙의 절차가 의사

결정의 다른 방식들보다 실제로는 더 위험할 가능성을 숙의 민주주의자

들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Schauer, 1999: 26). 선스타

인에 따르면 숙의 그룹의 구성원들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숙의 이전보

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버마스를 비롯한 숙의

민주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숙의의 전제조건들, 즉 정치적 평등, 정보의 완

전한 제공, 전략적 행위의 부재 등이 완벽하게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숙

의가 ‘집단 양극화’를 의견의 극단화를 낳는 경향은 피할 수 없다

(Sunstein, 2002: 187-188). 다른 한편으로 숙의의 이념이 정치의 현실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스

톡스에 따르면 숙의는 조작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에게 거짓-선호와

거짓-정체성을 투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쉐보르스키는 숙의가 일

종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Stokes, 1998: 139;

Przeworski, 1998: 140-141). 정호근은 집단의 동의 하에 다양한 사회 내

상징체계들을 거쳐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것이 지배 이데올

로기의 존립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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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형식적 조건들(상호성, 기회균등 등)만으로는 실제의 공적 토론

이 표현하는 것이 특수의지인지 일반의지인지 구분해낼 수 없다고 본다

(정호근, 1997: 126-127).

본 논문의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은 토론(discussion)과 합의

(agreement)를 구분하고, 전자에는 하나의 실천적 사안을 두고 경쟁하는

논변들 및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정교화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합의에는 규범의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구분을 배경으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의 두 가지 비판을 살

펴보면, 그것이 토론이 아니라 합의를, 특히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성 산출 모델로 이행하는 경우 두 가지

비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실현되어야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

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합의의 메커니즘이다. 그것

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 점근해갈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관계의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지속적

인 불일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집단 양극화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또한

합의에 타당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결부시키는 모델만이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진리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

정당성 산출 모델은 민주적 의지형성의 과정에서 특수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결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불완전

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처해 있는 항구적인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성 산출 모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리가 결정될 수 있다

는 관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갖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반성적 인식에 출발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산출 모델에 비해

우위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적·동기적 한계를 갖는 존재라는 사실

에서 출발하여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을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자기 성찰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주의는 우리로 하

여금 가능한 최선의 논변들을 구성하도록 하고 오류를 범할 경우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뿐이다. 규범의 정당화가 수반하는 인지적

요구를 노동을 통해 채워나감으로써 최대한 합당한 논변을 구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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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구속력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시민들 자신

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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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성적 합의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의 수신자인 동시에 저자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율성의 요구는

루소와 칸트 이래로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

에서 규정해왔다. 하버마스와 롤스는 이러한 단초를 체계적이고 일관되

게 전개함으로써, 현대의 탈형이상학적 조건 하에서 상호주관주의적으로

재정식화된 자율성을 기초로 민주주의의 규범적 내용의 핵심을 재구성한

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규범을 스스로 산출할 능력

을 갖는 자율적 주체 혹은 주체들의 관념에 기초해 있는 이들의 이론은

오늘날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주요한 흐름을 대표한다. 이러한

흐름에 속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들의 공통의 기초를 이루는 자율성

의 주요 논제들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민주주

의의 실질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시킬 것인가라

는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배면에 놓여 있는 동일

한 직관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칸트의 자율성의 주요 논제들을 중

심으로 이들의 민주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버마스와 롤스에 의해 재정식화된 칸트적인 형태의 자율성은 합의에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그것은 이유에 대한 호소

없이는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지을 수 없으며, 과도한 동일성을 지향함으

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와 현실과 복잡성의 수준에 부합하는 실

천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칸트적인 전제들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적인 정당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델은 규범

의 인지적 내용을 이유에 의해 근거짓는 한편, 합의에는 규범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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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하버마스와 롤스의 민주주

의 이론은 이러한 모델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초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이 모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입장을 구성주의보다는 인지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1부에서 칸트의 자율성의 논제들에 대한 하버마스와 롤스의

재정식화를 배경으로 이들의 정당화 모델을 각각 검토함으로써 규범성의

원천으로서의 자율성의 한계를 해명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이유에 의해 규범의 타당성을 근거짓는 모델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당화 논리에서 원초적 입장의 가상의

합의는 정의관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논변을 이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한편 정의관을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고려하는 반성적 평

형을 통해 정의관의 합당성을 최종적으로 근거짓게 된다. 실제의 합의에

기초해 있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 하버마스

가 제시하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논변’이 규범을 지지할 합당한 이유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합

의는 정당화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하버마스의 모델에서 합의

를 통한 정당화와 이유를 통한 정당화는 준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

의해 하나로 묶임으로써 병렬적으로 공존할 뿐이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

성적 합의에 의해 규범의 인지적 내용을 근거짓는다는 절차주의를 전면

에 내세우면서도, 그것이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유에 따른 정당

화를 그에 덧붙이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규범의

인지적 내용은 합의가 아닌 이유에 의해 근거지어지도록 하는 한편, 합

의에는 규범의 정당성 및 사실적 수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

적인 정당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이유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규

범에 대한 인지주의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합의를 통한 동일성의

산출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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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은 2부에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가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노정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의

를 통해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을 산출하는 모델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모

든 시민들이 동일한 정의관에 대해 동일한 공적 이유들에 따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일련의 자유주의적 정의

관들로 확장됨으로써 배면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성적 합의가 어려운 내

용들을 배제함으로써 공적 이성에는 공적 토론에서 포괄적 교설을 배제

하는 역할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의 실천적 논의에 앞서 포괄적 교

설에 입각한 논변 일반을 일거에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충족된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담론원칙 ‘D’에 따라 정치적 의

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기 위해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를 실천 이성의 세

가지 사용은 물론, 이익들의 타협을 통한 협상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한

다. 이 과정에서 이성적 합의의 원리는 칸트가 옳음과 좋음 사이에 설정

한 의무론적 경계를 넘어가며, 구체적인 법공동체 내부의 합의로 한정됨

으로써 정당성 산출 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된다. 다른 한편으로 심

의 정치에 대한 투트랙 모델은 공론장의 비공식적 의견형성과 국회 중심

의 공식적 의지형성을 관통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그치게 된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복잡성의 수준과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이성적

합의를 통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귀결되는 가운데 이들이 합의를 통

해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의 산출하는 모델에 불가피하게 의존하게 된다

는 점에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합의를 통해 타당성이 아닌

정당성을 산출하는 모델에 입각한 대안적인 민주주의관을 제시한다. 이

러한 모델은 합당하고 지속적인 불일치의 현실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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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해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진정한 규범적 성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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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achieve the following two goals by

critically analyzing Habermas' and Rawls' theories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theses of Kantian autonomy.

One is to clarify the limitations that Kantian autonomy has as a

normative basis for democracy. Habermas and Rawls share the goal

of establishing a normative basis for democracy by re-organizing

Kant's conception of autonomy in a intersubjectivistic form under

postmetaphysical conditions. Such a project is a two-step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 i. e. constituting a

fair procedure to base the cognitive contents of norms through

consensus, and reconstructing the normative contents of democracy

on the basis of them. By analyzing this two-step process, this

dissertation shows that the main difficulties faced by thes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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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ue to the limitations of Kantian conception of autonomy.

The other is to construct alternative model of justication and

alternative conception of democracy by recontructing the moment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Kantian autonomy from Habermas' and

Rawls' theories. Habermas and Rawls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autonom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heory of democracy and

develop moments to overcome them, but these moments are

overshadowed by the priority of Kantian autonomy in their theories.

By consolidating these moments into one perspective and developing

them consistently, we can provide an alternative for the Kantian

conception of democracy.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cognitivistic model of justification

by reasons and the constructivistic model of justification by

concensus coexist in Habermas and Rawls' justification model in

parallel by being bound together by the concept of quasi-pure

procedural justice. Only when the notion of an autonomous subject

capable of achieving recognition of the right judgment through

internal reflection is presupposed, these two models can be reconciled

in such a way as to arrive at consensus by reasonable reasons. But

this is only possible in the domain of everyday moral consciousness,

where there is already a firm consensus on norms. As Kantian

autonomous subjects become helpless as they move closer to the

domain of sharp disagreements, the gap between the justification by

consensus and the justification by reasons grows larger.

Habermas and Rawls put the Kantian constructivism in the

foreground, but because the fairness of procedure does not contribute

to the justification, it relies heavily on justification by reason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is point and suggests an alternate

justification model that allows the cognitive content of the nor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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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rounded by reasons and not by consensus, while giving the role

of producing legitimacy and the factual acceptance of norms in

consensus. This model reinforces cognitivism in that it appeals

directly to reason, but it can accommodate the fact of reasoanble

plualism because it does not aim to identity by consensus.

The Kantian form of autonomy in the theory of democracy posits a

requirement that citizens should be understood as authors as well as

recipients of the law by ensuring the identity of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through the reasonable agreement of all citizens.

However, in the reality of the fact of reasoable pluralism of modern

democratic society, it is unreasonable to pursue this identity, and the

attempt to base the cognitive conten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through consensus is marginalized by collapsing with the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Given the reality of the persistent disagreements

of democratic societies, it is not a viable option for all citizens to

approve a single point of view in the level of validity. Therefore,

though Habermas and Rawls put in the foreground the model that

generates validity through consensus, they have to adopt a model

that solves disagreements in the level of legitimacy.

This dissertation constructs alternative model of justification by

consistently developing these moments. This model understands that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is not a problematic situation to be

resolved through consensus, but rather that alternatives that can be

selected exist in the form of evolutionary diversity and are

cognitively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s a whole. This model is

not aimed at identity, but constantly correcting errors through public

debate and maintaining dynamic and fast-changing openness are the

cores of the normative achievement reached by moder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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